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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시대정신을 위한 방향

역사적 전환기라 할 수 있었던 2016년은 새로운 시 를 향한 변화와 기  

속에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다. 혁신과 변화를 담은 새로운 시 를 향한 강렬

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민국은 과거의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로 회귀하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물결을 거스르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다. 과거로 회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할 2017년의 여

정이 더욱 중요하고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2016년의 한민국 현실을 보면 

더욱 명확하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의 한민국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

라도 얼마나 퇴행적인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가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민

주주의의 퇴행”, “비정상의 정상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의 망령”, “특권

과 비선의 시 ”, “후안무치의 시 ”,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부활” 등으로 

상징되는 현 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민국의 사회상(社會相)이다.

국내적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시 상황 못지않게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반향

과 변화의 굴곡점이 도래했다.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의 등장과 변화, 그

에 따른 글로벌 정치경제의 질서 변화와 고립주의 및 국가우선주의의 등장 가

능성, 금리인상효과에 따른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제4차 산업혁

명의 도래와 충돌되는 갈등 요소의 잠복 등이다. 동북아시아 역시 중국이 소

강사회1)(2020년 중국의 1차 목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를 선포했던 2016

년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동북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리라 예상되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질서의 불확실성과 비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도 감지된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한 발전에 반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인간소외ㆍ 체 

등 잠재적 위협 역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럽 역시 불확실성의 증가와 유럽

의 통합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주요한 요인

1) ‘소강(小康)’사회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된 사회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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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다. Brexit로 인한 유럽통합의 불확실성 

증가, Italexit(혹은 Italeave)의 가능성과 불안정한 유럽통합의 가능성, 2017년 

프랑스 선과 극우정당의 집권 가능성, 2017년 독일의 총선과 메르켈의 4선 

가능성, 중도좌파 통령을 선택한 오스트리아,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예정

되어 있는 선거일정을 보면 네덜란드 총선(2017년 3월15일), 국 지방 선거

(2017년 3월4일) 등이 있다. 결과 여부에 따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과 유

럽의 관계 전환으로 탈 서양주의(Post-Atlanticism)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전망

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2017년의 시 정신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도래할 모

든 사건이나 상황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17년에 기 하고 도래할 수 

있는 상황과 현상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이야기

한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을, 또 기 하고 있

는 변화의 흐름과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과 유

럽 그리고 한반도 주변 강 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촛불시위와 탄핵인용의 선고 및 조기 선 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

를 충분히 고려하여 새로운 시 를 위한 전망과 정신을 고민할 것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박근혜 통령의 탄핵 정국은 2017년에도 3월 10

일 역사적인 탄핵인용 선고를 통해 박근혜 통령을 파면하고 일반인의 신분

으로 돌려보냈다. 국민들을 너무나 허탈하고 분노하게 한 이 시기의 일련의 

사건들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사회의 민주적 양면성을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이 

인과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사상 초

유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이를 둘러싼 해결 방식을 두고 2년에 

걸쳐 벌어진 일련의 촛불시위이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통령 탄핵인

용 다음날 열린 촛불시위는 ‘촛불혁명’ 혹은 ‘시민혁명’이라는 애칭을 받

으며 20번의 집회를 끝내고 새로운 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 두 개의 사건

이 만들어낸 2017년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와 

동시에 국가의 존재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의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절망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양상과 현상이 촛불시위를 통해 발생했고, 그 민주주의 성격을 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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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 정신은 비록 촛불시

위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촛불시위가 보여준 다양한 성격을 논의하고, 이와 동

시에 미국의 새로운 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로 인해 초래될 국제정치경제적

인 환경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시작하고자 한다. 

2016년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11일까지 진행된 촛불 시

위는 참가 연인원이 1,500만을 넘기는 기록을 갱신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

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무엇보다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박근혜 통령의 탄핵이나 조기 선, 혹은 개헌과 같은 정치 일

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촛불 이후의 한국사회가 더욱 중요

하다. 또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촛불로 인해 우리

사회의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등에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리고 한 번도 

도래하지 않았던 새로운 한국사회가 촛불 이후에 새롭게 구현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 상황을 참조하여 이 글은 다음의 4부분으로 구분하

여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2017년 시 정신의 방향을 서술하고, 두 번

째 장에서는 2017년 시 정신을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석과 의미를 

분석하며, 세 번째 장에서는 시 정신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에 한 

총론적 수준에서의 제언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고, 네 번째 장에서는 2017년 시

정신의 함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2. 2017년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

2017년 시 정신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분야와 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단순히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4분야로 구분하여 시 정신

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역과 분야에서 시 정신을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와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균형, 지속가능성, 4차 산

업혁명, 87년 체제의 평가와 패러다임 전환, 공정함, 민주주의, 정의, 국민참여, 

과정과 절차의 적법화, 사회적 기본권, 노동권의 확보, 즐거움, 사회통합, 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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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권으로 이동하는 복지개념, 격차해소, 저출산 관련 생계에 한 국가의 

책임 등이다. 

이외에도 2017년에 바라는 더욱 많은 바람과 희망들이 키워드나 슬로건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단어나 개념 모두 개별적으로도 훌륭하고 상

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슬로건으로서도 충분한 의미를 갖겠지만, 표현의 극

화와 내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구분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번 장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역과 분야에서의 중 키워드와 

슬로건을 좀 더 상징적이고 반복화가 가능한 집약적인 개념과 슬로건으로 전

환시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 정리의 방향은 네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는 한민국의 국가통치와 발전 방향에 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하고, 둘째

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필요한 시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는 이

를 구체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단어들은 2016년 말부터 진행되어 온 국

내정치적인 상황을 반 한 것들이 부분이다. 균형, 공정, 통합, 참여, 행복, 즐

거움, 불평등해소, 인권 보장, 특권철폐 등등의 단어나 개념 속에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불공정과 불의를 정정하고자 하는 바람과 열망이 담겨있다. [표 1-1]은 

이러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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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치방향
주요 
키워드

균형성장

국민성장 
민주경제
균형발전
사회통합

정치개혁의 방향 슬로건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 등등

역별 핵심 전략
주요 
키워드

국민공감

공익정치
공정경제
공평사회
공유문화
공생교육

*새로운 시 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세가지의 수직적이면서 입체적인 역으로 세분
하여, 국가통치->정치개혁->분야별 정책 전략의 수준으로 구분하 음 

* 국가통치방향: 새로운 시 의 정치권력에게 바라는 국가발전과 통치의 종합적인 방향
을 제시한 것임

* 정치개혁의 방향: 실종된 정치의 복원을 위해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국가회복을 위한 
슬로건을 정리한 것임.

* 역별 핵심전략: 국민들이 새로운 시 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역에서 
바라는 정책의 핵심적인 전략을 주요 키워드로 정리한 것임.

[표 1-1] 분야별 2017 시대정신(예상 및 희망) 정리

먼저 국가통치방향에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키워드는 민주경제일 것이다. 

이미 ‘경제민화’라는 단어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민주경제라는 단어가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인가에 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나 

민주경제의 어감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경제는 경제 역에서 기업

과 중소기업의 공생이나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

에 비해 경제 역에서의 모든 측면을 민주적으로 제도화하고 민주적으로 운

하고자 하는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둘째, 민주경제의 참된 의미는 인

간생활과 활동의 기본인 경제 역에서 관련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 하고 경

제민주화를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부격차와 같은 현상을 공정하고 민주

적으로 해결하면서 국민들 개개인이 공정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공평한 배분

이 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통치방향이다. 두 가지 방향

이 상호보완적임과 동시에 정치와 경제가 함께 병행하여 개혁적인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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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사회와 공정경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별 핵심전략 중에 다소 간의 설명이 필요한 개념은 국민공감, 공익정치, 

공유문화, 공생교육일 것이다. 먼저 국민공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치

가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의 전략을 의미한다. 정

치적 권위주의와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에 익숙한 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바꾸자는 의미에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공익정치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 모두에게 도움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의미한다. 세 번째의 공유문화는 사회적 공공재와 사회의 모든 가치는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공의 재산이기에 이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

유하여 아끼고 지킨다는 의미에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의 공생교육은 경쟁

사회에서 1등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과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시하

고 있다. 

[표 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주요 키워드가 2017년 시 정신을 모두 

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제시된 단어나 개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나 개념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더 

나은 시 정신을 표하는 슬로건이나 단어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1>에서 제시된 개념과 단어들은 현재 한민국 사회가 현실적인 

지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사회를 지배해왔

던 지배계급의 부패하고 부정한 사회악이 지속되면 어떤 사회가 도래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재의 한국사회를 완전히 바꾸자는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

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나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선출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국가에서 비정상국가로 퇴행하고, 민주국가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잔체주

의적인 국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소수의 권력층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의 통치에 반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2017년 집단정신으로 모아

져 시 정신이라는 강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거

나 특권과 비선이 좌우하는 국가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공평

하고 공정한 삶을 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 의해 현재 상황이 부정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이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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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황이나 북한이라는 상수에 항상 향을 받고 있는 내부적 요인들이 가

변적일 수 있지만, 시 를 변혁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2017년 시 정신의 사명이다. 

3. 2017년 시대정신을 구현할 제도와 정책

1) 개요

2017년 시 정신은 시 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시 정신을 담아내고 구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릇과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그릇과 용기가 바

로 제도와 정책일 것이다. 이번 항에서는 바로 그러한 시 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시 정신 구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2017년 

시 정신을 상징하는 다양한 단어와 개념들은 개별적으로도 충분한 의미와 의

의를 갖고 있다. 공정함과 공평함,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 사회통합과 국민소

통과 같은 가치가 어느 시 나 국가에서도 불변하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가

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꼭 한민국이라는 국가만이 점유할 수 있거나 이루어

져야만 하는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2017년에 우선적으로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는 정

신으로 거론되고 제안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할 시

급한 국가적 가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의 구체화를 위

해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 충분한 효율성이 담보되는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

어야한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할 것인가에 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

는 사람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

는 제도와 정책은 앞서 거론한 2017년 시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시급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라는 성격을 담고 있다.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정책

국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시 정신은 균형성장의 방향성 위에서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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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하고, 민주적인 제도와 정책이 경제 분야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

소시키면서, 단순히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한 발전과 성장이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속시키면서 사회적인 갈등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

는 국민적인 통합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시 정신에 한 요구는 이미 

2016년 말부터 시작된 탄핵정국과 촛불시위의 양상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세력은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히 보수와 진보라는 진 의 

논리나 세 로 표되는 연령별 층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민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향하는 바와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 있는 상 가치로 담아내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현 상황과 

시국에 한 변화와 개혁의 열망이다.  

따라서 2017년 시 정신을 담고 현재 시국에 한 변화 열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한 패러다임을 바

꾸는 것이 우선적이다. 특히 경제성장이 곧 국민들의 성장과 발전과 동일시되

었던 기조와 패러다임을 바꾸고, ‘평균의 덫2)’에 빠지지 않으면서 경쟁과 

효율성만이 중시되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절 시하지 않는 사고의 전

환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도 결국 기존의 질

서나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선행된다면 국가성장과 발전의 패러다임을 함

께 사는 사회와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 경 자와 노동자가 공생하는 기업문화, 사회적 강자와 약

자가 배려하는 사회, 타인을 이겨야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교육과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 그것은 투명한 사회를 만

들고, 학연이나 지연 및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제도

를 운 할 수 있는 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다. 

2) ‘평균의 덫’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경제관련 통계 수치들에서 볼 수 있거
나,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서 내세우는 ‘평균수치’의 절 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
우적 는 양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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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정책과 제도는 많다. 양적인 성장우선정책

에서 질적인 성장우선정책으로 전환하는 일, 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의 토 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기업정책, 살아남는 법을 가르

치는 교육에서 공생과 배려의 교육정책으로 바꾸는 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일,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에 예산을 우

선 배정하는 세금운 의 기조 전환, 불로소득이나 사행성 소득이 불가능하도

록 하는 정책의 수립, 토지공개념 도입에 따른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출

산과 육아 및 보육의 국가책임 확 , 노령화 사회를 비한 실버정책의 전면

적 개편 등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방향일 것이다. 

     
3) 정치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정치의 비효율성과 무능을 경험해

보거나 느껴보았을 것이다. 현재의 시국과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현상과 요구는 분명하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명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면서 한국사회를 체질적으로 바꾸는 정치를 원하고 있으며, 

엘리트나 몇몇 지도자 혹은 지배집단 중심의 상향식 정치를 바꾸자는 것이다. 

한민국의 탄핵정국에서 국민들 개개인의 요구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

하라는 주장이 세를 이룬 것이나, 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새로운 통령

으로 트럼프를 선출한 것은 그동안 기득권이라고 할 수 엘리트와 주류정치에 

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를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폄훼하거나 왜곡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득권과 주류 

정치에 한 반발과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이끌어지는 기득권과 소수 엘리트

의 정치를 바꾸자는 열망의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 역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정치권력(통치구조) 구조의 변화를 통한 국민주권의 효

율성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이다. 

먼저 정치권력 구조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령제와 의회중심제 등의 주

장은 이를 논의하기 전에 살펴보아야할 몇 가지 전제들이 존재한다. 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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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행 통령제의 문제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명기

되어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통령이 남용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존재한다. 물론 몇몇 세부적인 헌법 조항을 좀 더 세 에 맞게 바꾸어

야할 필요는 있지만, 통령제 자체를 의회중심제나 이원정부제로 바꾸는 전

면적인 헌법 개정은 결국 현재의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

켜주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정치의 비효율성과 지역

과 학연 등에 얽매여있는 ‘연고주의’ 그리고 부정부패한 관료사회 등이 문

제이지, 통령제 자체의 제도적 결함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투

명하지 않은 정치문화와 몇몇 특권세력을 위한 정치개혁이나 정치권력 구조의 

개편은 바람직하지도, 또 해서는 안 될 방향이다. 

오히려 탄핵정국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수용하여, 국민이 직접

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정치권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하며, 기존 정치세력의 특권과 권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치개혁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적지 않다. 우선 

통령의 권력 남용과 비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화이다. 특히 현재 사문화된 

통령 관련 법률상의 제도와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통령의 권한

으로 선출할 수 있는 기관장과 국무위원 임명 등의 권한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준수와 이행을 국민들과 공유하며, 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이를 테면, 통령의 일정과 통치행위 혹은 청와  소식의 주기적인 

공개와 국회와의 협치 방법 모색 등)을 사용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통치를 관

례화한다면 제도 개선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심권분립의 확립과 준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지도자의 특권 타파,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과 남용 금지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개혁을 

이룬다면 통령제 혹은 의회중심제를 둘러싼 논의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바람

직한 민주국가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자면 국민발안제(유은혜 의원의 국민발안제 내용 참조3))나 국민소환

제의 경우 지역주의나 국회의원의 표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가능하면 지양해야할 것이겠지만, 국민참여가 가능한 ‘국민감사제’와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국민이사제4)’ 등은 충분히 고민하고 도입할 수 있는 

3)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기오.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61605259549.
4) 국민이사제란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원용한 제도로 지방정부 산하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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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치개혁의 열망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정

치문화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만 바꾼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

도 제도로서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탄핵정국과 탄

핵인용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과 시민에 의해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을 분명하게 증명한 사례라는 점이다. 결국 운 하는 인간의 의식과 이를 반

하고 있는 사회문화의 수준과 내용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탄핵이후의 보다 분명한 정치개혁이 한민국의 미래

를 위한 변화와 발전의 열망과 희망을 담아 정치와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

질 수 있기를 고 한다.     

4) 경제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2012년 선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는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좌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는 선진국

이나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이미 국가 제도 안에 굳건히 정착되어 있

거나, 굳이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성이다. 경제 역에서 얼

마나 불평등하며, 부의 불균형과 빈부격차가 심하면 이와 같은 정책적인 방향

성이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인가에 해서는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민국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경제의 질적인 체질 개선이나 부의 

편재 해소 혹은 양극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

로벌 경제위기에 다시 내몰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

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같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나 국민들의 삶을 보장

해주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정책을 제 로 시행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제 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

태에서 국민들을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는 상태로 계속 내몰고 있는 정책 

양한 기구와 기관 등에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자치
의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이다. 저자 주.



14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방향과 특별한 책 없는 국가경쟁력 논리에 따른 일관되지 않은 사회보장제

도의 결핍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가 되었던, 신성장경제정책이 되었던 국가경쟁

력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다. 2017년의 

시 정신 역시 이러한 기조 아래 성장과 안정 및 조화를 함께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정책과 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다.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권 집권 시기가 경제 역이나 관련 분야에서 지표상으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은 통계상의 수치로도 곳곳에서 확인된다.([그림1-1~4] 참

조)5) [그림1-1]부터 [그림1-4]까지 각각의 항목을 보면 보수정권의 장점이 안보

와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진보정권에 비하여 낫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인식이 

무색해진다. 

[그림 1-1] 1인당 GDP증가액 정부별 비교 [그림 1-2] 최저임금 정부별 비교

 

5) 출처: http://www.ddanzi.com/free/1492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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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코스피상승률 정부별 비교 [그림 1-4] 누적재정적자 정부별 비교 

[그림 1-5] 가계대출증가액 정부별 비교 [그림 1-6] 대북송금액 정부별 비교

  

      

[그림 1-7] 국가부채 정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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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에서 2017년에 새로이 도입하거나 실시해야할 정책이 한둘이 아니

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도입해야할 제도는 지역협약과 사회적 경제정책의 확 이다. 지역협약은 기업

의 사용자와 노조나 노동자 단체 등이 직접 체결하는 기업이나 산업별 협약과

는 다른 개념으로 지역,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나 시, 군 등의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국가기관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자 업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경제

관련 당사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 및 지역경제정책 등에 한 상호간 협약

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역협약은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킴과 동시

에 노동 문제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 속에

서 국가가 거의 방기해왔던 노동정책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점이나, 지역 산업에 적합한 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역협약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정책은 사회적 경제 시스

템의 확 와 안정화이다.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약자나 경제적 취

약계층을 위하여 사회가 자립의 기회와 경제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

동을 통해 복지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주로 시혜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경제

활동 참여와 노동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시

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협동조합정책을 권장하고, 소규모 자 업

자나 세한 소규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들 이외에도 경제정책의 기조나 방향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더 이상의 양적 성장이나 외형적인 성장정책을 지양할 시점이라는 점

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최소한에 그치고,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

로 개입하여 사회적 불평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

향과 기조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외국인 거주자 

200만 명이 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의 한계,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 등은 한국사회의 양적 팽창과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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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경제정책과 제도의 수

정이 필요한 시기가 2017년인 것이다.     

         
5) 사회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현 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감싸온 한민국은 여러 비극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서도 항상 꿋꿋하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왔다. 눈부신 경제성장 만큼이나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의 기틀을 구축하는 데에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임했다. 비록 현재

의 탄핵정국이 어지러울지라도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을 

표적으로 상징하는 “빨리빨리”라는 사회적 가치와 지독한 경쟁사회의 논리

는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는 사

회’, ‘배려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배제하 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1등만을 강요하는 경쟁 사회에서 인간에 

한 배려나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행복한 삶은 담보되지도, 담보

할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1998년 ‘IMF 위기’ 이후 노동과 인권은 사회에서 

배제된 채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할 공공의 가치에서 후순위로 려났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은 허황한 구호로만 표현되었을 뿐 제도나 정책

을 통해 구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기조의 지속은 부정부패한 사회와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간직한 한민국을 불행하게 하 고,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국정논란 상황을 초래하 다. 따라서 더 나은 미래의 한민국 사회와 인간다

운 사람을 보장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와 정

책 도입이 불가피하다. 

먼저 교육제도의 재편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로는 부분의 국민이 아이

들의 교육을 제 로 시킬 수도 없지만,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나 사회구성

원의 지속적인 재구성화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몇 사람들만이 살아남

는 사회에서는 국가 역시 유지되기 어려우며,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특권계층

을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다시 중세나 왕조사회로 회귀할 수밖에 없

는 불행한 시 를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한 경쟁을 지향하는 교육 체계 

전반을 바꾸고, 재교육이나 특정 역의 특화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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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면적인 교육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적인 성격을 내

세우고,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국립교육체계 안에서 최저한의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방법의 시험제도 도입을 통해 보통교육과 평

등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교육제도의 개편은 취업이나 노동문제와 긴 하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신규 취업에 학력이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흔

히 이야기하는 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최소화한다면 굳이 좋은 학교나 사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기

이익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과 인성교육 및 사회인으로서의 자

질에 보다 집중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학벌 중심의 사회문화나 

명문 와 같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고정적으로 뿌리박힌 교육에 한 문화

와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가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자

리 잡고 있는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부동산에 한 인식과 제도가 바뀌어

야 할 것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더 이상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니라 주거 

공간으로서 삶의 안정과 가정을 꾸리는 공간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예를 들면, 공공임 주택의 확산과 강화, 일정 금액 이상

의 부동산에 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나 ‘사회환원세’(가칭) 등의 제도)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거점도시들과 비거점도시들 간의 사회간접

자본의 격차를 줄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활성화 정책 등이 병행·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변해야할 것은 인간의 삶에 

한 한민국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일 것이다. 자기주체적인 삶 속에서, 부

자가 아니어도 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며, 사회와 

국가가 그러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믿음이 충분하다

면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흔히 범하는 

수많은 오류 중에서 ‘편을 가르거나’, ‘나만 잘 살면 되지’하는 생각, 

‘나만 아니면 되지’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공존과 배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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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통일과 분단’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고, ‘통합과 

분리’도 가능하다는 남북한의 미래에 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한 나라 으니까 남과 북이 막연히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떨어져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이제는 돌이키기 힘

든 점도 많아졌다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적절하게 분리된 채로 아주 느슨하지

만 막연한 형태로 통합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 매몰되어 ‘안보’라는 가치를 한민국의 절 적인 종

교적 계명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그래야만 국방비를 교육이나 복

지를 위해 사용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 국 

중심의 안보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민국 국민의 안녕

과 평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

리 사회 역의 전반적인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6) 문화영역에서의 제도와 정책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역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도나 정책 자체의 실행 가능성이나 적합성 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와 정책을 수용하고 바꾸어야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과 인식의 문제, 즉 정신문화일 것이다. 일반적으

로 제도나 정책 자체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을 실

행하는 주체들이 어떤 마음과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하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

을 수용하는 사회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사회적 투명성

과 수용을 통한 변화와 개선의 의지 등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제도와 정

책 도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문화의 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

적 분위기와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제도나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와 정

책 도입이 동반되면 더욱 좋은 성과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첫째, 외형적인 성장이나 발전 중심의 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

심의 문화와 의식이 자연스럽게 우선시 되는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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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자연적인 재해나 재난이나 사회 안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 등

에서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라는 점을 정

책과 제도에 분명히 명기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에 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한민국의 최우선 가치가 

정치나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 

행복과 보호가 최우선시 되는 제도와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해야한다. 

둘째, 문화에 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문화기본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시

행되고 있는 ‘문화기본법’은 2016년 5월에 수정되어 시행중이지만, 그 내용

은 변화하는 문화 개념에 한 전반적인 이해와 콘텐츠 부족을 여전히 내포하

고 있다. 문화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산업이나 건

물 중심의 관리와 통제의 상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문화기본법’은 문화

의 세부 역과 지역 및 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연계법안과 시행령 등이 구체

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를 하나의 흐름이나 트렌드 혹은 패션의 역에 국한시키기 보다

는 한민국의 정신을 표하고 상징하는 총체적인 정체성과 시 정신으로 

역을 확장하고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문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경계지을 것

인가의 문제는 전문가나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접근하여 규정하고 있지

만, 적어도 정치·경제·사회의 하부 역으로 위치 지우는 전통적인 방식에

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문화를 가장 큰 범위를 갖는 역으로 설정하고, 하부 

역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가 갖

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새롭게 규정하면 된다. 

이와 같은 문화 역에 한 새로운 규정과 제도화는 한민국 사회를 규정

하는 새로운 시 정신을 구축하고 민주주의공화국 한민국의 성격을 올바르

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문화적 기틀과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천박한 자

본주의 체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며, 문화를 단순히 산업이나 이윤 창출

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문화라는 최상위의 정신세계

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등의 하위 구조들이 상호 조

화와 협력체계를 갖춘다면 내용 있는 실질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

한의 분리 상황에서도 한민국이라는 국가만의 독자세력화와 주체적인 발전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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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시대정신의 함의

지금까지 설명하고 제안하 던 여러 개념과 단어들이나 세부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은 분야와 역별과 개별적으로 도입하거나 정책

화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개념과 단어들의 의미를 극 화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시된 정책들이 상호연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입안·시

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시성과 즉각성이 공유되는 제도와 정책 도입이

야말로 2017년 시 정신을 분명하게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외적인 변화와 요구의 분출은 크게 세 가지 방향

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탄핵정국과 탄핵인용으로 

이어지게 된 촛불시위에서의 국민들의 요구나 미국 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사건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일반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

가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중요한 흐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 

과정이나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난 중적인 정치적 움직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득권 정치에 반 하는 구체적 요구라는 점

에서 다수를 위한 직접적인 정치와 통치를 바라는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실현되는 해가 2017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신고립주의로 상징되는 자국우선주의의 표출이다. 오랫동안 세계 

경제 시스템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

제위기 이후 변화의 가능성을 보 지만, 여전히 강 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

계화 체제를 바꾸기에는 충분한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실업률과 같은 내부적 위기상황

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생기고, 난민사태와 IS에 의한 테러의 발발 등

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시장에 의한 논

리에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국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여지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자국우선주의가 안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앞선 국의 EU 탈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사태와 유럽

의 많은 국가들에서 EU 탈퇴를 강령으로 내세운 중정당들이 세력을 얻게 

된 것은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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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반엘리트주의와 소수에 독점되어 있는 정치권력과 부의 집중에 

한 반 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방향은 첫 번째 방향과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 온 경제체제나 민주주의 제도가 

그다지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평등하고 억압받던 이들의 정치

적 의사표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분출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

국의 촛불시위가 단순히 권력자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힐러리의 실패나 샌더스 상원의원의 부상은 그러한 의미를 표

현하는 실질적인 행동이자 결과 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제기나 새로운 기술우위 시 라는 정신도 제시되었

지만, 그러한 흐름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공감하거나 2017년에 실현될 

수 있는 시 정신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한민국이 과연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나 방

향에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평

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현재

의 탄핵인용으로 새로운 한민국이 출발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2017년에 

만들어졌다. 새로운 한민국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는 앞서 제기한 여러 측면

의 2017년 시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기하고자 하는 정신과 마음을 

담아 2017 한민국의 미래를 담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2017년 시 정신의 

시작은 이미 혼돈의 시 를 예견하고 국가를 바꾸고자 한 박근혜 통령으로 

시작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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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10여 년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선진일류국가”의 비

전과 “행복한 통일시 의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지표의 실천을 추진하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굳건한 선진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인 

국방개혁의 완수에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실패

함으로써 각각 추진했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

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한 측면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고민들은 복합

적으로 다기화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지속적으

로 고도화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투발수단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 외에도 주

한미군의 한반도 THAAD 전개에 동의하고 신속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 중국 및 러시아는 극단적인 응을 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지역 차원

에서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응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재군사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은 이제 지역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외교/안보/국방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강 국의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지역 및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능동적이고 장기 전략적 정책 추진 방향

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한 단/중기 정책 방향에 한 토론을 시도한다.  

2.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2013년 2월 제18  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총 5

개의 국정목표 하에 140  국정과제가 열거되어 있다.1) 이 중 박근혜 정부의 외

1) 제18  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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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보정책은 주로 국정목표5의 “행복한 통일시 의 기반구축”에 포함되어 있

고, 이는 크게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추진전략 19),” “행복한 통

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추진전략 20),”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

외교 전개(추진전략 21)”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정부 초기에 언론에서는 체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이 다른 정책 부문보

다 상 적으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 다. 즉 선 국면 당시 초래되

었던 사회의 극단적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여러 정책적 제안에

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개선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지

속되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

가 중 하나 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후 “연미화중”으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는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중국과는 조화롭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을 취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북한과 일본에 해

서는 원칙적인 자세로 응했다는 평가가 있었다.2) 그 결과 강 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균형외교를 구사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진

전이라는 성과를 보여주고, 아울러 일본에 해서는 책임 있는 중견국의 위상

을 강조하는 등 관점에 따라서는 기  이상의 성과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일견 같은 집권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큰 틀에서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100  국정과제 중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4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세부 과제로, 구체적으로 전략 17에는 

북핵폐기(과제81), 비핵개방3000(과제82), 한미관계발전(과제83), 남북간인도적문

제해결(과제84), 신아시아협력외교(과제85)가 세부 실천과제로 적시되어 있었으

며, 전략 18에는 에너지협력외교(과제86), FTA다변화(과제87), 지구촌문제해결

(과제88), 인권/문화외교(과제89), 재외국민보호강화(과제90)가 과제로 포함되고, 

전략 19에는 국방개혁2020보완(과제91), 전시작전통제권전환적정성평가(과제92), 

남북간신뢰구축/군비통제(과제93),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과제94),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화(과제95)가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2) “<박근혜 정부 6개월> 외교·안보·통일은 A학점, 원자력협정 등은 과제,” 『헤럴드경
제』 (2013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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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의 유지, 한미

동맹의 중시, 북핵문제의 해결 및 평화통일 지향,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FTA 네트워크 강화 등의 과제는 형식적 표현에 있어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

는 양 정부의 정책 기조 상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 사항으로 추진했던 국방개혁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및 

혁신적 국방경  등으로 완화되어 포함되었고, 북정책의 핵심이 비핵개방

3000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공동의 과제로 포함

되었다는 점, 그리고 군비통제에 한 직접적 언급이 제외되고 전시작전권 전

환적정성평가는 정상추진으로 수정되어 과제로 포함되었다는 점 등이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편의 상 북(통일)정책, 국

방정책, 외교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한다.  

1) 대북(통일)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쟁점

박근혜 정부는 기존 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하 다. 그 주된 이유는 북

한의 의도를 제 로 파악하지 못하고, 북한의 내구력에 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북정책에 한 국제공조를 도출해내는 데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3) 이런 인식을 토 로 박근혜 정부는 ‘신뢰’라는 개념을 북정책

의 화두로 삼았다. 물론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도 남북 간 신뢰구축이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다뤄지기는 하 으나, 이는 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염두에 둔 것으

로서 다른 유관기관과의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되어 실질적으로는 정책구현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당국 간에 신뢰가 구

축되어야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거두고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

다는 판단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4) 즉 남북한 간의 평화는 힘의 우위를 통

해 유지될 수 없으며, 힘의 우위는 평화의 충분조건이 아니며, 따라서 힘에 기

3)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
제』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23.

4) 최진욱 외(201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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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안보라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함께 신뢰를 통해 남북한 관계를 지속가능

한 평화, 즉 적극적 평화에 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 고민이었다고 볼 수 있다.5)

애초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도발→ 화→지원→또 다른 도발이라는 악순환 고

리를 끊고 강화되는 신뢰를 통해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의 시작을 상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정치적 상황에 구

애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합의의 존중을 통해 낮은 수준의 기초적인 신

뢰 구축부터 시작하여,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핵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서울-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나아

가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계획을 포함하 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정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신뢰구축 과정에서 협력과 관계의 수준이 심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신

뢰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단계에 맞는 지원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즉 기존 합의의 존중과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기초적 신

뢰 쌓기가 진행된 이후에는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호혜적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이익에 기초한 신뢰 구축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본격적 교류

협력은 공동체의 비전 공유를 통한 신뢰 쌓기로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로까

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애초의 구상이었다.6) 

그러나 이런 특징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이 프로세스가 북한

의 약속 위반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향적 의지를 

담고 있지만, 결국 ‘옛날 술을 새 병에 담은(old wine in a new bottle)’듯한 

모양새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반도프로

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하여, ‘어떻게’와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현재까지 답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프로세스

를 통해 남북관계를 한국이 어떻게 주도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 것인지 모호하

고, 또한 이 프로세스가 과거 정부의 북정책을 표하는 포용정책 또는 원칙 

중심의 강경한 북정책과 어떻게 다른 지 분명하지 않다. 즉 남북관계를 한국이 

5) 유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JPI PeaceNet, No. 2013-10, p. 1. 
6) 유현석 (2013),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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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택과 호응에 한 수동적 반응보다는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한 고민이 반드시 담

겨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는 그런 각론이 부재하다는 치

명적 단점이 존재한다.  

2) 국방정책: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때 뚜렷한 특징이 없

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

고,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혁신적인 

국방경  및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보람 있는 군복무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7) 그 세부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새롭거나 박근혜 

정부의 특징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북(통일)정책 분야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외교정책 분야의 동북아평

화협력구상 등과 같은 축이 국방정책 분야에는 부재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초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국방 분야에 한 상 적 무관심 또는 무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외양보다는 내실에 충실한 정부의 입장이 반 된 것인지

에 한 질문이 나오도록 하 으나, 현 시점에서는 보수정권이 가보처럼 활용

해온 확고한 안보태세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은 상당

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은 그 추진계획이 나열적이고 중요한 과

제는 중복되는 경향을 보 다. 먼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

립’이라는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북 군사 비태세의 완비 및 능

동적 억제전략의 구축을 들고 있는데, 이는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라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인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과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계획과 거의 중복되어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획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한 계획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시하지 않거나 기념사업의 추

7) 제18  통령직인수위원회(2013),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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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등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등 동맹의 지속과 발전에 한 

심각한 고민의 담겨있지 않은 사항을 나열하 다.  

또한 이명박 정부 국방정책의 핵심 중에서도 중점 추진 사항이었던 국방개

혁 2020 조정안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 체제를 구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의 제고 및 효율성 극

화가 포함되어 나름 로의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 반면, 현 정

부의 추진 계획에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과 ‘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

화’는 그 정확한 의미에 한 정의부터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개념은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국

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기존의 거부적 억제 전략을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개념이다. 즉 북한이 한국의 강력 응 의지와 능력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

해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국방부에서는 적

극적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받아 명문화했었다.9) 당시에도 적극적 억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한 논란은 존재했다. 왜냐하면 (핵)전력의 사용 징후 발

견 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는데, 과연 무엇으로 타격할 

것이며, 그 결과로서의 함의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해 명확한 답변이 주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능동적 억제전

략은 기존의 ‘적극적 억제전략’에서 한 차원 발전한 개념으로 북한의 량

8) 그럼에도 그 세부과제들이 추상적, 나열적,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전체적인 국가전략 및 
안보환경 변화에 한 고려를 토 로 한 전체적인 비전의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
된다. 결과적으로 이행이 완료된 것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는 애초에 과제의 설정이 이행
이 검증되기 힘든 부문에 집중되거나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9) 이 적극적 억제 개념은 그 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향후에도 물론 북한의 전면적인 도발도 가능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태나 전력 구조를 
볼 때 오히려 국지도발의 지속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한 비를 보다 강화
한다는 차원이다. 그간의 과정을 돌이킬 때 한국군의 능력과 한국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
다도 강조되어야 하므로, 북한의 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이런 능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이 개념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적극적 억제는 문자 그 로 군
사력의 선제적 사용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북한의 도
발 시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 및 교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킴으로써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국지전적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공격 원점에 한 타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공격 후
에 군사적 보복 차원에서 제3의 목표물을 타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적극적 억제 개념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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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무기(WMD) 위협에 응해 다양한 군사적 응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한 보충적 설명은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

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결국 능동적 억제전략은 “킬 체

인 구축 등 각종 비계획을 조기에 실행해 억제전략 측면에서 우리의 능력과 

역할을 확 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은 탐지-식별-결

심-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된다.10)

그렇다면 킬 체인 구축의 핵심인 탐지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그런 능

력의 구현 가능성 여부와는 별도로 이 부분 또한 주요 추진계획 중 감시 및 

정찰 능력의 확 라는 부분과 겹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능동적 억제가 한 차

원 발전한 것이라는 모호한 평가 외에도 이것이 국지전보다 더 확장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실제 가용 수단의 투발 또는 사용 이후의 상황에 

한 고민과 능동적 억제전략의 최종 결정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에 한 전략

적 고민 등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아울러 ‘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화’도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 앞서 논의

한 것처럼 우리 군은 북한의 핵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선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

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에 반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11) 확장억제의 주체는 미국인데, 자국의 결정을 한국에 위임하

는 형태의 이런 방식을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물론 북

한 핵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핵전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에 한 일본의 접근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한⋅미 협력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고, 최소한 한국도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해줄 것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전략 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12) 하지만, 미국의 차별적 행동에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제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북핵 능동적 억제전략, 3단계 응방안 마련,” 『연합뉴스』 2013년 4월 1일.
11) “북핵 능동적 억제전략, 3단계 응방안 마련,” 『연합뉴스』 2013년 4월 1일.

12) 전성훈,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12-01 (서울: 통일연구
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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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정책: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은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 간 상호협력

의 틀로 완화하고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다.13) 소위 연계외교라고 정의되는 다

면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연

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구상의 목표이다. 이는 기존의 동맹관계를 강

화하고 다양한 외교 수단을 활용하여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4)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국가들 간의 회

의 등을 제도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남북러 및 남북중 3각협력의 추진, 

ASEAN과 EU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3각협력 구도의 강화, 한미동맹의 심화발

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한미중 3자 전략 화의 단계적 가

동, 한일관계의 안정화 등 다층적 공조와 협력을 그 외연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강화 부문과 ODA 등 개발협력 추진 

부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상은 아이디어 수준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한 고민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았고 아직까지 구체적 결실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도와 지역 내에서 한국의 

독특한 위치를 고려한 의견의 개진이라는 차원15)에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나름 로 의미를 지니나, 역내 협력의 제도화 여건이 미성숙하고 협력으로 이

끌어내야 할 상들이 국제정치의 강 국들이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5년 단

임의 정부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로서는 다분히 구체성과 실현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제18  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p. 197.
14) 최진욱 외(2013), pp. 47-48.
15) 일본은 과거사 문제, 중국은 이미 G2 강 국으로서 주변국에게 위협적인 존재, 동남아

시아는 개별국가들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고 글로벌 협력의 주도자로서 이미지가 부족으로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최진욱 외(2013), p. 48.



2장. 불확실성 시대의 복합 대응 / 33

4) 소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구분해서 본다면, 북한에 해서는 능동

성 및 적극성 결여, 국방정책 부분에서는 장기 전략적 고민 부재,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외교의 한계에 한 고민 부족 및 매력외교의 방안에 한 고민

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북정책과 국방정책이 북 강경

응이라는 단일 처방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향후에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 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최근 

전통적 권력정치의 두로 한국에 엄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미 양국 또는 한미일 협력의 강화는 중국에게 중국 포위 전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미국 친화적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이해를 저해하지 않고 장기

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한 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에 한 고

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자안보 네트워킹을 강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새삼스럽게 핵심적인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 즉 

미국의 시각은 미일관계를 축으로 한 아시아 질서의 구축이라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조급하게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최근 외교안보 환경과 그에 대한 대응

1)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16)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국내에서는 핵이라는 비 칭 전력에 한 근

본적인 응책 마련 주장이 두되고, 이에 따라 그 일환의 하나로 미국의 전

술핵 재반입 또는 독자적 핵무장에 한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 

우리 정부는 국제비확산 체제의 당사자로서 비핵 정책을 견지한다는 주장을 

16) 이 부분은 정성윤, 이동선, 김상기, 고봉준, 홍민,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 향과 
응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에서 필자가 서술한 부분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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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과거에 핵무장론을 경계하던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핵 옵션 주

장이 제기된 상황이다.17) 전반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

을 고려할 때 핵 옵션에 한 여러 주장이 향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18)  

이는 결국 지난 20년간의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한 피로감 증 와 이에 

한 부실한 응에 한 비판과 아울러, 획기적이고 실효적 안에 한 요

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의 북한의 행보를 감안한다면 결국 핵무장한 

북한을 가정한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두되어 이에 한 공론화의 움직

임이 드러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향의 정치적 고려가 진행될수록 실효성 

있는 통일정책과의 연결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가 결국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한미동맹의 북억지력을 어떻게 효과적으

로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미

동맹의 억지 이행지침 등을 도출한 상황이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19) 또한, 정치적으로 한국의 북 억지력

에 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분위기는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주한미군의 확장억지력 보호와 한국 내 전략

적 자산에 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급한 조치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

득력을 획득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드만 가지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해 

처할 수 없다는 점이 여러 안보 전문가들의 체적 의견이다. 사드의 한반

도 배치 외에 한반도의 지전략적 특성을 충분히 염두에 둔 억지력의 제고에 

17) 그런 이유는 북한의 행보로 보아 북한 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이고, 그렇다면 임
시 처방 외에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예를 들어, “ 북전문가 그룹서도 ‘핵무장론’...정성장 ”실보다 득이 많다“.” 
『연합뉴스』 2016년 1월 12일자 참조. 

18)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국방부 변인으로 활동했던 한 언론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
화에 따른 효과적인 응책으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운 하자
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미 공동 운 하자,” 『중앙시사매거
진』 201607호, 2016년 6월 17일자 참조.

19) 한미 양국 정상은 2016년 9월 6일 아세안 정상회의 회동에서 확장억지를 북한에 한 
전략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서 북한 핵능력에 한 강력한 응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이에 해서는 “한미정상, 사드·확장억제로 강력한 억지력 유지...중 역할 중
요,”『연합뉴스』 2016년 9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6/0200000000AKR20160906194900001.HTML 
(검색일 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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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관심도 향후에 지속적인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지상 이동형 KN-08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하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구현하는 경우 배치가 예정된 사

드로는 이에 한 처가 용이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한 ‘사드’는 일종의 

거부적 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운용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부수적

인 안보이익이 있다는 주장보다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 한 전면적 고려를 통해 거부적 억지의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하여 사드 외의 안에 한 고려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응책의 도출 과정에서 국내 정치 세력 간 적절한 

응책과 보다 광범위한 북·통일 정책을 둘러싼 당파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급증하

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간극의 문제는 쉽게 좁혀지

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그간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과 결부되어 북한의 도발과 고도

화하는 핵능력에 한 처방으로 제시되었던 처방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했다

는 점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치적 간극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재해

왔고 결국 일종의 사회적 균열구조(social cleavage)로 기능한다는 것이다.20) 셋

째, 아울러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북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치적 간

극(신중론과 강경론)은 한국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정책적 처방과 관련된 논쟁에서 이미 관찰되어오던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에

서는 적의 무력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여 그

런 의도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억지모델)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강경한 응은 결국 위기가 나선형으로 고조되어 통제할 수 없는 상

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나선형 모델)이 제기된다. 이론적으로는 두 주장이 

일정 정도 타당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여전히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당분간 북핵 정책이 비핵화 프

20) 표적으로 Seymour Lipset and Stein Rokkan, “Cleavage Structure,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pp. 
1-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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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구상에서 이탈하여 군사적 응에 중점

으로 두는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핵 능력 고도화가 초래

하는 다른 문제는 당분간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의 외교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그 과정에서 중국 등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

어야 하는 국가들과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간 북핵 문제의 해

결 과정에서 공조나 협력을 필요로 했던 국가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가능성

도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외교적 이슈가 단순화되면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의 

적극적 기여보다는 필요한 도움만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굳

히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해결은 굳건한 한미동맹 및 

공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교에 있어서 미경사가 두드러

질 가능성이 있어, 주변 국가들에게 균형 있는 협력을 얻어내는 데에 근본적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외교적으로는 북핵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

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치명적이고 그에 반해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경

로를 택했을 때 보상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에 한 손익계산

을 한국과 북한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핵능력 고도화의 구체적 단계에 한 최저 

양보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용과 이익과 관련된 수단을 구체화할 필요

가 있다.21) 여기에는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는 역으로 주변 국가들의 

효과적인 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우선적으로 한·미·일 삼국 협력체제의 강화와 이에 한 중국 등

의 반발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지역 전

체의 향후 국제관계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이고도 실질적인 요

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한반도 통일외교환경의 변화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강 국의 입장은 극명하게 립되었다. 특히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해 그간 지속적으로 반  입장을 표명했던 것

과 같은 논리로 사드 배치 결정에 해 강력한 반  입장으로 다양한 수단을 

21) 전봉근, “4차 북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 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05 
(2016년 2월 19일),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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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논리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국의 동아시

아 MD 구축이 가시화되는 등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이와 아울러 한미일 공

조로 중국에 한 포위 및 봉쇄가 가속화되고, 실질적으로도 사드 배치 레이

더의 탐지로 북중 접경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는 DF 계열 탄도미사일22)

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러

시아도 유례없이 강한 어조로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

과 유사하게 사드 배치 결정으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훼손되고 한반도 비핵

화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과 공유하는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공조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23)  

그렇다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도 5차 핵실험 등 도발의 강도를 고조시키

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때, 한국과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쉽

게 조정될 가능성은 약하고, 오히려 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의 확 에 장

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는 통일 외교를 추진하는 역량에 큰 장애물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외교적으로는 안보의 근간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중국의 전략

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의 안을 모색하고, 북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이

고 군사적인 응 외에 중장기적이고 창의적인 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엄

중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가장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군사 분야이다. 그간 막 한 국방비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에 한 실질적 안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이런 변화된 상황에 응하기 위

한 무기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두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THAAD+PAC-3), 선제타격(Kill-Chain) 및 다른 

방식의 억지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남북한 간

에 중단기적으로 군비경쟁을 강하게 촉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24)

22) 사정거리가 1,500km에 이르고 수평선 너머의 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이 탄도미사
일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전략과 공해전투 독트린에 응하는 중국의 반접근지역
거부(A2AD) 능력의 핵심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이상 주변 국가의 사드 배치 결정에 한 반응은 통일연구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응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05 (2016)을 주로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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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한 한국의 군사적 응책은 유사시 선제 타격

하여 무장해제할 수 있다는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의 피력과 입증되지 않은 미

사일방어를 포함한 거부적 억지에 한 의존 등으로 별할 수 있다.25) 그런

데 선제타격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를 지닌다. 선제타격을 정당

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자, 북한이 실제로 핵탄

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을 향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설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그 목표가 어디인지 밝히는 것

이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객관적으로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

우에도 선제공격과 예방 공격 사이의 명확한 구분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선제 타격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2차적, 3차적 

결과에 한 고려, 즉 전면전에 한 고려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 경우 선제타격으로부터 이어지게 될 전면전과 관련된 결정을 과연 누가 내

려야 하는지에 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26) 만약에 타격 

이후에도 완벽하게 확전 통제가 되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의 의지가 정확히 

반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선제타격 계획을 구축한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

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 군부 또는 김정은 정권이 군사

력 사용과 관련하여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

서 기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

을 강구해오고 있다. 만약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위자라면 선제 타격 이후에 

확전 통제에 한 막연한 기 는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선제타격은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음을 선제타격 계획의 구

24) 2016년 8월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보도 이후, 한국 내에서는 이에 응하기 위
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원
자력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무기체제의 북핵 응에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북핵 능력의 고도화에 무
응은 정치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자원 동원력이 허용하는 한 
응 무기체계를 확충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5) 선제타격 능력의 궁극적 완성은 2020년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고, 미사일방어의 효용
성에 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런 능력의 지나친 확신이나 과장은 문제
의 소지가 있다.

26) 아직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정부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 미군을 배제하고 
선제타격 명령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하달되어 이행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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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과정에 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도 미사일방어의 실효성에 한 논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북한이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물리적 피해는 불가

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외의 응방안에 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선제타격이나 미사일방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

화에 한 완벽한 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비 칭 전략 개발과 추진에 한 수동적 응을 지

양하고 보다 창조적으로 북한군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개념을 발전시

킬 것임을 천명하 다.27) ‘역비 칭 전략’으로 명명된 창조형 군사력 건설

의 방향은 우리가 명백한 우위를 점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북한의 응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

겠다는 것이다.28) 특히 만약 우리가 북한에 해 비 칭적 우위를 가지고 있

는 자산과 능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전쟁의 방지와 수행비용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략적인 맥락에서 이탈하여 맹목적인 

신기술 추구와 중복적인 투자로 인한 자원 낭비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이다. 

우선 다양한 군사적 개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정체성에 부합하

는 군사 전략은 불필요한 전쟁을 회피하고 전면전의 발생을 ‘억지’하는 것

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실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의 사용은 엄격히 제

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

의 각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강화 프로그램들(킬체인, 공중급유기, 차세

전투기, 아파치헬기, 이지스함, 창끝부  전투력 강화)의 목표도 주변 강 국

과의 불필요한 군사력경쟁을 피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이 비 칭 전력으로 도발할 경우 철저히 억지함과 

동시에 강 국 분쟁에 끌려가지 않도록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원의 배분 측면, 공약 이행가능성의 측면, 

27) 2015년 국방안보포럼 주최 세미나 주제 발표 내용. 관련 기사는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7/0200000000AKR20150827078600043.HTML

28) 국방장관 2015년 국방 업무보고에 한 기사, 『연합뉴스』 2015년 1월 19일자 참조.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19/0505000000AKR201501190107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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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의 승수효과 등을 면 히 검토한 균형 있는 계획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

다. 이에 해 완전한 합의가 힘들 수 있겠지만, 한정된 자산과 결코 호전되지 

않는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위의 질문에 한 체계적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의 추진에 있어서 현시성의 강화만큼 중요한 것은 유사시 

전술/전략적 승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질문에 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에 과학기술 우위에 기반을 둔 군사혁신을 추진한다면, 이는 

무선 네트워크 능력의 강화, 군 위성통신 능력의 강화, 관련 인력과 전문성의 강

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 능력기반의 효과

중심 작전만을 염두에 둔다면 한반도 유사시 통일을 염두에 둔 국가전략을 수행

하는 데에 제약 사항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군의 양해군 추진이라든지, 공군의 작전 반경 확  노력 등으로 

표되는 전력투사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의 지나친 강조도 경계해야 

하고,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 즉 막강한 재래식 육군력의 위협에 한 응에

만 매몰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립적으로 진행된다

면 한국의 안보에 적합한 군사력의 최적화를 이루는 데에 낭비 요인으로 작용

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 

동시에 북핵 능력 고도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이 가지

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한

반도의 지전략적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 최선, 최  억지력에 한 면 한 검

토를 통해 국방의 효율성을 장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실효성 

있는 안의 확보는 결국 국가 전체적인 전력 균형을 고려한 합동성 강화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사실상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한국이 치러야 할 안보 비용은 상당히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안보딜레마와 유사한 논리가 

작동29)되는 것 외에도, 한국이 북한 핵능력 고도화에 하여 맞춤형 응을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소된 후 이런 처

29) 이론적으로 안보딜레마는 현상 유지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북한을 수정주의 국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
장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안보딜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북한을 현상유지 국가로 보는 것은 아니며, 다만 향후 조성될 군비경쟁의 조건이 
안보딜레마의 논리에서 파생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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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된 함몰 비용(sunk cost)은 결국 한국의 효율적 자원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철수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표명되고 있다.30) 

이 경우 문제는 주한 미군과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배치를 

추진하는 한반도의 사드를 철수시키는 데에 미국과 추가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고려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2)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

당면한 북핵 문제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은 세계사적 변환

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특히 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충격적인 사

건과 트럼프의 미국 통령 당선으로 두된 트럼피즘은 개별 국가적 사안이 아

니라 전후 미국과 국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유지되어온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의 한 축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현저히 증가하 다. 우선 

미국이 장기간의 고민 끝에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국제 유동성 축소,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과 더불어 선진국 간 통화정책 비동조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혼란이 증 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 분업체계의 

약화, 세계경제 성장과 교역량 간 상관관계 약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전체적

인 교역량이 위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개도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소득 

양극화가 선진국 경제에서도 심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는 복합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31)

군사안보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경제적 굴기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간에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 패권 경쟁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과 사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4강국에 모두 보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정권이 등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30) “외교부 차관 ‘북핵 문제 해결 시 사드 철수’,” 『중앙일보』 2016년 7월 14일자.

31) 고봉준, 김소 , 김종법, “2017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선진국가 비전,” 2017 전세종
비전 워크숍 발표문 (2016년 12월 15일),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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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크리미아 합병 후 제재

국면에서의 탈피를 도모함과 동시에 안보의 측면에서 중국과 공조를 강화함으

로써 일종의 동맹 재조정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자칫 미중 간 세력전이와 유사한 추이와 결부되어 발화할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부상이 현상을 깨는 것이고, 미

국의 전력 투사력을 제한받는 것 또한 용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해외 주요 기지를 강화하고 전략적 기동성을 확보하고 동맹국과의 

효율적 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국방비 증가가 주변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신장하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군사력의 해외 전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에서는 해양에서의 유권 및 관할권을 둘러싸고 국가들 

간에 립과 반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부분

에 해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당히 공격

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중국과의 토 분쟁을 경험한 이

후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을 주적으로 가정한 방위태세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32) 아울러 아베 정권은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만든 방위계획 강을 수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마련하 고, 그 핵심 중 하나는 도서방위력 증강 예산 등 

국방력 강화인데, 일본은 2013년 이후 일본은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시

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트럼피즘이고, 이는 미

국 정치의 아웃사이더이자 극단적 주장의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국내외 정책

의 급변 가능성에 한 우려를 반 한다. 트럼피즘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다. 트

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내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  요인은 극심한 양극화, 

막말 정치로 인한 정치혐오증 심화, 기존 사회개혁 및 이민관련 정책의 

적 수정 가능성, 중산층 및 제조업을 위한 감세 및 강력한 반이민정책 채택 

32) 실례로 2000년부터 실시되던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 미일 양국 지상군 합동 훈련
은 최근에는 미국 하와이 주둔 스트라이커(Stryker) 장갑차가 참가하여 전술작전 훈련을 
함께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는 전술적 수준에서 양국 군 의 합동성을 강
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 훈련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 
군당국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Donna Miles, "Orient Shield Promotes U.S.-Japan 
Readiness, Interoperability," http://www.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1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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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고, 외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  요인은 보호무역주의

적 성향 강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 신고립주의로의 회귀 및 

이에 따른 동맹/우방국의 신뢰 저하 가능성, 동시에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

서도 세계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외전략의 기조와 아시아 정책 기조

를 통해 본다면 미국 우선 기조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부분적으로 축

소될 가능성이 있다. 즉 복합적 위험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

키는 최상의 방법은 ‘위 한 미국의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인식이 트럼프의 사고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우방의 방위분담 확 , 세계 경찰 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노선

의 시사로 표면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 경제정책도 미국의 경제이익 극

화에 초점을 두고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미

국의 실질적 국익을 우선시하고 군사력을 불필요하게 역외에 배치하여 원치 

않는 분쟁을 회피하고 핵심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개입을 도

모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일종의 신고립주의가 전면에 두되면 위에

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지역에서 다른 세력에 주도권 내줄 가능성에 한 우

려가 있기에, 미국이 완전히 아시아에서 철수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관점에

만 주안점을 둔다면 오바마 정부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지 않을 가

능성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으로 미국 

동맹국들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이 현안이 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한 가지 미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경제가 작년 이

래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미국 내 일자리 양극

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트럼

프 경제 공약의 핵심은 제조에 종사하는 중산층에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는 것

인데, 무인자동차와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급진적 기술 진전에 따

르는 자동화 추세는 제조, 운송, 서비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기존의 추세를 변화시키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세계경제포럼 보고서). 결

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 기조에서 제조업은 성장하지만 제조업 

일자리는 정체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33) 

33) 고봉준, 김소 , 김종법, “2017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선진국가 비전,” 2017 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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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트럼프는 현재의 낮은 지지도보다 더욱 큰 

국내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 있다. 국제정치에서 갈등의 원인을 설명

하는 가설 중에 전환이론은 국내정치적 기반의 강화 또는 정당성 확보의 차원

에서 정치지도자가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거나 외부의 적에 한 적 감을 선

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지

지도가 우리에게는 사활적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4. 나가는 말

북핵 문제와 복합적인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에 직면한 한국의 외교/안보/국

방 정책은 그간 장기적인 전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제 

미국이 미국 우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한국 안보의 한국화를 외

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간 거듭되어온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요

청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의 안보 정책은 길을 제 로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

프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해 재평가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이미 미

국의 계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계획에 우리가 제 로 준비를 하지 못하

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한 치 한 고민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

점이다. 다년간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기를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 

해 군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은  국가 전체적인 안보기획 

및 추진능력에 회의를 가지게 한다.   

물론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이 아직 입증되거나 준비가 구체화했다고 평

가하기 힘들다. 여전히 정찰 및 감시 자산은 미국 또는 일본의 능력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력 구조면에서도 지상군은 한국이 해공군은 

미국이 담당한다는 역할 분담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다. 또한 천안함과 연평

도 도발 이후에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상 적으로 방점이 주어지다보니, 합

동성 강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던 국방 재조정이 원안보다는 육군 위주로 진

행되면서 해공군이 추진하던 첨단 전력 기능의 구현이 지연되었다. 더 큰 문제

는 이런 누적되는 문제에 한 체계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내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비전 워크숍 발표문 (2016년 12월 15일),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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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안 중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주장과34) 

사드 2개 포 의 추가 배치라는 군사적 응책 강화35) 및 일종의 긍정적 관여 

정책인 선 고도화 방지 후 폐기라는 북핵 해법의 제시 등36)이 포함되어 있

다.37) 이런 다양한 의견의 제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안들을 체계적

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자

칫 이런 안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는 과정에서 안의 효과성에 

한 검토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사회적 갈등의 야기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이런 안에 한 논의가 전통적인 남남갈등

의 요인 중 하나 던 북 강경론 및 협상론으로 수렴되면서 확  재생산되는 

상황은 한국의 응 노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갈등보다는 

안들의 차이점과 효과성에 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

의 역할이 사회적 악 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다.

북정책에 있어서는 신뢰구축의 한 축이 한국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방정책에 있어서는 

군내의 자군 중심주의 성향이나, 협소한 이익(parochial interests) 추구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 차원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의견 반 이 불가피하다. 따라

서 현재 필요한 것은 외교와 국방이 망라된 전략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한국

의 기회와 도전 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양성

과 토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부 간 회의와 협력 

이외에도 공공외교 채널과 기타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적 관점에서 

고민에 한 논의의 확 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의 전망을 제고함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제고시키는 것을 단기

적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군사력에의 자원 투여는 “총과 버터(guns 

and butter)”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일정한 기회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

34) “3천톤급 잠수함 7번함, 핵잠수함으로 건조해야,” 『연합뉴스』 2016년 6월 3일자 참조.
35) 군사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북의 한 지역에 사드 포 라 배치된

다면 실질적으로 그 포 가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드의 추가적인 
배치에 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6) “제재국면 속 ‘긍정적 관여정책’으로 비핵화 모멘텀 찾아야,” 『통일뉴스』 2016년 
7월 5일자 참조.

37)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포괄
적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결국 국내적 반 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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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국가마다 이러한 자원동원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고, 우리의 지난 경험은 북한의 위협에 한 효과적 응에 있어서 3군의 자

군 중심주의가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어 왔다. 이는 결국 국방

문민화에 한 논의의 시발을 의미할 것이고, 지난 경험에서처럼 이런 논의가 

생산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방문민화에 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교안보와 같이 파급적 향력이 큰 분야에서는 정책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거나 부수적인 결과에 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다

양한 시각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슈에 한 조기 인지 종료

(premature cognitive closure) 및 근원귀속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theorem)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비생산적인 결과로 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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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박근혜 탄핵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정치개혁에 한 열망이 

뜨겁다. 촛불광장을 통해 표출된 성과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하나

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며, 잘못된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 질

서를 바로잡고, 국정원과 검찰 등의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는 비록 부끄러운 한민국의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었지만 전

화위복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난 5개월여에 걸친 촛불집회는 과히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국민혁명’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준 일  사건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개혁과 함께 우리사회 만연되어 있는 적폐를 청산하는 

등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왕적인 통령제를 비롯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있는 독점적인 정치권

력 구조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정경유착 등 적폐를 청산하

고, 양극화 등 잘못된 사회의 병폐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해야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중앙정부(정치)의 보완제 역할에 머무르면서 제 로 된 역할을 하

지 못했던 지방자치제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 19  통령선거와 

개헌논의를 계기로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19  통령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

고 개헌논의가 본격화 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정치·행정 개혁과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기득권 집단의 격렬한 반

와 일부 정치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도, 정치권을 비롯 

우리사회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한 열망에 기반 하여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개혁을 지체 없이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의 진단을 통해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아울러 20년을 넘어서고 있는 

지방자치제 진단을 통해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나름 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글은 학술적 이론에 바탕한 원고라기보다는 관련 문헌을 참고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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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치·행정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필자의 주관

을 나열했음을 밝힌다.

2.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제도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

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결코 지배세력의 수혜적 혜택으로 부여된 결과물이 아니라 어쩌면 

수많은 민중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하면서 쟁취한 성과물이자 다수 중

의 관심과 참여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서구사회를 중

심으로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성장·발전해오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의 토 가 

되고 있는 정치사상과 국민들의 주권행사, 그리고 각종 정치개혁 제도가 뒷받

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위기와 

시련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익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크고 작은 위기

와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는 박근혜 탄핵에서도 확인이 되

고 있듯이 문제가 된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해방이후 역 정부 모두 권력의 독점적 발원지로서 통

령이 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통령이라는 리더(인물)를 중심으로 (집권)정

당과 국가권력기구가 나열·포진함으로써 견제와 감시라는 정당과 국가권력 

기구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독점적 권력구조를 확산하는 스피커 역할을 담당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통령이 항상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국정치제도의 특성이 고스란히 확인되는 목이다. 실제로 해방이후 9차례

에 걸친 헌법 개정 중에 8번이 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둘러싸고 논의가 되었

으며, 정당개혁과제 또한 각종 선거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 발전과 왜곡된 한국의 정치제도는 불과분의 관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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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정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

하고 성장·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다.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세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박근혜 탄핵을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의 뒷받침과 사회 구성원의 지지는 매우 긴 한 필수 요

건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탄핵이후 우리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한 열망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치개혁의 걸림돌은 기존 기득권세력과 소수 

정치 엘리트 집단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에 한 범국민적 공감  

형성과 탁월한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정치개혁과제에 관한 논의와 검토는 그 범위

와 과제가 너무나 방 하기 때문에 한국민주주의에 향을 미치는 정치제도 

가운데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의제를 임의적으로 선별하고, 각 의제별 개혁

과제 제시를 위해 고찰해야할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

을 전개하고자 한다. 

2) 한국정치의 특징과 문제점

(1) 한국정치의 특징

한국정치의 특징과 관련 선행논문들을 참고해 보면 먼저 민주주의의 전통이 

짧고 헌정의 전개가 1990년 에 이르러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두 차례

의 쿠테타와 유신헌법 등으로 말미암아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불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정치 체제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짧고 막강한 

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 다분히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지역주의의 고착화로 인해 한국

정치는 체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 불신과 낮은 정치의

식으로 말미암아 정치와 국민들의 괴리감 또한 큰 게 현실이다. 

특히 제왕적 통령제에 한 폐단과 함께 항상 지적되고 있는 것이 허울뿐

인 책임총리제에 한 문제와 함께, 권력유지의 수단이자 권력남용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 등에 한 문제점 또한 결코 무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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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노릇이다. 또한 여론을 수렴 신속하게 국정운 에 반 해야 할 정당정치마

저도 아직까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역균열구도와 지역주의

에 기댄 후진적 정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토

이자 핵심인 당원에 의한 민주적인 정당운 이 아닌 정파와 국고보조금에 의존

하고, 각종 선거에서 빚어지고 있는 공천권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잡음은 국민

들에게 정치 불신의 명분이 되고 있다. 

또한 특정 정치집단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한국정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만하다. 이를테면 

양  정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과점이 지속되는 구조 하에서 다양한 정치세

력에 한 유권자의 선택은 봉쇄될 수밖에 없는 제도와 현실도 향후 시급하게 

개혁해야할 상이다. 아울러 정당정치가 제 로 안착되지 못하고 지역정당 

마저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중앙정치의 지역정치에 한 지배가 쉽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장에도 악 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정치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정치의 진단을 통해 한국정치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핵심 논제를 선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왕적 통

령제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핵심 배경은 몽테스키외가 말했던 삼권분립을 

무색케 하는 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모아지고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례

성이 현저히 낮은 현행 선거제도는 양  정당의 고착화를 초래했고, 이는 다

양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포용정치의 작동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면서 

제왕적 통령제가 나타난 핵심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통령은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받는 지위

에 있지만,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법

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부가 만들어놓은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하

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에 정상적인 상호견제가 이루어지

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권도 실질적으로 통령

이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의 수장마저도 

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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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역 정권에서 통령은 그의 통치 리더쉽과 역량과 관계없이 항상 제

왕적 통령이라는 비판을 야당 또는 반 세력으로부터 받아 왔다. 이런 제왕

적 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의 견제구조가 작동하지 않거나,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소통과 협상마저 결

여되었을 때, 작금의 한국사회가 처한 국정농단과 같은 문제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왜곡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하에서 정치권력과 자본이 결탁했

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비단 이번 삼성 등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

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부실한 정당정치 속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 로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을 때 국정운  마저도 독선

과 오만, 불법이 횡횡하는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한국정치의 문제들이 되풀이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

코 몇몇 리더들의 문제 또는 과소역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핑계 댈 수 없

다. 따라서 정치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제왕적 통령제’, ‘정당정치의 

문제’, ‘정치권력 기구의 문제’, ‘투표연령 문제’, ‘국민들의 무관심’ 

등의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다가오는 19  선국면에서부터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논제에 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여 선이후

에 본격논의 될 개헌논의에서 국민적인 공감 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했다. 가장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가지

고 있는 정치 선진국에서도 정치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개혁을 위

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작금의 정치제도를 바꾸기 위한 논의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

인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매우 절실하다. 

3. 한국 지방자치 진단 

1) 지방자치 20년 성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지도 2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으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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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며, 최근 정치개혁 

및 개헌논의와 맞물러 분권형 개헌제안을 비롯 지방자치를 혁신하기 위한 다

양한 안이 모색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지방자치

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짚어내고 한계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20년에 한 성과로는 지방행정서비스

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지방의회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

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참여가 확 되었다 아울러 각종 지역 착형 정책을 통

해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이뤄내는 등의 전체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접한 

각종 조례(행정정보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 친환경무상급식조례, 준비물 없

는 학교조례, 유아 보육조례, 학생인권조례, 옴부즈만 조례, 시민감사조례, 

업무추진비 공개조례)의 제정은 정부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관치행정 시절에 비해 지방자치제 이후 권위주의행정이 사라지

고, 주민자치센터 등의 행정기관의 문턱이 낮아졌으며, 지역주민들의 각종 주

민참여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자치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한 

점도 지방자치의 표적인 성과로 언급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불안한 정국상황과 달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불편을 느

끼지 못하는 배경에는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 또한 충분

히 일리 있는 평가이자 지방자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제에 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에 한 한계와 문제점도 결코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지방

자치에 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2) 지방자치 20년 한계와 문제점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

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 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

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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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에 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 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

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

신과 정책시도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 으나 인물은 여전히 

그놈이 그놈인 경우가 부분이며, 지방자치는 행정관료, 직업정치인, 자 업

자에게 장악되어 있어, 이런 지역 기득권 세력의 정책 성향은 삶의 질, 생태적 

가치, 분배정의 등을 추구하는 생활정치 보다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개발정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

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

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각종 감

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분산, 재정이양 등 지방분권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진

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토 불균형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중심의 정책에 해 지방의 응은 점

점 약화되고 수도권으로 산업과 인력과 재원의 집중성은 심회되고 있다. 아울

러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매우 형식적이

고 실효성을 기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 독

주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한 견제기능을 담당해야할 지방의회는 감독

권과 인사권의 제약과 전문성 및 자질부족으로 인해 말미암아 근본적인 한계

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도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제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 보다는 여전히 중앙정치권에 기댄 목소리

만 간혹 분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무엇보

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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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행정개혁의 과제 

1) 정치개혁을 위한 희망정책 5가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정치는 크게 제왕적 통령제라는 권력구조, 

정당정치, 유권자 참여 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권

력구조 및 정부형태 변경에 이르는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필

자는 작금의 정치위기를 극복하고 오는 19  선을 맞이하여 한국정치 개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분야의 개헌추진. 

하지만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논의는 우리사회의 누적된 

모순과 적폐를 타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 를 이루지 못하고, 자칫 기득권&

정치엘리트간의 합의라는 87년의 잘못된 개헌 답습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선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시간에 쫓겨 졸속개헌마저 우려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와 권주자간의 유, 불리에 따라 개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편(4년중임 통령제, 의원내

각제, 이원집정부제 등)과 기본권과 사회권(소수자와 약자배려 등 미래가치) 관

련 의제와 자치권(인사, 재정 등의 지방분권형 개헌 등) 관련 광범위한 개헌논

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개헌 절차로는 광범위한 

개헌논의와 이를 토 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선후보들이 개헌로드맵과 

개헌방향에 해 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정권출범 이후 국민들이 참

여하는 개헌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2018년 지방자치 선거 때 개헌안에 한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제왕적 통령제 및 권력기관의 폐단 극복 방안 제시.

현 한국의 통령제는 내·외치 관련 상당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삼권분

립에 의한 정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작금의 상황과 같은 심

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통령의 임기 중 문제에 한 유권자의 

평가는 탄핵 등의 수단이외에는 원천적으로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특징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왕적 통령제에 한 문제 해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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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아울러, 통령과 행정부 등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입법부와 사

법부의 복원, 그리고 국정원, 검찰, 감사원 등의 권력기구에 한 통령의 자

의적인 권력행사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령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에 한 안으로는 우선적으로 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령과 총리간

의 권한을 분명하게 하여 보다 제도화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경우 과부여 되어있는 수사 및 

기소행위에 한 규제와 국내사찰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검찰의 경우 과집중 되어있는 수사 및 기소권에 한 분산과 청와

를 비롯한 파견검사 관행을 폐지하는 등의 개혁방안이 제시되어야 될 것이

다.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에 한 인사 및 활동을 보장하여 행정부 등을 제

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 불신을 극복하는 정당정치의 복원과 정치개혁 과제 제시.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점은, 젊은 층을 중심으

로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한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는 점과 그 어느 때보다

도 정치개혁에 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정치개

혁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한 개혁방안

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 우선 정당 개혁의 경우 정파 및 소수 기득권 정

치세력의‘그들만의 리그’라는 정치 역에 한 국민들의 향력과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관차’라는 정당정치를 

정상화시켜 의민주주의를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정치의 청

산과 정파갈등에 따른 끊이지 않는 공천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보완

을 통해 정당운 을 민주화 하도록 견인해야 하며, 아울러 유권자의 투표권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명부제 등의 비례 표성의 강화

와 현 소선거구제를 중 선거구제로 변경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아울러 정당에 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국회의원 수 이외에도 진성당

원 숫자와도 연동하게 하며,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

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넷째, 투표연령을 최소한 18세로 낮추어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확  보장해야 함.

OECD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투표연령을 현 19세에서 최소한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 를 확 하는 등의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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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젊은 층의 정치에 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책선거를 통한 정치에 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방송토론

을 확  의무화하고 금권선거, 동원 등의 불법 선거운동에 한 법적 규제 이

외의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은 폭 허용하는 등의 시 흐름에 부응하는 개혁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희망정책

문헌조사결과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지역주의 정

치, 정당공천 등의 중앙정치의 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치개혁에 한 논의와 개헌논의와 맞물러 지방자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지방위기 극복하기 위한 지

방자치 개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명기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19  통령선거 이후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권력구조와 사회

적기본권 등의 분야에서의 개헌논의 외에도 지방자치를 개혁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에 해 단 두 개 조항만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를 강화

하고 책임성에 한 내용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은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지방으

로의 권한 배분 등에 해 자세히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제 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헌 총칙에 한민국은 분

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분권국가의 운 원리와 실행방안을 명기하고, 아울러 자

치입법권과 재정분권 내용 또한 포함하고,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에 주민참여에 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실질

적인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권한의 폭 확 .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은 지역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데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정치적 자율성, 그리고 재정, 인사, 조직에 

한 권한의 보장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제 로 정착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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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의 위임이나 이전만이 아

니라, 재정권과 조직 등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이전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수 및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재정분권을 폭 강화

해야한다. 아울러 현 19.24%의 국세의 지방교부세율을 20% 중반 로 확

하고,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로의 변경 등 재정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재정권 침해문제를 해소하며, 아울러 자주재

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법과·제도 정비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라는 권한의 불균형문제 해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표적인 권한의 불균형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한 인사권과 재정권 등이며, 아울러 집행부에 한 견제와 감시

를 위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보좌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해 제 로 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

록 최소한 의회 직원에 한 인사권만큼은 지방의회가 갖도록 한다거나, 공동

보좌관제와 같은 전문 보좌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헌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지

만, 아직도 자치입법권이 법률이 아닌 법령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내용에 자치법률제정권을 분명히 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자치입법권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도 집행부에 한 예산통제 및 행정사무감사에 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 하

고, 지방정부 산하 기관장 등에 한 인사 청문제도의 도입 등의 단체장의 인사

권에 한 감시와 견제기능도 폭 높여, 강한단체장 약한 지방의회의 권력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폭 강화함. 

지방자치 개혁과제 중에 자치권의 확 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강조

되어야 할 핵심 분야는 주민참여를 확 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

다. 이를테면 현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의 법률에 한 개정

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한 주민들의 통제력을 높여 지

방자치에 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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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참여를 확 하고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경

험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자본 육성과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가 성장 발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한국정치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핵심 개혁과제를 제시

해 보았다. 어쩌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

를 불식시키고, 제 로 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통해 가능하며, 중앙정치 일변

도가 아닌 지방정치가 보편화되고 수평화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 보면, 책임정치의 복원과 지역정치의 역량 회복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권자 참여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와 지방자치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한 장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치

개혁과 지방자치 개혁의 성패는 결코 소수정치엘리트들의 손이 아닌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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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개혁의 취지

개혁의 의미는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정의로

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면,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 현

행헌법은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권

력분립,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원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 분야에서 개혁의 방

향이 정해져야 하며, 사법의 역도 꾸준하게 제기되어오는 문제점들에 한 

보완과 개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적 과제가 존재한다.

사법개혁에 있어서 사법 역은 법의 판단과 그 집행의 역에 있는 헌법재

판소, 법원, 검찰 등을 지칭한다. 법치주의수호의 첨병인 이들 역에서의 개

혁은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킨다.

 사법개혁의 방향과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헌법의 목적과 그 원리를 토 로 

하되 보다 권력분립, 국민주권, 권력통제, 그리고 21C 한민국에서 그 헌법적 

의미가 강화되어야 할 지역분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고 본다. 

여기서 권력분립은 단순한 고전적 의미의 권한의 분배가 아니라 수평적, 수

직적 의미의 권력분립을 의미하며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식적으로 분배되

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권력의 소재 혹은 주체와 범위를 새로이 정

립하는 것이다. 

권력통제라 함은 권력의 기능적 분립을 넘어서 형식적 기능의 견제기능을 

과거의 경험을 토 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이나 주민에 의

한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을 가미한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라 함은 입법부, 행정부와 비교하면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상

적으로 덜 반 되고 있는 사법 역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취지를 보다 확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분권1)은 기형적으로 비 화된 중앙집권적 내부구조가 국가의 정책방향

1)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지역분권보다는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
다. 그러나 상하 혹은 중심과 주변부를 내포하는 중앙에 한 지방이라는 의미에서의 지
방분권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차별없이 모든 지역에서의 분권과 자치를 포괄적으로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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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속적으로 암묵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날로 취약해져가는 수도

권이외 지역의 실질적 평등원칙침해과정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교

통, 통신의 비약적 발전을 고려한다면 추상적 불리성에 한 개념을 타파하고 

공적 역에서의 적극적 지역분권정책의 실현과 의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헌법

적 지위격상의 명문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상 중앙집권적인 사법 역

의 성격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실질적 국민주권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즉 지방사법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검찰개혁

 
일부 검사의 비리와 전횡에 한 검찰의 지위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이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검찰제

도의 재조정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검찰제도의 개혁은 외부적 견제와 내부적 제도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중된 검찰권한의 재분배를 위한 외부적 견제장치로서는 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의 분배 등을 들 수 있으며, 검

찰내부적 제도개선으로는 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장관에 하여 독립된 

수사기관인 검찰청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확립, 인사제도 개선, 검사장 보직 감

축, 검찰인사원회 운  실질화,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

적 감축, 감찰징계 및 적격심사 강화 그리고 지방검찰청 수장의 직접선거 등

을 들 수 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검

사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검사의 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

는 길을 확 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 하며, 전관 자체의 발생을 차

단하는 것이다.2)” 

수 있는 지역분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이민, 검사장직선제도입의 필요성, 검사장직선제도입을 위한 토론회(국회)자료, 2016. 12. 
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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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검찰청 수장의 직접선거

우리나라 검찰은 중앙집권적 조직이다. 법무부 외청으로 검찰청이 독립되어 

있으며 검찰청법에 따라 독립적 조직과 권한을 가진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

장과 검사로만 구분되어 있지만 보직에 따라 그 직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평검

사로 출발하여 근무평정에 따라 보직이 이동되는 일원화된 조직이라 할 수 있

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운 되는 검찰의 업무는 사법집행에 있어 통일

성과 수사의 지속성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지만 그 운용에 따라서 불공정한 사

례가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유지를 보

장하기 위하여서는 여전히 입법적 조치가 미흡하다.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
휘·감독한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
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검찰조직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국민감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에 

해 지방분권의 원리를 가미하기 위하여서는 그 조직의 구성절차에 하여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방검찰청의 장의 직접선거에 의

한 선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사장 직선제의 장점은 우선 사법집행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이다. 

현 제도 하에서는 수사를 지휘하고 장을 청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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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의 구성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가 직접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권한

은 막강하지만 구성원의 신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기에 특정 사건에 있

어서 공정한 수사권행사와 기소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 검사장직선제는 외부적 견제가 아닌 내부적 권력분할의 한 형태로

서 권력 통제적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검사장직선제는 지역주민에게 자치권의 의미를 더욱 자각하게 하고 

사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지역분권의 원리를 강화할 수 있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

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보다는 낫고, 유권자에 의한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

로써 검찰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3)

검사장 직선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서울 5개 

: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검 / 서울 외 수도권 3개 : 의정부, 인천, 수원

지검 / 비수도권 10개 : 춘천, 전, 청주, 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지검)의 검사장 18명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통령이 

임명하여,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검사장선출의 단점을 고려하여 지역 법조 

인사들에 의하여 검사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4)

또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5), 재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3) 하태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세
미나자료집(검찰권에 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2017. 2. 23. 17면. 

4) 송 길의원, 검사장직선제도입을 위한 토론회(국회)자료, 2016. 12. 8, 30면 :검사장의 직
선제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제도의 장래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
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자칫 선거권자의 무관심이나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이 아닌 
인물 위주의 선거를 통해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과 권력의 비리에 하여 공정하게 수사
할 수 있는 능력 및 자질이 없는 사람이 당선될 경우 그 폐해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향
은 지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검사장의 직선제에 한 관심
이 지 하고 그 후보의 자질에 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 즉 당해 검찰청 관할 내의 검
사와 변호사를 선거권자로 하는 것이 검사장의 직선제를 제 로 확립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장은 당해 고등검찰청 관할 내의 검사 및 개업 중인 변호사가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다.

5) 이에 하여서는 임기3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자는 송 길의원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빈번한 선거와 정치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기4년인 다른 선거직과 균형
을 이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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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3번에 한하도록 하여 지방토속세력과의 유 를 차단하며 후보자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학의 조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

으로 하도록 한다. 사법집행에 있어서 정치세력과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

보자의 정당추천을 금지하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내에 정당

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 

그 권한으로는 현행 검찰청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을 부여하고, 그에 더해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권한, 차장

검사 임명에 의견 제시 권한을 추가하여 임기동안 직무집행에 있어서 독립적

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7) 공무원 직제는 중앙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구분되어 있으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검찰은 검찰청과 지검이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검찰과 지방검

찰을 분리하여 인사를 포함한 조직의 독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8)

입법적 보완으로는 지검장의 선거를 위하여서는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검찰

청법 제43조의 개정 또는 검사장직선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며 교육감선거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의 취지는 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에 한 역사적 경험적 성찰의 결과이다. 특별검사제가 비슷한 취지로 여

러 번 이루어져 왔지만 국민이 만족하는 수사의 결과를 얻은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정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사건별로 이루어지는 

특별법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입법되어 공정성이 때론 의심되고 그 

6) 참여연 정책자료, 20  국회 입법/정책과제, 2016. 5. 23, 5면참조.

7) 참여연 정책자료, 20  국회 입법/정책과제, 2016. 5. 23, 6면참조.
8) 송 길의원, 검사장직선제도입을 위한 토론회(국회)자료, 2016. 12. 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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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한 신뢰가 기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

는 것이 당면과제이며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불가

피하다. 검찰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사지휘권 이외에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검찰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수사하기 곤란한 판·검사,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통령과 그 가족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해서는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9)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에 한 필연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의 독립성과 명확성이다. 

공수처의 장은 제반 권력 특히 정치권에 하여 그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

는 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혹은 공수처의 장에 한 선거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정당성과 그 신임이 확보되지 않으면 외압에 한 수사권의 독

립은 요원한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 한 수사이기에 공수처의 힘은 궁

극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관할의 범위는 헌법상 탄핵 상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수처

가 이루어진다면 그 권한은 오히려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져야 한다. 권

력의 남용과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공수처가 오히려 권한남용의 지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통령에 한 수사는 앞으로 권력구조가 어

떻게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탄핵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좀 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 통령탄핵사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탄핵절차법의 제정과 더

불어 교차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의원내각제가 아닌 통령제를 채택한다면 

기본적으로 통령의 업무의 임기 내 독립성과 그 지속성은 또한 유지되어야 

하는 장점이기도하기 때문에 통령제 기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고위공무원, 예로 들면 선출직 도지사까지 확 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의 비 화방지와 지방자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연구검토의 시간이 

9) 하태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세
미나자료집(검찰권에 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2017. 2. 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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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관한 법안10)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직무

의 독립성,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수사와 기소권부여, 관할범위와 직무의 명

확성을 기본적 골격으로 하여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검찰총장 지위의 독립

검찰총장지위의 독립성강화를 위한 개혁적 제도개선을 논의한다면 우선 법무

부장관에 한 검찰총장의 독립성확보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행정적, 보완적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수사에 관한한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청의 독립적 관할로 하여 구체적 사건에 하여 일반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
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하여는 검찰총장
만을 지휘·감독한다.

두 번째, 검찰총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직선제 도입의 가능성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② 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
문을 거쳐야 한다.

이국운 교수는 검찰총장 선거제의 경우 헌법적 통치 구조 차원에서 득실을 

면 히 논해야 하는데, 한민국 최강의 정치적 실권자를 선출하는 결과를 낳

게 될 게 명백한 점, 국회나 통령을 상 로 권력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게 분명한 점, 초집권적 관료 검찰 조직의 특성을 더욱 강

화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짙은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11)

10)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제2001057호, 
2016.7.21.), 박범계·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안(제2001461호, 2016.8.8.), 그리고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안(제2004379호,2016.12.14.)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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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되 또한 그 권한의 견제를 위하여 검찰

위원회의 독립성과 그 견제권한의 부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4) 검사의 독립과 견제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
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의 직무 중 검찰관련 직무는 극히 일부분이지만 법무부에서 검찰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단히 높다. 이러한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함으

로써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검찰에 한 행정적 견제기능에 한 의문

점을 낳게 한다. 현재 법무부의 검찰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법무실, 범죄예방

정책실 등 교정본부장국을 제외한 모든 주요부서의 간부진이 검사로 임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또한 순환보직의 체제에 의하여 법무부와 검찰청을 오가

며 근무하게 함으로써 전문성도 떨어지고 법무·검찰행정 두 역간의 경쟁적 

발전의 가능성도 도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12) 독립적이고 준 사법기관으로서 

11) 이국운,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 시민과 세계 제21호, 2012, 293면.

12) 하태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세
미나자료집(검찰권에 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2017. 2. 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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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여야 할 검찰의 인사를 정치적 지위를 갖는 법무부장

관이 장악함으로써 검찰의 구체적 수사업무에 한 정치적 향력 행사의 가

능성이 상존하고 있다.13)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성향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는 폐쇄적 조직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그 권력행사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은 기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우선과제는 

무엇보다도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시켜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검찰권과 검찰행정권의 명백한 분립을 이룩하는 것이다.14)

검사에 한 상명 하복적 지휘감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되지 

않아야 하며, 검사의 기소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배심제도

처럼 국민의 기소절차참여제도가 확 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 사직-청와  파견근무-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  파견

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우회하여 사직 후 청와 근무 그리고 검찰청복귀의 형

태로 이루어지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검사퇴직 후나 청와 근무이

후 검사임용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15)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개혁

해방이후 7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역동적 변화는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1988년 헌법재판소창설이후 헌법재판소판결에 한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법감정의 변화와 수용의 역사는, 미국의 연방 법원의 경우처

럼 법치주의의 형식적․실체적 종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

실히 보여주고 있다.

13) 하태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세
미나자료집(검찰권에 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2017. 2. 23. 10면. 

14) 하태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세
미나자료집(검찰권에 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 2017. 2. 23. 14면. 

15) 정성호 위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4668호, 2016.12.28.); 박주민 의원 발
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제 2005163호,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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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 않지만 성공적 안착에 성공한 제도는 쌓여진 경험과 헌법원리에 따라 

변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한다.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의 목적하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

주의라는 헌법의 원리를 미래지향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1)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그리고 임기

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 통

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기관의 최종적 헌법해석기관으로서

의 최고성과 권력 분립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호선으로 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통령의 헌법상 지위로서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

위가 논의되고 있지만 통령권한의 축소와 권력의 분권을 지향한다면, 국가

원수로서 헌법기관의 장의 임명권행사는 다분히 형식적이기에 그 의미가 축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

는 데, 그 권한의 독립성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장의 지위가 상 적으로 인

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장은 그 임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있어 현재 임명된 

때로부터 재판관으로서의 남은 임기동안만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바, 재판관

의 경우에 따라 1년도 안되는 임기를 가지는 헌법재판소장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잦은 헌법재판소장의 교체보다는 6년의 임기동안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

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4장. 사법개혁과 헌법 원리의 실현 / 75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퇴임․사고 등 궐석시 즉시충원의 법규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을 임명하기 전에, 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결원 시 후임자의 임명은 규정되어 있지만 지명선출임명권을 

가진 통령, 국회 그리고 법원장의 사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충원이 결정

되고 있어서 결원이 된 상황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역할 수행은 중 한 침해를 

받게 됨은 익히 경험한 사실이다.

특히 국회에서의 선출은 정치적 합의의 곤란성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후임

자임명규정을 강행 규정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 한 결정시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 또한 6인 이상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어(헌법재판

소법 제23조) 결원심리와 결정에 있어서의 위헌․위법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정한 재판, 평의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가급적 9인의 재판관의 구

성 하에 그 심리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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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
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3) 헌법재판소 재판관자격의 다양성 확보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
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공  기업체, 「공공기관
의 운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
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자격을 법관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다

양성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규정으로 인하여 실

제 판사나 검사로만 절 다수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왔으며 일부 학출신만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기관이지만 또한 현시  국민의 일반적 법감

정과 가치 그리고 이념을 담아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도 그 본질적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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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세 적 갈등, 인공지능을 위시한 과학문명의 발달, 인권의식의 

포괄적 확장성,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가치판단의 필

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대법원장의 재판관지명권

헌법 제104조 
① 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통령과 국회에 의한 선출과 임명은, 양 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법원장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었기에, 다른 헌법기관구성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분립적 근거가 상 적으로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담당하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

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데, 법원장에 의한 헌

법재판관의 지명은 이와 같은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16)

법원장의 임명권제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선이 어렵

다고 한다면, 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사법부의 내부합의기구

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17) 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

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18), 법조인이나 판사에 의한 선거제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16) 허 , 헌법소송법론, 박 사, 2011, 110면.
17) 성낙인, ｢헌법재판소 인사와 임명 절차상의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제8호, 서울지방변호

사회, 1994, 74면.

18) 최 권, ｢헌법재판소의 정치학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법학제34권 제1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1993,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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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구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

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바, 현행 법원장

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와 통

령이 변호사자격유무에 상관없이 사회 각 역에서 추천을 받아 적절한 비율

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9)

4. 결론

내용의 방만함으로 인하여 법원의 개혁을 다루지 못했지만 법원도, 법원

장의 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에 한 인사권의 통제, 판사회의의 활성화

와 실질화, 전시․비상시를 제외한 군사법원의 폐지, 전관예우의 방지, 상고심개

선, 신속재판원칙의 강화, 국선변호인의 확 ,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국민 참

여재판의 개선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위에 적시한 문제 외에 판결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재

판소원의 도입, 권한쟁의사건의 전속 관할화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사법집행의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분야에서도 국가경

찰과 지방경찰의 독립, 단순사건에서의 기소권을 포함한 수사권의 확 , 인권

의식과 투명한 경찰행정집행을 위한 교육․선발과정의 강화 등의 개혁과제를 제

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개혁은 인권의 신장이라는 시 적 변화와 더불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

의 목적과 국민주권, 권력분립,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지역분권이라는 헌법

상 원리를 구현하는 개혁의 노력은 중단될 수 없다.

19) 조규범,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4호, 2016. 9. 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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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며 높은 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추세를 심화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러, 최근에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전의 고성장이 부와 소득의 공평성을 유지하면

서 이루어져온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

면서 전개되고 있기조차 해서, 현재의 경제 운용질서나 경제정책 기조에 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성장을 통한 전체 국민의 물질적 풍요의 향상과 각 

개인들의 이 풍요의 공평한 향유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은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며, 또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하도

록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

는 바람직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의 우리 경제성장은 경제성장률의 기준에서나 소득불평등의 기준에서 모두 바

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제성장의 질적 변화가 발생한 것은 무슨 이

유 때문일까?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저하하고 소득불

평등이 악화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사실 저성장과 소득불평등 심화는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에서만 겪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 경제도 

1980년  이후 우리와 비슷한 현상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그러한 경제성장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1980년  이후 기존의 정부개입 등의 혼합경제체제 신 

시장경쟁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경제활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경제성

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저조해지기 시작했고, 소득불평등의 정도도 심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990년  후반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이 회복되기도 했으

나, 이는 지속되지 못했고, 곧이어 성장이 다시 지체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2008년에는 1929년의 공황 이후 최 의 규모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

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금융부문의 혼란은 물론 실물부문의 경기침체

가 장기간 지속되기조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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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성장 불완전성, 

다시 말해 성장률의 저조, 소득불평등의 심화, 경제 불안정의 강화가 왜 나타

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에 한 응책, 즉 적절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편적 풍요라

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성장률과 

함께 소득분배의 공평성 향상, 경제의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 질서의 개혁은 물론, 경제정책의 방향이 새롭

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불완전한 경제성장 : 경제성장의 부진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1)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조, 소득불평등 심화, 그리고 경제 불안정화

(1) 경제성장률의 저하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

니라 저성장체제의 고착화를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이후 외환위기 이

전인 1997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연평균 9.1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다. 

정치적 상황의 갑작스런 변화로 1980년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는 곧바로 회복되어 1997년까지는 계속해서 경제성장 추세를 이어왔다. 1970

년 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3%의 성장을 보 으며, 1980년 에도 연평균 

9.9%의 성장률을 보 다. 1990년 에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7.9%의 높은 성

장률을 이어갔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낮은 성장 추세를 

나타냈는데,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이전의 절반에도 

비치지 못하는 4.02%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는 연평균 4.9%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낮은 성장 추세는 이후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 

2000년  10년은 연평균 4.4%, 2011년~2016년간은 다시 연평균 2.9%의 성장률

로 성장추세가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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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정보시스템

 

기간 71~80 81~90 1991~2000 01~10 11~16

GDP성장률
(실질)

9.3 9.9
7.0

4,4 2.9(91-97)
 7.9

(98-00) 
4.9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7년 1월호 등. 

[표 5-1] 10년 단위별 경제성장률 추세 
(단위 : %)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저조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의 증가속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의 증가도 감소시킨다.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실업을 증가시거나, 아니면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소득 획득을 불가

능하게 만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어 생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2) 소득불평등의 심화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도 계속 악화되어 왔다. 도시 2인

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보면, 아래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

위기 이후 그 값이 크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니

계수는 0.26 내외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1998년부터 이 값이 0.29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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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증가하더니, 다시 2006년 이후는 0.30 를 넘어서 0.32의 수준으로까지 

상승했다.1) 이 시장소득에 정부의 이전소득을 더하고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가

처분소득으로 나타낸 지니계수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

책이 지니계수의 수치를 다소 완화시키기는 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상승추

세를 제거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한편, 우리 경제의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를 소득순위 상위 10%의 소득분배 

몫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분배의 집중과 불평등은 더욱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래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에는 상위 10%의 소

득분배 몫이 30%를 넘지 않았으나, 1997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 비중이 급속히 

상승해, 2000년  후반에는 45%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상위 10%의 

소득분배 몫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격하게 큰 것이어서 2010년 기

준으로 우리나라의 이 몫은 주요 선진국 중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

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분배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 추이  몫(%)

자료 : 김낙년·김종일(2013)

1) 이러한 통계청의 지니계수에 해서 김낙년·김종일(2013)은 계수 값 자체가 과소평가되
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을 위해 행하는 기초조사인 가계동향조
사가 고소득층의 소득을 반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의 부분을 누락시
켜 지니계수 값을 낮게 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금
융소득을 포함하여 지니계수 값을 산정하면 통계청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값이 얻어진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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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상위 10%의 소득분배

자료 : 김낙년·김종일(2013) 

     
또한, 국민소득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으로 나누어 그 분배 몫을 보면, 이 

또한 외환위기를 계기로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5-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계소득 몫은 1997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평균 80% 수준에서 

68%의 수준으로 계속 감소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이와는 조적으로 기

업소득 몫은 1998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해 2010년 에는 이전에 비해 무려 거

의 두 배나 증가한 18%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5-4]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GDP 중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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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불안정의 심화

우리 경제는 또한 외환위기 이후 더욱 불안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제상황에 쉽게 그리고 크게 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로 변화하 다. 단

순하게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기순환 주기만 가지고 보더라도 외환위기 

이전인 1970-1998년까지는 29년간 6번의 순환에 순환주기가 52.8개월이었으나, 

그 이후 1998-2009년까지에는 10년간 3번의 순환에, 순환주기도 42.0개월로 짧

아졌다. 당연히 경기호황과 불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

의 1, 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후퇴를 제외하고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큰 

규모의 경기침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후퇴도 더 빈

번하게 발생하고, 침체의 심도도 더 커졌다. 그리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자

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우리 경제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해외 금융문제가 

우리 경제에 큰 향을 미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는 이러한 해외 향의 가장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5-5]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1970-2014)

자료 : 통계청, “최근 경기순환기(제9/10순환)의 기준순환일 결정”,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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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경제의 불완전 성장 경험

 
사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불완전 성장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발

생한 경제적 현상은 아니었다. 주요 선진각국은 1980년  이후 경제성장률의 

저조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를 모두 겪어 왔다. 아래 [그림5-6]에서 보듯이 

OECD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1970년 의 10년간은 연평균 3.49%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OECD

전체 경제는 그 이후 계속 감소했는데, 1980년 에는 연평균, 3.18%, 1990년

에는 2.16%, 2000년  첫 10년간은 1.67%, 2011-2016년간은 1.70%의 성장률을 

보 다. 

또한, 소득분배도 부분의 선진국에서 악화되어 왔다. 아래 [그림 5-7]은 주

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국,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 부터, 그리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  이후 지

니계수의 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 OECD경제성장률 추세

자료 :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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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주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추이

자료 : OECD(2011)

경제 불안정 역시 198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크게 증가했다. 1920년 의 

공황과 2차 세계 전 이후 세계 경제는 1980년  초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1980년  이후 금융위기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  이

후 주요 금융위기만 보더라도, 1984년 미국은 저축 부조합 위기, 1991~2년의 

북유럽국가들의 금융위기, 1992년 일본은 자산가격 거품 붕괴 이후 장기침체, 

1994~1995년 멕시코,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와 2002년 우루과이 금융위기, 2008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등

이 발생했다. 아래 [그림 5-8]은 금융위기 발생 비중을 각 국가의 세계소득 몫

으로 가중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공황이전에는 금융위기가 크게 발생했

으나, 그 이후부터 1970년  중반까지는 금융위기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다

시 1980년  이후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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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세계 소득 몫으로 가중한 은행위기 국가 비중 (1900-2008)

자료 : Reinhart and Rogoff(2013)

3. 불완전 경제성장의 원인

1)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경제성장 불완전 : 세계적 특성

세계경제가 이미 1980년  이후 경제성장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불완전 성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또는 세계

경제의 1980년  이후의 경제 질서와 같은 경제 질서를 토 로 해서 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경제의 불완전 경제성장은 이러한 세계경제 공통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고유한 특수성을 또한 반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지속,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불완전 

성장 원인을 세계 경제 질서의 공통적 특성과 우리 경제의 특수한 특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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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이 절에서는 먼저, 세계 경제의 공통적 특성으로는 1980년  이후 신자유주

의적 경제 질서가 구축되었고, 우리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신자유주의

적 경제 질서를 폭 적용하여 경제를 운 해 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경

제 질서는 시장근본주의, 금융지배, 세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 질서이

다. 먼저 시장근본주의는 하이에크, 프리드먼 등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정부개입 신 시장자율과 경쟁을 경제활동의 기본적 질서로 주장하며, 고용

안정과 사회적 타협보다는 물가안정과 시장원리를 더 강조하고, 경제정책으로

서 팽창정책보다는 긴축정책을 더 중시한다. 이러한 시장근본주의 경제질서는 

국의 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부터 강화되기 시작해, 경제활동의 

전반에서 시장근본주의가 이전의 정부개입주의를 체했다. 이에 따라 선진각

국에서는 정부규제의 완화 및 정부지출의 축소, 국유 및 공기업의 적인 

민 화, 노동조합의 세력악화와 노조활동의 억제, 재정 및 통화정책의 긴축정

책으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금융지배의 경제 질서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한 

금융부문이 경제전체를 자신의 금융적 수익 원리에 종속하도록 만든 것이다. 

1980년  이전에 금융부분에 가해졌던 여러 규제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기법이 크게 발전되면서, 금융부문은 

급속히 증 되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증 는 산업과 노동에 해, 그리고 정

부정책에 해 금융시장의 원리를 따르도록 요구했다. 금융시장의 원리란 기

업의 경 활동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모두 금융시장에서의, 특히 주식시장에서

의 주가변화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기업 활동에 한 또는 

정부정책에 한 모든 정보를 반 하여 주가로 나타내는 효율적 시장이기 때

문에 주가야말로 가장 정확한 경제활동의 성과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융화’(financializatio)라 칭하고 있기도 하다.2)

금융세계화는 윌리엄슨(Williamson)에 의해 주장된 ‘워싱턴 컨센서스’3)를 

2) 금융화에 한 정의나 자세한 내용은 Epstein(2005)을 참조하라.
3) 워싱턴 컨센서스는 윌리엄슨이 1989년에 제안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발전 전략으로, ‘워

싱턴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할 것이라고 믿
는’ 10가지 전략에 해 윌리엄슨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다. 당시에 윌리엄슨이 제안한 
10가지 전략은, 1) 재정긴축, 2) 정부지출 우선 순위의 친성장 지원방식으로의 재조정, 3)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히는 조세개혁, 4) 이자율의 자유화, 5) 경쟁적 환율제도의 도입, 
6) 무역자유화, 7)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자유화, 8) 민 화, 9) 안전, 환경, 가격 등에 



5장. 한국의 경제성장 과제 / 91

기초로 무역자유화,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전

개된 세계 각국 사이의 무역 및 금융의 상호의존의 심화를 가리킨다. 특히, 

1980년  이후 금융활동의 국가 간 상호의존과 자본이동의 증가가 크게 증

되었는데, 선진국에서는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4조 7천억 달러에서 55조 2천억 달러로 무려 11배 이상이 증가했다 (IMF, 

2005). 금융세계화로 인한 자본이동의 내용도 초기의 1980년 에는 은행부채나 

채권,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구성 성분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은행부채나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주식투자 등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의 유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것이 주요 구성 성분을 이루게 되었다. 

(2)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

이와 같이 1980년  이후 전개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구축과 

발전은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의 증가속도는 크게 떨어졌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되었다. 또

한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져 잦은 금융위기와 그에 뒤따르는 경기침체에 시달

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시장근본주의, 금융지배, 금융세계화가 서로 복합적으로 경제활동에 향을 

미치면서 불완전 성장의 현상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이 이전 시기에 비해 부진해진 이유를 보자. 1980년  이후에 

전개된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정부개입 축소와 정부규제 완화, 그리고 금융세

계화는 모든 경제활동의 시장경쟁 격화를 낳았다. IMF의 조사에 나타나고 있

는 것처럼, 1980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경쟁은 격화되

었다. 세계전체의 경쟁지수는 1980년  이전만 하더라도 경쟁지수가 0.3에 미

치지 못했었으나, 1980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 에는 0.6을 넘어섰

다. 

한 규제의 완화, 10) 재산권 제도의 강화 등이다(William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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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경쟁지수의 변화추이(1962-2002)

자료 : Ostry et al. (2016) 

이와 같은 경쟁의 강화는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의 효율

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아래 [그림 5-10]의 주요 선진 주요국의 노동

생산성 추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분의 국가에서 1980년  이후 생산성이 

계속해서 감소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1990년  후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시기까지 생산성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시 감소했다. 

G7전체의 생산성 추이를 보면 1970년 에 비해 그 이후 계속해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1970년 에는 연평균 2.6%의 증가율을 보이던 G7 국가들의 노동

생산성이 1995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그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0.8%

의 증가율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10] 선진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성장률 추이(1970-2012) (%)

* 노동생산성 : 실질GDP/고용인
자료 : OECD Data set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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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경쟁과 금융지배 및 금융세계화의 경제활동은 자본축적을 활성화시

키지도 못했다. 자본축적의 지표로 사용되는 GDP 비 고정자본형성 비율을 보

면, 아래 [그림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1980년  이후 계속 

그 비율이 감소해왔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가장 폭넓게 받아들 던 국

과 미국에서 자본축적의 감소는 더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축적의 증

가율 감소추세는 당연히 경제성장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

[그림 5-11] 주요 선진국의 자본축적 (고정자본 형성/GDP, 1970-2015, %)

자료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성장에 향을 미치는 기술진보와 기타 제도적·정책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

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s Productivity)을 보더라도, 1980년  이후 개선

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경쟁

이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증 시켜 총요소생산성을 증

가시킬 것이라는 기 와는 달리,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은 이시기에 크게 저하

했다. 총요소생산성이 저하한 이유는 기술진보가 크지 않았고, 효율성도 개선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5-12]와 [그림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진보나 효율성은 1980년  이후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오히려 기술진보

는 그 증가속도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 경제에서 더 저하되었으며, 

효율성도 개선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저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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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기술진보에 의한 TPP기여 

자료 : João and Coimbra (2007) 

    
[그림 5-13] 효율성에 의한 TPP

자료 : João and Coimbr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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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총요소생산성의 저하는 당연히 이것의 경제성장에 한 기여에서 

더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G7국가 전체를 보면, 아래 [그림 5-14]

가 보여주듯이,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는 1960년 와 1970년 에 비해 

1980년  이후에 크게 낮아졌다. 

[그림 5-14]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 (G7국가 전체)

자료 : João and Coimbra (2007)

이처럼, 노동생산성과 자본축적 증가율 감소, 총요소생산성의 저하는 당연히 

선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린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구축 이후 선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저하 추세를 보 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총요소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자본축적 

저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주요 경제가 이렇게 1908년  이후 정부규제와 자본이동 제한 신 

시장경쟁과 자율, 세계화를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로 전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저하시켜 결국은 경제성

장을 저성장으로 이끌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시장경쟁과 자율, 그리고 

금융지배와 금융세계화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경제의 총수요에 부정적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총수요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 요소는 다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각 요소들이 노동 분배 소득

을 악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했고, 또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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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켰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노동 분배 소득을 악화시킨 것에 해서는 아래에

서 다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노동소득 분배의 악화는 일차적으로는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이차적으로는 이로부터 연유하는 신투자의 감소를 초래한다. 

소비의 전반적 부진은 이에 따르는 생산의 감소와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

문이다. 어쨌든 노동소득 분배의 악화는 소비와 투자를 부진하게 만들어 경제

의 총수요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발전시

킨 것은 금융지배의 경제활동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금융부문의 발전과 지배력 증 는 경제활동 전반에 한 금융적 수익 원리를 

강조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경 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

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극 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주주

가치 극 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금융적 수익 원리의 경 활동 지배가 이

러한 단기적 수익극 화 목표를 갖게 만든 것이다. 단기적 수익극 화를 목표

로 경 활동을 전개하게 되면, 장기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보다는, 단기 효율화

와 수익극 화를 위한 경 합리화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 그리고 

업이익도 성장을 위한 재투자보다는 배당금으로의 지불이나 단기 금융자산

에 한 투자로 사용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설비투자는 제약을 받게 된다.   

(3)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둘째, 소득분배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들도 객관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에 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소득분

배 악화가 시장의 객관적인 논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1990년  

본격화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고숙련 노동자에 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신 저숙련 노동자에 한 수요를 감소시켜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강

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생산활동이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지역

으로 이전함에 따라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몫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에 반 하는 주장들에 의하면, 1980년  이후의 소득분배 악화

는 정치적 보수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정책, 또는 자본소득의 노동소

득에 한 상 적 증가와 자본 소유의 불평등 심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크루그먼은 정치적 보수화로 인해 소득세나 법인세, 자본이득세의 조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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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낮아지고 누진율도 약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조합의 약화로 노동

소득 몫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Krugman, 2008). 스티글리츠는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수행한 것

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독과점 금지제도가 완화되었으며, 복지, 교육제도 등 기회균등을 강화하는 제

도들도 크게 약화되었으며, 조세제도 역시 세율이나 누진율의 저하로 인해 소

득분배의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Stiglitz, 2013). 피케티 역시, 1980년  

이후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객관적인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제도

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1980년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크

게 증가해 지본소득의 비중이 더 커진데다, 계층간의 자본소유가 크게 불평등

해졌고, 또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최고경 자의 보수가 급상승해 노

동소득의 격차가 커졌는데, 이것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강화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한다(Piketty, 2014).

실제로, 1980년  이후 선진 각국에서 임금소득 몫은 크게 저하되었다. 아래 

[그림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국가의 GDP 중 임금소득의 비중은 

1980년  이전까지는 약간 증가하거나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림 5-15] 임금소득 몫의 변화 추이 (1970-2010) (%)

* ADV는 고소득 OECD국가의 평균(비가중)값을 나타내는 것임.
자료 : Stockhammer(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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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금 몫이 저하한 이유에 해 스톡햄머(Stockhammer, 2013)는 실증분

석을 통해, 금융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임금소득 몫의 기

여 요소로서, 금융화, 세계화, 기술발전, 복지국가축소 등의 4가지로 들고 있다. 

이들이 선진국 경제에서 1990년-2000년 사이의 임금 몫 감소에 기여한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금융화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다음으로는 복지국가 축소, 세계

화, 기술발전의 순서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화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중 금융지배의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모든 경제활

동에 금융적 수익원리가 지배하여, 금융적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과 지출

이 국민소득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되고, 또 경 활동이 주주가치 극 화를 

목표로 행해지며, 경제정책 역시 이러한 주주가치 또는 금융적 수익의 극 화를 

보호하도록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을 가리킨다. 결국, 금융화는 임금소득 몫을 저하

시키고 신 기업소득 또는 이윤을 더 증 시키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금융화를 통해서, 또는 세계화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축소 정책을 통해서 임금소득 몫을 감소시키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4) 경제 불안정 증가의 원인

셋째, 금융위기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제가 더욱 더 불안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혁신에 따른 위험 금융거래의 증

가와 자본자유화에 따른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큰 이유이다. 1980년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새로운 금

융상품이 다수 나타났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물론, 파생금융상품들이 다수 등장

하면서 금융활동은 더욱 더 위험성이 커지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 금융

규제 완화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강화시켜 위험자산에 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국가간 이동, 특

히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의 이동을 증가시켜 신용 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급격한 자본철수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라인하르트와 로고프(Reinhart and Rogoff, 2013)는 1980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자본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입과 크게 관련이 있음

을 아래의 [그림 5-16]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1800년 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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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까지의  자본이동 지수와 금융위기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1950년 부터 

1980년 까지는 자본이동도 작았고, 금융위기도 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

년  이후 자본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발생국가 수도 그만큼 비례

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5-16] 자본이동과 금융위기 발생(1800-2008) 

자료 : Reinhart and Rogoff (2013)

최근에 발표된 IMF의 보고서도 자본자유화가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금융위

기는 물론 외환위기를 훨씬 더 크게 초래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금융위기는 다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림 5-17] 자본자유화와 금융위기

자료 : Ostry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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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의 불완전 성장 원인: 세계적 특성과 한국경제 특수성의 결합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시 IMF로부터의 긴급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IMF의 요청에 따라 기업구조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정부개혁 등의 개혁 정

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개혁의 최종목표는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폐지하고 

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의 구축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 그리

고 금융자유화와 세계화의 강화를 통한 자유로운 금융질서의 구축이었다. 다

시 말해 앞에서 본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도입 또는 워싱턴 컨

센서스의 수용이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진행된 경제개혁은 우리 경제를 보

다 자유 시장경쟁 질서에 따르도록 만들었고, 또 우리 경제를 세계시장에 개

방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점차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직면하게 되었던 경제성장 

둔화, 소득불평등 심화, 경제불안정 강화와 같은 경제적 현상을 우리 경제도 

겪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여기에 더해, 우리 경제를 취약하고 불완전하게 만드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국 경제와 유

사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다른 선진국 경제와 다른 우리 

경제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외의존이 강해 장기 지속성장에 불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무역 의존도(수출입액/GNI)는 2011-2015년 평균으로 보

면 무려 103.82%에 이른다. 최근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는 세계 무역량 

감소에 따른 수출과 수입의 부진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외 의존이 강하다.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개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는 도약기에 무역의존도가 100%를 넘어섰던 국가는 인구 1,000만 명이 안 되

고 국토도 좁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뿐이다. 나머지 국가들, 미국, 호주,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18~39%에 불과했으며,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국

가들은 48~69%에 머물러 있었다(유병규·김동열, 2013). 이것은 일정한 인구 

규모와 경제규모를 갖는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의존에 지나치

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작은 규모의 

국가는 외수출이 중요한 수요를 구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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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통한 총수요 유지와 증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의 지나친 외의존은 경제성장의 장기 지속성을 어렵게 만

들 수 있다. 더욱이 외의존도의 심화는 우리 경제를 해외의 경제상황에 지

나치게 민감하게 만들고, 또 국내 산업간·기업 간 연계를 약하게 만든다.

둘째, 우리 경제는 경제활동의 역동성이 약화되어 있다. 새로운 창업과 기술

혁신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역동성은 체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사업체수에서는 99.9%, 종사자수는 

87.9%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수치는 2014

년 기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나 일인당 급여수준에서 

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기업의 32.5%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일인당 연간 급여수준은 

기업의 54.1%에 불과하다. 그리고 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나, 기술인

력 조달, 경 능력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

가 재벌과 기업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계약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행태, 즉 담보나 신용보증서에 기초한 출의 관행 등은 창업기

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벤처

캐피탈 등의 창업자금 투자 기관이 덜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행태나 벤

처캐피탈의 미흡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숙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우

리 경제의 기업 위주의 경제운용과 금융기의 낙후는 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우리 경제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특히 크다. 우리 경제의 임시직 비율

은 2015년 22.3%로 OECD국가들 중 5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2015년의 OECD 

전체의 임시직 비율은 11.4%에 불과하며, G7국가 전체도 8.1%에 불과하다 ([그

림 5-18] 참조). 사실 이 OECD 통계의 임시직에는 시간제 근로자나 용역근로

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들을 포함하는 비정규직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아 2015년 8월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2.5%에 달한

다 (통계청, 2016. 8). 또한 우리나라 고용의 근로 상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

안정한데,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2011년의 기준으로 5.1년에 

불과하여 같은 해 OECD국가들의 평균근속년수 10.0년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

과하며, 조사 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짧은 근속년수를 보이고 있다. 이 



102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시기에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은 조사 상 OECD 국가 중에

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

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도 그 비율 자체만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자발적 시간제의 비중은 2012년의 경우 5.8%로 

OECD 국가 평균 4.1%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보 다 (유병홍·이정훈, 

2013). 

[그림 5-18] OECD 국가들의 임시직 비율 (2015)   

자료 : OECD(2017)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이나 임금, 복지혜택 등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아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평균근속년수는 정규직이 7년 3개월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년 4개월에 불과

하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도 정규지은 41.3시간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4.2시간

에 불과하다. 월평균임금 수준은 정규직이 269.6만원을 받는 반면에 비정규직

은 그의 54%에 불과한 146.7만원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 등 사회보

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

각 82%,84.8%, 82.4%인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 비율이 각각 36.9%, 43.8%, 

42.5%로 정규직의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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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2015년 8월 기준)

근로조건 임금수준 사회보험가입률(%)

평균
근속년수

주당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규직 7년 3개월 41.3시간 269.6 82.0 84.8 82.4
비정규직 2년 4개월 34.2시간 146.7 36.9 43.8 42.5
자료 : 통계청,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2016. 11. 03.

넷째, 가계 및 자 업자의 부채비율이 높아 이들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취

약하다. 가계부채는 그 규모나 증가율에서 볼 때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보더라도 너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16년 9월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00조에 달해, 가계의 가처분 비 170%를 넘어서

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를 GDP 비 비율로 보더라도, 2016년 6월말 기준

으로 9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가계부채 수준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G20 국가들의 GDP 비 가

계부채 비율이 평균 60.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가게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은 분명하다. 

  
[그림 5-19]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과 GDP대비 비율

자료 : 오세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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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 같은 가계부채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을 노리는 주택투자를 위

한 것도 있지만, 가계소득 저하와 전세가격 상승, 자 업자의 소득 부진에 따

르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소득부진과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달

된 가계부채는 지속적인 소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비를 줄이지 않

는 한 부채를 감축시킬 수 없다. 현재, 자 업자의 부채 및 60  이상 고령자

의 부채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부담은 현재와 같은 경기상

태에서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특수성 중 하나는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하

다는 점이다. 복지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연금도 사적연금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개인들이 위험에 실업이나 퇴직 등의 상황에 스스로 비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2014년 사회보장의 공공지출을 보면, GDP 비 

10.4%로서 OECD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평균

이 21.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금

지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연금의 공공지출 비중이 GDP의 2.2%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OECD국가들

의 평균 연금 공공지출 비중은 7.9%로 우리나라의 3배를 넘는다. 신 우리나

라의 연금 중 사적 지출의 비중은 2.3%로 OECD평균 1.6%보다 훨씬 높은 수준

이다 (OECD Fact Book, 2015-2016).    

지금까지 살펴 본 우리 경제의 이러한 특수성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일

반적 성격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불완전 성장을 초래했다. 그리고 그러한 불완

전 성장을 그동안 강화시켜 온 것이다. 신자유주의 일반적 특성인 시장경쟁의 

강화, 금융지배, 금융세계화에 더해, 우리 경제의 특수성인 외의존의 심화, 

경제의 역동성 약화, 고용불안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가계부채의 높은 수

준, 낮은 수준의 복지체계 등이 결합되어, 총수요의 지속적 부진과 자본축적의 

부진,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 침체가 오늘날의 성장지체와 소득불평

등의 심화, 경제 불안정의 강화를 초래했다. 

아래 그림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이 결합

하여 나타나고 있는 총수요의 부진과 생산성 저하, 그리고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의 저하를 잘 보여준다. 먼저, [그림 5-20]은 2003년 이후의 평균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비성향이 저하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 몫의 저하와 고용불안정, 가계부채의 누증, 소득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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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심화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그림 5-21]은 

1980년  이후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비투자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앞질렀

으나, 그 이후 경제성장률에 뒤처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소득분배 악화와 금융지배의 강화로 인해 설비투자의 증가가 억압받아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은 소비성향의 저

하와 함께 우리 경제의 총수요를 크게 부진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 5-20]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통계포털 

[그림 5-21] 설비투자증가율 

자료 : 조규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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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총수요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는 자본축적을 약화시켜 [그림 

5-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떨어트려 왔다. 노동생산

성은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장비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같은 저생

산성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에도 원인이 크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생산

성 서비스업의 증 도 고용불안정과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에 따르는 자 업의 

증 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투자부진에 따른 자본

축적의 부진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잠재생산 능력마저도 떨어트린다. 아래 [그림 

5-23]은 2001년 이후 최근까지의 이러한 잠재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저하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가 

총요소생산성이며, 다음으로는 자본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량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향을 미

치지는 않고 있다. 

   
[그림 5-22] 노동생산성 증가(취업자기준) 

자료 : 박세준 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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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잠재성장률 기여도 추이

자료 : 강환구 등 (2015)

4. 우리 경제의 완전 성장, 보편적 풍요를 위한 과제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성장을 통한 전체 국민의 물질적 풍요의 향상과 각 

개인들의 이 풍요의 공평한 향유라고 한다면, 경제의 성장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정도의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하며, 또 소득분배가 공

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안정

적인 패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의 등락이 크거나 빈번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장이야말로 완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풍요의 향상과 이 풍요의 공평한 향유, 즉 ‘보편적 풍요’는 애덤 스

미스를 비롯한 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꿈꾸어 왔던 경제활동의 목적이다. 우리 

경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보편적 풍요의 목표와는 먼 저성장 추세의 지

속과 소득분배의 극심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특수성을 해결하여야 하며, 또 동시에 세계경제가 공통적

으로 안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극복이 필요하다. 

1) 우리 경제의 특수성 해결을 위한 과제 : 공정성의 회복과 대외의존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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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일부분은 경제활동에서의 공정성의 결여

에서 오는 것들이다.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거래,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구분 없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계약의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의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낼 수 있다.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고 또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쳐 발전해나간다면, 우

리 경제는 역동성은 물론, 고용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 및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들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생

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수출 중심의 

정책방향은 물론, 기업에 한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성장

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앞에서 본 것처럼 성장

정체와 양극화만을 낳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

성 있는 중소기업 강화 정책과 중소기업 시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폐지되도록 노사관계와 노동계약이 개선

되어야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용안정이야말로 완전고용과 함께 우

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고용안정은 고용 그 자

체의 안정적 유지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의 비정상적인 차별을 철

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안정을 통해 임금격차나 근로조건의 차별이 축소

되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소득획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소득의 안

정적 확보야말로 가계부채의 해소와 소비지출의 적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중소기업의 약화와 고용의 불안정은 경제 전체의 생산

성을 떨어트리고, 저부가가치의 서비스 자 업의 증가를 초래했다. 그리고 또

한 이들 부문에서의 소득 약화로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

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증 시키고 자 업자를 포함하는 가계의 과다한 부

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특수성인 외의존의 심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과 국내 분업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흐름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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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의존의 심화는 우리 경제가 외 환경의 

변화에 지나치게 향을 받아 불안정이 증가된다는 점 외에도, 우리 경제의 

건전한 분업구조를 약화시킨다. 수출 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 

중소기업의 성장은 정체된다든가, 분업구조가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국내의 경제가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결과이

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들에 비

해 공적 사회보장과 공적 연금의 지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그동안 우리

나라가 위험에 한 준비와 부담을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온데 기인한

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에 한 준비나 부담을 각 개인이 해야 할 경우 그만

큼 저축성향은 높아지고 또 부채조달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적인 사

회보장과 공적 연금 부담의 증 는 개인들의 위험에 한 책임을 사회가 공동

으로 부담한다는 도덕적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소비를 활성화

하고 부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2)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극복 : 정의의 실현과 완전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앞에서 본 것처럼, 시장근본주의, 금융지배, 금융세계화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경제의 생산성도 효율성도 증 시키지 못한 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 

경제 불안정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완전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

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적정 성장과 노동시간 공유

를 통한 완전고용의 실현이다. 실업을 단순히 시장경쟁 원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업은 한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최악의 상

황이다. 시장근본주의는 이러한 실업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만, 그리고 금융

지배의 경제 질서는 실업을 기업의 수익극 화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

장하지만, 실업은 당사자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리고 한 사회의 경제활

동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혹독한 징벌이다.

실업의 원인에 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업 해소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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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차적으로 경제의 성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경제가 적정수

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소비와 투자로 구성되는 

총수요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소비와 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는 다시 적

정한 임금과 이윤이 보장되는 경제구조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임금수

준의 안정적 유지와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이차적으로 근로시간의 공유가 필요하다. 기술발

전으로 인한 고용유발계수의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의 확산은 사실 완전고용

을 위해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낮은 성장 속

에서도, 그리고 기술발전 속에서도 완전고용은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

해서는 물론, 일자리와 근로시간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기술발전이 국

민 모두에게 향유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얻게 된 노동시간 절약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 적은 노동시간만 일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와 자신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근본주의의 시장경쟁

원리는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간 절약을 자본 

소유자와 취업자가 전유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되면, 자본 소유자나 기술을 가지

고 취업한 사람만은 기술발전의 혜택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실업상태로 전락

하고,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두 번째 과제는 소득과 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소득과 부의 격차 증

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시장원리를 넘어서, 보수적 정치와 정책의 결

과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나 금융지배는 사실 이러한 보수적 

정책이나 정치를 강화시켜 왔다. 그리고 시장경쟁의 원리도 이러한 보수적 정

책을 지원했다. 미국에서 2000년  초 기업경 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거의 4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장경쟁원리는 이러한 높은 

임금을 경 자의 높은 생산성으로 설명하여 합리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크루

그먼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경제적 현상만이 아니라 사회 및 정치적 현상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rugman, 2008).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사회

적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각 개인들의 정확한 한계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이나 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소득격차를 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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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누진적 조세제도가 강화되어

야 한다. 특히, 자산소득에 한 누진적 과세와 자본이득에 한 상당한 정도

의 과세부과를 통해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상속세의 증

를 통해 자산의 상속을 통한 부의 불평등을 억제하는 것은 소득과 부의 불

평등을 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세 번째 과제는 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부문에 한 규제를 지금보다 크

게 강화해야만 한다. 금융활동이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을 지배하기 보다는 실

물부문의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활동에 한 적절한 규제

가 필요하다. 1980년  이후 전개된 금융부문의 규제완화와 금융혁신은 실물

부문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또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켜 경기침체를 야기 시

켜 왔다. 금융활동에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와 투기적 속성이 있다. 금융활

동에 한 규제가 완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투기적 속성은 강화

된다.

자본이득에 한 과세, 자산유동화에 한 제한, 자산운용에 한 일정한 제

한의 설정 등과 같은 금융구제는 금융활동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와 투기

적 속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투기적 성격이 완

화되어야만, 금융의 실물경제 지배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문에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금융활동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돕는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극복의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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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생적 발전 : 우리는 일상에서 혁신을 하고 있는가? 

1) 지대추구행위의 만연

한 나라의 혁신역량은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혁신에 관여하고 있느

냐에 달려 있다. 개개인들이 생업에서 자기의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고 다른 

분야로 흩어지게 되면 생업에서의 혁신의 도는 낮아지게 되어 자연히 사회 

전체적인 혁신역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개인의 혁신역량의 총합

이 결국 그 나라의 혁신역량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혁신역량이라 함은 과학기술 지식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

조나 신기술 개발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인이 일상

적으로 힘쓰는 일이나 직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시키느냐를 

말한다. 즉 혁신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과 같은 지 추구행위에 과도하게 에너지

를 집중시킨 나머지 자기 일에 쏟는 역량 집중도가 높지 않아 혁신역량이 낮

은 편이다. 예를 들어 표적인 일간지인 조선일보 2016년 7월 15일자의 광고

지면 45,130 cm2 중에서 부동산 광고지면이 26,550 cm2로 전체 광고지면의 

58.8%를 차지하여 아파트, 토지, 상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국민적 관

심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한국은 74.8%로 

미국 29.6%, 일본 40.9%, 캐나다 46.3%, 국 50.3%, 독일 59.8%. 이태리 63.5% 

등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1)

학력에 한 욕구도 강해 혁신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입시 관련 사교육에 

우수한 인재들을 비롯해 전 국민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55%로 OECD 36개국 중 그리스, 터키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1) 선 인경제연구소 자료  
2)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2003)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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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OECD 사교육 참여율

  
이러한 맹목적 학력 추구로 인해 정작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

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인력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 문제의 누적이 심각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교육 등에 과도한 지출로 다른 부분으로의 지출 여

력이 제한되어 경제 불황의 악순환 구조를 가중시키는 등 국가 자원배분과 인

력 배분구조의 기형을 초래하고 있다.

기능직
관리·전문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기타

2008-09
구인(A) 57.5 28.8 11.7 2.0
구직(B) 42.7 45.1 10.7 1.5

격차(B-A) -14.8 16.3 -1.0 -0.5

2010-14
구인(A) 58.1 28.8 10.2 3.0
구직(B) 39.5 47.4 11.6 1.5

격차(B-A) -18.6 18.6 1.4 -1.5
주: 전체 구인(구직) 비 각 직종별 구인(구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표 6-1] 직종별 구인·구직 비중



6장. 내생적 혁신체제로의 전환 / 117

[그림 6-2] 전공 불일치 발생률

국가 차원에서 보면 개개인의 관심과 역량이 혁신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 자연히 일상생활이나 직업 현장으로부터의 혁

신역량이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되게 이것이 모여 국가 혁신역량의 취약성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Top-down 방식의 한계

올림픽 때마다 지적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가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도 예

외 없이 되풀이되었다. 국민들의 체육에 한 관심과 개별 체육 종목들이 일

상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로 생활체육이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

에서 top-down식의 엘리트 체육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자

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엘리트 체육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움

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bottom-up의 저변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큰 효과

를 기 할 수 없다. 튼튼한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의 바탕 위에 엘리트 체육

이 더해질 때 지속적 성과가 가능하며, 체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삶

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가도록 시장을 키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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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혁신도 마찬가지여서 bottom-up의 혁신 생태계가 일천한 상태에서 

top-down식의 정부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자율적 혁신 

토 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엄청난 

마중물(R&D 투자)만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샘물(혁신)이 솟구쳐 나오지 않

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혁신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 없이 동일한 패턴

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혁신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축적과 체화되어야 함

에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전부 새로이 하는 정부 정책의 불연

속성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상

이한 기술과 혁신의 패러다임을 상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top-down식의 추진방법에 있다. 혁신의 자발

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자원만 투여하는 식이다. 정부주도의 과

거 새마을 운동 메커니즘의 관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발적 새마을 운동’

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와 시민은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갖

추었다고 생각된다.    

3) 희미한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는 후발국으로서 정부정책과 행정지도에 의한 발전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여전히 시장 실패가 존재하고 부문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

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필요하다. 더구나 외생적 발

전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혁신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다. 결국 bottom-up과 top-down의 조화가 필요한데, 혁신의 근간을 bottom-up

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동시에 top-down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

는 필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개 혁신은 최종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같이 수요 단계(downstream)에

서 귀결되고 평가되어 다시 생산이나 연구개발 단계(upstream)로 피드백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수요자의 피드백이 혁신 프로세스에 반 되어

야 한다. 가령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산업의 혁신을 기획하는 일에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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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청업체의 직원이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가 참

여해서 실제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필요들이 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실제 기획, R&D 관련 부

서 중심으로 수행되고 현장 관련 부서들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그러다보니 실제 세상에 큰 향을 주는 기술개발이나 발명이 드물 뿐만 아니

라 투자한 만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풍토가 쌓여 현장을 등

한시 하는 문화를 부지불식간에 만들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장을 소홀히 하

거나 그로 인한 현장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치루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

다는 사실을 그 동안 수많은 일들을 통해 경험하여 왔듯이, 혁신의 논의에 현장

과 적극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연역과 귀납의 균형

1) 혁신은 연역과 귀납의 동시 작용

이론과 실제간 서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제와 아

주 동떨어진 이론은 존립하기 어려우며 이론과 상호작용하지 않은 실제 또한 

무의미하다. 현실의 문제점을 의미 있게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

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제 간 맥락적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제가 부딪혀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는 소이이다. 즉 이론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top-down과 실제에서 이론으로 작용하는 bottom-up이 균형

을 이루어 상호작용 될 때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에 수반하여 다양한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제는 엄연히 구분되나 문제는 양자가 서로 맥락적으로 연계되어 

있느냐이다. 이는 내생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론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실제

는 확장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경직적이고 외생적일 수밖에 없다. 

양 날개를 구비하지 않고서는 외생적 발전은 불가피하다. 현장 없는 연구는 

마치 기술 없는 과학과 동일하여 논리적이고 사변적이나 구체성이나 역동성이 

부족하여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면에 기술과 과학이 서로 소통

할 경우 경험과 이성의 능력이 융합되면서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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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혁신에 쌍방향의 소통이 다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귀납적 접근의 강화

 우리의 그간 교육이나 발전 방식을 반추해보면 연역적 접근이 지배해왔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선발 국가들에서 증명된 이론과 정책을 수용하여 정

부나 지식인층에서 빠르게 흡수하여 중앙집권적 top-down식 접근으로 집행함

으로써 매우 높은 정책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후발국으로서 선

발국을 캣취업 하는데 단히 효과적이었었다.    

그러나 캣취업의 단계를 넘어 혁신 단계에서 연역적 접근 일변도는 한계를 

지닌다. 혁신 단계에서는 변화무쌍한 현장과의 간단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새

로운 이론과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론의 

현실 적용에만 익숙해지면 사물이나 일의 속으로 들어가 실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늘 주변만 맴돌게 되어 진정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 없다. 즉 

bottom-up의 귀납적 접근이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과 교육방식

은 여전히 top-down의 연역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외부 환경변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집의 골격과 내용을 동시에 쌓아가는 방

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집의 외부골격을 미리 짜놓고 거기에 맞추어 내용

물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격이다. 골격에 해당하는 이론

을 외부로부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나머지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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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회자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방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이론

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장의 복잡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다는 점에서 귀납적 접근의 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귀

납적 접근을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내생적 발전

1) 상향식(Bottom-up)

내생적 발전이란 말 그 로 내부로부터 생하는 발전을 말한다. 즉 발전이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그 동인이 남이 아

닌 나에 의해서 촉발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나의 행위의 어떠한 준칙이 나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내부의 끈끈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화되어 간

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생적 발전은 19세기 국의 자유주의, 보편주의에 항

하여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안으로 두되어 독일 역사주의, 프랑스 협

동사회, 미국 지방분권사상 등으로 구체화된 데서 유래된 것으로 후발국 발전 

전략으로 강조되어 왔다.3)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줄곧 외부의 것을 가져다가 이를 지향해야 

할 무엇으로 삼아왔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상 등 많은 것이 우리 고유

의 것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활용, 적용하여 왔다. 심지어 그

것을 만든 나라보다 더 지고지순(至高至純)한 것으로 섬김으로써 경직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패턴도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조립가공무역, 중간진입전략의 외생적 

발전을 취하 다. 이는 선발국을 켓취업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고 여타 개도국

의 모범사레로 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혁신을 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외생적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bottom-up의 내생적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시

프트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단위 지역에서 각각 고유한 역사, 문화에 

3) 鶴見和子, 川田 侃 編(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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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기술과 기능을 연마하고 사업화하여 비즈니스를 키워 세계시장으로 

성장해나가듯이 발전의 과정과 드러난 결과가 유리되지 않고 일체화되는 것이 

내생적 발전이며, 진정 내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외생적 발전을 취하 고 또 현재의 번 도 상당부분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거의 우리의 DNA가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내생적 발전으

로 방향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내력보다는 관계가 난무하는 

정보화 시 에 중심 잡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럴수록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굳건히 잡는 노력이 한층 요구된다.

 
2) 자율 시스템

 자율 시스템은 자기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소단위들이 상호작용하

면서 전체의 질서를 창발시켜 나가는 시스템으로 내생적 발전의 기본 요건이

라 할 있다. 비유하자면 자연생태계나 혁신생태계와 유사하다. 

자연생태계는 다양한 종(種)이 상호 연결성을 유지하며 공생공존하는 자기구

동적 열린 시스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스로 치열하게 뿌리를 내리는 개

별성, 거 한 자연생태계의 자기조절 메커니즘의 기초를 이루는 종의 다양성,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서로 내적 필연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연결성, 특정 종이 지나치게 비 하여 지배하는 일이 없는 공생공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혁신생태계도 이와 유사하여 수많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새로

운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창업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다시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이루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토양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토양에서 일정한 시간을 거쳐 탄생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기와 다른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결합되어 새로운 

변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혁신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혁신이 싹틀 수 있

다. 혁신에 적합한 환경에서는 일방의 질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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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질서가 서로를 허용하면서 인터페이스의 역이 넓어지는 불안정적이

고 복잡성이 매우 높은 구조를 보인다. 말하자면 경쟁과 협력, 분리와 통합, 

자율과 통제, 무질서와 질서, 개별성과 집단성,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3) 융합화 

근래의 산업과 시장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기술이 만나 새로운 기술을 생성

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데다 한 개체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개체가 속한 

집단이나 환경의 성장이 중요해지고 있어 융합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고 

있다.4) 또한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큰 흐름의 변화에 한 통찰은 융합을 

통한 자기 정체성 확인 작업이 끊임없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역 간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임이 분명하다.  

융합의 범위도 점점 넓어져 기술의 편리성, 혁신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

경, 심미성, 인간의 행복 문제 등으로 점점 확 해지고 있어 과학, 공학, 경제, 

경 분야에다 인문, 예술 분야까지를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이 광범위하게 일

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높은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통하는 데서 그치지 않

고 상 방의 패러다임이 나의 패러다임에 들어와 용해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배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명시적 지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지식의 소통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 역 간 경계 허물

기’, ‘오픈 이노베이션’과 같은 것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적 교류

와 같이 직접적인 교류가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론과 현장 간에 적

극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실행을 통한 배움(learning by doing)이 일어나 진

정한 융합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4. 내생적 혁신을 위한 제언 

4) Porter and Kramer(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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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 기능자 우대

구체적인 기술, 재능으로 오랫동안 연마하여 전문성을 키워 온 사람들을 

우하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지 않

고서는 현장의 전문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에 몰두할 수 없기에 혁신의 문화

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은 36,933명으로 부족률 2.3%로 2015

년 0.8%에 비해 크게 증가하 다. 또한 1년 미만 조기 퇴사률이 41.7%로서 매

우 높은 수준이다. 미충원 인력 발생의 사유는 현장투입 가능한 숙련 인력 부

족 24.7%, 임금조건 불일치 21.3%, 직무수행에 적합한 학력, 자격 미충족 

18.3% 순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산업현장 인력이 얼마나 취

약한 구조에 있는지를 잘 변해주고 있다.

기술자, 기능자 등 전문가 우 는 창업생태계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며, 내생

적 혁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변의 훌륭한 씨앗이 된다. 임금체계를 개선하

고, 명장제도를 활성화하며, 기술자와 기능인들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며, 크고 작은 혁신의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혁신하는 부류와 주어진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부류가 따로 있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가 혁신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든 종업원들로부터 혁신에 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고연비 자동차의 새로운 혁신을 창출한 일본 마쓰다 자동차의 

MAZDA’s SKYACTIV Innovation은 좋은 예에 해당한다.

2) 임금체계 개선

우리나라의 현행 임금 체계는 현안 문제의 해결과는 역행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

다. 가령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향하지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아 중소기업 열악함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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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중소기업 임금은 기업의 62% 수준

으로 1994년 78%에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제조업만으로 

보면 약 54%까지 떨어진다. 시간당 임금은 더 낮아 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시

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4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

로 외국의 경우 기업 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이 일본 77.9%, 국 76%, 미

국 76%, 독일 73.9%, 캐나다 71.1%로 나타나고 있다.6)   중소기업 저임금-인재 

기피-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종업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임금체계를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여 전문성이 높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하면 

높게 보상해주는 식으로 임금체계의 개선을 통해 전문가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혁신 사회에 부합할 것이다.  

3) 현장교육 강화

2016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학력별 인력부족률이 

고졸은 2015년 3.1%에서 2016년 2.3%로 하락하 으나, 전문 졸 이상은 상승하

여 학원졸의 경우 0.9%에서 2.4%로 증가하 다. 이는 고학력자들의 현장 기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체계의 개편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공

계 학의 현장교육 강화와 전문 학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 학의 질적 고도화는 중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강화와 맞물려 있는 사안

으로 특정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여 현장으로 연결시키는 직업교육을 중학교

부터 학원 수준까지 별도의 독립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식으로 교육 학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반 로 생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개선, 노하우 등이 학교에 소개되어 체계화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실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축적들이 그 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원리나 이론 등으로 연결시키

는 노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교실에서 이론만을 배우는데서 그치지 말고 손발

로써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장 실습과 학교 

6) 중소기업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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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병행하는 ‘이원교육체계’를 도입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에서는 실험실습의 

인프라를 폭 확충하거나 산업체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이과 융합교육이 강화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는 책상이나 걸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학생

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도록 교과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며 그 옛날 실학자들의 비전이었던 

실사구시를 실천하는 시작이다.       

4) 창업 활성화

창업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졸자의 창업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표적인 창업 선도 

학인 KAIST의 경우 2011년 기준 창업률이 0.8%로 미국의 Stanford 학의 

20.8%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7)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취업은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안정적인 조직의 

힘을 활용하므로 외생적 발전의 성격이 강한 반면 창업은 자신이 스스로 성장

해야 하므로 내생적 성장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창업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의 내생적 발전이 취약하다는 증거이다. 일례로 2015년 기준 세계 

400  부호 중 자수성가형은 65%로 미국 71%, 중국 97%, 일본 100%, 한국 0%

로 나타났다.8) 자산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 이상 부자 가운데 상속형은 한

국이 74.1%로 세계 평균 30.4%의 2배 수준에 달한다.9) 

이제 더 이상 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급변하는 혁신 경쟁에 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강한 기술력으로 혁신을 주도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창업에 한 리스크는 정부와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역할 분담이 필요

하다. 무엇보다 건전한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창업이 활성화되

7) KAIST 창업보육센터 자료
8) 블룸버그 자료

9)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1996∼2015년 20년간 포브스 억만장자 명단을 분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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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접근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엔 벤처 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투자회사, 엔젤 등의 투자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

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자들이 풍부해질 때 창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매개로 기술 및 지식의 스필오버 효과가 활발해지면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윤활유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5) 산학연 개방 협력체제

산학연 연계도 기초-응용-실용, 이론-실제 간 소통을 원활히 하여 각자의 

좁은 분야를 벗어나 큰 흐름을 보는 안목을 길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산학연 협력을 위해서는 patenting, licensing 등 전통적 기술이전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파견과 같은 직접적인 교류 방식을 채택하여 현

장에 체화된 암묵적 지식이 습득되도록 해야 한다. 학과 산업계 간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의 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며, 동시에 교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한 운용 시스템이 요

구된다. 

특히 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 간 인력교류가 시급한 과제로서 출연연구소의 재

정립의 큰 방향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GET-UP 프로그램은 공공연구소(PRIs)의 엔지니어를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참고할 만하다.  

  
6) RIS 중심으로 개편

분산화된 혁신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시 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의 혁신정책은 Top-down의 국가혁신체제(NIS) 정책이 주가 

되고 있다. 지자체의 혁신 노력이 과거보다 배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혁신의 

근간이 바뀌지 않고 있어 그 효과와 비효율성이 날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혁신을 책임지고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을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지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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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개발, 혁신이 상호 얼라이언스가 되어 내생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가능한 한 군, 구와 같은 기초단위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

록 권한을 이양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산하단체에도 권한을 폭 이양하여 

현장에서 책임지고 일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이 바람직하다.   

7) 네트워크 기반 기술혁신체제

 
정보화 시 에 Bottom-up의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술의 

활용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 및 정보사회의 장점은 정보와 지식

의 소통이 용이하여 거래비용이 매우 낮다는 데에 있으므로 서로 소통하여 활발

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그 효과가 극 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 정보는 여타 투입요소와는 달리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용이하며, 그 창출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위 수확체증의 원리를 지니고 있어 투입 비 산출이 점점 증 하는 

특성을 지닌다.10) 

산출

투입

[그림 6-3] 수확체증원리

10) 이덕희(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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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네트워크 외부성 (network externalities)이 강하게 존재하여 정보나 지식

의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

정 규모(Critical Mass, CM)가 형성되면 정보, 지식 자체가 스스로 성장의 모멘

텀을 확보하여 진화해나가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자기조직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존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돌연변이 

같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림 6-4] 혁신의 확산 패턴

비즈니스 생태계도 이와 유사하며 일련의 구성원들 간 상호정보 공유 및 소

통체계라 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기조직화하는 특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CT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광범한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할 경우 상당히 효율적인 혁신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표적인 혁신생

태계인 실리콘밸리나 샌디에고 혁신 클러스터의 경우 벤처시스템 구성원들 간 

상호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가 잘 구축되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풍토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130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그림 6-5] San Diego 바이오클러스터 형성 과정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한

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인체의 신경망처럼 경

제사회 시스템을 디지털 신경망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공공 데이터와 같은 정보들이 개방되고 구성원들 간에 온오프 상의 정보소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보다 역동적인 혁신이 유발될 것으로 기 된다.

8) 기술혁신 기반 경제성장

우리나라는 저렴한 노동력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기반하여 60년  이후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후 70-80년  자본 확충에 기초한 중화학공업화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 다. 그 이후 90년 부터는 소위 지식, 정보기반 산업으로 이전

하여 IT산업을 비롯하여 높은 성장을 시현하 다. 그러나 지식, 정보라는 것은 

내생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창발

하는 생태계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요한

다. 폴 로머(Paul Romer)가 주장한 지식(기술)의 내생적 성장이론도 지식이 외

생적 변수로서 경제성장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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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의 향을 주고받는 내생변수로 취급함(Romer 1986, 

1990)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지식의 창출, 확산, 응용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기술혁신 주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들이 다시 확산, 응용되

는 내생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혁신 주체들 간의 상호관계와 

이에 기반한 지식의 창출, 확산, 학습과정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국가혁신

시스템(NIS), 지역혁신시스템(RIS)의 실현이 정책적 과제로 두되었고(Freeman 

1987, Lundvall 1992),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행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의 top-down식 의사결정 패턴과 중후장 형 

산업 중심의 투입자원 효율성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의 관성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투입 비 산출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이나 자본생산

성이 높으냐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기술경

쟁이 치열해져가는 환경에서 경직적인 투입-산출 효율성만으로는 성장의 한계

를 노정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인도처럼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한 거 한 규

모의 경제를 활용한 경쟁력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과 같은 장치산업은 설

자리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하이테크 제품, 고도의 기술,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산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력 산업의 지속적 혁신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 예술과 첨단 기술이 

접목한 서비스, 컨텐츠 분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우리의 정

체성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하여 외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

리의 것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모든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중요하며, 그 내용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

도하여 시장에 임팩트가 큰 제품들을 창출하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

으로써 탄탄한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이 일상

에서 일어나 시장에서 구현되어 성과가 나타나고 이것이 또 다시 새로운 혁신

을 동인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몇몇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리드하는 

top-down 형태가 아니라 모두가 혁신의 인자가 되는 혁신의 풍부한 저변을 바

탕으로 하는 bottom-up 형태의 기술혁신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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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중소기업의 접한 협력을 통하거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강한 

기술경쟁력, 활발한 창업 등이 혁신에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지역혁신 생태계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여져 지역 스스로가 미

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확고한 지역혁신

체제(RIS)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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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본 논문의 목적은 통상정책의 의미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어 본문은 과거 선행연구에 한 정리를 통해 통상정책의 의미와 특징을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통상정책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최근 

FTA 협정 체결 추세, 각국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응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정부가 통상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

는가? 등에 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통상정책의 의미와 한국 통상정책의 시기별 특징

을 설명하고, 3장에서 주요 정부의 통상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 다. 4장에서

는 최근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를 서술하면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내용

을 소개한다. 5장은 결론에 해당된다.

2. 통상정책의 의미와 시기별 특징 

1) 통상정책의 의미와 효과1)

(1) 통상정책의 의미 

통상정책은 국제무역의 흐름과 외통상관계에 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

의되며, 국제무역의 흐름에 향을 미치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

역정책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특정 경제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양자, 혹은 다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 화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자국 산업정책과 비

교우위체제를 토 로 교역상 국의 특수성 및 세계경제 여건 등 글로벌 환경

1) 통상정책의 의미와 효과는 노택환(2008)의 제1편 총설의 내용을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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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응하여 모순을 극복하는 정책이다.  

통상정책은 근본적으로 외정책인 동시에 효과가 국내에도 미치는 양면적

인 성격을 포함하는 복합성이 있다. 최근 통상정책은 서비스, 자본이동, 노동

기준, 기술 및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이다. 교역상 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정책은 상 국의 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협상은 어떠한 기구에서, 어떤 국가와 협의하는가에 따라서 규범의 강도

가 달라 양허 내용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7-1] 통상정책의 의미와 범위  

(2) 통상정책의 특징과 조직 비교 

통상정책은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향, 여러 경제정책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 교역 상 국의 반응 

등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산업정책적 성격은 통상정책이 국가간 산업구조에 향을 미쳐서 국내 산

업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내 이익집단 사이의 조정도 포함된다.  

외교정책적 성격은 통상정책이 zero sum game이며, 국가간 정책의 상호작

용과 다자주의, 지역주의적 차원으로 확 되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상이 필요

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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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적 성격은 통상정책이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른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며, 소득 재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 세력 사이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정책은 국가마다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목표에 따라 기조가 결정된다. 

통상정책은 내적 정책 사이의 적절한 정책 조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정책은 무역정책, 국제수지정책, 국제투자정책 등 정책 수단을 포함

한다. 무역정책 수단은 수출입거래에 한 정책, 관세/비관세/수출촉진정책 등

이 포함된다. 

통상정책 관련 행정조직은 종합적, 복합적 성격을 반 하여 정책의 운 주체 

및 조직을 구성한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정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다. 

다만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같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

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준수되는 의회중심형, 일본과 같이 전문관료가 절

적인 향력을 발휘하는 전문관료중심형, EU처럼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절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행정조직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중국 등은 통상정

책을 독립적인 행정부서에서 실시하는 독립조직형이다. 호주, 캐나다 등 외교

와 통상을 동일부서에서 담당하는 국가는 외교통상형이다. 일본, 국 등은 통

상정책을 산업정책과 동일부서에서 운 하는 산업통상형이다. 

경제정책
일반의
목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후생증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민후생복지증진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
·경제성장과 발전
·국내산업의 육성·강화
·국내 산업구조/경제구조의 고도화

국민경제의 균형과 안정
·완전고용·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외균형의 달성)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 무역을 통한 소득재분배

통상정책
고유의
목표

무역을 통한 국익극 화
·특정산업(사양산업·전략산업)의 보호
· 외교역조건의 개선

국제협력체제의 달성
· 외환경변화에 한 응과 조정
·국제협력체제의 유지와 달성

비경제적 목표의 달성
·국가의 위신유지
·국방력(안보)의 강화

자료: 노택환(2008)

[표 7-1] 통상정책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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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통상정책의 시기별 특징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경제 및 무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해방 후 전

쟁을 겪으면서 외원조 획득이 주된 목표 던 통상정책은 그 이후 해외시장

을 개척하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2000년  중반 세계 11위의 경제 국, 12위의 무역 국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

이 높아진 데는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협력, 국제경제기구 가입, 개발도상국과

의 통상협력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이 기여한 바가 크다.(국가기록원(책임집필:

이연호), 2007)

(1) 정부수립~1950년대

전후 경제부흥과 무역확 를 위한 세계적 협력기구로 1944년 IMF(국제통화기

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1948년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탄생하 다. 또한 동서 냉전 격화로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전후 구

호원조 및 개발원조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조류 하에서 6.25 

전쟁을 겪은 우리의 통상정책은 경제부흥을 위한 외원조 획득에 치중할 수밖

에 없었는데, 주로 미국과 UN 등의 국제기구에 의존했다. 우리나라는 1955년 

IMF와 IBRD에 가입하여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와 연결하는 최소한의 통로를 마

련하 다. 그러나 미국 일변도의 협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양자간의 통상협

정으로 1956년「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

(2) 1960년대

1960년 에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분위기에 따라 무역방벽을 완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으로 케네디라운드(1964~1967)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개

도국들은 선진국의 개발협력과 파격적인 무역장벽 완화를 요구하 으며, 이 과

정에서 1964년UNCTAD(UN 무역개발회의)가 창설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통상정책의 기조도 GATT의 내

국민 우와 최혜국 우(MFN)를 최 한 확보해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구축하는 

데로 모아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60년 미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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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UNCTAD, 1967년에GATT에 가입하는(1967) 등 통상협력을 위한 기본

적 틀을 갖추었다. 또한, 케네디라운드에 참여하여 68개국으로부터 9만 5,200개 

품목에 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1950년 의 미국 

일변도의 협력관계에서 탈피해 다변적 관계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는데, 1970년 

말까지 21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42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되었다.

(3) 1970년대

이 시기에는 미국경제의 약화, 일본 및 EU(유럽연합)의 두로 세계무역이 

다원화되었고 도쿄라운드(1973~1979)가 개최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이 본격 전개

되었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되었으며, 

GATT를 주축으로 한 자유무역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하 다. 이 시기 우리나라

에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통상 외교도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는 

공공차관도입, 기술도입과 함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술협력협정 

등을 체결하여 경제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려고 노력하 다.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계기로 자원통상 협력도 본격화되었으며 비적성 공산국가 및 

비동맹그룹과 실리적인 통상외교를 펼쳐 외협력의 상을 넓혀 나갔다.

(4) 1980년대

1980년 에는 신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수출입에 한 개입을 강화하여 다자간 무역체제가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무역기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루과

이라운드(UR, 1987~1994)가 전개되었다.

신흥공업국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은 우리나라에 해 선진국은 개도국 졸업

론(GSP [일반특혜관세] 수혜 배제, GATT 18조 적용 배제)과 함께 세계경제에 

한 국제적 책임을 제기하 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한 선진국의 수입규

제가 강화되었고,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 뿐 아니라 금융, 보험, 지재권, 통신, 

정부조달 분야에 해서도 시장개방 요구가 크게 확 되었다. 다자차원 협상

(UR)에서도 관세, 비관세, 농산물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시장접근 확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기본으로 다자·양자 차원 모두에서 협력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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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려고 하 다.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무역실무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다양

한 협의채널을 가동하 으며 정부 또는 민간 주관의 통상사절단과 시장개척단 

파견을 크게 늘렸다.

(5) 1990년대

1990년 에는 국제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1995년WTO 체제가 출범하 다. 한편, EU(유럽연합) 강화, 중국의 개

방과 급부상, 일본의 경쟁력 우위, 미국 경쟁력의 상 적 약화, 냉전체제의 종

식과 구소련 및 동구권의 시장경제 전환 등 세계경제의 다극화가 한층 더 심

화되었다. 또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가 확산되었으며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보호무역 통상정책이 미국

에 의해 주도되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에 부응하고 경제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제도 개선과 시장개방 확 에 적극 임하 다. UR 협상에서

는 공산품, 지적재산권, 반덤핑 등의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산물, 서

비스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협상 타결에 기여하 다. 또한 1990년

에 UR타결과 WTO 가입,OECD 가입(1996), 외환위기(1997) 등 우리나라의 통

상정책 기조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이 다수 있었다.

(6) 2000년대

2000년  들어서도 통상환경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WTO를 중심으로 자유

무역이 세계무역의 조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개도국 모

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등 무역구제 수단을 남용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도 계속 심화되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포

함한 지역무역협정(RTN)이 크게 늘고 있다. WTO 차원의 새로운 협상으로 도

하라운드(DDA)가 시작되었다(2002.1).이 협상은 몇 차례 고비를 넘기며 진행되

어 왔으나 결국 예정된 협상종료일(2006.12)을 5개월 남겨놓은 시점(2006.7)에서 

협상이 중단되었다.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는 그 이전 라운드에서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응하여 무역 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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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주요 정부의 통상정책 효과 비교

1990년  이후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새로운 

통상전략의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21세기의 생존전

략으로서 새로운 통상정책을 모색해왔다. 그 한 가운데 FTA의 문제가 놓여 있

다. FTA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FTA가 한국의 GDP, 무역, 복지, 그리고 산업구

조 및 경쟁력 등에 미치는 경제적 향에 한 예측을 바탕으로 FTA 체결의 필

요성 또는 부당성을 역설하거나, FTA에 수반되는 내외 협상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승주(2007)는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 통상정책 변화의 역사적 맥락

에 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960년  이후 전개되어 온 한국 

통상정책을 통시적으로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변화의 원인을 규명한다. 또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FTA의 정책결정 기제에 한 분석 역시 통상정책 변

화라는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통상 거버넌

스 (trade governance) 사이의 선택과 통상 거버넌스 내의 선택이라는 관점에

서 접근한다.

2000년  들어 통상정책 방향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

다. 우선, 세계적인 FTA 확산의 와중에 한국도 고립되지 않기 위해 다수의 국

가들과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와 무역의 국

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분담 요구가 더욱 강해짐에 따라 공적개발원

조(ODA)와 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 유․무상원조를 강화하여 개도국과

의 협력적 통상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통상조직은 1995년 이후 주무부처가 정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로 바뀌면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추락하 다. 따라서 각 정부의 수출입 

실적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7-2] 한국 통상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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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정책 효과 비교 

이 시기의 통상정책의 표적인 사례는 ‘통상교섭본부’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초 출범했던 김 중정부는

‘개방과 개혁’을 국정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고, 개방적 통상정책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외무부에 통상정책 전담기구로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여 외교통상부로 확 했다(정인교, 2013). 

정인교 교수(2013)는 통상정책 체제에 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의 

시 상황으로 최선의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

의 최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점을 들 수 있다. 김

중 정부 출범초부터 통상교섭본부는 무역개방 등 당시의 통상현안에 처하면

서 새로운 통상이슈로 FTA 추진을 검토하 다. 어려웠던 내외 환경 속에서 

칠레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통상협상 역량과 통상절차 기반을 강화시켰

고, 2003년 9월에는 정부 차원의‘FTA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 다.

미국, EU 등 세계 최  경제권을 포함한 10개 국가(지역)와 FTA를 이행(타

결)시켜 지난 10여년 사이 한국은‘FTA 불모지’에서 세계적인‘FTA주도국’

으로 발전하 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남미(Mercosur), 러시

아,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FTA가 타결되면 총 교역 중 FTA 교역 비중은 90%

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DDA 다자무역협상에서도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교착상

태에 빠진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원활화와 같은 우선 합의

가 가능한 이슈에 한 논의, 서비스 및 정보기술상품 자유화 등 복수국 간 

협정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은 그동안 다자체제하의 시장전략을 FTA 협상에 연계시켜 왔기에 DDA 협

상이 재개되면 공세적 입장에서 협상타결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교섭 조직은 OECD, APEC 등에서도 국익을 반 한 국제통상 어젠

다 수립에 적극 참여해 왔고, 일본, 중국 등과의 협력기조 속에 동아시아 경제

협력 논의를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김 삼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정부까지 수출입 증가율 평균값을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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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전년동기 비 평균값에서 노무현 정부의 수출입 및 무역 총액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박근혜정부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7-2] 참고). 

또한 전월 비 평균값을 비교할 경우에도 노무현 정부의 실적이 높고 박근

혜정부에서 상 적으로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7-3] 참고). 이런 결과는 국

내외의 다른 경제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비교라는 한계가 있으나, 통

상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외협상에 참여한 노력의 산

물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 총액 
증가율

김 삼 정부(1993/2~1998/1) 10.32 9.03 9.86
김 중 정부(1998/2~2003/1) 2.66 -1.96 1.05
노무현 정부(2003/2~2008/1) 14.89 15.53 15.25
이명박 정부(2008/2~2013/1) 5.71 3.82 4.91

박근혜 정부(2013/2~) -2.87 -6.65 -4.58
주: 전년동기 비 증가율 평균  /   자료: 필자 정리

[표 7-2] 주요 정부의 수출입 증가율 평균값 비교(전년동기대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 총액 
증가율

김 삼 정부(1993/2~1998/1) 1.31% 0.60% 0.87%
김 중 정부(1998/2~2003/1) 1.20% 1.30% 1.20%
노무현 정부(2003/2~2008/1) 1.59% 1.79% 1.67%
이명박 정부(2008/2~2013/1) 1.01% 0.61% 0.75%

박근혜 정부(2013/2~) 0.04% -0.18% -0.10%
주: 전월 비 증가율 평균 /  자료: 필자 정리

[표 7-3] 주요정부의 수출입 증가율 평균값 비교(전월대비)

2) FTA 추진 내용과 효과

(1) 한-미 FTA

한미 양국 간 통상관계는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또는 국제통상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정부수립 이후 줄곧 한국의 최  

무역 상국으로서 한국경제에 지 한 향을 미쳤다. 한국의 미 경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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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높아졌고,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 특히 한국 통상정책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수동적으로 응해 왔다. 특히 1980년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 한 미 통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다고도 할 수 있다

채욱 외(2007)는 한 미 FTA의 체결로 그와 같은 불균형적인 양자간 통상관

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 다. 한 미 간 통상환경 및 

관련 이슈도 한 미 FTA를 계기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한국

의 시장접근의 개선과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양자간 주요 통상이슈가 되어 왔

으나, 상당부분이 한 미 FTA 체결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조업분야는 거의 완전 개방되었고, 농업의 보호수준이 여전히 높기는 하

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분명한 개방 일정이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서비스분야

의 개방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환위기를 계기로개방이 가속화된 금융

서비스분야가 한 미 FTA 협상을 통해 더욱 문호가 개방되었고 미국이 오랫동

안 관심을 보여 왔던 법률 회계서비스, 그리고 방송 통신서비스 등 분야의 개

방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합의사항에 한 이해의 차이로 또 다른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도 있고 협정 이외의 사안이 새로운 통상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

다.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FTA상의 명확하지 않은 협정문구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협정해석과 관련한 한 미 양국간 이해차이에서 통상현

안들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위생 및 검역(SPS)관련 조치의 범위, 위원회의 권

한과 역할 등이 그 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한 미 FTA에서 거론되지 않

았지만 쌀의 의무수입량 준수 여부, 쇠고기 검역,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및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등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 

제조업분야에서는 비록 폭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우회수출

방지 관련 기업 및 원가 관련 정보 제공의 범위, 미국의 까다롭고 엄격한 섬

유 및 의류 관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의약품 관

련 통상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서비스분야에서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이나 비자쿼터 확  문제, 한국의 

광고 방송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 그리고 미국의 해운서비스의 폐쇄성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규제가 통상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투자자와 국가간 투자분쟁,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의 운 , 그리고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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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과 관련하여 양국간 입장이 립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과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보호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7-3] 한국의 대미국 수출입 규모 추이 

(2) 한-EU FTA

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

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

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

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 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

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

요가 생긴 것이다.



146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

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

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 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강유덕 외, 2011).

EU 주요국과의 수출입 규모의 추이는 아래의 [그림 7-4]를 참고할 수 있다. 

한-FTA 체결이후 한국의 독일, 국 수출입 규모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4] 한국-EU 회원국과의 수출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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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 FTA

KIEP의 분석(오세경 외, 2016)에 따르면, 한 ‧ 중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유지하 고, 중국의 총 31개 지역 가운데 강서

성, 광동성, 절강성 등을 포함한 20개 지역(64.5%)에서 對한국 수입비중이 

0.04~9.52%p가량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발효 후 전년동기 비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중국 교역품목은 수출에서 총 품목수가 26개 증가하 고, 

수입품목도 18개가 증가하여 품목수 기준으로 본 수출입 다양성이 다소 개선

되었다는 것이다.

농축수산임업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 비 증가하여 한 ‧ 중 FTA로 인한 수출증

가 효과가 있었다. KIEP 분석에 따르면, 농축수산임업의 對중국 총수출은 전년동

기 비 7.8%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 산업 對세계 수출증가율 5.5%보다 높고, 발

효 이전 對세계 5개년 평균증가율 1.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 ‧ 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

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 상위 50개(HS 8단위) 

주요 품목 중, 중국측의 관세인하 혜택을 받은 품목은 총 27개이며, 이 중 15

개 품목(55.6%)에서 세계적인 무역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실적이 상

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전자상거래는 발효 후 한국의 對중국 수출규모가 전년동기 비 급격히 증가

한 것으로 관측된 반면 수입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한 ‧ 중 간 전자상

거래 교역이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전자상거래 확 를 위한 양국간 협의와 인프라 확충 및 규제 협력 노력이 필

요하다고 KIEP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수지는 한 ‧ 중 FTA 협상개시 이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가

공수지서비스 적자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 및 지적재산권사용료

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다. 향후 중국 서비스시장이 확 될 것

으로 예상되는바, 한 ‧ 중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 

KIEP는 비관세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한 ‧ 중 FTA 활용률 제고 

및 FTA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양국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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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4) 일본 포함 동아시아 FTA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에 따라 지역 및 양자 차원의 FTA는 빠른 속도로 확산

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들은 최근 침체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금융 등 국내 정책수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 경제 개방을 

지렛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거 경제

권간의 FTA 논의가 활발하다. 

우선 미국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지향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TPP: Trans-PacificPartnership)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기존 회원국에 더하여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미온적이던 일본도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환경을 개선

하기 위 해 TPP 참여를 결정하 다. 이와 함께 일본은 아베 정부 집권 이후 

FTA 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EU와도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 다. 

한편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라 불리는 미국

과 EU 간 FTA의 첫 번째 공식협상은 2013년 7월 개최되었다. 이처럼 거 경

제권간의 FTA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통합논의도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는 2012년 12월 한ㆍ중ㆍ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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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의하 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과 ASEAN,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

여하는 FTA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라고 불리

는데, 2012년 12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ㆍ뉴질랜드는 각각 ASEAN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 5개국의 양자간 FTA를 통합해서 동아시아 경제를 통합하려는 논의

가 공식화된 것이다.(최낙균 외, 2013) 

참고로 [그림 7-6]는 한국의 일본 수출입 추이인데, 최근 아베노믹스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6]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

4. 주요 국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1) 미국: 트럼프 시대의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16년 11월 8일 진행된 미국 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통령으로 

선출되었다. KIEP(2016)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 방향

은 ⅰ)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와 더불어 ⅱ)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150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적인 행정명령 시행 및 무역구제조치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ⅲ) NAFTA 등 기 체결 FTA의 재협상 ⅳ) TPP의 사실상 논의중단 등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의 성향을 통해 볼 때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 체결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 TPP의 레임덕 세션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트럼프 정

부하에서 비준은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이다.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

치뿐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신행정부의 기타 경제정책은 ⅰ) 금융정책: 금융규제 완화 ⅱ) 재정정

책: 재정확  및 감세 ⅲ) 이민정책 역시 이민에 한 부정적인 기류 확 가 

예상된다.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폐지, 각종 금융규제 완화 등 금

융안정을 위한 정책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인프라 투자 

등의 재정지출 확 , 조세부담 경감정책 시행 등이 예상된다. 불법이민자 추방 

및 이민에 한 심사 강화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ⅰ) 무역제재조치 비 ⅱ) 환율문제에 한 현명한 처 ⅲ) 한 ‧ 미 

FTA의 이행문제 및 재협상에 한 처방안 마련 ⅳ) TPP 향방에 한 모니

터링 및 응책 마련 ⅴ) 금융시장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ⅵ) 미국 정부조달시

장 진출 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직접적 무역제재조치에 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며, 한 ‧ 미 FTA의 

이행문제 및 재협상 요구에 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TPP 논의 중단 및 

비준 지연에 비하여 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중국: 시진핑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사드 배치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을 전후해 중국의 통상정책이 기존의 세계화 수용에서 

‘개방적 지역중심전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WTO 가입(2001년) 이후 최근

까지 중국의 통상정책은 세계화 단계, 즉 무역 자유화와 투자제한 완화 등의 

외개방 확 에 주력하되 FTA를 포함한 다자·양자 협력과 국제규범 분야

에서는 모색 및 수용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전략이 이제 산업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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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개방적 지역주의,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결합해 추진

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 이후 현재 

개회중인 전국인민 표 회까지 일관되게 나타 나고 있는 중국의 통상정책은 

분야에 따라 지속성과 변화를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역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수출품 

고도화, 무역흑자 완화 조치 등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자국 산업의 육

성·보호 와 중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적 FDI 도입,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

고와 원자재 조달을 위한 ‘해외진출’(走出去, ODI)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자협력, 분쟁처리 및 지역통합정책이다. WTO등

을 통 한 분쟁처리에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의 활용과 창

출(즉 국제 규범 새판짜기)에 관여해 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통합과 

관련해서는 역외세력에 개방적이되 자국 중심적인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더욱 

본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동아시아지역내 양자·다자간 FTA 진전에 도움

을 줄 가능성이 크다. 홍콩, 마카오와의 CEPA 후속 협상은 물론 중· 만 

ECFA 협상등 중화권내 FTA는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통합도를 이루면

서 중국의 지역중심 지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역내 경제통합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전된 입

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배제된 채 추진중인 TPP는 중국으로 하여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

방하는 동시에 각종 FTA에 더욱 진전된 태도를 취하도록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물론 중국의 정 책 변화가 곧바로 동아시아지역의 협력 증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역중심 전략에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GTI)’, ‘메콩강유역 개

발계획 (GMS)’, ‘중앙아시아 개발협력’등 주변지역과의 소(小)지역 개발계

획도 포함되어 있다. 오랫동안 별개로 진행돼 온 소지역 개발계획에 한 중

국 정책당국의 중요 성 강조는 중국의 동아시아 협력정책이 더욱 적극적·체

계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은 한국에게 기회

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정환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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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아베 정권의 통상정책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정치·경제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

까지는「제도적 경제권의 공백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동아 시아 지역에

서도 동아시아에서의 ASEAN+1의 FTA 네트워크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중국·

만의 FTA(ECFA) 체결, TPP협상이 본격화되는 등 지역경제권 구축과 관련한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0년 까지만 해도 지역주의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2000년 에 들어오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정책과 함께 동아시아

를 중심으로 한 FTA정책을 추진하는 중층적인 통상정책 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은 2010년 11월에 일본 통상정 책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FTA정책인 「포괄적 경제 연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하

다. 핵심내용은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며, 특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

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2011년 11월 미국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담에서 TPP협 상 참

여를 발표함으로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간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

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이 TPP에 가입하게 되고,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개국 혹은 캐나다, 멕시코의 참여로 12개국으로 확  될 경우 APEC가맹국 

및 주변국들의 TPP가입이  확 되면서, TPP가 아 태지역에서 경제통합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일본은 TPP협상 참여와 함께 동

아시아 자유무역권(ASEAN+3, EAFTA),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계구상

(ASEAN+6, CEPEA)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그동안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어야 했던 일본이 주도권 재탈환을 위한 

전략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주도의 TPP에 참여를 표명하고,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정치, 경제적 향력 확 를 꾀하면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일 본, 중국과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 질 것이다. 

한편 TPP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과연 12개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

는가 등 아직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의 TPP

협상 참여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한일 FTA 등 한국의 FTA 전략이나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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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전략에도 중 한 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한국

도 일본이 TPP에 본격 참여하는 경우에 비 하여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TPP 참가에 따

른 실익이 일본과 다를 수 있어 TPP참가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KJCF, 2011).

4) EU의 신통상정책 특징 

김흥종 외(2016)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EU가 추진해온 통상정책

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EU차원의 응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내

부의 다양한 요구에 한 정책적 응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U는 2015년 10월 새로운 통상투자전략을 발표하 는데, 주요 내용은 미국

의 TTIP 협상과정에서 시민 단체 및 일부 회원국이 요구한 협상내용 공개에 

응하면서 EU 집행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비전제시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상 2006년 이후 발표되었던 통상전략 방향성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최근 글로

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다 구체화된 응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동

안 EU가 글로벌 유럽전략하에 체결해온 다수의 FTA가 역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향을 부각하고자 하 다. 

결국 EU는 2006년 이후 신통상정책하에서 FTA의 외연을 확 함으로써 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다. 또한 외적

으로는 유럽표준을 글로벌 규범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해왔으며, 내부적으로

는 고용 및 성장 확 를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이용하

다. 유럽 내의 성장동력 약화에 한 응방안으로 신흥국과의 FTA를 체결하

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한 유럽의 접근성을 강화하

다. WTO를 포함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다수의 양자간 FTA를 통해 무역 규범의 조화를 추진하여 긍극적으로는 

유럽 표준을 글로벌 규범화하려고 노력하 다. 

EU는 FTA 향 평가를 통해 역내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향을 진단하고 

중에 홍보하여 FTA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외무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글

로벌 벨류체인(GVC)의 활용 및 확 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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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응이 필요한 것을 자명한 일이다. 

5. 정책 제언 및 결론 

본 논문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안을 

제시하 다. 일반적으로 통상정책은 무역정책을 포함하여 국가간 상품,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이동 등 통상협상 전략, 국제경제 정책, 내적 정책 등과도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통상정책은 종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정책, 

외교정책, 정치경제 등의 성격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통상조직은 1995년 이후 주무부처가 정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로 바뀌면서 일관성과 전문성이 추락하 다. 이는 주요 정부의 수출입 

실적에도 반 되고 있는데, 통상조직이 외교부에 속해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 되던 김 중, 노무현 정부에서 수출입 등 외무역 증가율이 높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세계화가 확산되고 FTA 등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글

로벌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도 적극적으로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응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트럼프 통령의 당선이후 신

보호무역주의 등장에 따른 미-중 사이의 갈등이 확 되는 등 적절한 통상전략 

수립이 더욱 필요해졌다.

트럼프 통령의 중국 무역 제재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반발 

정도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는 1) 환율조작국 지정, 2) 국경조정세 도입, 3)행정

부 재량으로 관세 부과, 4)무역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강화, 5)농산물 수입

쿼터 추가 요구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해  1)반덤핑 관세 부과 및 WTO 제소, 2)미국 제품 

불매, 3)중국 내 미국기업에 한 제재, 4)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지연, 

5)미국 국채 량 매도 등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계속 중국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의 응 수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으나 전면적인 통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중 통상관계 모니터링과 시나리오별 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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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미국은 Rebalancing Policy를 추진하면서 일본과 한국에도 실질적인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일본은 이를 정상국가로의 복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강행과 중국 반발로 인해 한국과 중국

의 관계가 악화되고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응하여 한국도 

미국에서 신설한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준의 상당한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통상전문 부처가 필요하다.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어 안보와 경제문

제를 결합하고 국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부처 간 이

견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적절하게 응하

는 동시에 새로운 한민국을 수립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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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배개선의 성장효과1)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기저에는 재정정책으로는 ‘성장-분배-건전재

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배를 더 이상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저출

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전제하고 분배를 강화

하는 정책은 건전재정이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의 복지 수준에 만족해야 한

다는 것이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는 재분배 강화를 위한 복지확 는 성장 효

과는 없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근 재

분배 강화가 성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지세를 확 하고 있다. 

분배 개선의 성장 효과에 해서 주류경제학자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류경제학의 논리 내에서는 각 생산요소의 보수는 생산성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생산성 격차의 자연스런 결과이기 때문

이다. 효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생산성 격차에 따른 불평등 현상은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

한 주류경제학의 논리와는 다르게 포스트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은 분배가 생

산성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노동유연화정책, 노사협상력, 노조조직률, 최저임

금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임금분배몫의 확 가 소비확 를 통해 

총수요 확 ,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Onaran and Galanis, 2012; Onaran andGalanis, 2014; UNCTAD, 2011). 

임금은 가계소득의 주요 구성요소인 동시에 기업의 생산비용이므로 임금의 

상승은 소비, 투자 및 수출에 서로 다른 향을 미친다. 즉 임금의 상승은 소

비를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투자와 수출을 감소시키는데 이 때 총수요 증  효

과와 총수요 감소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에 따라서 최종적인 효과가 결정

된다. 포스트케인지안들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  효과가 투자 및 수출 

감소 효과보다 더욱 클 경우에 임금분배몫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 Model),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h Model)이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들이다. 

1) 본 글은 2015년 본인이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평가와 안의 모색(민
주사회와 정책연구 2015년 하반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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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거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진국들에서 노동소

득분배율의 제고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 으며 이

들의 분석 방법론을 우리 경제에 적용한 국내의 다수 선행연구들도 임금분배

몫의 확 의 총수요 증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 다(주상 , 2013, 홍장표, 

2014, 박강우 2015, 전수민·주상 , 2016).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간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다.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2. 보수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

1) 민주화 이후 조세정의를 위한 지난한 노력

1960년 , 70년  개발국가 시 에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성장과 산업화에 

맞추어졌는데 조세재정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분의 재정이 경제 사업과 

국방에 투입되었고 조세 제도는 생산 활동과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

다. 즉 생산 활동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인소득세의 경우 세율 자체는 매우 

누진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장시간 노동에 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많이 제공

하 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생산, 투자, 수출, 기술개발에 해 관 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 다. 한편 금융소득이나 자본이득의 경우 저축과 

자본축적을 장려한다는 명목 하에서 역시 많은 비과세감면 혜택을 제공하 다. 

이와 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로 인해 조세지출이 1970년 에는 40%에 이르기도 

했다. 게다가 탈세 관행도 널리 퍼져 있었고 부동산세는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

된 부동산 가액에 해 부과되었으며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의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도 횡행했다. 가장 세수를 많이 제공한 세수 항목은 간접세로서 1977년 세

율 10%로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역할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

과를 가졌으므로 생산, 수출, 투자 촉진, 저축 장려, 소비 억제라는 산업화 시기

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조세 체제이기도 했다.2)

2) 이를 김도균(2013)은 저축기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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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한국과 OECD 평균 국민부담률 추이 (%)

* 주: 조세수입 및 사회보험수입의 합, 세외수입은 제외.
출처: OECD 홈페이지

조세재정정책은 1987년 민주화로 변하게 되었다. 경제민주화로 복지 확 와 

공정한 조세 제도에 한 요구가 컸다. 사회보험 기반의 복지가 강화되어 사

회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해 [그림 8-1]에서와 같이 국민부담률이 증가하기 시

작했다. 조세 측면에서는 불로소득에 한 환수 시도가 있었다. 부동산 보유세

가 강화되었고 금융실명제가 전격 도입되었으며 직접세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간접세 세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출 측면

에서는 복지지출이 증가해서 복지지출의 규모는 2003년부터 경제부문 지출 규

모를 능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세 정책 측면에서는 조세정의에 한 요구는 

컸으나 외환위기의 수습, 전세계적 직접세 세율 인하 분위기에 의해 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중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규모로 실시하고 직접세 세율인하를 실시했으며 실

제로 직접세 세수 비중이 다시 줄어들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부문

에 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 으나 역시 직접세 세율인

하를 실시했다. 복지는 낭비라는 인식은 약화되었으나 비과세감면과 세율 인

하를 통해 생산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체제라는 암묵적 시  분

위기에 진보성향의 정부도 동의한 셈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적극

적인 탈세 축소 노력, 부동산 보유세 강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직접세 세

수 비중 확  등 조세 정의 측면에서 거둔 성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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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이후 보수정부 감세 정책 수혜자는 고액 자산가, 대기업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표적인 공약은 ‘감세와 작은 정부’ 다. 

이전 진보정부 시기에 직접세 세율을 인하했지만 실제로는 세수 확  노력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입장이었다. 이러한 재정조세정책의 기조는 10년

간의 소위 ‘좌파정부’ 하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조세부담률이 높아졌

고 높은 조세부담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률 저하, 양극화 심화 현상

이 발생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게 되면 투자가 

촉진되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 하 다. 

감세와 함께 중기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하여 조

세부담률을 당시 22% 수준에서 OECD 최저인 20%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목표

도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2008년 가을에 적인 감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소

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등 거의 모든 주요 세목에서의 감세를 골

자로 했다.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2010년 모든 과표 구간에서 2%p씩, 법

인이 내야하는 법인세도 13~25%에서 10~20%로 최  5%p 인하하겠다고 발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같이 인하하며, 상속·증여세 역시 

최저 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원 이하 6%로 인하하는 것으로 발

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부분 실현되었으나 양극화에 한 국민들의 불만으

로 원래의 계획 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8,800

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세율을 인하했으나 위 구간의 경우에는 세율 인하를 

실시하지 못하 고 정권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 3억 원의 상위 구간이 만

들어져 3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결과 2008년 이후 소득세, 법인세 세입은 동시

에 감소하 으나 2011년 이후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 강화 제도의 실시와 함께 

세입의 빠른 증가와 법인세 세입의 정체라는 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소득

세의 경우 최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폭적인 증가가 일

부 반 되기도 하 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도 빠른 편이다. 

반면 법인세는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 명목GDP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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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GDP 비 법인세 세입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2]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출처: 기재부 국세통계 홈페이지

즉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최  수혜자는 기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62조 4000억 원의 세수가 감

소했는데 이 중 27조 8000억 원이 기업 및 중견기업에 귀속됐고 중소기업은 

9조 4000억 원의 혜택,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9조원, 8조원의 혜택

을 보았다고 추정했다. 다른 연구들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최  수혜

자가 기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법정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감세 효과는 그 이후의 소득구간 조정 및 공제⋅감면 축소 

등에 의해 거의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2년도가 되면 거의 사라졌으나(김상조, 

2014),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에 비하여 2012년에도 여전히 낮았던 것이다

(전순옥 의원실, 2014).  

그렇다고 해서 고소득, 고자산 계층이 손해만 본 것은 아니다. 첫째, 종합부

동산세의 무력화로 고액부동산 보유자가 이득을 누렸다. 또한 주택에 한 취

득세율 구인하, 다주택자에 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이명박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도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이득을 

주었다. 둘째,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경기활성화 3  패키지

세로 특히 배당소득자들이 이득을 보았다. 셋째, 2014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

용 상이 연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기업에서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

되고 가업 상속 후 10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유사업종 내 전

환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완화된 것이 기업소유자들에게 이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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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감세의 이익만 누린 것은 아니다. 어차피 세금을 

안내던 가계는 감세의 혜택이 없는 반면에 담배세 인상은 증세를 의미했다. 

담배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목 하에 실시되었지만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개편이다. 위의 그림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합)는 소득세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2015

년 부가가치세 세입은 줄어든 반면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세수 증가에 힘입어 

증가했다. 

3) 감세 정책 유지의 결과: 경기침체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증가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양극화 심화문제에 직면하여 복지

확 를 내걸고 집권했다. 그런데 이를 증세 없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증세 없는 복지 확 ’ 및 ‘재정건전성 확보’ 공약이다.  세목신설과 세

율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지양하는 신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양성

화 등 세원확 , 재량지출 조정을 통해 복지를 확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증세 없이 복지를 확 하려니 복지를 제 로 확 할 수 없었다. 박근

혜 정부의 복지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폭 축소되었다. 또한 폭 축소된 

복지 공약조차 소요 재원 추정 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필요 재원도 제 로 

반 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 정부 소요액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점

이 문제 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복지 소요재원을 과소 추정함에 따라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 모두에서 왜곡된 형태

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공약 사업을 진행하기가 버거워 다른 재량적 복지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복지부 예산이 전년 비 7조원정도 증

가하도록 편성되었지만 그 중 의무지출이 5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는 점에

서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의무지출 이외의 복지지출은 크게 변화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지출 예산중에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정

과제 반 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연증가분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의지는 집권 1년 만에 실종되었다. 

집권 2년차인 201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

가의 건설보다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강조함으로써 복지보다는 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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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 다. 다시 성장 우선주의로 되돌아간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 ’에 더하여 현 정부가 중요시하는 재정정책의 목표

는 건전 재정이다.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방향에서 관리재정수지

의 적자 규모를 점차 줄여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다. 이를 위해 균형재정에 이를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한시적인 암묵적 재정준칙을 적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2014년 예산안, 2015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명목 경제성장률

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부가 지출 증가를 억제해왔다. 이런 점에서 재정

정책 기조는 긴축적이다. 현 경제연구원(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은 2008년과 2009년에는 확장적 기조를 보 으나 2010년부터는 긴축적이거나 

균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긴축적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엄격히 관리해도 감세 정책과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 하고 있으나 경기 부양 효과는 기 에 미치지 못

했다.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을 운용하

면서 여전히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고소득층의 낙수효과에 기 려는 정책의 

성과는 기  이하이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2%초반 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는 세수입 확보를 어렵게 해서 세수결손 현상과 국가채무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8.5조원, 11.1조원의 세수결손

의 문제를 겪었고 국가채무 수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채무 수

준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IMF나 OECD 등 국제기구 비교에서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 기준으로 GDP 

비 39.6% 는데, 2012년 OECD국가들의 일반정부 부채가 평균 69.6% 으므로 

아직까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채무 규모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국가채무 중에서도 응자산을 갖지 않는, 순수하게 적자성인 채무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조세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감세를 통

한 경제활성화가 성장 및 분배 양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블랑샤르와 레이(Blanchard and Leigh 2013)

는 경기 침체 시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평상시보다 더욱 커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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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이전의 IMF 연구들은 재정승수를 0.5로 가정했으나 

블랑샤르와 레이는 최근 국제금융 위기 초기에 1이상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

제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할 때이다.

3.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

1) 미약한 복지수준과 부동산 투자 과열

1987년 민주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율 수준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도 OECD 평균에 비교한다면 아

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저복지-저부담의 소득재분배 

체제로 인해 국민들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복지에 의존하기보다 노동, 저축

과 자산형성에 의존하는 생활보장체제에 의존해 왔다(김도균, 2013). 국가복지

가 약한 상황에서, 또한 국가복지를 강화할 생각이 없는 역  정부 하에서 가

계와 개인은 고도성장기에는 노동 소득 창출 및 저축을 통한 안전망 추구, 민

주화 이후 자산 형성을 통한 안전망 추구에 몰두해 왔다. 즉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국가 복지의 적극적인 확 보다는 자산형성을 통한 안전망 추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는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 추구로 이해된다(Doling 

and Ronald, 2010).

사회보험 제외 
조세부담

사회보험 포함 
조세부담

중앙정부 
총지출

공공복지
지출

중앙은행 
총부채

북유럽국가 35.4 43.7 52.7 27.3 53.0
미형국가 25.8 29.3 41.3 20.1 100.1

서유럽국가 25.7 40.5 50.8 27.8 97.3
남유럽 23.9 34.9 50.0 26.5 131.3
한국 18.7 24.8 32.7 9.6 34.7

OECD평균 24.7 33.7 45.0 21.6 83.7
주: 공공복지지출은 보건과 사회보호를 포함. 주거, 교육은 미포함
출처: www.oecd.org/statistics

[표 8-1] 조세부담, 재정지출, 복지지출 및 총부채 규모 (2012)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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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반 복지체제가 잘 작동해 왔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

운데 그 이유는 실제의 자산격차 수준은 공식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

라는 점 때문이다. 공식 데이터가 자산격차의 실상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표본 조사가 상위층의 자료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제의 자산격차는 공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낙년(2013)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한 공식 통계와 상속세 자료를 

사용한 본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상위 1%와  10%의 자산가가 소유한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 는데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상속세 자

료 결과가 훨씬 상위자산가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산 소유에서

의 격차가 소득에서의 격차를 유발하는 정도도 자본이득이 제 로 파악된다면 

실제로는 매우 작지 않을 것이다.3) 더욱 근본적으로 자산기반 복지체제는 자산

시장 거품에 기댄 것으로서 자산시장이 붕괴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 저성장-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는 대폭 증가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제 및 인구 특성을 감안해도 

과도하게 작은 편이다.  2012년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GDP 비 

10%p 정도 작은데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비복지지출은 2.5%p 더 많고 복지지

출은 12.5%p 더 작다. 즉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규모가 작은 것은 복지지출 수

준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이와 같이 유독 작은 

것에 해 경제적, 인구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4) 

3) 홍민기(2015)도 통계청의 가계조사가 가진 한계로 인해 국세통계를 사요하여 최상위 소
득 계층 10%, 1%, 0.1%, 0.01%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임 소득을 포함하는 사업소
득은 상위 0.1% 이상에서, 금융소득은 최상위 0.01%에서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러나 이러한 분석은 국세통계가 임 소득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다는 점, 자본이득을 포
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산관련 소득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향을 과소평가할 수밖
에 없다. 

4) 표적으로 안종범․김을식(2004)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OECD 29개 회원국
들에 해 1980〜1999년 기간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복지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
한 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그 실제 규모가 작았던 1999년에도 실제 값이 적정수
준의 약 81.6%로서 그다지 낮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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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종범․김을식(2004)의 연구는 조세부담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복지가 적정 수준으로 추정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 다는 점에

서 문제가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나 정부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

에 이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포함할 경우 낮은 복지지출 규모가 정당화되기 쉽

기 때문이다. 고령화율이나 1인당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복지 수요

와 복지 제공 능력을 나타낼 것이므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지만 조세부담률이

나 정부지출규모는 궁극적으로 정책변수로서 국민들의 합의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이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 김혜원 외(2007)는 안종범․김을식(2004)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

용하여 추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수준

은 국민부담률 포함 시 적정수준의 60.09%, 국민부담률 미포함시 51.95%로 추

정되었다. 국민부담률을 포함할 경우 적정 복지지출 수준이 왜곡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수준이 크게 증가한 최근을 상으로 비슷한 방법론

을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세부담률이나 정부지출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변수들의 포함이 가져오는 왜곡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승훈(2014)은 정부지출 규모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적정수준의 67.6%라고 추정하 고, 진익․
곽보 (2014)도 정부총지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적정수

준의 65% 수준이라고 추정하 다. 2011년 공공복지지출이 GDP 비 약 9% 으

므로 적정수준은 14% 수준인 셈이다. 

즉 고령화와 1인당 GDP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 비 

약 10%p는 증가해야 OECD 평균에 이를 수 있다. 2014년 명목 GDP가 1500조 

원 가까이 되므로 150조 원 정도 복지지출이 더 증가해야 OECD 평균이 된다

는 것이다. 당장 이 정도의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므로 다년간

에 걸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OECD 평균의 복지 수준을 달성

하는 것은 막 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의 방안은 현재 경제 부문에 과

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재원을 복지로 돌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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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경제
환경
보호

주거, 
공동체

여가,문
화,종교

교육 복지

총지출
비 

비중

한국 15.2 8.6 4.2 20.1 2.4 3.3 2.2 15.8 28.3

OECD 13.6 3.6 3.9 10.5 1.6 1.6 2.7 12.5 50.1

GDP
비 

규모

한국 4.9 2.8 1.3 6.5 0.8 1.1 0.7 5.1 9.1

OECD 5.9 1.5 1.7 4.5 0.7 0.7 1.2 5.4 21.6

출처: OECD Statistics

[표 8-2] 2011년 OECD와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구조 
(단위: %)

3)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재전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증

세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증세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들은 법인세나 소득세 세율 인상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그

다지 크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 인상은 노동공급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김현숙․성명재(2007), 남재량(2007), 남재량․전 준․
이 ․김현숙(2009), 강병구․성효용(2013)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후임금률이 노

동공급에 미치는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율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향과 관련해서도 김현숙(2004), 김우철

(2007), 성효용․강병구(2008) 등 다수의 연구들이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

는 향이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그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봉걸․송호신(2012)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

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향이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곽태원․이병기․현진권(2006)의 

연구결과로서 법인세의 향이 규모 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

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누진적 구조로 시행하고 있는데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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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가 중소기업의 투자행위에 더욱 큰 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현재의 법인세율 구조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효율성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많은 연구들이 실증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채 법인

세율의 상승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득세율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위축시킨다는 가

정을 채택하여 거시모형을 구성한 뒤 법인세,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이라

는 추정결과를 발표하는 보고서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조경엽․
황상현․우광호(2015)의 경우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수립하여 법인세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 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p 상승하면 그 이후 3년

간 소비자물가는 0.12% 오르고, 투자와 소비는 각각 0.96%와 0.39% 감소하여 GDP

는 연평균 0.33%씩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 다. 그러나 모형을 세울 때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가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4. 직접세-누진도 강화 방식의 증세 필요

1)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조세 구조의 특징

적절한 증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자(표 5). GDP 비 각 세목의 세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분의 세목이 OECD 평균에 비해 작지만 세목에 따라 편차가 있다. 개인소

득세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OECD 평균 비 약 40% 정도이고, 부

동산보유세, 소비세와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은 그보다는 크지만 70%

이며 법인세와 자산거래세가 OECD 평균보다 크다(각각 120% 및 428%). 만일 

세수 비중만 고려한다면 개인소득세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높이

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세수 규모는 각 세목의 과표 구간 및 세율 설계뿐 아니라 세원의 규

모, 비과세감면 제도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향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세제개편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와 법정 세율 수준(표 6)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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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기여금 규모가 OECD 평균보다 작은 것은 어느 정도 낮은 세율에 의

해 설명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OECD 평균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도 세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전체
부동산
보유세

금융․자본
거래세

근로자 고용주

한국 3.59 3.48 2.86 0.79 1.80 8.50 2.39 2.49

OECD 평균 8.42 2.90 1.77 1.05 0.42 10.96 3.21 5.30

한국/OECD 42.6 120.0 161.6 75.2 428.6 77.6 74.5 47.1

주: 2010년 기준
출처: OECD Statistics

[표 8-3] 조세 및 사회보험료 수입 구조-한국과 OECD 평균 비교(2010년) 
  (단위: GDP 대비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사회보험료

합계 종업원 고용주

한국 41.8 24.2 10.0 18.50 8.29 10.23

OECD 평균 43.4 25.3 18.9 26.8 10.43 17.27

주: 2013년 기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율은 중앙정부 소득세율와 지방정부 소득세율을 함한 것.
출처: 강병구(2015)

[표 8-4] 주요 세목의 최고세율 -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단위: %)

2) 사회보험보다는 조세 중심의 증세 방안

증세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전체 재원 구조에

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설계할 것인가이다.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낮은데 기인하

므로 사회보험료를 올림으로써, 특히 고용주의 사회보험료를 크게 올림으로써 

사회보험의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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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2015).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주로 사회보험 위주로 되어 있고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아직 부담률이나 보장률이 작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증세 방안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중심의 복지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 

고용형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적 복지제도는 노동의 유연화 및 불

안정화가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사각지 , 낮은 보장 등 복지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다.5) 또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의 복지제도는 

모든 은퇴계층이 후속세 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즉 동일 

세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지만 세  간 착취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

가복지 양극화, 후속세  착취 우려로 인해 사회보험 중심적 복지제도의 표

적 국가인 프랑스가 이미 1990년 부터 사회보험의 비중을 줄이고 조세의 비

중을 높여 누진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증가시키고(김은

경, 2013).6) 연금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 중에서도 노동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 가 크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강화하더라도 상위계

층이 부담률을 더욱 무겁게 하여야 세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후속세

에 한 과도한 부담을 지양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계층에 한 부담을 더

욱 무겁게 하여 사회보험의 보장성, 부담률을 강화하는 것은 상위계층의 반발

로 쉽지 않을 것이며 아예 사회보험망 바깥에 존재하는 사각지 를 오히려 더 

넗힐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각지 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

를 줄이고자 도입된 두루누리 사업의 상황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6

월 현재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 약 219만 명 가운데 88.2%인 약 194만 

명이 기존의 사각지 에 놓여 있던 신규가입자가 아니라 기존가입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험을 강화하더라도 조세로 보완되는 복지가 더욱 확

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의 강화, 실업수당, 의료보험 등에 조세로 마련한 재

5)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국가복지가 악하며 기업복지, 가족복지가 강하다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복지 체제마저 양극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가족복
지, 기업복지 모두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국가복지는 확 되
었으나 혜택면에서는 상위계층에 혜택이 쏠렸을 가능성이 크다.

6) 프랑스의 사회복지세는 근로소득에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 소비에 해서
도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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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보육, 교육 등도 마찬가지이다.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인상 시 여력이 있는 기업 종사자들이 더욱 큰 혜택을 보겠지만 법인세 인

상 시 두루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사회보험의 역할을 어느 정도 강

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독립적으로 현재의 사회보험료 부담 체제의 공평성

을 높이는 개혁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의 틀을 이미 상당히 벗어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

담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정창률․권혁창․남재욱, 

2014).7)  

3)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직접세 위주의 증세 우선

조세 중심의 복지체제를 확립해 나가되 어떤 방식으로 조세를 개혁할 것인

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보편복지를 추구한다면 보편증세가 맞기 때문에 소위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부가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부가세 증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복

지 확 를 위해 소비세에 의존했다는 점을 거론한다. 표적 복지국가인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복지국가 초기부터 소비세에 한 의존도를 높이기 

시작해 소비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에서 소득세 비중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간

과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세의 비중이 이미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이기 어려웠고 복지국가를 확 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에 한 의존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해 온 것

은 사실이지만 다른 OECD 국가보다 소위 역진적이라고 하는 소비세의 비중이 

아직까지 과도하게 크다(<그림 4>). 따라서 아직까지는 역진적인 소비세보다 

누진적인 소득세 위주의 증세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

라의 경우 부가세가 역진적이지 않다는 점도 부가세 증세의 근거로서 제시되

지만 부가세가 역진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8) 

7) 임 소득에 한 과세강화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 지체되고 있다.  

8) 성명재(2012)는 분석 결과 부가세가 누진적이지도 역진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분석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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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소득세/소비세의 추이 (한국과 OECD 평균 비교)

출처: OECD Statistics

4) 직접세 중에서 자본소득 및 자산보유 과세 강화가 우선

 주요 세목을 상으로 증세안을 모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은 효율

성, 공평성, 세수확보, 조세저항 등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세 체계는 산업화 시

기부터 자본의 축적, 경제성장의 지원이라는 효율성 추구에 주로 초점이 맞추

어져 자본소득 과세 및 보유자산 과세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조세 정의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에 한 국민들의 조세저항

이 높다. 향후 당분간은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증세안을 마련함으로써 증세

에 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 

첫째, 법인세는 현재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이다. 단지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보다 기업소득이 증가해 온 것 때문에 세수 규모가 큰 

상황이다(김유찬, 2015).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1년 기준 상위 1%기업이 당

기순이익의 93.98%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이익에 있어서 기업 규모별 격차가 

심각한데 상위 10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기업 평균보다 더욱 낮다는 점이다

(강병구, 2015). 재벌 중심 한국 경제의 가장 수혜자인 기업에 소득이 집중되

고 있는데 이들이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상당

히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상위 기업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9) 

나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박기백(2008)은 소비관련 조세들이 역진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설사 부가세가 중립적이라고 해도 소득세는 누진적인 방식으로 개편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소득세 강화가 공평성을 추구하기에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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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효율성 면에서 큰 이득이 없고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가볍게 과세

된다는 의미에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임 소득, 상장주식양도

차익, 배당 및 이자소득에 한 과세도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전략이 최적조세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바로 금융소득, 자본이득에 한 과세 강화이다. 특히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희생시켜가며 막 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이로 인한 주가상승의 이득이 제 로 과세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셋째, 자본이득세에 한 과세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한 

과세도 강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임 하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을 기준

으로 세부담을 평가한다면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소득세에 비해 과하게 가볍게 

과세되고 있다. 고액자산가에게 적절한 세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자산관련 세제

가 강화되는 신 증권거래세, 부동산 취득세는 완화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5) 소득세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로부터

 자본소득에 공평과세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소득세의 과표 구간과 세율, 소득공

제 및 세액공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누진도와 세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득세의 누진도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누진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면세자 비중을 줄이고 세수 규모를 늘리

는 것이 더 긴급하다는 주장, 즉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명재(2011)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의 누진도가 충분히 높으

9) 이에 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과세 강화가 낫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를 높
게 부과해도 배당에 해 세액공제되고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소득세 단계에서 충분히 과
세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이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법인세를 낮게 거두고 
개인소득세를 많이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2011년 기준 법인세 세수는 GDP
비 2.7%로 낮은데 비해 소득세 세수는 24.3%로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들
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서 배당의 많은 부분이 계열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기업이 받는 
배당은 이윤에 포함되어 법인세만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후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이 획득하는 배당도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인해 제 로 과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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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증 하기 위해서는 누진도를 높이기보다 선

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최고소득층의 실효 소득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만큼 

추가적으로 누진도를 강화하는 개편보다는 면세자 가운데 담세력이 충분히 큰 

경우 또는 소득수준에 비해 실효과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계층의 과세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

그런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한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담 직접세 누

진도가 매우 높든, 아니면 가계부담 직업세의 세수 규모가 높다는 특징을 보

인다. 즉 위의 그림에서 OECD 평균을 지나는 우하향하는 선 위쪽에 위치한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수 규모는 OECD 펑균 수준에 조금 못 미치지

만 누진도가 매우 높고 덴마크는 그 반 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준에 비해 

누진도가 소폭 미달하고 세수규모가 매우 미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상태

인데 세수규모의 확 만을 통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가

계가 내야 하는 세수를 폭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므로 누진도와 세수를 동시에 늘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올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즉 소득세 상위 구간의 세부담이 먼저 강

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8-4] OECD 국가들의 소득세의 누진도와 실효세율
가계부담 직접세 누진도

가계부담 직접세/가계소득

주: 가계부담세금의 누진도는 Kakwani지수(세금의 집중도 계수 - 복지이전지출 수혜 후 조
세 납부 전 소득의 집중도 계수의 차이)로 계산됨. 프랑스와 아일랜드 자료는 2000년  
중반. 나머지는 2000년  후반

출처: Joumard, Pisu and Bloc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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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 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인 시각도 있다. 양재진(2015)은 소득세 상위 1%에 한 최고세율의 신설은 상

징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중산층을 상으로 하는 소득세율 인상은 조세저항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를 확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소폭의 세율 확

만으로도 적지 않은 세수를 가져다주는 부가세를 활용하여 복지를 확 할 필

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독신　　 2인 가구　 4인 가구　

평균소득 
비 

소득수준

한국
(A)

OECD
평균
(B)

B-A
(%p)

한국
(A)

OECD
평균
(B)

B-A
(%p)

한국
(A)

OECD 
평균
(B)

B-A
(%p)　

50% 0.9 7.3 6.4 0.7 4.6 3.9 0 3.1 3.1

67% 1.5 10.1 8.6 1.2 7.2 6 0.6 5.4 4.8

100% 4.6 13.6 9 4 11 7 2.2 9.3 7.1

133% 6.7 16.4 9.7 6.3 13.9 7.6 4.9 12.4 7.5

167% 8.2 18.5 10.3 7.9 16.4 8.5 6.7 15.2 8.5

200% 10.6 20.4 9.8 10.1 18.4 8.3 8.6 17.2 8.6

250% 13 22.4 9.4 12.6 20.7 8.1 11.4 19.8 8.4

주: 상시 근로자 기준
출처: OECD Taxing Wages 2014, 안종석(2015) 재인용

[표 8-5] 가구 형태별, 소득 수준별 실효소득세율 수준(한국과 OECD 평균)
(단위: %, %p)

양재진(2015)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오히려 다수 국민들의 증세에 

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위 1%에 한 과세강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위 소득층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 적으로 더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5>는 근로소득 수준별로 실효세율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실시만 고려)을 비교한 것인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모

든 소득계층에서 세부담이 작지만 특히 평균소득 이상의 상위 계층에서 세부담이 

더욱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국가들에서 1980년  이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의 소득세 개편과 함께 상위 구간의 소득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세의 누진도가 

약화되어 왔지만 2000년  들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도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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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누진도가 다시 강화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에 따르면 우리

의 소득세 체계는 전체적으로 유효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특히 상위 계층의 유효세

율을 더욱 많이 올리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복지 지출 수준이 아직 낮

다는 점에서 당분간 저소득층보다는 먼저 고소득층의 유효세율을 OECD 수준에 

가깝게 올릴 필요가 있다.

5. 결론

조세재정정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기 하는 낙수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신 오히려 복지를 축소

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책으로는 경제 위

기와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

다. 지난 총선에서 복지확 를 공약으로 내건 야당들이 선전하여 여소야 를 

이룬 것은 국민들이 현 정부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민들은 국가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소득재분배 강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경기 회

복과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한 증세안으로는 당분간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개편이 바람직하다. 자본 축적과 기업 투자를 자극하

겠다는 목표로 인해 조세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고 그로 인해 증세에 

한 국민들의 저항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에 있어 상위 계

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안

을 먼저 실시하고 그로 인한 세수입을 복지확 에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증

세와 복지확 에 적극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강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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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

명의 핵심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 간을 연결함으로써 

초지능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초연결 초지능사회로 발전해가는 근간기술은 

소프트웨어다. 따라서, 초연결 초지능사회로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될 수 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과 이를 활용

하여 사회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가 핵심이다. 하지만, 하드웨

어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사회와 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 준비가 매우 뒤떨

어져 있다. 특히, 화 스타워즈 시리즈가 단 한 번도 1천만명 관객을 동원하

지 못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한 낮은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암기위주와 주입식 교육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교육도 큰 문제가 

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을 송

두리째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한 현재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헌법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

으로 개정해야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 헌법을 실현할 수 있는 제4차 산업

혁명 시 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실행에 옮겨야한다. 

전은 이를 위한 시범도시로서 모든 것을 갖춘 지역임은 구태여 자세한 설명 

필요 없을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

1)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lot, 임베디드SW, 센서 등

이다. 이러한 핵심기술의 핵심동력은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혁명이다. 이러안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원리는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의 출현에 의해 전세계

의 데이터센터를 연결함으로써 탄생시키는 빅데이터 등과 같은 풍부한 데이터

를 통해 인간의 행동양식을 파악한 후에 유형별로 분류하고 변형, 재결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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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에 응용하는 방식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혁명에 의한 다양한 핵심기술들은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됨으로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핵심기

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제4차 산업

혁명 시 를 초연결 초지능사회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이 기

존의 산업혁명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산업혁명들과 다르게 4차 산

업혁명은 산업적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특징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 

[그림 9-1]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

자료: 김주훈,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KDI 정책세미나(2016)

2) 기술변화의 특징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표되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혁명에 의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컴퓨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시각인식과 언어처리 능력 혁

명을 초래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발달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암묵지에 과거 암묵지에 존재하던 정보를 인공지능과 사물지능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변화는 비즈니스모델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자원 

및 활동 역의 비즈니스는 공유서비스를 탄생시키고, 가치창출 역은 주로 

개인맞춤형서비스 비즈니스를 탄생시키고 있다. 소비자와의 관계 및 채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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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 면 서비스 모델이 발달시

키고 있다.  

[그림 9-2] 4차 산업혁명의 지능발달 기술

자료: 이성호, “4차 산업혁명과 기술산업 발전전략”, KDI 중장기전략 위원회 세미나(2017)

이러한 지능발달 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을 상품 중심에서 체험과 가치 중심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 가치창출로 인식하 다. 

하지만, 사물지능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 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제품

을 사용하여 얼마만큼 만족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사용자의 가치까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사슬이 폭 확 되고 있기 때문에 기

업은 소비자의 가치창출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비즈니스 활동을 해야만 성공

할 수 있는 시 가 왔다.

[그림 9-3]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사슬의 확장

자료: 이성호, “4차 산업혁명과 기술산업 발전전략”, KDI 중장기전략 위원회 세미나(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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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시장의 특징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고용시장에 엄청나

게 큰 향을 끼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지능발달의 기술개발로 인해 단순 

노동직은 인공지능 등과 같은 지능기술이 체함으로써 직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SW개발자처럼 고부가가치 직업에 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실되는 직업 수가 창출되는 

직업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감소에 한 우려가 높다. 일예로,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시급 20달러 

미만 직업은 83%, 20~40달러 사이 직업은 31%, 40달러 이상은 4%만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감소에 해서 적극적으로 체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

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생산공정은 제조업과 

ICT산업의 융합으로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해지고 개인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분석적인 직업과 상호작용으

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에 한 창의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결국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체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여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위한 서비스 분야의 직업은 새로운 직업분야로 각광받을 수 있다. 

기술진보 노동 변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숙련인력에 한 수요와 보상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술이 변화
고학력자의 상 적 임금수준 향상, 실업률 하락
한국은 1990년  중반까지는 공급 증가가 수요증가를 상회하여 
졸자의 상  임금이 하락

정형편향적 
기술진보

반복적인 업무를 체하는 방향으로 기술변화가 진행
반복적 업무는 주로 중간층 직업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변화
는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진보

폴라니의 역설, 모라벡의 역설을 극복. 비정형적, 인지적인 직무까지 
AI, Big Data 기술을 통해 체,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singularity 
현상이 고임금의 화이트 컬러 직종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CEA는 시급 20달러 미만 직업은 83%, 20~40달러 사이 직업은 31%, 
40달러 이상은 4%만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

자료: 고상원 외,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KDI 중장기전략 위원회 세미나, 2017

[표 9-1] 기술진보와 노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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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최근 선진국의 일자리 양극화 추이(2002~2014)

자료: 고상원 외,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KDI 중장기전략 위원회 세미나, 2017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최근 10년간 선진국에서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통해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림 9-4]는 EU 28

개 국가와 일본, 그리고 미국의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부분의 

지역에서 중간노동스킬의 직업은 급격히 감소하 다. 반면에 고급기술 노동인

력은 급증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더욱 가

속화시켜 상위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중위 및 하위 노동은 인공지

능 등 지능발달 기술이 체하여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

조조정은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불평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즉, 수요가 증

가하는 상위 노동력의 임금은 상 적으로 상승하지만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중위 및 하위 노동력의 임금은 상 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력양성 

제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기술적, 노동시장의 특징은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지에 한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은 기

본적으로 노동수요에 기초해야한다. 즉, 최상위의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중상위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에 기초하여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한다. 노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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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증가하는 상위 노동을 위해 창의성(creativity), 적응력(adaptability), 비판

적 사고력, 소통, 협업 등을 함양하는 인력양성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중간 

집형 교육(OECD PISA)을 지양해야한다. 즉, 중화를 지양하고 고숙련 인력수

요에 응하는 고급화가 필요하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은 매우 빠르게 변화

하기 때문에 교육제도 역시 매우 유연하게 실시해야한다. 4차 산업혁명은 매

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이에 비하기 위

해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공급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함양 교육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며 

유연한 교육을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

육주체인 학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해야한다. 

3.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현실

1) 취약한 SW산업의 산업구조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접목시킴

으로써 고도화시키는 노력에서 탄생한 용어인만큼 HW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SW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의 산업구조는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을 이끌어온 HW기반형 산업화 성공에 안

주하고 있으며 SW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SW

중심의 산업구조의 전환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서비스산업의 비

중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2년까지의 두 국가의 산업구조는 비슷했

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비슷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

업구조를 전환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그렇지 못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보

다 훨씬 앞서고 있다. 

경제 성장률 서비스산업 비중
92~02 03~13 2003 2013

한    국 6.5% 3.8% 58.5% 59.1%
싱가포르 6.2% 6.3% 66.7% 74.9%

자료: 김주훈,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KDI 정책세미나(2016)

[표 9-2] 서비스산업 비중과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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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HW기술들(모바일 

통신, 반도체, 연료전지 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IT서비스, 디지털콘텐츠, 패

키지SW, 임베디드SW, 로봇 등의 SW의 비중은 매우 낮다. 

[그림 9-5]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세계시장 점유율

자료: 김주훈,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KDI 정책세미나(2016)

2) 교육의 현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사교육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 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그림 9-6]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 가 요구

하는 창의성을 비롯해 다양한 역량 함양을 위해 매우 부정적인 교육이다. 반

면 자기주도학습과 부모의 조언과 격려는 창의성, 자아존중감, 목표의식, 교우

관계 등 4차 산업혁명 시 가 요구하는 모든 역량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자기주도형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지

만, 공교육과 부모와의 화를 통한 교육을 체하고 있는 사교육은 향후에 

사라질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강창희와 박윤수(2015)는 잘못된 입시 평가제도

와 학 서열화로 인해 엄청난 사교육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4차 산

업혁명이 요구하는 역량 함양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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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주입식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의 비교

자료: 창조경제연구회, 「상생 국가탈추격 12  전략-국가 혁신 100  과제-」, KCERN 33
차 포럼 보고서, 2017

사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입식교육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매우 바람

직하지 않다. 이혜정(2014)는 서울 학교 학생들을 심층분석한 후 학교 주입

식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 다. 

한국의 주입식교육 유 인의 하브루타

듣는 공부
“조용히 해”

듣고, 외우고, 시험본 후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교육

말하는 공부
“마따호세프?

(네 생각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짝 지어 
질문, 토론, 논쟁하는 

공부

[표 9-3] 한국의 주입식교육  

자료: http://m.blog.naver.com/u2math/220549959532

한국의 주입식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EBS는 유

인의 자기주도학습과 한국의 주입식교육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주입식교육의 

문제점을 매우 적나라하게 제시하 다. 이처럼 한국의 주입식교육은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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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시 를 맞이하여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4

차 산업혁명에 한 미래는 매우 불투명할 수 있다.

[그림 9-7]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한국의 주입식교육

자료: http://m.blog.naver.com/u2math/220549959532

3) 과학기술에 대한 부족한 관심 문화

제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기술혁명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이 매우 중

요하다. 모든 정책의 효과극 화를 위해서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정책을 수용

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과 문화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술에 

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들의 흥분시키면서 엄

청나게 흥행했던 스타워즈 시리즈 화는 한국에서 단 한번도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매우 흥행했던 화 ‘괴물’에서 괴

물을 잡는 사람은 약간 바보처럼 묘사되는 주인공인 반면에 그 화에서 과학

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화뿐만 아니라 가장 흥행하

는 드라마 역시 미국은 부분 공상과학(SF) 화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SF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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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자체도 많지 않은데다가 흥행하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

람들의 과학기술에 한 부족한 관심을 보여준다.

[그림 9-8] SF영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흥행 

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독서를 강조하는 것 역시 한국은 아직도 조선시

의 서당과 같은 매우 전근 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선진국은 

최첨단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독서

는 필수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과학기술에 한 관심 및 인식이 얼마

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의 독서문화 서양의 도서관

[표 9-4] 한국과 서양의 독서문화 비교 

자료: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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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헌법개정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성장을 위

한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 헌법은 개발시 에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 시 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

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범주를 벗어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

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역시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고 자연에 한 이해와 

공존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위한 헌법 제127

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인간

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로 개정되

어야한다.  

현행 헌법

⇒

한 계

⇒

새로운 접근

⇒

개 정 안

- 과학기술 헌법  
조항의 경제 조
항 종속성
- 경제성장을 위
해 연구개발 예
산 투입

제127조 제1항 
① 국가는 과학기
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의 발전에 노력하
여야 한다.

-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의 한계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의 
한계

- 국가주도형 
과학기술정책
의 한계

- 과 학 기 술 의  
사회적 의미 추구

- 자연에 한
이해와 공존
(기초과학육성)

- 사회의 다양성
과 기술의 접목

- 공공기술을 통
한 과학기술 적
정화

제127조 제1항
① 국가는 과학
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과학기
술의 발전과 조
화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표 9-5] 과학기술 헌법 개정 내용

자료: 과학정책 화 국회 종합토론회, 2017

2)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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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사회발전 및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 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

야 연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초 및 응용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이 담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개발연구는 민간부분이 담당할 수 있도

록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 에는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초 및 응용분야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이를 기초 및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을 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선진국의 연구원 수와 한국의 인구 비 공공기관 

연구원 수를 비교하면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인구 비 공공

기관 연구원 수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4차 산업혁명 시 는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인구) 연구원 수
미국

(305백만 명)
NIH(18천명), NIST(2.9천명), NASA(18천명), 40개 NL(75천명), 
국방․농업․교통․환경 분야에 각각 만명 이상

일본
(127백만 명)

RIKEN(3.4천명), AIST(4.7천명), NIMS(2천명), JAEA(4천명) 그 외 
보건․농업 분야(총 10만명 추정)

프랑스
(67백만 명)

CNRS(33천명), CNES(2.4천명), IFREMER(1.5천명), CEA(16천명), 
INSERM(8천명), INRA(8천명), INRIA(4.1천명), (총 7만명 추정)

독일
(82백만 명)

MPS(16.9천명), FhG(17.1천명), HGF(22천명), WGL(16천명) (총 8
만명 추정)

국
(60백만 명)

학 중심으로 연구하며 Research Council 7개

한국
(50백만 명)

ETRI(2.022명), 원자력연(1,447명), 항우연(827명), KIST(753명), 생
기원(708명), 표준연(455명), 화학연(427명), 생명연(400명)  (정규
직 총 1만 2천명)

자료: 노환진, 과학정책 화 카이스트 토론회, 2017

[표 9-6] 정부연구소 연구원 국가별 비교

3) 과학기술혁신체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에 부합하는 

추진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KCERN(2017)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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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한국의 GDP 비 국가 R&D는 20조 원을 넘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 연구개발 투입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높은 

R&D 투자는 논문과 특허 수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

업혁명이 요구하는 사업화 측면에서는 세계43위이다. 즉, 우리나라 과학기술정

책은 4차 산업혁명 시 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KCERN(2017)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 에 부합하는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형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

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국방성의 다르파(Darpa)와 독일의 ‘it’s OWL’ 

프로그램을 예로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근본을 시장지향적 기술사

업화에 목표를 두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기술사업화

의 과학기술혁신체제는 기술시장과 기술창업을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기관이 필요하다.

[그림 9-9]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혁신체제

자료: KCERN, 「상생 국가탈추격 12  전략-국가 혁신 100  과제-」, KCERN 33차 포럼 
보고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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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즐겁고 재미있는 과학기술 대중화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 중의 하나는 연구개발투자뿐만 아니라 학교에 공

학도를 양성하는 전공을 획기적으로 확 하여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은 의 이지 과학기술분야는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 는 과학기술 인력

에 한 수요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한 관심을 향상시키는 정책

이 필요하다. 재미없고 딱딱하다고 느끼는 과학기술에 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 및 미국은 과학기술에 한 관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연구소를 중심

으로 과학기술의 중화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지만, 국과 미국처럼 과학

기술계가 스스로 중의 수요에 맞는 활동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방송작

가와 언론과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과학기술의 중화에 노력하는 정도는 

아니다. 과학자와 공학도가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기술 용어와 내용을 쉽게 설

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방송작가와 언론이 협력하여 과학기술계가 협력하

여 개발된 기술을 중을 잘 이해하는 방송작가가 매우 쉽고 재미있게 해석한 

후에 언론이 이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

적이다. 세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혁명이란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한 중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과학기술에 한 

관심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한 호기

심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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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구성요소 조직방식

국
중의 과학기술 이해 촉진
중의 과학기술 참여

과학기술의 지지기반 강화

과학기술단체의 적극성
우수한 물질적 인프라
과학단체와 정부 중심

민간주도/정부후원
다양한 주체와 참여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미국
과학기술 식자율 향상
과학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이슈에 한 응

민간부문의 후원 발달
우수한 물질적 인프라
과학단체와 공공기관

부분 민간주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
사업에 한 평가 활발

일본
과학기술의 계몽 보급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과학기술과 사회 채널 구축

중매체가 핵심 수단
물질적 인프라 구비
공공기관 중심

민간에서 정부주도로
주체 간 횡적연계 부족
사업 시너지 효과 미흡

한국
과학기술의 계몽 보급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과학기술의 지지기반 강화

민간부문의 미발달
물질적 인프라 취약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

부분 정부주도
초보적 상호작용
기획과 평가 미흡

자료: 최명은(2015) 재인용

[표 9-7] 주요국의 과학기술 대중화정책 

5) 창의인재 양성의 교두보

4차 산업혁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 를 위해 

가장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송두리째 혁신해야한다. 현재

의 스펙형 인간은 미래에는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인재상이 될 것

이고 인터넷에 있는 정답을 맞히는 교육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

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창조와 협력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고 ‘협력하는 괴짜’가 미래 인재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의 교육시스템 

및 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의 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은 지겹다는 애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고 얘

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40분 수업마다 쉬는 시간이 있는 한국의 초등학교는 

매우 지루하다고 평을 한다. 창의적인 수업방식으로 획기적인 수업방식을 도

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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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출처: 이민화, “창조경제와 R&D 클러스터”, 한국은행 세미나, 2013

학교육이 자리 잡으면서 입시의 자율권이 부여되면 획일적인 중·고등 교육

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자율과 다양성과 개방 융합이 미래 교육의 핵심 키워드

일 것이다. 국가는 제도와 인간으로 발전한다. 제도는 정치가 인간은 교육의 몫

이다. 정치와 교육의 혁신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일 것이다.

6) 대전 전체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범도시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산업혁명과 다른 것은 혁신 상이 산업적 범주를 벗

어나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혁신

의 상이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사회,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

가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결국 비즈니스 원천 역시 엄청나게 확 되고 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

혁명은 행정 패러다임도 변경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가장 발달된 형태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다.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의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휴 하고 있는 휴 전화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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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휴 전화로 직접 생방송

을 보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휴 전화로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행정의 패러다임도 변화시키고 있다. 

교육 역시 휴 전화와 온라인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교실 안에 있는 학생

들이 온라인을 통해 제작된 수업내용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위처럼 4찬 산업혁명의 핵심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초연결 기능

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발달이 중요하다. 전에는 세

계적으로 유명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가 접되어 있는 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 따라서 전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 정책 

등을 테스트해고 시도할 수 있다. 전 및 인근지역을 4차 산업혁명시 의 시

범도시로 지정하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구분
전체 학위별 

인력현황(2013)
덕특구 학위별 

연구인력 현황(2018)
비중

전체 
연구인력

300,050명 18,209명 6.1%

박사 73,444명 6,783명 9.2%
석사 94,418명 7,253명 7.7%
학사 177,840명 3,809명 2.1%
기타 14,348명 364명 2.5%

출처: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2014

[표 9-8] 전국 학위별 연구인력 대비 대덕특구 학위별 연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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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표현(한낱 외, 2012)처럼 교육은 인

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개인과 공동체 구성원으로 풍요로운 삶

을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이며, 기능이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는 의무의 상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이와 같은 인권적인 시각의 접근보다 자본주의와 신자

유주의에 따라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강조하기보다 자본이 우선

시 되는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운 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가진 

장점과 함께 단점도 많이 있는데, 이에 한 충분한 고민 없이 특정 방향만을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점차 심화하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서는 모든 것

을 자본과 신자유적인 발상에 의존하고 마치 그것이 절 적인 진리인 것처럼 

신화적 믿을 가지고 교육의 방향을 어붙이고 있다. 

폐해들은 상당히 많은 현상을 만들어 냈지만, 그 중 현시점에서 살펴 봐야 

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자본의 축적과 경쟁을 다른 가치보다 강조한다는 것

이고, 그로부터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성과 불공정성(공평성)을 양산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교육의 성취 정도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징적 자본에 지나

치게 의존한다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경제적 자본의 정도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결국 이는 성취 정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공공성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교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

하는 것이다. 공정성은 형평성과도 상통하는 의미이고 평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의 공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있어서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 둘을 함께하면 공공성에 기초하여 편성되고 운 되어야 공정성을 

강화하고 확 할 수 있다. 공정성은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성을 강조한 것

이라면 공공성은 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과 공공성을 성취하기 위해 선정한 세 가지 방향은 분권성, 공공성, 

시민성이다. 현 한국이 가진 특성은 중앙 집권 형태의 획일화된 교육이다. 이

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부와 같은 국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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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관료주의적인 적폐가 교육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한 문제는 이

미 오래된 교육계의 지적이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교육의 몫

이 모두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컨 ,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학입시

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림자 교육으로 인정되는 사교육 시장(Kim, 2016)의 

보편화와 고등교육에 있어서 학교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 학, 

그에 필요한 각 개인의 비용은 생애주기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 교육의 흐름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에게 그 비용을 떠맡기고 있다. 

시민성은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달성 하

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

성원의 민주시민성이 강조해야 하며, 각 시민들이 갖춰야 하는 것은 문화정치

적 사고와 행위를 할 수 있는 역량 갖도록 해야 한다. 최근 촛불축제가 문화

의 형태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러한 시민성의 우수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

데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이러한 시민성은 

점차 위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의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성은 이 사회 

구성원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갖춰야 하는 중요한 역량임과 동시에 이에 

한 함양은 우리 사회와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와 같은 것이다.       

   

1. 지방 분권형 교육 확대

초중등교육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한 민선 교육감 선출을 시작으로 지

방교육자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16개 지방의 교육

감 선거에서도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이 선출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교

육에 한 갈등이 형성될 것을 예측하 다. 이후 2014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와 함께 17개 지방으로 늘어난 선거에서 중앙 정부와는 다른 소위 진보 성향

의 교육감이 13개 지역으로 증가하면서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었고, 이는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형태로서 현

실화되었다. 이처럼 현 한국 사회에서 지방교육은 교육감의 선출방식, 거버넌

스 형성,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등에 다양한 쟁점을 안고 있지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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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육은 이미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쟁점과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에서 이와 같은 교육자치를 통

해 각 지방이 가진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

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육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 분권 형태로 운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각 지

역이 가진 특성에 적합하도록 교육 정책을 입안해서 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형태는 다양하게 운 될 수 있고, 그로부터 생산되는 인적 자원

의 다양성은 지방과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 국제 사

회는 획일화된 특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

방교육자치는 이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에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 한국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간 다양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이념적 차이를 정치적으로 활용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그

에 한 운 을 통해 관리와 통제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는 다양화를 추구

하는 현 사회에서는 역주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정치적 활용은 지방교육자치가 자리 잡는 데 방해만 될 뿐이다. 따라

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는 것은 지방 분권형 교육을 형성하는 데 필

요하다.     

또한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유아, 고등, 평생 교육은 아직도 이러한 지방교

육자치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즉 지방 분권 형태의 어떠

한 모습도 갖추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자치를 통한 지방 분권형 교육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유아, 고등, 평생 교육 역도 그 권한이 지방교육자치로 이

동해야 한다.

언급한 것처럼 지방교육자치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서로 간 협력보다는 정치

적인 목적이 농후한 갈등 양산을 생산하는 중심에는 중앙 부처인 교육부가 존

재한다. 현재 교육부를 통해 생산되는 많은 교육 정책들의 형성 배경에는 관

료주의와 비민주적인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비판하고 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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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2016). 이를 적폐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청산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초중등교육은 각 지방의 교육감과 교육청의 저항으로 중앙 정부가 추

구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리지만, 고등교육의 경우는 관료주

의와 비민주적인 적폐가 적용된 정책의 마구잡이식 운 은 정도가 한참 지나쳐 

있다. 따라서 지방 분권형 교육을 위해서 초중등교육 외 고등교육과 같은 역

에서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선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1) 교육부의 단계적 해체와 독립적 기구인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독립 기구 설립에 한 주장은 이미 상당히 진

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여야 정치인 구분 없이 이를 동의하는 것 같다. 

다음 선에서도 공약 사항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는 실현 가능

성이 가장 높은 차기 통령의 교육 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다. 표면으로 드러난 시점을 2011년

으로 보고 있는데(김용, 2016), 논의의 시작은 2002년경 교육부를 두고 교육정

책을 위한 통령직속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2012년 

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 교육부의 작태들을 볼 때, 차기 통령은 누구라도 이

에 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추진을 시도할 것이며, 최근 다양한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독립 기구의 신설은 당

연시 하는 것 같은데 이에 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기관을 없애고 기구를 설립해서 운 하는 

것, 즉 외형과 구조의 변화만을 통해서 적폐 청산이 가능한지에 한 걱정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독립 기구 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마치 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에 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

한 면이 많이 있다. 즉, 교육부를 해체하든지 또는 유지하든지, 국가교육위원

회를 신설하든지 다른 형태의 구조를 구성하든지 간에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현 교육부의 적폐 청산, 다시 말해서 관료주의와 비민주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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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 과정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 공공성을 성

취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중심에서는 기관의 

해체와 기구의 신설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이런 교육 정책에서 적폐로 인정되는 관료주의와 비민주적인 정책 입안 과

정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교육부

의 위치와 위상에 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면 새로운 기구

로서 가칭 ‘교육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을 신설하고 운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은 지장 분권형 교육을 구성해 가는데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 지방 교육 재정 확대 지원 및 재정 운영 권한 강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 자본의 지

배력은 부정하기 어렵다. 재정에 한 확보와 운  권한 방식은 현 한국 교육

정책에 큰 향을 주고 있다. 최근까지도 유아 보유비와 관련된 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령 공약으로 이행하고 있

는 유아 보육비 지원은 그 주체가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유아

는 아직은 공교육 역으로 완전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한 재정운

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지에 한 여부는 좀 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유아 교육도 공교육의 역으로 언젠가는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

다. 현시점에서는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한 여부는 쉽게 판단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특이한 발상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교육청의 것

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었다.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면 가능하지만 이미 상당히 

정해진 운  수준에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다양한 지방 분권형 초중등교육 

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재정 편성과 운 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교육정책의 운

은 크게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 분권형 교육정책을 운용하

기 위해서 논의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다. 즉 교육재정에 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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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 의 주체는 해당하는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 분권형 교

육정책을 편성해서 운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즉 중앙에서 지방으

로 교육을 위한 재정 편성과 운 의 주체를 전환하는 것은 지방 분권형 교육

을 위한 핵심 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가져올 향은 지방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을 각 지방의 특성에 적

합하도록 운 할 수 있는 권한을 이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특색이 담긴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운 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 한다. 특히 다

양한 교육 형태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중앙 정부의 재정 통제로부터 지방의 

재정 자립적 운 으로 이동해서 운 하는 것은 균형 있는 국가 발전과 형성에 

필요할 것이다.

3)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으로 고등교육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지방 분권화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에는 상당한 저항도 

있고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은 점차 교육부의 

관리와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립 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 국립 학 등록금

에 한 교육부 운 ,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LINC, ACE, CK, CORE, PRIME 

등 각종 사업을 통해 교육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강

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육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학에 한 

관리이다. 사학들의 비리, 불법, 부실에 한 징계나 처분에 해서 교육부는 

상당히 관 한 편이다. 물론 사립 학에 한 중앙 정부의 지원도 크게 부족

한 편이고 부분의 사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 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쟁점이다. 이러한 운 에 사립 학들의 교육에 

한 소극적 투자도 한몫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립 학에 의존하는 

고등교육으로서 학교육은 교육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부실하게 운

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이와 같은 고등교육 지원에 한 소극성과 운 에 한 적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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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 한국의 고등교육이 초중등교육이 진행되는 혁신의 흐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즉 중앙 집권식의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

는 관료주의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적폐 청산 또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

요한 지향점이다.

고등교육이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 핵심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해왔던 관리와 통제를 통한 운  방식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고등교

육을 역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진행됐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의 차단하고 다시 정주행하기 위한 시작점은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

고 확 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의 정상화 노력이 필요한데, 무분별

한 인원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등과 같은 비합리적인 학 정책을 운 하기 

보다는 비리, 부실,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사학에 한 정당한 징계와 그에 따

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 분권형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고등교육 역

에서 교육생태계라는 관점에서 교육 순환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또한 지방과 학에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해야 한다.

2. 교육 공공성 확대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교육열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교육 

환경도 부분 인구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임과 동시에 교육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교육의 

질과 경제적 조건이 교육의 위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한 신중한 고

민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배경이 교육의 운 에 중요한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 한국 사회가 가진 특성임과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핵심 상이다.   

교육에 한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 그리고 공공성은 한국인이 원하고 있

는 매우 민감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유라와 이화여  간 발생한 

교육 관련 특혜에 해서 분노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태도는 바로 이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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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한 열정과 기 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지금까지 

교육은 상당히 평등성에만 의존하여 진행해왔다. 그것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

의가 극심하게 확 되면서 그나마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평등권도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즉 경쟁과 개인의 자유만을 교육 정책에 강요

하면서 발생하는 위계 구조 속에서 이제는 평등권도 재고해야 할 상이 되어

버렸다.

자본에 따른 교육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차별적 차이는 늦기 전에 새로운 전환

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 공공성을 확 하는 것이다. 즉 공적 재원의 범

위 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미 최근 

‘금수저-흙수저’ 담론이 지배해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교육 평등권에 한 보

장과 함께 공평권, 형평권, 공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공공성의 확 는 시류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논의 상이다. 특히 한국인은 초중등교육뿐 아니

라 생애주기 전체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교육적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한편으로는 권리로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는 이에 한 충분한 응으

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확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의 공교육화와 다양

화라는 지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초중등교육에서 공공성 확 가 절

실한 역은 유아교육이다. 유아 교육비 지원으로 이러한 절실함을 채우

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공교육의 경계 안으로 가져

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공공성에는 재원의 공공성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 재원

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즉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 하는 것이 교육 공

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무상교육에는 교육비뿐 아니라 교육이 진행되는 동

안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이 표적인 예라 할 수 있

다. 공공성 확 를 위한 무상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바라볼 때 

현재 그 범위는 상당히 협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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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적으로 사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도 중요하지

만,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 이는 상당히 논

의가 진전되어 있다. 현재 고등학교 이수율은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고 모든 국

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교

육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고등학교에 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교육은 학입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 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국가 교육과정은 이와는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내 교

육과정 운 과 사교육의 활용은 모두 학입시와 직접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은 현재 공교육보다 학입시를 좌우하는 중요한 그림자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학교육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역에서 사교육 절감을 위한 입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범위만을 강조하며 운

해 왔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 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은 사회적 위

치와 위상에서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이탈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공교육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

다. 이들을 공교육에서 바라보면 이에 해 지원을 하는 것도 공공성 확 에 

해당한다.  

교육 공공성의 확 는 또한 교육 형태의 다양성을 생산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1980년 부터 또는 근 교육의 시작부터 추진해온 새교육, 참

교육 운동은 안교육이라는 형태를 생산했고 이것이 공교육의 역으로 퍼지

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혁신학교 형태의 확산과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도에 13개 시도에서 소위 진보 교육

감이 선출된 것은 획일화된 학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다양성을 추

구하는 교육의 형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패러다임의 이동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육 형태의 다양성을 통한 공교육의 경

계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은 다양한 진로를 찾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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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공공성은 크게 두 가지 확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적 재

원의 차원에서 공공형 학교육을 확 하는 것이다. 둘째, 학의 서열화를 약

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이며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학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조성되어 있

다. 이는 사회를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 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다시 말해서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은 상당히 취약하다. 현재 한국은 

80%에 가까운 수준에서 사립 학이 운 되고 있다. 이들은 부분 학생의 등

록금으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 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립 학 중심 운 의 학교육에 한 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비리, 불법, 부실 학을 구조조정의 상

으로 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교육 여건을 개선 방향은 일부 

사립 학을 국립, 도립, 시립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운 하는 공공형 학으

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을 기본권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학의 서열화는 공공성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경쟁을 부

추기고 성취 결과만을 강조하는 현 교육의 체제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에 입각한 학교육 운 을 추구해야 한다. 

3)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기본권 확보

교육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은 다양한 곳

에 적시되어 있다.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26조와 27조는 바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선

언하고 있다. UN 세계아동권리선언에도 이러한 교육 받을 권리는 제시되어 있

으며, UN 아동권리협약 28조와 29조는 특히 이러한 교육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에 시행한 교육기본권도 이러한 인권의 차원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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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바라봐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교육복지라는 용어가 있지만, 이는 교육을 인간의 권리임과 동시에 기본권

으로 규정할 때는 의미가 반복되는 것이다. 즉 교육은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

는 하나의 수행으로 인정해야 한다. 교육은 그 수행 과정에서 취약한 계층에 

한 지원과 배려를 강조한다. 이는 교육의 가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복지

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현재처럼 학입시를 위

한 그리고 개인의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기보다 사회 공동

체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수행

이 될 수 있는 복지 차원의 기본권으로 확보해야 한다.  

4) 평등과 공정한 교육 현장 확대

교육 현장은 이상적인 환경을 위한 실험의 장이어야 한다. 기존 사회 체제

가 가진 모순을 받아들이는 교육 현장은 교육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상실한 가

운데 교육적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진실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의 앞에 서

야 한다.

현 교육 현장은 평등과 공정한 시간과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

다. 다양한 역에서 이를 어기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끊임없는 성추행

과 폭행, 인권이 무시되는 공간 등 교육 현장이 충분한 자격을 가졌는지에 

해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특히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해 형성된 

불공정과 불평등의 양산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표적인 것이 바로 비정

규직의 양산이다. 이윤재(2016)의 학교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당시 37만을 넘었으며 이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양산은 

1990년  중후반부터인데,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생산된 사기업

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와 신자

유주의식 착취가 목적인 표적인 노동력 정책이다. 이러한 모순을 그 로 적

용하는 교육 현장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진 본질적 의미에서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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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는 비정규직 이외에도 다양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성취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 그리고 성취를 위

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모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생산한 허위의식

인 것이다.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는 평

등하고 공정한 공간과 시간으로서 교육 현장은 운 해야 한다.

3. 시민성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100세 시 가 도래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역

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인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지

속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삶의 가치는 생존에서 행복으로, 

즉 양에서 질로 변화하면서 평생학습에 한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생애주

기를 볼 때 유초중등 그리고 고등 교육만으로 이러한 질적 행복을 누리는 것

은 한계가 있다.

최근 교육이 가장 지향하고 있는 역량은 자기주도성과 협력성이다. 평생교

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기주도적이고 협력을 강조하는 학습의 형태를 강조해

야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 체제는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갖지 않

고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학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은 현재 다양한 취미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

다. 1980년 부터 평생교육(학습)을 진흥해 왔지만 실제로 평생교육의 정체성

에 해서 고민을 시작한 것은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예측하기 어려워진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한 준비로서 평생학습은 그 방향에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왔

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가 가

진 의미처럼 시민들이 갖춰야 하는 역량도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에

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시민역량을 규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시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 형성의 노력은 바로 시민성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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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생학습 체제에서 구축해야 한다(예, 김미  외, 2016)

          
1) 교육환경 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안전망이란 단순히 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안전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교육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을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의 수행을 위한 모든 환경의 안전망을 의미한다. 예컨  현재 다

양한 형태로 운 되는 안적인 교육과 학교 교육 외에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

의 취미 등을 위한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학령기에는 학교 교육이 이를 담당해야 하는데 모든 학생의 요구를 만

족하게 하기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

기 위해 학교 밖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교

육의 공적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모두 개인이 가진 재원이나 

역량 그리고 선택 때문에 개인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 학교 교육이 가진 한계를 

확 할 수 있는 교육은 평생학습 체제에서 감당해야 한다.

예컨 ,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들이 원하는 특수한 교육

의 형태를 손쉬운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 한국 사회

는 이들에 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누려

야 하는 기본권으로 바라볼 때 이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

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자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의 수행에

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한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안전망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 잘 적응을 하는 학생들도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고등교육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

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처럼 개개인

이 가진 여건에 맡겨진 학교 교육 외 다양한 교육은 결국 각 개인 간에 차별

적 불공정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 안전망은 단순히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한 망을 형성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의 공정성, 공평성, 형평성, 공공성 달성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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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육 안전망은 그 체제가 갖춘 특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스스로 

시민성과 민주성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 

2) 진로와 직업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학습 체제 구축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 교육

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나이와 진로에 따라 계열화되어 있어 그 범위를 벗어

난 인구들은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학교 교육은 

진로와 직업에 있어서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그

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위한 역량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학교라는 공식적 공간과 시간 밖에서 진로와 직업 교육을 통한 다양

성을 확보하는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와 직업은 생애별과 인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평생학습은 학교 밖 생애와 인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 생애발달주기와 

전체 인구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체제를 갖춰야 한다. 예컨  생애발달주기는 

아(0~2세) 유아(3~6세), 학령기(초중고), 청년( 학/취업 전), 중년(취업 후), 노

년(퇴직 후) 등 사회에 참여하고 개인의 성취를 위해 요구되는 생애주기별 역

할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별 구분도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지원 등은 현재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인구계층별 상은 

우선 고려해야 한다. 

평생학습 체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인구별 특성에 따라 진로와 

직업 교육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진로와 직

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행복이라는 의미에서 향상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과 기능을 동

시에 하는 것이다.

3) 능동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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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역량은 실천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각 개

인이 가진 능동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능동성에 의해서 형성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지원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다. 예컨  공유

를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지원은 이러한 능동성에서 발현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체제가 가진 특성은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특정 주체에 의

한 것이 아닌 스스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공유와 배려, 그

리고 공동체의 의미에서 스스로 다양성을 생산하는 생태계적 공동체를 형성하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가 침

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과 공동체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체제는 구축해야 

한다.

지원은 생태적 공동체 체제가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움직이

는 생명체가 공동체 내에서 서로에게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지원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지원은 체제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며 체제와 지원

은 서로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능동적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지원은 평생학습 그 자체의 체제와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시민으로서 시민 역량을 생산하고 실행하는 구조로서 역

할을 한다. 따라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과 지원은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을 위

한 시민성 함양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능동성은 그를 위한 중요한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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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장애에 한 개념은 질병, 불행, 개인적 책임을 함축하는 개념

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정책목표로서 인권보장의 

강조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장애인복지 정책이 수요자 중심 정

책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적 장애인정책은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와 

장애인 올림픽 개최로 인해 장애인정책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

고,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련 여러 가지 법 제정과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만들

어지기 시작하 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개선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장애인정책 패러다

임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에 한 정책들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장애인정책의 미래에 해 포괄적인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2. 장애인정책의 변화

1)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으

로 표될 수 있다. 정상화는 1960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장애인의 서비스

실천 원칙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시설보호를 반 하고 생활리듬과 패턴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는 개념이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평등의 기초 위에서 사회

의 부분이 되어 장애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회통합은 개인의 역할수행에서부터 사회의 구조와 신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양하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임종호 외, 2013). 정상화와 사회통합

의 이념은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기본적 기준으로 전제한 개념이

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장애인개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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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시행하 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이행하며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

임을 바꿀 수 있는 국내외적 변화를 경험하 다. 변화된 장애인 정책 패러다

임의 핵심은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에 기반한 접근은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권 확보정책

으로서 의료적(개별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정책들과 그 정책수단과 

목표에서 구분된다. 권리기반의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는 여러 가지 장

벽들과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차별을 문제시하며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요청하는 인권적 접근이다. 의료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기

존의 정책들이 국가가 주체가 된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반면, 인권적 

접근은 사적 역까지 포함된 전 사회 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법적 수단에 크

게 의존한다(장애인개발원, 2014).

2) 장애인정책의 국제적 동향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김용득, 2016). 첫째, 장애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소득보장과 고용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장애급여 수급요건으로써 

근로능력평가 요소를 강화하여 장애급여에 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급여 수급자를 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임금보조나 근

로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해서 장애인 고용

률을 증가시키고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장애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현금 급여를 도입하고 있다. 1996년에 도

입된 국의 직접지불제도를 비롯하여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 약 20여개 국

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구매 도는 활동보조인 고용을 위해 현금 급

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 재정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장

애인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은 시설 존립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확보

를 위한 경쟁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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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요 선진국들은 사회보장 급여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분적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

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고용서비스에 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서비

스 제공체계도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한하

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통합하

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one-stop-shop’이라는 요소를 기존 전달체계에 

반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각 정책 영역별 현황 및 과제1)

1) 소득보장

 
(1) 현황

장애인 가구는 소득은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빈곤에 빠질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 소득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14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천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3,713천원)

의 60.2% 수준으로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성희 외, 2014).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06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

구지출(3,004천원)의 56.8%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은 

전체 평균 164만2천원으로 주로 의료비, 교통비,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의 빈곤율이 16.3% 이고,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4.5%인 것으로 나타났다(장

애인개발원, 2015).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저소득 장애인을 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장

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국민연금 가입자를 상으로 하는 장애연금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빈곤층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지

만 최빈곤층 중에 장애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에게 중요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보험급여로서 장애연금의 경우 질병 및 부상에서 비롯된 노동력의 

1)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백서」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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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응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

로 하는 소득보전급여인데 장애인들 중 34.1%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율이 낮고 실제 수급자수는 3.3%에 불가하다. 

사회부조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장

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 제49조 및 제

50조에서 각 급여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비용 급

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의 수급율은 주요 선

진국의 1/4에 불과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기준으로 급여수준 역시 1/4에 불

과하다. 현재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틀을 갖추고 있

으나 장애인소득보장 제도로서의 효과성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장애인개발원, 2016).

(2) 과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 상을 단계적으로 확 하여야 한다. OECD(2010)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급여 수급률은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7%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과 장애관련 수당의 모든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급여 지급 상 

확 를 위해 전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 기준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 체계가 아닌 근로

능력 손상 중심으로 개편하고 가입 전 장애의 제한적 인정 등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선우, 2016). 

둘째, 급여수준을 인상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급

여액을 보면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

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도 장애인 실태조사 등의 추가비용에 한 기존 조

사결과를 제 로 반 하지 않고 책정되어 있다. 장애수당 4만원도 2014년 장

애인실태조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월 평균 16만4,200원에 전혀 미치지 못

하는 실정이다. 개별국가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장애급여의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GDP 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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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GDP 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2%이며 OECD 회원국 평균 1.2%

에 비해 매우 낮았다(OECD, 2010). 장애급여 수준과 관련한 또 다른 리 지

표인 장애급여 수급 후에 비장애인 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면, EU 회원국의 경우 장애급여 수급후 비장애인 비 장애인 소

득 비중이 26.3%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 증가에 그쳤다(김

성희 외, 2011). 장애급여 수준을 인상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의 평균임금소득

비 비중이 최소한 10%에 도달할 때가지 단계적으로 확 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고용

(1) 현황

2014년 6월 기준 만 15세 이상 장애 인구 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

로 15세 이상 인구 비 전국 취업자 비율 60.9%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

준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6.2%로 통계청 기준 전국 실업률 3.5%에 비해 높

은 수준이다(통계청, 2014). 취업장애인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54.3만원으로 전

체 상용 근로자 329만원의 46%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소득이 증가되

어야 할 것이다(김성희 외, 2014). 

2014년 5월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별 장애인의 취업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

급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은 자 업자 27.5%, 상용근로자 36.5%, 임시근로자 

14.7%, 일용근로자 10.3%, 무급가족종사자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체인구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47.1%인 점과 차이가 난다(고용개발원, 2014). 장

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단순노무 종사자 25.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8.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

체 인구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문 및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장애 인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은 낮은 고용율과 

저소득, 낮은 종사상의 지위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과제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  및 고용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경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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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심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중증장애인 중심의 의무고용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규모화를 통해 발

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를 확 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한 

임금보조를 통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근로능력의 손실정도를 반

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근로능력 평가 모형의 구축은 고용서비스와 소득보전급여 연계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소득보전급여와 고용서비스의 맞춤형 지원이 가

능하다. 근로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전급여 

상에서 배제하되 실업급여 혹은 기초보장체계로 편입되도록 하며, 보편적 고

용서비스나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장애인 고용서비

스 강화를 통해 취업을 유도 한다.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새

로운 소득보전 급여로서 일시 장애 급여(부분 장애연금과 일시 장애인연금)를 

도입하여 일정기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

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심각

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전급여(완전 장애연금과 장애

인연금)의 상이며 고용 서비스 상은 아니지만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 등

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지급액 수준을 강

화하여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보전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본래 지급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한다.

셋째, 장애인 근로지원정책 및 고용-복지서비스-소득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와 상관없이 일

을 할 수 있고 일하는 것이 유리하며, 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급여체계를 

만들고 장애인이 자립할 때가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고용-교육-

사회서비스 통합 연계지원 및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이선우, 2016). 

3) 교육·문화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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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인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전국 167개의 특수학교에

서 2만 5,531명의 특수교육 상학생이 분리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은 7,863명이다. 통합교육 현황은 유․초․중․고등학

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4만 6,351명, 일반학급에서 1만 5,622명의 특수교육 

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특수교육 상자 고등부 졸업생 

7,111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57.5%, 특수학급 졸업생

은 37.9%,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 상자 졸업생이 55.3%이며 전체 진학률은 

47.0%이다.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학교육 기회 확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 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에 특별전

형 포함 실시 학은 121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은 807명이다. 또한 

2015년 7월 현재 학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도우미는 221개 학에 3,339명을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5). 

둘째,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역의 현황을 보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문화

복지의 틀 안에서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이 추진되었고 수

요자중심의 복지가 강조되면서 문화 이용권 사업도 확 되어왔다. 현재 시행중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예술·체육 향유 확 분야를 4  분야로 정하고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확 ’,‘장애인 화관람을 위한 접근

성 강화’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추진’,‘장애인체육정보·시설 인프라 구축’,‘장

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장은석, 2015). 

(2) 과제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상자의 전달체계 확  시행에 따른 체계적 교육지원시스

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 아 단계부터 전공과에 이르기까지 의무 및 무상

교육 제공에 따라 특수교육 전달체계가 완비되고 상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여건 확충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향후 교육 수혜자 중심의 보다 고도화되고 생애발달 단계에 따른 연계성

을 갖춘 지원이 점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급별 종단적 특

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및 강화, 병원·학교·보건소·복지관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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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관 간 연계 시스템 마련 및 협력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의 중도·중복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사

들의 역량과 책무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과정 개선, 특수교

육교원의 장애유형별 지도역량 강화, 통합교육 담당교원과 협력 시스템 마련 

등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진로·직업교육 강화, 고등교

육 접근성 및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비장애학생들에 한 장애학생 인권친화

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인권존중 문화 정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생애에 걸친 지원을 위한 유관부처의 협력체계가 이전보

다 긴 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유아시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들

은 교육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 고용노동

부를 비롯하여 그 외 유관기관 등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체단체에서 특수교육 관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 문화향유 정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아직도 상 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부족

하여 인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상당수 장애인들은 연극· 화 관람이나 미술·서예·음악연주, 체육 활동 등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여전히 TV를 시청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 소비에 머무르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특성을 반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적으로 개발하여 홍보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과 장애인체육을 확 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한 정책적 지원

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공공 및 민간부문과 일반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수적이다. 단순히 프로그

램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이러한 활동에 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접근 장벽을 낮추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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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1) 현황

법·제도적 틀 내에서 장애인의 차별과 억압의 관행을 제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4월11일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를 통해 장애

인 차별에 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에 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위원회는 개인 등이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차별행

위를 당했다고 진정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에 장애인 인권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4  분야에 장애인의 권익증진 분야가 명시되고 

19  중점과제 중 3개 중점과제를 인권보호에 할당하고 있어 이 전 시기 기본계

획 보다 인권정책이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제2차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 장애인 인권정책의 기본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사건을 발

굴하고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2014년은 602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상으로 22,090명의 장애인과 12,414명의 종사자를 상으

로 인권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2014년 10월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

사 결과를 토 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책’을 발표하 다. 크게 예

방체계 구축, 구조체계 마련, 보호체계 구축, 행정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발

표되었다. 이 책은 거주시설의 인권 변화를 가져올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된다(전동일, 2015). 

2017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근

거를 마련해 중앙권익옹호기관 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설

치된다. 기관에서는 학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  실태조사,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학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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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

해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 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

기별 특성을 반 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란 복지, 고용, 교육 서

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발달장애인 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

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

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2) 과제

장애인의 인권촉진과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의 국내법적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해 장차법과 개별적 장애인권리법제들과의 관계정립이 필

요하다. 수직적 법체계는 하위법의 실효성에서 근본적 전제인 합법성을 확보하

는 것이므로, 비체계적인 법제구조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장애인복

지법｣과의 경계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양 법 사이의 상호모순과 중복된 부

분을 제거하고 상호기능과 역할을 보강하여야 한다(조경진⋅박경순, 2016).

둘째, 장애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장차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장애의 개념을 인권적이고 사회적인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차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과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장차법의 장애개념이 유사한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급부라는 것은 예산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

에 급부 관련 법은 정책 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

하게 된다. 그러나 차별은 모든 장애인이 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신체적·정신

적 손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법상의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들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장차법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차별에 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고 장차법에 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국민을 상으로 하는 장애인

식개선 교육도 전문성 있는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

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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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립 · 서비스

(1) 현황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는 장

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

인복지시설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

지관 등 이용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여건과 수행하는 사업의 수준도 과거에 비해 질

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 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도 고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이용하는 이들의 욕구에 맞추어 변화해 

왔다. 표적으로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편하

여 기존의 생활시설 내에서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던 것에 비해  거주

시설은 장애인의 거주를 제공하는 목적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서비스는 가능

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소규모화가 추진

되었지만 소규모시설에 한 예산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장애인부모 및 장

애인 당사자의 고령화로 거주시설 입소 상담은 늘어나면서 거주시설 확충을 고

려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탈시설화를 요구하며 반 하는 장애인 단

체의 저항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공급의 절 량이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표적인 지역사회시설인 장애

인복지관의 경우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역자치 단체마다 3~5개

소만이 운 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도 절 적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임종호, 2016).

둘째, 장애인의 자립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

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 

것은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이 이루지면서 부터이다. 개정문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53조 내지 제55조에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

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

하는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증장

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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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사업

정보제공과 의뢰
자립생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며,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
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
제에의 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해 상담
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자립생활기술훈련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
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
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한 교육프로그램·동
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
램도 포함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비 등).

선택
사업

개별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 지원 등 포함)에 응하고 이를 위
한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지속적인 서비스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중 탈시설 가능 장애인에 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자립생활체험홈 활용)
- 지역내 거주시설 및 각종 장애인서비스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에게 신변활동, 가사 및 일상생활의 보
조, 이동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주거서비스 주택의 개조, 소개, 주택비용의 조성, 지원제도의 
활용 등의 서비스

이동서비스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기타 사업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전환 지원사업, 장애청소년
사업, 가족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고용지원사
업, 자원개발사업 등 기타 사업

출처: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표 11-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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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첫째,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정책의 과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

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감사원은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 실태” 

감사 결과 미래수요 미반 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등 3개 생활시설의 운 사업을 국고

사업으로 환원조치토록 정부에 권고하 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장애인거주

시설 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 환원되어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

라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2012년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거

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두 개의 시설 유

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지 못하 고, 여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기준 및 

설치·운 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 제각각인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

한 수급관리 및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표준화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를 선발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결정에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서비스 급여체계(이용 상, 급여량 등) 개편을 통해 이용자 욕구에 부합

하는 패키지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

여야 한다. 다양한 거주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면서 거주

지원서비스와 비거주서비스를 적절히 결합하고, 거주시설 이용자격을 수급자와 

무연고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 후 장애정도와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이용

자격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김용득, 2016). 

둘째, 장애인의 자립관련 정책의 과제로는 센터에 한 운 비와 사업비 그

리고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약 10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적

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

인자립생활센터가 진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자

립생활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센터의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실험되

어 다른 센터에도 보급되어야 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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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본 사업인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의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시작하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자립생활과 탈시설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에 장애

인자립생활센터는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지역사회로의 삶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원활한 거주를 적극적

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전망

1) 고령 장애인을 위한 정책마련

최근 의료기술과 안전사고의 감소 등의 향으로 후천적 장애출현이 감소함

에 따라 전체 장애인구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애인

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의 

43.3%가 고령장애인이며, 중고령장애인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의 74%에 달한

다. 고령장애인의 증가에 주목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의 욕구가 높아

질 것이다. 

고령장애인은 기존의 장애경험에 노화로 인한 변화가 중첩된다. 이들의 성

공적 노화를 위한 정책지원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된 장애

인에 한 지원방향은 건강한 노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고령화된 장애 

이슈들 중에 의료적 문제와 의존성에 초점을 둘 위험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고령장애인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장애인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는 것에 해 우려하 다. 노년기에 신체적 의존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둘 

경우 의료적 모델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활동적 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장애인도 

일반 인구와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활동적 노화를 위해

야 한다. 고령장애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교활동 참여 지원, 의미있는 사회적 관

계 증진, 지역사회 멘토링 등 다양한 낮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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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노화를 위해 적절한 소득유지가 중요하므로 경제활동을 증진방안도 모색

하여야 한다.

셋째, 고령장애인의 지원은 친숙한 환경에서 노화를 지향해야 한다. 선진국

에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원거주지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기존의 그룹홈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이동하기 

보다는 현재의 지역사회 거주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정책의 보편적 관점 강조

  
앞으로는 장애정책의 보편적 관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과거의 장애에 

한 접근은 분리 접근이 주도적이었다. 일반교육의 기회가 배제되었기 때문

에 특수학교를 이용하 고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외딴 지역의 형시설에서 모

여서 살았으며 장애인이 일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이용하 다. 이런 과거 방식의 접근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미래의 장애인정책은 통합적 사고 속에 각각의 다양성에 응할 수 있는 보

편적 모델(Universalist model)에 의해 접근되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나운환, 

2014). 보편적 모델은 장애관점의 보편적 관점에 따라 장애인정책을 장애인이

라는 특정 집단을 위한 산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보편성 원칙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공공정책에 포함되어 보편성 원칙, 포괄성 원

칙에 의해 접근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접근은 특정 구성원을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켜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시키거나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임종호 외, 2016). 유니버설 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설계로 누구

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유니버설한 사회 역시 

모두를 위한 사회,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회

를 의미한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

원으로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과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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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의 공공정책이나 공적 서비스, 중 서비스 등을 보편적 설계와 보편

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설계하고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보장하는 포괄적 관점의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 목표를 

근거로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ICT 기술이나 기술의 진보는 보편적 서비스를 가

능하게 하는 수단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사회는 미래의 융합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

록 기술의 진보, 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한 선제적 응과 단계적이고 종합

적인 개선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정책의 제도 간 상호연계성과 통합적 관리

장애인정책의 개혁방향은 제도개편을 통한 서비스 비중의 확 , 그리고 전

달체계 개편을 통한 통합적 관리(integrated management)로 개관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 통합에 한 관심은 OECD 국가들에서 복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정

책 방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총량을 단순히 축소하려는 시장 

지상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성장 잠재력으로 

장애인 즉 노동시장 밖의 비경제활동인구와 근로능력 미약자의 활성화

(activation) 및 능동화(enabling)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복지

급여의 상으로만 간주되었던 장애인에 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현금급여를 

넘어 재활 및 고용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재정비되고 있

다.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전한 상별급여,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부조 등

이 일원화되고 이와 연계하여 재활 및 고용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이 보다 효

율적으로 관린 될 수 있는 통합전달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OECD,2010).

장애인복지 통합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윤상용(2012)은 주요 

선진국의 통합 경향을 진입창구의 유형에 따라 완전통합형, 2원 통합형, 분리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완전통합형은 소득지원, 재활 및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 

세 역을 포괄하는 유형이고, 2월 통합형은 소득지원과 재활 및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서비스는 분리하는 유형이다. 분리형은 개별 역으로 접근하는 

유형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지원과 사회서비스 진입창구가 통합되어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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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및 고용서비스는 분리되어 있는 2월 통합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서비스의 통합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서비스 관

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장애인통합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에 

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박수지, 2015). 서비스 구심점으로 지자체, 공단, 

장애인개발원, 서비스 기관 중 어떤 조직이 적절한가, 장애인의 욕구사정과 서

비스 연계 등의 사례관리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서비스 결정과 제공과정에

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등의 논의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도 복지효율화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이 재정비되리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정부는 복잡한 정책 이슈에 

해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분석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통합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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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 : 국제비교

1) 고용의 양적 측면

일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제공되는

지는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수준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물론 고용의 양

과 질은 국가의 경제 수준에 의해 한계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국가의 부가 증

가할수록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진다. 하지

만 그렇다고 경제 수준의 향상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산업 구조, 기술의 특성, 분배 시스템, 노동시장을 둘러

싼 각종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경제력 수준과 고용 수준 간에는 괴리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다음 [표 12-1]에서는 한국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몇 가지 지표들을 정리하 다. 표를 보면 한국의 경우 1인당 GDP는 

2015년 현재 2만 7,214달러로, 34개 OECD 국가들 중 22위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2/3 수준이다.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역시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9,979달러인데,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

들에 비해서는 평균임금도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을 반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의 마지

막 열에는 인구 수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는 5,062만명으로 OECD 국가

들 중 9위이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한국은 규모 국가 군에 속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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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인당 GDP(2015년) 

(달러)
평균임금(2015년) 

(달러)
총인구 (천명)

오스트레일리아 56,328 59,407 23,969 
오스트리아 43,439 45,115 8,545 
벨기에 40,231 47,537 11,299 
캐나다 43,249 49,590 35,940 
칠레 13,384 15,523 17,948 
체코 17,231 12,773 10,543 
덴마크 52,002 63,674 5,669 

에스토니아 17,295 15,082 1,313 
핀란드 41,921 45,353 5,503 
프랑스 36,248 40,471 64,395 
독일 41,219 41,716 80,689 
그리스 18,036 19,567 10,955 
헝가리 12,259 10,660 9,855 

아이슬란드 50,173 58,127 329 
아일랜드 51,290 52,532 4,688 
이스라엘 35,330 33,799 8,064 
이탈리아 29,847 32,041 59,798 
일본 32,477 33,542 126,573 
한국 27,214 29,979 50,617 

룩셈부르크 101,450 66,966 567 
멕시코 9,009 8,905 127,017 
네덜란드 44,433 51,442 16,925 
뉴질랜드 37,808 4,529 
노르웨이 74,735 65,037 5,211 
폴란드 12,494 12,257 38,612 
포르투갈 19,223 18,153 10,350 
슬로바키아 15,963 13,647 5,426 
슬로베니아 20,713 24,612 2,068 
스페인 25,832 30,476 46,122 
스웨덴 50,273 46,164 9,779 
스위스 80,215 88,761 8,299 
터키 9,130 78,666 
국 43,734 64,716 

미국 55,837 58,714 321,774 
출처: OECD.Stat

[표 12-1] OECD 국가의 소득수준 및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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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가중 중요한 이슈는 ‘고용’이다. 일

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느 정부 혹은 어느 선거에서나 일자리 창출은 단골 이슈가 되어왔다.

하지만 실제 관련 통계를 검토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의 양적인 문제

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 [표 12-2]는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실업

기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겻이다. 국가들 명단에서 음 이 되어 있는 국가

는, 앞의 [표 12-1]에서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더 낮은 나라를 표시한 것이다.

우선 15~64세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65.7%로, 29개 OECD 국가들 중 17위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점, 그리고 고학력화나 

실망근로자 층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 계층의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률이 상위 1/2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사실은 의외의 결과

이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은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보다 우리의 고용률은 더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보다 경제력 수준이 더 낮

은 체코와 에스토니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더 낮은 상황이다. 우

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력 수준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표를 보면 

2015년 현재 15~64세 인구층의 실업률은 3.7%로, 일본의 3.6%와 더불어 세계

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청년층의 실업률은 이

보다 더 높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를 보면 

15~24세 인구층의 실업률은 2015년 현재 우리나라가 10.5%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역시 34개 OECD 국가들 중 실업률이 낮은 순서로 볼 때 

8위에 해당하는 숫치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

년층은 어느 나라에서나 실업률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다면 한국 청년층의 실업률 역시 국제비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히려 

상 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업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도 중요한 

이슈이다. 같은 표에서 마지막 열의 실업기간에 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경

우 실업자 중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9.6%,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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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실업

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실업자임을 의미한다. 표를 보면 우리나

라보다 실업기간이 더 짧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다면 적어도 고용률, 실업률 그리고 실업기간과 

같은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최상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청년층 실업률도 더 낮아지며, 장기 실업자 규모

도 더욱 축소되면 좋겠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측면은 국제적으로 볼 때 이미 상위 

수준이며, 따라서 그만큼 개선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 발전의 

핵심적 고리는 사실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용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지금의 분석 결과는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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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용률
(15~64세)

실업률 실업기간

15~64세 15~24세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 이상

오스트레일리아 72.2 6.2 13.1 15.5 23.5
오스트리아 71.1 5.8 10.6 20.0 29.2
벨기에 61.8 8.6 22.1 14.3 51.7
캐나다 72.5 7.0 13.2 9.4 11.6
칠레 62.4 6.5 15.5 　
체코 70.2 5.1 12.6 18.1 48.3
덴마크 73.5 6.3 10.9 15.7 26.9

에스토니아 71.8 6.3 13.2 15.0 38.3
핀란드 68.7 9.6 22.0 14.5 25.1
프랑스 63.8 10.5 24.7 19.2 44.3
독일 74.0 4.8 7.3 15.4 44.0
그리스 50.8 25.1 49.8 10.9 73.1
헝가리 63.9 6.9 17.3 19.9 46.7

아이슬란드 84.2 4.2 8.8 11.9 16.2
아일랜드 63.1 9.6 20.9 14.4 57.6
이스라엘 68.3 5.3 9.2 13.8 11.5
이탈리아 57.1 12.1 40.3 13.3 58.9
일본 73.3 3.6 5.6 15.0 35.5
한국 65.7 3.7 10.5 9.6 0.4

룩셈부르크 66.1 6.7 17.3 21.3 28.4
멕시코 60.6 4.5 8.6 2.4 1.2
네덜란드 74.1 7.0 11.3 16.3 43.6
뉴질랜드 74.3 5.6 13.7 19.3 13.2
노르웨이 74.9 4.5 9.9 20.3 11.7
폴란드 62.9 7.6 20.8 18.5 39.3
포르투갈 63.9 13.0 32.0 13.0 57.4
슬로바키아 62.7 11.5 26.5 11.9 62.3
슬로베니아 65.2 9.1 16.4 16.9 52.3
스페인 　 22.2 48.4 14.4 51.6
스웨덴 　 7.6 20.3 14.9 17.6
스위스 　 4.7 8.6 17.1 38.6
터키 　 10.5 18.5 14.3 21.2
국 　 5.5 14.6 15.8 30.7

미국 　 5.4 11.6 9.4 18.7
러시아 69.3 　 　 20.6 27.3

출처: OECD.Stat

[표12-2] 고용률과 실업률, 실업기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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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의 질적 측면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와는 달리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12-3]은 OECD 국가들을 상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체로 경제수준이 향상될수록 이 비율은 높아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유연

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0.6%로, 34개 OECD 국가들 중 25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력 수준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칠레,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에 비해서도 한국은 시간제 근로자

의 비율이 더 낮은 수준이다.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은 한국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표를 보면 한국

은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경우 22.3%, 25~54세 근로자의 

경우 16.7%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을 보

이는 나라는 칠레, 폴란드, 포루투칼, 스페인 밖에 없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뒤처지는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에 비해서도 한국은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다음 [표 12-4]에 제시된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다. 표를 보면 2014년 현재 한국은 이처

럼 근속년수가 짧은 근로자의 비율이 전연령 층의 경우 30.8%, 청년층(15~24

세) 70.8%, 중장년층(25~54세) 25.7%, 고령층 (55~64세) 35.1%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가 제출된 OECD 국가들 중 우리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 근로자의 고용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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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간제 근로자 
비율

임시고용 근로자 비율
전체 25~54세

오스트레일리아 25.2 　 　
오스트리아 21.0 9.1 5.2
벨기에 18.2 9.0 7.3
캐나다 18.9 13.4 9.8
칠레 16.8 29.1 27.7
체코 4.7 10.5 8.7
덴마크 20.0 8.6 6.7

에스토니아 8.6 3.5 2.9
핀란드 13.4 15.4 12.9
프랑스 14.4 16.7 13.3
독일 22.4 13.1 9.6
그리스 11.1 12.0 11.1
헝가리 4.4 11.4 10.3

아이슬란드 17.2 12.9 9.5
아일랜드 23.3 8.7 6.5
이스라엘 15.9 　 　
이탈리아 18.7 14.0 13.2
일본 22.7 7.5 5.3
한국 10.6 22.3 16.7

룩셈부르크 14.9 10.3 7.7
멕시코 18.2 　 　
네덜란드 38.5 20.2 14.9
뉴질랜드 21.3 　 　
노르웨이 19.4 8.0 6.3
폴란드 6.4 28.0 25.6
포르투갈 10.5 22.0 20.1
슬로바키아 5.7 10.6 9.4
슬로베니아 9.2 17.9 14.4
스페인 14.5 25.1 24.8
스웨덴 14.1 17.2 12.3
스위스 26.8 13.6 7.9
터키 9.9 13.2 10.6
국 24.0 6.2 4.6

미국 　 　 　
러시아 4.2 9.0 8.4

출처: OECD.Stat

[표 12-3] 시간제 및 임시고용 근로자 비율 (2015년)



248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전체 
(15-64)

청년층  
(15-24)

중장년층 
(25-54)

고령층 
(55-64)

오스트레일리아 .. .. .. ..
오스트리아 14.6 38.6 12.1 5.1
벨기에 11.4 46.6 9.8 2.6
캐나다 18.7 48.9 15.1 7.5
칠레 .. .. .. ..
체코 10.0 37.7 8.9 4.8
덴마크 21.9 50.5 19.1 8.3

에스토니아 15.7 48.8 14.2 7.2
핀란드 17.8 58.5 14.7 5.8
프랑스 12.5 50.4 10.2 4.3
독일 13.4 39.0 12.1 4.7
그리스 10.1 38.2 9.7 3.9
헝가리 14.8 46.1 13.3 9.0

아이슬란드 19.2 46.7 15.4 7.2
아일랜드 14.4 47.0 12.8 4.4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9.5 39.7 9.1 3.4
일본 .. .. .. ..
한국 30.8 70.8 25.7 35.1

룩셈부르크 13.0 55.1 11.7 3.9
멕시코 21.4 43.0 17.6 8.3
네덜란드 14.5 42.0 10.8 3.8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14.9 42.3 12.7 3.0
폴란드 12.1 42.8 10.6 5.2
포르투갈 13.7 51.9 12.5 4.9
슬로바키아 9.9 35.6 8.7 4.6
슬로베니아 9.3 39.0 8.1 3.2
스페인 15.9 56.4 15.5 5.2
스웨덴 19.5 60.2 16.3 6.9
스위스 16.1 41.0 14.2 4.6
터키 27.5 56.5 23.0 13.0
국 16.2 43.1 13.3 7.2

미국 20.2 54.6 16.3 9.4
OECD 평균 17.5 48.7 14.7 8.0

출처: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표12-4]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사람의 비율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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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인 지표는 근

로시간이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고,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5일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경제력 수준에 걸맞지 않

게 노동시간이 긴 상황이다. [표 12-5]를 보면 한국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10여개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00~400시간 정도 더 길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voice)를 집단적으로 전달하고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헌법 상 노동3권이 보장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다. 같은 표를 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1%로 조사

되어, OECD 국가들 중 4번째로 낮은 조직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보다 조

직률이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6.1%, 프랑스 7.7%, 터키 7.0%밖에 없다.1) 우

리보다 경제력 수준이 낮은 많은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

직률은 더 낮은 상황이다.

불안정한 고용, 장시간 노동, 낮은 조직률 수준. 이들 자료들은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경제력 수준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용의 질

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1)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있지 않아도 전체 노동자의 95% 이상이 노동조합
의 단체협상 적용 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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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간근로시간
(시간)

노동조합조직률
(2012년, %)

오스트레일리아 1,665 18.2 
오스트리아 1,625 28.0 
벨기에 1,541 55.0 
캐나다 1,706 27.2 
칠레 1,988 15.3 
체코 1,779 14.3 
덴마크 1,457 67.2 

에스토니아 1,852 6.1 
핀란드 1,646 69.8 
프랑스 1,482 7.7 
독일 1,371 18.3 
그리스 2,042 22.8 
헝가리 1,749 10.7 

아이슬란드 1,880 85.2 
아일랜드 1,820 31.2 
이스라엘 1,858 22.8 
이탈리아 1,725 36.9 
일본 1,719 18.0 
한국 2,113 10.1 

룩셈부르크 1,507 32.8 
멕시코 2,246 13.6 
네덜란드 1,419 17.9 
뉴질랜드 1,757 20.9 
노르웨이 1,424 53.3 
폴란드 1,963 12.7 
포르투갈 1,868 18.9 
슬로바키아 1,754 13.6 
슬로베니아 1,676 22.0 
스페인 1,691 17.1 
스웨덴 1,612 67.5 
스위스 1,590 16.2 
터키 7.0 
국 1,674 26.0 

미국 1,790 10.8 
러시아 1,978 　

출처: OECD.Stat

[표 12-5]  근로시간 및 노조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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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시장의 불평등

한국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이다. 우리나라는 유

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다. 다음 [그림 12-1]은 2012년 국

제 성인역량 조사(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 참여한 22개 OECD 국가들을 상으로 임금 불평등도를 측정

한 결과이다.2) 그림을 보면 하위 10% 비 상위 10% 임금의 비율이 한국은 

5.83배로 나타나, 조사 상 국가들 중 압도적 1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이 4.81배로 그 다음이고, 평균은 3.41배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의 국가들은 2.5배를 밑도는 수준이다.3)

이 외에도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다양하게 확

인된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15에 보고된 자료 중 각 국가에서 자체

적으로 조사한 임금불평등도 자료를 보면, 하위 10% 비 상위 10% 임금의 비

율이 한국은 4.70배로 보고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4위이다. 우리나라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 5.08, 이스라엘 4.91, 터키 4.85 밖에 없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3.46배이고, 역시 북구의 국가들은 2.5배 미만의 숫치를 나타

내고 있다. 중위소득의 2/3 미만을 받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 또한 한국은 

24.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평균은 17.1%이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거나 그 근처에 있는 근로자의 비율도 한국은 14.7%로, 자료가 제시된 국가

들 중에서 가장 높다. 미국은 4.3%이고, 일본은 2.0%이다.  

   

2) PIAAC 조사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국가 간 성인능력의 분포와 수준을 평
가하기 위해 실시된 국제 성인역량 조사이다. 실제 테스트를 실시하여 성인들의 언어능
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 있다. 2012년도에 실
시된 조사에는 24개 OECD 국가의 16~65세 연령층 15만 7천명이 참여하 다. 한국의 경
우 6,667명이 조사에 참여하 다.

3) 노동시장의 불평등도에 관한 내용은 졸고(2017)를 참조하여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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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임금불평등도의 국제비교 (PIACC 조사, 2012)
- 10분위 집단 간 임금 비율 -

출처: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물론 모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근로자들마다 능력도 다

르고 노력의 정도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근로자들의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더 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12-2]는 

PIAAC 조사에서 확인된 국가별 근로자들의 수리능력의 분포를 도표화한 것이

다. 한국의 경우 전체 평균은 268점으로, 22개 조사 상국 중 17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상위 10% 근로자의 점수는 321점이고 하위 10% 근

로자의 점수는 211점으로, 두 집단 간 점수 격차가 110점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

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격차가 상 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적어도 이 조

사 자료를 기초로 할 때 한국의 근로자들 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이유

가, 근로자들의 능력의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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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숙련 수준 및 분포의 국제비교 (PIACC 조사대상 국가, 2012)
- 수리능력 평가 점수, 평균, 상위 10%와 하위 10%, 모든 근로자 -

출처: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처럼 불평등 정도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12-6]에서는 인적특성 별로 임금격차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정리하 다. 

우선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는 (남

성 임금의) 37%로 나타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

다. 연령 별 임금격차 역시 한국의 경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를 보면 25~54세 중장년층에 비해 15~24세 청년층의 임금의 격차는 43%로, 

아일랜드, 이스라엘, 국, 미국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25~54세 중장년층과 

55~64세 고령층 간의 임금격차는 7%로, 이 역시 우리보다 더 높은 플러스의 

격차를 보이는 나라는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밖에는 없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임금이 더 낮은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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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연령 교육수준

여성 / 남성 15-24 / 
25-54

55-64 / 
25-54

저학력 / 
중간학력

고학력 / 
중간학력

　 2013 2013 2013 2012 2012
오스트레일리아 18 39 -2 17 -35
오스트리아 18 36 -35 33 -63
벨기에 6 35 -27 18 -56
캐나다 19 41 -3 16 -34
칠레 15 42 -5 .. ..
체코 16 37 -1 27 -76
덴마크 8 40 -2 19 -28

에스토니아 27 .. .. 6 -34
핀란드 20 37 -2 3 -32
프랑스 14 .. .. 18 -54
독일 13 40 -11 17 -70
그리스 11 37 -23 21 -52
헝가리 9 37 -2 25 -100

아이슬란드 15 42 1 .. ..
아일랜드 13 55 -4 16 -76
이스라엘 22 54 -19 29 -52
이탈리아 11 16 14 23 -47
일본 27 41 2 .. ..
한국 37 43 7 12 -37

룩셈부르크 6 26 27 31 -66
멕시코 15 23 11 .. -99
네덜란드 20 .. .. 17 -56
뉴질랜드 6 41 -4 20 -19
노르웨이 7 36 -6 23 -27
폴란드 11 33 -3 16 -71
포르투갈 17 38 -30 30 -69
슬로바키아 14 32 5 33 -73
슬로베니아 12 .. .. 22 -80
스페인 6 37 -19 20 -41
스웨덴 14 31 -8 20 -25
스위스 19 .. .. 24 -57
터키 20 .. .. 37 -91
국 17 43 1 30 -56

미국 18 49 -17 37 -74
OECD 평균 15 38 -5 22 -56

출처: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표 12-6] 인적특성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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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표를 보면 교육수준별 임금격차의 경우 한국이 두드러지게 이 격차

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간학력 근로자와 저학력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는 

12%로,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고학력 근로자와 중간

학력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는 37%인데, 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이

다. 교육수준의 격차가 임금격차의 주된 요인일 것이라는 기존 통설과는 차이

가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고, 학 진학률도 

70~80%에 달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어느 단계까지 교육을 마쳤는지 

즉 학을 졸업했는지 여부 자체는 그리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 학이

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을 졸업했는지가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연구들 중 출신 학의 특성이 임금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에 한 실증분석은 상당 정도 축적되어 있다. 개

인의 인적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상위권 학 졸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프리

미엄을 얻는다. (장수명, 2006; 한준·한신갑, 2006) 수학능력시험 성적 혹은 학

력고사 성적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를 통제하더라

도 상위권 학 졸업자는 상당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경희·

김태일, 2007; 김희삼·이삼호, 2007; 김진 , 2007) 도구변수 방식을 이용할 경

우 지방 학 졸업자는 수도권 학 졸업자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남기곤, 2012)

한국 사회에서는 우수한 학업성적을 얻어 보다 상위권 학에 진입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그 정도가 다

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더 심각한지는 확실치 않다. 여하튼 노동시장에서 불평

등 정도가 크고, 상위권 학에 진학할수록 노동시장 성과도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기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처럼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불평등하고, 성별, 연령별, 

그리고 학의 서열별로 임금의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정책 대안

1) 노동정책의 방향 전환: ‘양’에서 ‘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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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적

인 문제는 고용의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제이고,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특히 청년층의 일

자리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야기되곤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시절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는 고령화와 정년 연장과 맞물리면서 고용절벽- 고용 란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며, 따라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일반해고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야권 진 의 응 역시 크게 보면 이러한 범주에

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중소기업 간에 체결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스쿨 등의 사업을 보면, 청년층을 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주된 초점이 있었다. 현재 야권의 유력 선 후보인 문재

인 후보의 발언을 보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를 늘리

는 것”이고,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신규로 70만개 만들겠다”고 약속하

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 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10%에 해당하는 젊은이(비경제활동인구 층에 잠복되어 있는 잠재적 실업자까

지 합한다면 그 이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그들을 위해 지금처럼 막 한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을 실시하

고, 직업 알선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이 직업을 가지

지 않는 것은 일자리 수 자체가 절 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제도를 활

성화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증 시키면 일자리 수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청년층 고용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고용이 불안하고 노

동조건이 열악한 ‘막다른 일자리들(dead-end jobs)’을 많이 창출한다고 해서,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돈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계가 있다. 일자리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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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데 거의 실

질적 효과가 없다. 직업훈련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역시 상당 정도 불필요한 

과잉 중복적인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청년 수당 제도 역시 실

효성이 의심스럽다. 구직 단계에서 소득의 증가는 유보임금 수준의 하락을 지

체시키고, 오히려 구직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에 초점을 맞추

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으

며 상 적인 것이라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많아지고 일자

리들 간의 질적 격차가 축소되면, 좋은 일자리 획득을 위해 그 앞에 장기간 

기하는 모습은 크게 완화될 수 있다.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방향은 

일자리의 질을 상향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양질

의 고급 일자리들이 창출된다. 당연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산업 정책과 기업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참 먼 

이야기이다. 몇 십년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추진해 왔지만,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가 성장하기를 

한정 없이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이며, 지금과 같은 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

중적인 산업구조가 지속되는 한 경제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는 

일부 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는 전략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변환시키는 전략으로,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사람들이 기피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선택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들이나 업직이나 판매직 등의 일자리들

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원래 이러한 일자리들은 일 자체의 성

격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낮고 노동시간도 길며 고

용도 불안하기 때문에 선택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건이 향상된다

면 이러한 일자리를 기피하는 경향은 크게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고용률도 증

가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확인하 듯이 한국은 유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균등이 심한 나라

이다. 물론 모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동일할 수는 없다. 근로자들마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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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르고 노력의 정도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다른 국가들

에 비해 근로자들의 이러한 특성 차이가 더 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근로자들 임금의 심각한 불균등성은 노동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제도와 문화, 

그리고 주체들 간의 역학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기업과 중

소기업 간 산업의 이중구조 현상, 10% 수준에 턱걸이 하고 있는 노동조합 조

직률, 그마저도 기업이나 공공부문 등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등성, 노동법의 

보호 조차도 제 로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들, 이들에 한 사회적 방치와 무관심. 이러한 사회 구조 하에서 기업이 선택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윤극 화 방식은 소수의 근로자에게는 높은 우

를,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박한 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

장의 불균등 문제에 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는 고용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밑바닥 일자리의 질을 끌

어 올릴 수 있는지에 해 고민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일자리 질의 향상 방안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높여 있는 계층은 비정규직 근로자

와 중소- 세기업 근로자 계층, 그리고 근로자성 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

는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계층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임금-저소득 상태

에서,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에 높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

선시켜 나가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

력이 추진되어 왔다.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2007년부터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이 법률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

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

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

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을 보상받는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한 지 2년이 지나면 사용주는 고용 의

무를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 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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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하고,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 파견의 경우에

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알려진 이들 법률에 해 그동안 다양한 찬반 

논란과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2006년 47.3%에 달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2016년 33.6%로 감소했다는 통계적 사실은 이 법률

이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4)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크며 (앞의 [표 12-3]),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차별적 처우를 받

는 경향은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

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비

정규직 근로자로서는 재계약 여부 혹은 그 분야에서의 평판에 향을 미칠지

도 모르는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차별 우 상황에 해 법적인 문

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

우만 규제하고 있는데,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일이 다르게 분리되어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비교 상 근로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 낮은 처우에 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 어느 사업장이든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한 업무

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과거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

고 법 시행 이후 업무를 분리해서 법적인 제재를 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기 와는 달리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사업장에서 당해 산업 혹은 지역 범위로 확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또

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주체를 근로자 본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 표나 노

동조합 등으로 확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노동계

에서 요구해 왔던 것처럼, 현행의 기간제한 방식에서 사유제한 방식으로 법률

4)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
료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인 사람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통계자료를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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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법률을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시도

하면 법률이 무력화 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나라 노동시장에 형성

되어 있는 문화이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 기업의 이윤만 극 화하면 

된다는 의식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가 해결되

기는 어렵다. 작업의 특성 상 불규칙적이고 단속적인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상시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서는 고용 상의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더 좋은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관행과 문화

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 설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 만큼은 상시

적 업무에 해서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외주 용역 근

로자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과다하게 고용하

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조달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 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줄이고 이들의 노

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한국 노동시장의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제

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비 35%, 중위임금 비 43% 수준

으로, 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는 비율도 12.4%에 달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매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5) 

최저임금 인상에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이 언급되곤 한다. 우선 경

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실증

분석 결과들이 제출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는 상황이다.6)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 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5) 최저임금 부분에 해서는 김유선(2015: 63~68)을 참조하 다. 
6) 졸고(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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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

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저임

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 시 노동부 선지급 후 구

상권 행사 등의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노동법의 엄격한 집행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방식이 철저하고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앞에서 설명한 

최저임금 미준수처럼 노동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제 로 지켜지

지 않거나, 다양한 형태의 명시적인 혹은 음성적인 부당노동행위들이 자행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

한 상황이다. 현재의 법만이라도 제 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시

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재형(2017)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제안이 의미 있는 주장

이라고 판단된다.7)

첫째, 근로감독청을 설치해서 근로감독 기능을 일반 고용노동 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순환 보직 형태의 인력 운용 방식은 인적 자원의 다양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정원을 두

어 특정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정원 확 도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인원은 정체

되어 있고, 이는 근로감독 업무의 지연 처리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로 이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 역까지 확 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7) 세 가지 제안은 도재형(2017)의 110~111쪽의 서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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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일본처럼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부당노동행위 포함)로 축소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집중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

다. 지금과 같이 근로감독관이 개별 사업장의 집단적 분쟁에 개입하며, 때로는 이

들이 수집한 쟁위행위 관련 증거를 근거로 근로자에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감독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다.

셋째, 근로감독청에 노동검사를 두어 노동 범죄에 한 형사법적 기능을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감독 제도의 결정적 한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한 수사·기소 권한이 근로감독 기구와 단절된 채 행사된다

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는 근로감독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근로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노

동법 위반 사항에 해 공정하고 신속한 처벌 절차를 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법과 일반 민사법들과의 차별성을 감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

동법에서도 독자적인 소송 절차와 노동법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가장 표적인 노동 분쟁 해결 절차인 노동위원회 제도에 

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8) 현행 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와 재정 등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질적 향력 아래 놓여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부분의 고위직 인사는 정부가 임

명하고, 그 재정 역시 고용노동부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

해 의심을 받곤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이상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조직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

나, 심판 기구로서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운 의 독립성을 갖

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고용노동부

와 별도로 둠으로써 인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재정상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노동위원회가 비정규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절차도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

8) 이 부분은 도재형(2017)의 113~114쪽의 내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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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구제의 실

익이 소멸된다고 보는데9),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

도록 하는 부담만 지울 뿐이고 노동법의 이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러한 경우에도 구제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동법이 제 로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은 법과 제조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위반 사항에 한 감독을 철

저히 시행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 표적인 사업장 한두 곳을 타깃으로 삼

아 단속하고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한다’라는 신호를 

주면 임금체불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나, “예컨  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을 집중단속 상으로 정하고 공기업 사장

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고 불출석할 경우 체포 장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처하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10)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3. 요약 및 결론

양질의 일자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공급되는 노동시장을 우리는 희

망한다. 하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반 하

는 것이라서,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제력 수준을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

해 한국 노동시장이 어떠한 점에서 얼마나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보다 유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고용률, 실업

률, 실업기간과 같은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

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근로시간이 매우 길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도 역시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9) 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0) [노동포럼]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모색
-”, <노동사회> 제192호,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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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의 질은 더 열악한 양상을 보 다.

따라서 노동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와 같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차원에서부터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차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건이 열악한 하위 직업군에 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증 시키는 ‘상향평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근

로자에 한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조차 제 로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

를 없애고 노동법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 질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력 수준에 걸 맞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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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은 부부에게 부담과 기쁨을 동시에 동반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시간과 노력, 직접 지출이라는 비용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된

다. 그러나 자녀 양육을 통해 보람, 기쁨, 배움, 고민과 절망을 경험하여 인격

적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녀로 인한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망, 

제도적 경험을 갖게 된다. 그만큼 출산은 부부에게 가족생활의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중  사건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독립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

았다. 결혼한 부부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리라고 당연히 

기 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제로서의 자녀의 경제적 가

치는 감소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능력과 조건의 미비는 출산을 결혼 이후에 

따라오는 연속적 사건으로 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다. 출산을 통해 를 이

어야 한다는 전근 적인 가부장주의 신념을 가진 윗세 의 압력과 자녀 출산을 

정상적인 가족 규범이라 생각하는 또래의 압력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다. 가족

보다는 직업적 성공에서 개인적인 삶의 완성을 추구하는 개인도 늘고 있다. 사

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불안 의식과 심리가 가중되면서 자녀 양육보다는 나 

자신의 노후 비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비혼 인구의 증가, 무자녀 부부의 증가, 소자녀 출산은 우리 사회를 저출산 

고령화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저출산 실태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응책을 마련하여, 거시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체제를 구축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출산과 양육을 통

한 가족 형성의 기 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1. 저출산 실태와 원인

[그림 1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는 심각한다.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2014년 현재 1.21로 최하위인 낮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OECD 평균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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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OECD 국가의 출산율 비교, 2014년

자료: OECD Stats(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 

취업과 실업 현실,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 실태,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은 결혼과 출산은커녕 개인의 생계를 꾸리기에도 버겁게 만들고 

있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44세의 미혼 남녀가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만 출산하겠다는 의향을 

지닌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미혼남성의 경우 양육비 

부담 23.9%, 자녀 교육비 부담 30.5%)을 1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그 다음 순위

로 ‘소득이 적어서(미혼남성의 경우 11.1%)’ 또는 ‘실업과 고용 불안정(미

혼 남성의 경우 7.7%)’을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둔 답변

이던지 간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내가버는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일·가정 양립 곤란

(27.1%)’을 취업과 소득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 여성

은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시간 제약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로 지목하

고 있다. 자녀 양육을 배려하지 않는 직장 문화와 근로 조건 등은 여성의 경

력 단절 위험을 높이고, 그러한 예견된 위험은 출산을 회피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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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또는 1자녀 출산 의향 이유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소득이 적어서 11.1 2.9

실업, 고용 불안정 7.7 0.7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곤란 4.5 1.9

자녀 양육비 부담 23.9 24.8
자녀 교육비 부담 30.5 20.5

아이를 돌볼 마땅한 시설이나 사람이 없어서 5.9 3.8
일-가정 양립 곤란 1.2 27.1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13 13.7

본인의 건강 문제 - 2
아이를 싫어해서, 가족 간호 2.3 2.8

계 100.0 100.0
응답자수(명) 169 248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표 13-1] 20-44세 미혼 남녀의 무자녀 또는 1자녀 출산 의향 이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미혼 남녀는 출산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청년층은 출산을 위한 조건에서 취업과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했다. 미혼 남성의 42.0%는 ‘가정을 꾸릴 만큼 소득 유지 시’18.3%는 ‘안정

된 직장 마련 후’에야 출산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출산

을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꼽은 비중이 더 높았다. 여성의 17.5%

는 ‘부부간 충분한 생활을 누린 뒤’라고 응답해 남성보다 자녀 없는 부부 생

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19.1%는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라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더 높은 비중이 출

산이 가능한 생물학적 시계를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취업자 남

성과 여성은 안정된 직장 마련이 되어야 출산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취

업자보다 훨씬 높았다. 중요한 사실은 출산 조건에 안정된 직장보다 ‘가정을 

꾸릴 만큼 소득 유지 시’라고 응답한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직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일자리라면 출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소득의 불충분함이 일자리 불안정과 

부족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직장 안정성과 충분한 소득이라

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출산 회

피와 지연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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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응답자
특성

계(%)
응답
자수 
(명)

안정된 
직장 
마련 
후 (%)

가정을 
꾸릴 만큼 
소득 유지 
시 (%)

집 
장만 
이후 
(%)

부부 간 
충분한 
생활을 
누린 

이후 (%)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

배우
자가 
원할 
때(%)

기타 
(%)

미
혼
남
성 

소계 100.0 1,040 18.3 42.0 4.3 9.3 10.0 14.5 1.6
 20~24세 100.0 339 24.8 42.5 3.8 11.2 4.7 12.1 0.9
 25~29세 100.0 276 16.7 45.7 5.1 12.3 6.5 13.0 0.7
 30~34세 100.0 218 17.0 39.9 4.1 6.9 14.7 16.1 1.4
 35~39세 100.0 124 13.7 43.5 0.8 7.3 13.7 20.2 0.8
 40~44세 100.0 81 7.4 33.3 8.6 0.0 24.7 16.0 9.9
 취업 100.0 619 12.8 41.7 5.2 9.5 13.2 15.7 1.9
 비취업 100.0 421 26.4 42.5 3.1 8.8 5.2 12.8 1.2

[표 13-2] 20-44세 미혼 남녀의 출산 조건 

성
별

응답자
특성

계(%)
응답
자수 
(명)

안정된 
직장 
마련 
후 (%)

가정을 
꾸릴 만큼 
소득 유지 
시 (%)

집 
장만 
이후 
(%)

부부 간 
충분한 
생활을 
누린 

이후 (%)

출산 
적령기를 
넘기지 
않을 때 

(%)

배우
자가 
원할 
때 (%)

기타 
(%)

미
혼
여
성 

소계 100.0 1,167 12.2 44.8 2.2 17.5 19.1 2.8 1.4
 20~24세 100.0 466 16.3 46.1 1.7 19.3 13.1 2.8 0.6
 25~29세 100.0 346 9.2 42.8 2.3 20.8 22.3 2.0 0.6
 30~34세 100.0 215 7.0 47.9 3.3 15.3 22.3 1.9 2.3
 35~39세 100.0 92 16.3 41.3 2.2 6.5 22.8 4.3 6.5
 40~44세 100.0 47 10.6 36.2 - 8.5 34.0 10.6 -
 학재학 100.0 242 21.9 47.1 2.1 15.3 10.7 1.7 1.2
 졸이상 100.0 782 7.5 43.4 2.0 19.8 22.8 2.9 1.5
 취업 100.0 759 8.8 42.4 2.8 18.6 22.8 2.8 1.8
 비취업 100.0 410 18.5 49.0 1.2 15.6 12.2 2.9 0.5

자료: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1)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

첫째,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 

출산과 육아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퇴장하게 

되는 현실로 인해 출산으로 인해 잃는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크다. 고등 교육 

기회와 성과에서 남녀의 격차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여 여성은 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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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수준의 인적 자본을 지니게 되었다. 노동시장 직전까지 동일한 수준으

로 축적한 인적 자본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떠안자마자 비 칭적인 

인적 자본의 마모와 상실을 안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비용을 

여성이 떠안게 되고, 가족 차원에서도 소득의 상실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출산을 회피하게 된다. 출산이나 육아 지원에 한 법제도적 지원이 효과적으

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현재와 미래 소득의 상실은 클 수밖

에 없다. 이삼식 외(2016)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제

도 등 제도의 이용 가능성은 첫째아 출산에 향을 미친다. 휴가제도를 도입

한 일자리에 취업을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취업이 출산에 갖는 

부정적 향이 감소한다. 

2) 자녀 양육 순비용 증가

둘째, 자녀를 양육하는 순비용이 증가했다.

자녀 양육은 노동력을 키워내는 일이자 사회를 재생산하는 노동이다. 그런

데 이러한 사회경제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에 한 보상이나 혜택은 감소하는 

데 반해 상 적으로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지

출 항목은 다양하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총비용의 규모와 그러한 비용이 가족

과 국가 등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자녀 

양육비 가운데 부모 등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비와 학 등록금은 누구나 인정

하는 자녀 양육비이지만, 이 비용마저도 한 번도 제 로 된 수치가 제공된 적

은 없다. 한편 미국은 자녀 양육비에 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농림부는 매년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가족이 지출하는 비용을 발표한다. 2015

년 태어난 자녀 한명을 키우기 위해 부모는 233,610 달러를 지출한다.1) 

출산을 고려할 때 자녀 양육의 비용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출산자

와 비출산자의 경제적 복지에 큰 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거의 모든 개인이 

누구나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이상을 낳았던 시기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비용

-편익은 큰 사회경제적 함의를 갖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선택지가 다양해져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자녀 양육의 비용이 혜택을 압도하는 

1) https://www.cnpp.usda.gov/ExpendituresonChildrenby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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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자녀 양육에 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약화되어 출산 동기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정신적 차원에서의 만족과 보람,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후 보

장이라는 의미와 함께, 기업과 국민 경제에 중 한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부모

가 자녀를 양육하여 기초적인 언어와 오감을 발달시키지 않았다면 학교는 아이

들의 인지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업은 가

족과 학교가 길러낸 노동력이 없었다면 자본과 결합시켜 생산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 경제주체들이 길러낸 자녀는 활력 있는 시민이 되어 국가

에 세금을 내어 국가가 제 로 운 되게 한다. 낸시 폴브레라는 여성주의 경제

학자에 따르면 부모가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부모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효용

을 위한 소비나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민 경제로 그 혜택이 공유된다. 이

러한 이유로 ‘아이는 공공재 (public goods)’이다. 근  복지국가에서 자녀는 

부모에게만 경제적 역할을 하는 투자재나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로 성격

이 전환되었다(Folbre, 1994).  

노동시장의 실패 위험에 비하기 위한 구축된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은 자

녀 양육에 따른 혜택과 비용의 분담 구조의 변화를 제 로 반 하지 못해 더

욱 더 출산 동기를 약화시켰다. 농경사회와 같이 전근  사회에서는 자녀 양

육의 비용을 가족이 전부 지불했지만 키워 낸 자녀는 오직 부모에게만 경제적

으로 봉사했다. 자녀가 노동력으로 역할하고 개별 여성과 가족의 노후를 돌보

았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

하면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변화하 다. 자녀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노

동력이 되기 보다는 임노동자가 되어 국가에 세금을 낸다. 키워 준 부모의 노

후를 봉양하는 것은 연금 지급을 하는 국가의 주된 역할이 되었고 자녀는 제

한적인 노후 보장만을 제공한다. 국가는 자녀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연

금과 공공 부조 제도를 운 하여 노령 세 를 부양한다. 이때 국가는 자녀를 

양육했는지 여부를 떠나 무차별하게 노후 보장을 제공한다. 즉 자녀를 양육한 

집단은 부모이지만 부모에게만 연금과 공공부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렇게 자녀 양육의 혜택을 사회화하는 구조에서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 시켜 

출산 동기를 약화한다. 굳이 내가 자녀 양육 비용을 치루지 않아도 자녀 양육

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Folbr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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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양립 불가능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자녀를 양육하는 순비용을 어느 정도 떠안고 출산

할 의향이 있는 개인과 가족도 양육과 직장일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지만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이 저조하고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 가격의 체 서비스에 한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계층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일과 가정의 충

돌을 경험하고 있다. 취업 여성은 시장노동에 더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면

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중 노동 부담(double day)에 시달리게 된다(Yoon, 

2010).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 성별 분업 가치관과 실천이 여전

히 지배적이며 여성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

는 규범의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장시간 근로관행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의 절 적 부족을 야기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좌절시킨다. 인간은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돌봄노동을 제공하

거나 제공받으며 성장 및 생존한다. 그런데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과도한 책

임감으로 시장노동만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고 있고 여성

은 보조생계부양자로서 돌봄노동을 할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삼식 외(2016)

에 따르면, 비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보다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일을 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장시간 근로 환경 때문이다.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어 출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제 근로의 활성

화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시간제 근로

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시간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한 소득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이러한 저출산 실태에 대해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은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에 집약되어 있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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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기존 책들은 과도한 양육 비용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근로 환경 

등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 다고 평가하며, 그간의 결혼 지원 정책이 

신혼부부 전세 자금 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 공급 등 주거 분야에 한정

되어, 일자리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만혼 및 비

혼 현상을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간주하여 그에 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

선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민국정부, 2016: 26). 이에 제3차 저출

산 기본계획은 만혼화와 비혼화 현상에 주목하여, 결혼 지연 및 포기를 야기하

는 사회경제적 요인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주거 책”을 정책 과제로 

설정하 다([표 13-3] 참고).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하는 국민이 출산을 
중단․포기하는 것은 주로 
사회·경제적 제약에 기인
□보육·교육비 등 양육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보육 인프라 부족, 임
신·출산 관련 사회적 지
원 미흡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
족친화적·양성평등적 문
화의 미정착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 구축 미흡

□인구 구조 변동 추
세, 고용 구조 등 거
시적 여건이 호전되
기 어려운 상황이므
로 저출산 극복을 위
해서는 미시 책을 
적극 추진
□과다한 양육·교육
비, 주거 비용 등 가
족을 형성하고 유지
하는 데 있어 고비용 
구조와 불충분한 인
프라가 결혼과 출산 
억제

□보육 투자는 양적 확충에
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고
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질
적 성숙 단계로의 도약 필요
□일･가정 양립은 공공･ 기
업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육아에 중점, 실천력 
제고
□난임 지원 등 효과성 높은 
책은 집중적 투자를 통해 

출산율 제고 효과 극 화
□만혼･비혼 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 등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책이 미흡
했던 분야는 3차 기본계획에
서 본격적인 책 수립 추진
□양육 비용 지원 중심의 미
시적 책에서 사회구조, 문
화 책까지 확장 필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표 13-3] 제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 추진 배경(2006~2020)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제도적으로 미세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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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박선권(2016)

에 따르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여전히 정책형성의 미흡, 정

책목표의 비일관성, 주요 책들의 실효성 부족,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

적 응 실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큰 틀과 세부정책들에서 기존의 책들

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이 제시한 청년 일자리·주거 책도 청년들의 결혼·

출산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 출산·양육에 한 사

회적 책임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결혼 지원으로 정

책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켰다([표 13-4] 참조).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은 비혼이

나 1인 가구에 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의 접

한 이행이 증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에 한 사회의 지원은 다른 집단에 

한 불이익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구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기본
방향

□출산‧양육에 한 
사회책임 강화 추진
□개인과 가족, 사회
가 함께하는 가족친
화적‧양성평등적 사
회문화 조성
□미래 세  육성을 위
한 사회 투자를 확 하
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
전하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여성의 지위 향상, 
일‧가정 양립 부문에 
한 정책화

□출산·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부담의 지속적 경감
□미래 세 인 아동
과 청소년이 안전하
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청년들이 결혼을 주
저하거나 포기하는 사
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 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과 
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사각
지  해소

추진
과제
/
추진
전략

□출산과 양육에 
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
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  육성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의 건
전한 성장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주거 
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한 사회 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 ,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 사
각지  해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한민국 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표 13-4] 제1, 2,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비교(20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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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은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출

산 책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부모가 사적으로 책임지게 만드는 기조에 기반

해 있다. 노동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 체계 밖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비정규 저임금 근로자로서 고용과 연계된 복지의 혜택을 온전히 못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은 4차 혁명이라는 기술 진

보와 맞물리며 일자리 확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가족의 모든 남녀

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비용

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  

3.　저출산 대책의 방향

모든 시민이 함께 일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

회’를 위한 사회적 인식과 이를 지지하는 제도와 문화를 축으로 하는 패러다

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노동권과 돌봄권을 평등하게 향유해야 하

며 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프레이저(Fraser, 1997)는 이

러한 법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이상적인 모델로서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형

(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주장한다. 돌봄노동은 시장노동과 동등한 사회경

제적 지위를 갖는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  시민 개념이 자율성

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인간삶의 본질에 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돌

봄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봄노동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 되어야 한

다. 따라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 자격요건에 돌봄수행을 포함시켜서,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었던 돌봄노동을 남녀 모두의 시민적 역할로 재분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은 돌봄노동을 시장노동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

를 지니는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패러다임을 지지해왔다. 정책이란 ‘바람

직한’ 행위에 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돌봄 노동을 저해하는 요인(disincentive)

이 된다. ‘바람직한’ 행위를 시장 노동에 두고 있는 국가는 돌봄노동을 노

동력 생산과 사회재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자 과정이 아니라 시장 노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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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해하는 장애로 보는 패러다임을 고수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는 돌

봄노동이 필수불가결한 출산 행위를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지속가

능한 사회재생산을 위한 저출산 책은 자녀의 생계 및 생존을 위해 필요한 

돌봄노동에 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녀 양육과 인생에 한 책

임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출산의 기회비용 완화

첫째, 출산의 기회비용을 완화시켜야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출산과 양육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전

히 여성에게는 취업과 자녀 양육이 보완적 관계가 아닌 양자택일적 상황인 현

실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휴가 제도 이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

지만, 휴가제도의 존재만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없다. 휴가를 사용하고 돌아온 자녀 양육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똑같은 현

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시차출퇴근제나 근로시간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기 휴가와 연차 사용 

등 비교적 노동 비용이 낮은 제도가 정착된다면 육아 휴직 제도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육아

휴직 이후 복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위법 사업장에 한 관리 감독 강화 ▶

시차출퇴근제·근로시간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한 사업장에 해 육

아휴직 사업장 지원금 신설 

2) 자녀 양육 비용 분담

둘째, 자녀양육 비용에 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1) 자녀 양육 비용 통계 구축

정확한 자녀양육 비용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개별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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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를 포함하는 사회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도 지원 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다. 차세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투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녀 양육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자원의 비용을 고려해

야 잠재적 부모가 직면하는 자녀 양육 비용의 정확한 판단에 근거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에 한 실질적 지

원을 높여 나간다. ▶ 정기적인 자녀양육 비용 국가 통계 구축

(2) 아동 수당 도입

자녀 양육에 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은 부모의 임금 노동 수행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최소한의 기초 양육비용을 보장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자

녀 양육에 한 지원은 양육 활동을 즐겁고 생산적이고 유 감을 높이는 활동

으로 만들어 출산에 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0-18세 아동에 해 관 한 

아동 수당 혹은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 지급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향을 둘러싸고 입장의 

립이 존재한다. 보육시설 확 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장려할 것이기 때

문에 찬성이지만 아동수당은 돌봄노동에 한 보상을 제공하여 여성이 시장노

동 신 전업 엄마노릇을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시설

이냐 아동수당이냐의 선택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될 경우 보육시설보다는 중요

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가족수당이나 아동수당이 돌봄에 

한 보상으로 도입된 적은 없었으며 가족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물질적 비

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준 것일 뿐이다(Daly 2001). 역사적으로 출산율이 낮았던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직접 비용에 한 지원으로 아동 

혹은 가족수당이 도입되었다. 간접 비용에 한 지원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써

야 하는 시간을 엄마의 시장 노동 참여로 직접 하지 못하게 될 때 보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지금과 같은 경제 현실에서 아동 수당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를 저해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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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자리 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더욱이 국가의 지원없이 개인의 생계를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개별 가정에 전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양육에 소요

되는 직접 비용을 아동수당의 형태로 사회화하여 국가의 자녀 양육비용 분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로 비용지출과 돌봄 노동에 한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듯이 아동에 

해서도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지원 체계를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당은 기본소득 제도와 맞닿아 있는데, 노동가능성과 고용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은 일, 생

산, 복지에 해 근로연계복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아

동이 부모의 노동시장 지위와 성과에 생존과 복지가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0-18세 아동 수당

(3)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아동 양육에 한 현금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

직 급여는 유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한 소득 지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자 업자는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모성보호 급여가 실업급여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비가입자 배제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 급

여 재원에 일반회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투입 비중의 증 를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제도 활용 사각지  근로자도 고용보험 기금 수혜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경우 사업주가 모성보호 제도사용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기여가 있으면 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비임금 

근로자의 돌봄 노동에 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1년 동안의 육아

에 해 근로기간과 고용상의 지위에 상관없이 육아에 한 재정 지원을 보장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최저 50만원 수준의 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저

소득층의 급여액을 인상하여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동안 안정적인 소득 보장

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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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양립 인프라 구축

셋째,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1)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 제고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일자리 책이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자리 책과 더불어 고용 불안

을 상쇄하는 소득 및 복지 지원 정책이 동시에 전개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양적 규제뿐만 아

니라 안정적인 고용 비 기간제 고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일 경우 급여를 한 두달 분 더 지급하는 프리

미엄을 지불하도록 한다. 프리미엄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사용할 

기업의 유인을 제거하여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비정규직 프리미

엄 도입 

(2) 근로자의 자녀 양육 시간 지원

근로자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지원과 체 서비스를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근로

자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지원의 표적 제도로 산전후휴가와 육

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돌발적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단기 

가족돌봄휴가제도나, 병가, 외출 및 반차 사용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동 성장

에 따라 보육서비스,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교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가

족 돌봄 관련 휴가 사용 활성화 ▶ 체 서비스 확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부모의 근로시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이나 돌봄 교실의 기능을 정규 교육 시간의 일부로 통합하여 초등학교 교

육 시스템의 여성 고용 친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미취학 아동에 한 서비스 지원이 확 되었지만, 이른 오후에 수업이 

끝나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근로시간 규범과 크게 달라 

초등학교시기에 일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초등학교 교육 시스

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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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 접근권에 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등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필

요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보육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들의 시장 진입과 운 의 안정

성이 문제가 되어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보육서

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이 지역재라고 할 때 지역 단위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보육시설 접근의 공공성 강화

(3) 근로시간 단축

특정 시기나 일시적인 자녀 양육 시간 지원이 아니라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

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서는 야근을 뒷받침하는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정형옥(2006)에 따르면 근

로기준법의 임금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다. 초과근로 수당을 50% 더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일단 일자리를 가진 남편이 초과 근로를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남성 생

계부양자 구조가 재생산된다. 초과근로 수당을 현행 50%가 아닌 그 이상으로 

올려서 초과근로에 한 사용주와 근로자의 유인 모두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초과근로 수당 인상

전일제-시간제 사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은 

장기적으로 전일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근로시간 , 근로 스케줄 등에서 자

신의 시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

이 아니라 근로자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는 

근로자의 선택보다는 기업 수요 측의 요구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5일 6시간 근무, 출퇴근시차제와 같은 근로시간  조정, 야간 

혹은 휴일 근로 제한 등이 더 효과적이다. 일상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표준근

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 스케줄 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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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유연성을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불안하다. 

출산과 양육, 돌봄 등 사적 역의 담당자로 호명되던 여성은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불려나오면서 생산과 재생산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린다. 실업과 

비정규노동 사이를 반복하는 청년은 사회적 독립의 어려움을, 다수의 고령자

들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임금노동자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오늘 불안

한 개인은 더 불안한 내일을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혼인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등이 구체적 현상과 수치로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은 경제위기로 수렴되곤 한다. 자본과 국가, 남성 중심 사

회에서 다양한 현상들은 이들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이들의 방식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임금노동을 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규정하는 자본주

의와 남성생산자를 시민으로 규정하는 국가가부장제의 공모가 젠더질서와 규범, 

젠더관계, 나아가 불평등한 젠더레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사회정

책이 수립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정책은 여성과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정체성과 범주들이 경험하는 삶의 불안을 포착할 수 있는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것은 생산과 자본, 남

성의 관점으로 구조화된 젠더레짐을 여성을 비롯한 약자와 소수자의 경험과 관

점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기존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사회적 재생산 위기와 여성

개방과 경쟁, 유연성으로 특징지어진 신자유주의적 경제화가 전지구적으로 확

산되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주요한 생존조건이 되는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다(Brenner, Neil and Theodore, Nik, 2002). 이런 조건에서 

개인들은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관리를 통해 좀 더 나은 생산관계를 획득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동반하는 비정규 및 

임시직 일자리의 증가, 임금격차, 실업의 증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등 경제적 양

극화가 강화되면서 재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가족이 증가하고 있

다(장경섭, 2011; 유팔무, 2015; 송다 , 2012a). 

삶에 한 불안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가족에 한 부정적 인

식도 증가하고(통계청, 2016; 한겨레신문, 2017,2.7), 비혼인구 및 1인 가구의 증

가, 출산율의 저하 등이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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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고용불안, 가계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등(서울경제, 2017.2.7; 헤럴드경제, 

2017.2.6) 사회 전체가 생존에 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유팔무, 2015; 송다

, 2012a). 

사회 재생산과 관련된 연구는 경제시스템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거나

(장경섭, 2011; 유팔무, 2015), 여성이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주의적이고 가족주

의적인 출산정책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경제 활동, 부부·

이성 관계, 모성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 위에서 자발적으로 출산

을 결정하는 ‘여성출산’ 시 의 보편적 확립(장경섭, 2011:18)”을 주장하기

도 한다. 재생산에서 여성이 행위자성을 발휘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보장할 것 

지지하지만(조 미, 2001; 장경섭, 2011), 이는 다시 여성과 재생산의 친 한 관

계를 강조하고, 재생산에서 남성의 역할을 비가시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여성주의 연구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 가사노동 등으로 한정된 재생산

의 개념을 ‘사회적 재생산’틀로 확장하고 있다(권현정, 2001; 김지 , 2009). 

1) 사회적 재생산이란?

지난 30여년간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불안전한

(uncertainty, instability, and insecurity)’ 노동조건을 확장시켜왔고, 국가는 복지를 

축소해왔다. 경제의 불예측성, 고용의 불안정, 원가절감을 위한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임금저하와 노동환경의 악화 등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재생산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신경아, 2014). 

초국적 기업 및 금융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개편과 

함께 한국의 산업구조도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서

비스업의 증 가 여성을 필요로 하면서,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증가와 남성생계

부양자/여성전업주부모델의 해체, 가족 구조와 형태의 변형 등 한국 사회 재생

산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백승욱, 2008; 주은우, 2008). 불안한 ‘precarious’ 노

동조건은 가족 구성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데(Kallebert, Hewison, 2013; 

Constable, 2013), 울리히 벡(Beck, 2006)은 위험사회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개인

화가 가족 내부에서 진행되면서, 유연화된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에 맞춰 생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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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개인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족, 가정은 더 이상 재생산의 기

초 단위가 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생활세계에서 사회적인 것

을 재생산해야하는 개인 생존의 시 다. 

이에 여성주의는 남성과 생산 중심의 정책들을 ‘사회적 재생산’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권현정, 2001; 김지 , 2009). 실제로 생애과정에서 생산

과 재생산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은 불평등한 젠더관계 속에서 재

생산 역의 담당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생산과 재생산을 결합한 ‘사회적 재

생산’개념이 젠더화된 사회를 변화시킬 장이 될 수 있다고 기 한다. 권현정

(2001)은 생산에만 집중함으로써,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젠더 자체를 

비가시화하는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며, 경제학의 중심에 ‘사회적 재생산’을 

놓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은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사회적 활동에 

일차적 책임을 지도록 사회화된다. 그러한 활동은 일반적으로 경제

적 목표를 결여하고 있고 통상 시장 관계에 의해 매개되지 않기 때

문에 최근까지도 경제분석의 경계 밖에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비시장 활동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을 포함한다. 누가 육아비용을 부담하는가, 어떻게 노동력이 재생산

되고 유지되는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경제위기에 의해 뒤쳐진 성

원들을 유지하게 하는가는 모두 비시장 활동인 재생산 경제와 관련

되다. 이것들은 생산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권현정, 2011:6).

사회가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 재생산되어야 하고, 이것은 경

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인구학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권현

정, 2001; 김지 , 2009; 유팔무, 2015).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일컫는 사회적 

재생산 개념은 최근“사회 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재생산(김지 , 2009:82)”으

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일상을 유지하고 세  간 연결성을 가

능하게 하던 가족의 재생산 역을“결혼 및 배우자 찾기, 출산 및 입양, 자녀 

양육과 투자, 살림 및 재생산, 가구 바깥에서 이뤄지는 생계활동, 세  간에 

이루어지는 노인 돌봄 문제, 은퇴이주(더글라스, 2010:207)” 등 가구재생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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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를 가족이 아닌 가구로 봐야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결혼과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보다 장기간 수입을 공유하

는 가구(household) 구성원의 관계가 경제분석에 더 적확하다는 것이다

(Wallerstein and Smith, 1992). 따라서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와 여성가족돌봄

이라는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구성원 모두를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좀 

더 성평등한 개념이다. 모건(2012)은 여기에 네트워크, 지식, 정보, 그리고 시간

과 감정적 돌봄이 공유되는 장소로 가구 개념을 확장했다. 

즉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결혼제도와 전통적 가치를 재현하는 가족이 

성별분업이라는 젠더규범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플랫폼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

황에서 실질적 사회재생산 단위의 가구 내 여성이 가족 내 여성보다 주체성을 

확보하게 된다(Ong, 1999). 남성생계부양자와 여성전업주부라는 성별분업을 재

생산하는 생산중심에서 ‘사회적 재생산’중심으로,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당

연시하는 가족에서 가구로 사회정책을 전화하는 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2)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1990년  이래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 친화적인 국경개방과 

탈규제, 노동 유연화와 시장경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금융과 상품, 정

보와 인간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조연민, 2014; 장미경, 2004; 

김현미·손승 , 2003).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나타

나는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다. 

이윤축적의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가 산업구조 및 세계시장의 재구조화과

정에서 내세운 유연화전략은 신국제노동분업의 생산체계를 만들어 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새로운 노동력으로 발견되었다. 여성은 서비스경제로 전환한 

중심부국가의 서비스 노동자가, 초국적 기업의 생산기지가 된 주변부국가의 

제조업노동자가 되었다(Sassen, 1998). 1960,70년  한국의 근 화과정에서 나

타난 노동의 여성화(Feminization of labour)도 신국제노동분업현상이다. 이것은 

노동규제가 적고 여성을 보조노동자로 보는 한국의 가부장적 젠더레짐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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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김현미·손승 , 2003; 신광 ·이병훈 외, 2008). 

여성주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자본, 국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사회적 약자집단 특히 여성에게 미칠 부정적 향을 지적해왔다(커스터스, 피

터, 2015). 1994년 이후 신자유주의는“자본과 남성 가부장의 헤게모니하에서 

이루어져왔으므로, 한국 사회에서 피지배층이나 약자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의 

빈곤화와 무권력화(장미경, 2005:50) ”가 눈에 띄게 확 되었는데, 여성들의 

노동참여 확 는 주로 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

머와 파견노동 분야에 집중되었다. 노동유연화가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강화하

고 있음에도, 유연 노동형태가 ‘여성친화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출산

과 양육,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이 경력개발과 직업을 찾기 위해 선호하는 

노동형태가 유연노동이라는 성별분업을 전제한 것이었다. 전 지구적 산업 재

구조화 과정에서 노동의 여성화와 유연화, 빈곤화의 확장은 국제적 성별분업

의 확 재생산으로 볼 수 있다(김현미·손승 , 2003).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빈곤통계(정은희·이주미, 2015)에 따

르면, 2003년 시장소득 기준 여성가구주가구의 절 적빈곤율은 2003년 14.7%

에서 2011년 21.9%를 찍은 후 2014년에는 17.3%로까지로 올라갔다. 그러나 1

인 가구를 포함시킬 경우, 여성가구주가구의 절 적빈곤율은 2003년 22.9%에

서 2014년 27.4%로까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성별이 구별되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과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을 더하면, 여성의 빈곤

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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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1인 가구 제외

2006 20.0 14.9 16.2 18.8 11.0
2007 18.2 12.1 13.4 18.9 12.2
2008 19.8 13.6 14.2 18.4 12.0
2009 21.3 14.1 15.7 22.2 13.8
2010 20.1 12.4 14.5 18.4 11.8
2011 21.9 14.6 16.2 18.8 11.6
2012 17.6 12.4 13.6 17.0 9.5
2013 17.5 11.8 12.9 18.2 11.3
2014 17.3 11.2 12.1 21.1 12.6

1인 가구 포함
2006 22.9 16.9 18.1 21.0 13.2
2007 21.6 14.7 16.0 20.9 14.1
2008 23.6 16.4 17.2 20.9 13.8
2009 27.1 18.5 19.8 26.2 17.2
2010 26.1 17.2 19.1 22.3 14.7
2011 27.8 19.1 20.8 22.5 13.8
2012 24.4 17.7 19.0 21.3 13.0
2013 26.1 18.5 19.8 23.4 15.5
2014 27.4 18.6 19.5 26.6 16.9

주: 농어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자료: 정은희(2015), 2015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6쪽 재구성

[표 14-1] 여성가구주가구 절대 빈곤율(전가구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단위: %)

한편, 최근의 남성과 여성의 희망임금을 보여준 연구(김종숙·신선미, 2012)

는 남성과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매월 받는 급여에 한 기 차를 보여준다. 

월 희망급여에 한 데이터에서 남성의 희망임금이 200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

상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구직여성들은 120만원에서 200만 원 에 희

망임금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 학력, 숙련도, 직종과 업무 등이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인

식과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과 경험

이 반 된 조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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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성별 희망임금 분포

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16), 임금정보 브리프, 2016년 제9호,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구인
구직 DB, 2016년 10월 기준 데이터)

산업화 이래로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김태현, 2002; 송다 , 2012b), 여성

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업종에 집중 고용되었고, 승

진에서의 차별과 임금격차 등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과 빈곤의 

여성화는 생산과 자본, 남성 중심의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에서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즉 노동의 여성화나 빈곤의 여성화가 여성의 학력이 낮거나 숙련도

나 전문성과 같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화된 사회구조

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3)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해체

1970년  이후로 서비스산업은 전 세계에서 성장했고, 한국도 마찬가지 다. 

1992년 52.4%를 차지하던 서비스 분야 취업자는 2000년에는 63.1%로, 2005년

에는 67.1%로 증가했다. 이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압축적 발

전을 이뤄낸 한국사회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백승욱, 2008). 공업사회가 서비스 사회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해 낸시 프레이저(Fraser, Nancy)는 남성성인노동자가 핵가족을 책임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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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임금(family wage)의 붕괴를 지적하며,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예측했다(신경

아, 2014). 즉 이성애 가족주의를 지탱하던 남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라

는 성별분업구조가 침식되면서, 한부모 가족과 빈곤가족이 늘어나고, 공업사회

의 젠더질서와 규범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개인 및 가족의 재생산 원리들도 함

께 무너진다는 분석이다.

경제적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의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고 있다. 훨

씬 덜 안정적인 고용과 더 다양한 가족들의 세계. 어느 누구도 궁

극적인 모습을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분명하다. 떠오르는 

세계는 더 이상 가족임금의 세계가 아니며, 불확실성으로부터 사

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필요로 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과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의 가정위에 구축된 낡

은 복지국가 형식은 이런 보호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

는 완전히 새로운 고용과 재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탈공업적 복지

국가를 필요로 한다.(Fraser, 2013: 113; 신경아, 2014 재인용)

가족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연구는, 

남녀의 정체성과 공공정책의 토 가 되었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현실적합성

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지적한다. 19세기 미국에서 남성의 소득은 가족소

득의 20~50%에 머물렀고, 42% 던 1960년  미국 남성외벌이가정의 비율은 

1988년에 15%로까지로 떨어졌다. 부인의 취업과 상관없이 남성은 자신의 정체

성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하고 공공정책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토 로 

형성되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정책은 남성과 국가의 공모를 통해 남성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신경아, 2014). 실제로 한국 남성들의 생

계부양자 역할에 한 실증적 연구(최선 ·장경섭, 2012)는 근 화를 경험한 

취업 경험을 가진 남성의 40%만이 안정적 고용경험, 즉 생계부양자 역할을 했

으며 그 외의 남성들은 잦은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한국의 성별이분법도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것임이 드러난다.  

 

고용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지고 국가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가족 구성원

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특히 사적 역의 책임자 던 여성들이 임금노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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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사회에서 지탱되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전업주부라는 젠더체제가 지속되면서 여성들의 부담이 특히 증가되었다

(송다 , 2012a; 커스터스, 피터, 2015). 이와 같이 젠더화된 사회·경제적조건, 

젠더레짐 하에서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관계에서도 자녀를 기피하는 여성은 

증가하고 있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성별노동시간과 월급여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붕괴되었지만, 노동시장에

서 월급여의 남녀차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두 

부분 모두에서 남녀차이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초과노동시간과 초과급

여에서 남녀차이는 여성들의 양육과 가사업무 등의 책임으로 해석된다. 생산 

관련 논의가 남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여성은 경기 곡

선에 따라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산업예비군 혹은 고용 완충지 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보조적노동자로 보는 인식은 지속되고 있다.

1995 2000 2005 2010 2015

총
노
동
시
간

계 214.7 208.1 201.4 192.8 173.5
남 217 211.4 204.3 195.7 179.2
여 209 200.5 194.8 186.9 165

정상
노동
시간

계 185.4 184 183.9 177.6 167
남 184.8 183.4 185.4 178.3 170.6
여 186.9 185.3 180.8 176.2 161.5

초과
노동
시간

계 29.3 24.1 17.4 15.2 6.5
남 32.2 28 18.9 17.4 8.5
여 22.1 15.3 14 10.7 3.5

월
급
여
총
액

계 928 1,314 1,888 2,360 2,415
남 1,050 1,474 2,109 2,648 2,837
여 628 954 1,396 1,772 1,781

정액
급여

계 813 1,189 1,736 2,192 2,262
남 915 1,325 1,929 2,445 2,636
여 561 883 1,307 1,673 1,701

초과
급여

계 115 125 152 169 153
남 134 149 180 203 201
여 67 71 89 99 81

자료: 고용노동부, 각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정형옥(2012), 노동시간과 젠더, 
미래여성정책포럼, 제2차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발표문 재구성.

[표 14-2] 성별노동시간 및 급여(1995-2015)        
(단위: 시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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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심의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가 재생산의 역인 가족과 가정을 여성

의 일로 규정하고, 재생산의 가치를 저평가하면서 여성의 노동가치는 낮게 책

정되어 왔다(권현정, 2001). 여성노동과 재생산 가치의 저평가는 이데올로기와 

젠더화된 개념들, 그리고 젠더무감성(gender blindness) 정책들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런 정책들은 여성을 가정역역, 사적 역에 가두고 있는 공·사 역의 분

리를 바탕으로 하면서, “여성의 사적 역에서의 역할이 그들의 공적 기여를 

제한하고 정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은 여성들의 ‘사적’의무를 확인(비키 

랜달, 2000: 372)”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공공정책은 자녀와 가

정을 돌보는 책임을 여성으로 상정하고, 여성의 생식력과 성성을 규제 및 관

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정책의 상당부분이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

할과 가족을 유지하는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오랜 전통이다(비키 랜달, 

2000). 정책은 그것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그 사회의 젠더레짐1) 에 기초하기 때

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은 성별분업을 내재하

고 있고 역사적·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관계를 반 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

는 생산은 남성, 재생산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은 남성과 자본, 국가의 관점에서 

형성된 젠더화된 지식체계의 일부이다(김현미·손승 , 2003). “기존의 노동 

개념을 ‘여성’이라는 성별화된 주체의 입장과 시각에서 새롭게 구성(김현

미·손승 , 2003: 67)”하는 것은 노동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

이다. 그런 지식 아래에서 높은 실업율과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

서 재생산 위기는 국가정책 및 가족복지정책의 부족과 실패로 지적되는데(유팔

무, 2015), 불평등하게 젠더화된 사회질서와 운 규범의 전환을 통해 남성과 여

성의 위계화와 자원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여성정책의 목표인 성평

등을 기획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이재경·김경희, 2012). 남성규범

에 바탕을 둔, 현재 젠더레짐으로 구성된 생산/재생산 개념으로는 사회 전반의 

1) 세이즈버리(Sainsbury)는 레짐을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으로 인간의 형태나 인간
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김미경(2015), 젠더
질서의 변화와 ‘유연한 젠더레짐: 여성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
한 소고, 사회사상과 문화, 제18권 4호, 39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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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다시 특정성의 희생과 노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 젠더레짐과 생활세계의 연결

젠더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성과 구별되는 사회문화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그러나 스콧(Scott, 1988)은 “젠더가 남녀 간의 고정된, 자연적인 신체적 차이

들을 반 하거나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 젠더는 신체적 차이들과 관

련된 의미를 정하는 지식(Scott, 1988; 린다 맥도웰, 2010:44 재인용)”으로 이해하

고 있다. 젠더는 시기나 사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그 의미가 재현되는 젠더질서와 젠더규범을 형성하며, 사회제도와 법, 정책에 구현

된다. 이처럼 젠더화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젠더규범과 질

서, 관계가 젠더레짐이다(장지연·전병유, 2014). 

일찍이 월비(Wallby, 1996)는 가부장제의 다른 이름을 젠더레짐으로 보았다. 

아내와 딸로 불리는 여성에 한 사회 통제 원리인 가부장제는 통제자 남성이 

피통제자 여성보다 우월하여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을 당연시하고, 여성에 

한 통제와 우월성이 법과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태도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특정한 젠더레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멕도웰, 린다,2010). 따라

서 남성생계부양자모델과 이에 따르는 남녀임금격차나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

도는 여성의 차별을 강화 혹은 재생산하는 젠더레짐으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성평등정책을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이숙진(2012)은 성

평등한 사회정책이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라는 젠더규범을 해체하고 재

생산구조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2인이나 1.5인

의 소득자가 있다는 가정 하의 사회보장, 조세, 보육, 노동 등 사회정책을 수

립한 북유럽 국가는 여성을 전업주부나 피부양자로 전제하지 않음으로써 성별

분업을 약화시킨다. 스웨덴은 양육수당보다 보육서비스를 확 함으로써 여성

의 노동자성을 강화하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지속하는 남유럽국가인 독일

은 양육수당을 확 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자보다는 양육자 역할을 강조한다. 

즉 젠더관점에서 모성을 강화하는 출산, 보육,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은 결과

적으로 전통적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효과를 생산한다면, 여성과 남성 모두를 

노동소득자이자 양육자로 간주하는 성인소득자를 모델로 하는 사회정책은 성

별분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책이 성평등을 목표로 한다면, 



296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사회 젠더레짐의 변화를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독일은 보수적 젠더레짐 하의 가족정책이 여성의 일-가정양립에 부정

적임을 인식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보호하는 아동

양육수당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을 양육자로 규정하는 부

모수당제도로 전환하면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라는 보수적 젠더레짐

을 해체하고 있다(심상용, 2013).

이런 정책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여성정책은 수혜자로서 여성집단을 

상화하면서, 제도화 과정을 가졌지만, 오히려 여성을 시민 개인으로 주체화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성의 사회권과 젠더레

짐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복지, 노동 및 여성주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원숙

연,2002,2003,2015; 김 순, 2010; 송다 , 2012a, 2012b; 심삼용, 2013; 신경아, 

2014; 장지연·전병유, 2014; 김미경, 2015).

원숙연(2015: 176)은 젠더레짐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권력 및 불평등 관

계인 젠더관계를 규율하는 문화,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리고 정책의 총합”으

로 규정하고, “젠더관계에 한 문화,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리고 정책내용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젠러레짐이 형성”된다고 본다. 즉 젠더레

짐을 젠더관계를 둘러싼 국가유형론으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은 국가가 규

율하는 젠더관계 속에 정책이 있고, 특히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역에서 국

가가 젠더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는 모세스도티르(Mosesdottir, 1995)와 맥락을 

같이 한다. 조절자로서 국가의 본성이 사회적 힘을 조정하는 방식에 의해 결

정되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따라 젠더관계레짐은 국가가 주장하는 객관성의 이

름하에 여성의 요구를 제한 혹은 반 하는 가부장적 통제를 유지하거나 반

로 완화할 수 있다.  

모세스도티르(1995)는  젠더레짐(regimes of gender relation)을 사회적 재생

산 역과 생산 역을 구분하는 젠더(gender line)에 따라 작동되는 노동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 젠더화된 노동조직은 지속적인 변화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규율 매커니즘이나 규율방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규율방식은 암묵

적이고 외형적인 기관이나 보상기제, 정보시스템의 규범을 참조하는데, 규범은 

바로 개인의 행위와 기 를 젠더관계의 일반적 논리에 적응한 것이다. 즉. 개

인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레짐의 향을 받는 규율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모세스도티르는 규율방식에 세 가지 변화는 생산 역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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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재생산 역에서 국가에 의해 촉진되는 젠더레짐을 평등주의적 젠더레짐

(egalitarian regime of gender relations), 기독교적 젠더레짐(the ecclesiastical 

regime of gender relations), 자유주의적 젠더레짐(liberal regime of gender 

relations)으로 분석하고 있다.2)  

사회의 다양한 힘들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필요 사이를 중재해야만 하는 국

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젠더레짐을 무시할 수 없다. 새로운 변화와 

요청들은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 역에 한 국가의 정책을 바꾸거나 적응하도

록 압력을 넣는다.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에 커져가는 이해관계의 립과 

갈등은 레짐의 변화나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 전이는 새로운 젠더레짐을 창조

하게하는 변화를 수반하거나 기존 레짐을 다른 것으로 이동시킨다. 제도나 정

책의 변화나 적응이 반드시 사회 주체들 사이의 긴장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

2) -평등주의 젠더레짐에서, 규범은 여성은 무급과 유급노동을 할 수 있는 특정 사회적 기
반을 필요로 하는 일하는 엄마이고 남성은 이인부양자(dual breadwinner)라는 국가의 행
위와 정책을 관할한다. 여기서 국가는 여성을 고용시장의 노동자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책임지지만, 가부장적 관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여성
의 노동시장 접근만을 보장한다. 즉 국가는 전일제근무를 하는 여성노동자에 한 장려
정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장과 가족 내 남성의 특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한다.  

-기독교 젠더레짐에서, 국가전략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가정은 남성은 주요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부인이자 엄마로서 가사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생산기관은 주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부인을 부양하도록 충분한 임금을 지불한다. 국가
가 적극적으로 산업과 교육, 직업 정책을 추구하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파트타임 노동만 
가능하게 되고, 가족이 사회적 재생산에 책임을 갖게 된다. 이 레짐 안에서 남성은 전일
제 유급노동자로 가사노동에서 자유롭게되고, 젠더화된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아웃사이더로, 남성은 내부자로 인정한다. 이런 규율 하에서 국가시스템과 노동시장에 진
입할 수 있는 여성은 많지 않고, 젠더화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이 많을수록 남성은 
위협받는다고 의견 공감 를 얻는다. 

-자유주의 젠더레짐에서, 국가정책과 행위를 형성하는 규율은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한부
모가족이 아닌 이상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한다. 풍부한 고용기회를 보
장하기 위해 국가는 회사들이 저임금일자리를 창출해서 임금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하고, 
개인들과 사적 역이 사회적 재생산에 책임을 진다. 자본주의의 필요에 의해, 국가는 노
동권와 복지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여성, 특히 덜 교육받은 여성을 노동시장에 싸고 유
연한 노동력으로 편입시킨다. 노동시장에 접근성을 키움으로써, 교육받은 여성은 가사서
비스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성은 남성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여성은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있기 때문에 가부장관계는 해체되지 않는다. 덜 교육받은 여성은 집에서 
여전히 가사노동을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교육받은 여성은 다른 여성의 서비스를 구입하
게 된다. 남성과 여성은 긴시간 노동을 할 수 있지만, 임금차이에 있어서 불평등은 존재
한다. 규율의 방식에 있어서, 여성은 계급과 인종 차이에서 발생하는 파편화된 이해 때문
에 정치시스템의 일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은 국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페모크
라토로서 그들의 이해를 추구한다. 소수의 고도로 전문화된 여성과 다수의 비전문화된 
여성사이의 격화된 분화는 여성의 이해관계를 더 파편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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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레짐은 언제나 규범과 제도의 변화와 적응의 압력 아래에 있다(모세스도티

르, 1995). 

젠더레짐 변화에 한 요구는 불평등한 젠더질서와 규범에 한 인식이고 

상황의 개선에 한 요구이자 성평등한 사회정책에 한 요구다. 따라서 젠더

레짐의 변화는 특정 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만들어진 지식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정 성의 경험과 요구가 한 사회의 주류로 이해된다면,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차원에

서 젠더레짐의 변화는 지식의 생성과 축적 과정에 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여성을 비롯해 약자와 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을 통합하는 젠더분석

법은 이들의 생활세계와 정책을 연결하고, 이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김현미, 2014).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생존의 여성화, 나아가 재생산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젠더레짐은 어떠한가? 여성 및 사회 소수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정

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수렴하기 위한 젠더분석은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젠더

레짐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성주류화전략이 국가와 여성, 정책과 생활세

계를 연결시키며 변화시키고 있는가? 

3. 성평등 정책으로 나아가기

한국사회에서 1980년  이전 여성에 한 정책은 “식량원조, 문맹퇴치, 가

내부업 프로그램, 육아 및 가족계획 활동 등을 통해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갖

는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권현정, 2001:63)”을 둠으로써, 여성

의 전통적 역할을 강화하는 성별분업에 협력한 측면이 크다. 즉 가부장적 젠

더레짐의 규율에 근거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85년으로, 이 시기 여성정책은 

발전의 효과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는 인식하에 여성을 생산자이자 적극적 경

제주체로 보고 “여성의 기여와 또 발전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의 훈련, 신용, 고용에 한 접근을 강조(권현정, 2001:63)”

했다. 80년  여성전담 기구가 설치되어 법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이데올

로기를 없애려는 시도가 계속되었고, 90년  성주류화전략의 도입되면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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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는 성별 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별통계 등 정책과 생활세계의 

연결을 고려한 조치들이 제도화되었다(김경숙, 2011). 즉 여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발전에서 배제와 주변화가 아니라 여성의 종속이 문제라는 관점으로 

남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젠더관점으로 검토하자는 접근이다. 

이처럼 최근 30,40년에 걸쳐 한국사회는 경제 근 화만큼이나 압축적으로 여

성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경숙, 2011; 김미

경, 2015). 실제로 2001년 여성부가 생긴 이래로, 여성정책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실행되면서 평등한 젠더레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시도되었

다(김미경, 2015), 특히 2000년  들어 본격적으로 실행된 성주류화3)전략은 모

든 제도와 정책에 젠더 관점을 도입하려함으로써 객관성이라는 이름의 남성중

심적 정책과 일상생활의 가부장적 관습 등 불평등한 젠더레짐에 균열을 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숙진, 2012; 배은경,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압축적 여성정책의 양적 확장이 평등정책에 머물러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제기한 아젠다가 제도화

되고, 여성운동가들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후 여성운동이 

힘을 잃었다는, 즉 여성의 관점으로 국가정책을 비판하던 여성운동가들이 국

가제도에 편입되면서, 국가에 한 여성계의 비판을 막는 모순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김은경, 2004; 김미경, 2015). 

제도적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고 예산과 조직이 증가되었지만, 이런 제도화는 

결과적으로 여성정책 역을 축소시켰고(원시연, 2006), 다른 한편 여성정책이 

여성을 상으로 하거나 여성 수혜자를 확 하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시

민들의 공감 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여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봄으로써 여성내부

의 다양성과 차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배은경, 2012).

특히 여성주의자들은 경제 위기와 함께 시작된 경제구조조정 과정이 “여성

의 재생산노동 시간의 증가와 노동강도 강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특히 비

공식부문에로의 참가 증가, 여성의 교육 기회의 축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극단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의 해체 등(권현정, 2001:74)”으로 이어지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비용이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3) 서구에서 성주류화는 1976년에서 1985년 사이 여성정책에 등장한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모든 지역정책의 계획과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건, 위치와 필요 
사이의 다름에 한 시스템적 고려(Reeves, 2002:2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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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경제불황이 사회의 재생산과정과 갈등적이며, 이 

갈등관계가 사회 지속 자체를 위협하는‘재생산의 위기’라는 분석이다.

여성정책이 “근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가부장

적 젠더관계가 남성과 여성의 권력 비 칭과 위계를 전제함으로써 근본적인 

불평등과 부정의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로 그것에 개입하여 

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즉 “젠더로 인한 불평등의 교정(배은경, 2012:6)”

을 의미한다면, 여성정책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한국은 여성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서 여성을 재생산 역과 연계하고 있다. 즉 어머니와 아내에서 노동자로 정

책 상이 되는 과정에, 이들 일자리는 저임금의 돌봄노동과 사회서비스업과 

같은 ‘여성친화적’인 역으로 공고화되고 있다(조세현, 2011). 실제로 여성

가족부가 2006년에 작성한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06-2010)은 60만개의 일자

리 가운데 약 40여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간병서

비스, 시설 및 가정양육, 산모 도우미 등 ‘여성 친화적’인 사회서비스업이 

주를 이뤘다(민현주, 2008:63). 

서구에서는‘여성 친화적’정책이 불평등한 젠더레짐을 기반으로 하며, 그

로 인해 노동 시장 내 성별분업이 심화되었다는 실증적 연구를 내고 있다. 여

성의 노동권이 보장될 때, 사기업은 고위직에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반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쉽게 하는 공공부문의 낮은 서비스 직종에 여성이 거 

진입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참여를 촉진하

지만 사적 역의 성역할 분리 논리를 공적 역에 이전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조세형, 2011).

정책과 법, 제도와 지원책은 국가가 위치한 젠더레짐 속에서 만들어진다. 따

라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젠더레짐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젠더레짐은 성별만이 아니라 나이와 계급, 학력과 지역, 인종과 

국적, 장애와 성적지향 등 다양한 경제·문화·사회 전 범주와 향을 주고받

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젠더레짐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평

등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화된 성적 범주의 외부에 있는 이들, 

그리고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을 고려한 경험과 입장을 담아야 한다(김현

미, 2014).

이러한 젠더레짐 하의 여성정책은 개인의 신체와 젠더에 한 자율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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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층적이고 유연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개인으로 기본으로 해야할 것이다. 

우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가족과 지역사회, 고용의 역에서 여

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구조적인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 

제도 및 국가 정책의 변화(조 미, 2001:322)”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회의 다양

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으로 표되는 약자와 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을 담은 새

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생애 전 과정에서 개인들

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구조 등 기존의‘사

회적the social’인 것을 낯설게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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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문화의 기능 혹은 역할은 무엇일까? 또한 사람은 문화를 통해 정녕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는 왜 문화는 정책적으로 공공의 지원이 가능하며, 문화정책에는 

국민 행복이라는 단어가 단골로 등장하는가에 한 의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문화는 그 개념이 복잡하고 용도 또한 다양하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심심풀이 소일거리나 사치스러운 장식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김정수, 2006: 62). 문화로 인해 자연의 상태와

는 구분되는 문명 혹은 인간적인 생활양식의 확립이 가능하며, 이럴 때 문화

는 한 사회를 결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전을 추동하기도 한다. 문화

는 좁게는 예술이나 학문으로 집약되는 고도의 정신적이고 감성적 표현과 관

련되는 역량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유적(類的)으로 위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

하기도 한다(강내희, 2003:459).

 문화예술에 한 공적 지원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예술의 공공효과

와 문화예술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장실패와 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다(임학

순, 2003). 문화예술의 공공효과는 국가정체성 확립, 사회적 응집력 강화, 국가 

위상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발전 효과 등이 거론된다. 문화예술의 형평

성은 공적 지원을 통해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에 의한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

동을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여 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시장실

패와 효율성은 문화예술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메

커니즘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 지

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문화예술에 한 공공지원의 원칙을 둘러싸고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 공공

의 책임성과 예술 활동의 자유 간의 논쟁이 있다(임학순, 2003 :87). 예술적 우

수성과 예술의 질적 수준에 지원의 근거를 두는 엘리트주의적 접근은 예술 창

조자와 소비자, 아마추어와 전문가, 고급문화와 중문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주로 고급예술과 전문 예술창조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예술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지원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민중주의

로서 중예술, 예술에 한 평등한 접근 기회, 예술적 다원주의, 문화 민주화

와 예술의 확산 등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예술에 

한 공공지원은 예술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공익을 모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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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결국은 예술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

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문화예술에 한 공적 지원이 문화예

술의 정치화를 초래하여 문화예술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정책이란 문화라는 목적을 정책이라는 수단으로 엮

어내는 공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흥재, 2006:17). 달리 말하면 공공기관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부문에 개입하

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임학순, 2003 :55). 문화정책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

할 수 있다(이흥재, 2006:27~29). 첫째, 문화예술의 학습, 창조, 전달, 향유, 축

적, 교류 활동이 원활해지도록 기반 조성 및 기반 시설 정비 등이다. 둘째, 문

화 관련 시설, 단체, 기구의 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셋째, 문화예술 그 

자체와 예술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적 기회에 한 접근 불

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분배정책으로 문화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도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생산과 문화소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

면서 나아가 문화공급과 문화수요의 공진화를 가능하도록 한다. 

문화예술에 한 정책적 지원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지원 주체에 의

해 구분하면 주로 공적기관(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형, 

민간기관과 개인이 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형,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의 중간 

형태의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국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토오 야스오 외, 

2002). 또한 공적 지원 상이나 역도 각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각 분야에 한 지원 규모와 지출 구조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임학순, 2003),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른 문제이니만큼 여기

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한국 문화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와 관련하여 시기구분을 둘러싸고 연구자들마다 그 견

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는 간략하

게 살펴본 후에 노태우 정부와 김 삼 정부,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

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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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의 전개와 그 특징(1948~1987)

제1, 2공화국 시기의 문화정책은 문화기관의 관리와 운 , 그리고 관변 예술

인단체의 창작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문화정책에 머물러 있었다(문화체육관광

부, 2014). 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 고, 경제적인 피폐로 인해 문화예술

에 한 정책적 관심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를 주요한 통치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 정도로 치부되었고, 이에 반할 경우 통제와 규제 일변도

로 응하 다. 

제3공화국 시기는 민족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확 되었는데, 주요 문

화정책 사업은 전통문화 전승사업(국학개발, 고전국역 등)과 각종 문화행사(

한민국문화예술상, 국전, 지방문화제)의 기획과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임학

순, 2003). 제4공화국은 1973년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통해 ‘올바른 민

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을 정책 목표로 표명하 다. 이 시기 문화정책의 특

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원보다는 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문화에 한 

폭적인 추자 확 를 통해 문화 진흥의 정책을 강화하 다고 할 수 있다(문화

체육관광부, 2014). 제5공화국 시기 일반회계 예산이 105% 증가한 반면에 문화 

부문 예산은 230%가 증가하 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아시안게임이나 서울올림

픽을 유치하면서  사회문화적 기반시설 설립이 불가피하여 예술의 전당, 국립

국악당 등 규모 문화시설 건립에 많은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의 문화정책은 그야

말로 지원보다는 규제에 치중한 것이었고, 지원정책은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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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분 이념 및 특징 문화정책 기조와 중요 정책변동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반공주의
- 정책기조의 부재, 문화에 
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

이 미약한 상태

- 국립극장, 국악원 설립(1950)
- 저작권법 제정(1957)
- 외화 수입쿼터제 실시(1959)
- 언론, 화, 방송, 출판 업무 중심 추진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 민족문화 창달 및 자주
적 민족문화
- 공보행정 우위, 규제와 
통제, 국민홍보용 문화사
업,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강조

- 기초문화입법 : 공연, 화, 음반법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 문화진흥기금 모금 시작
- 문예중흥 5개년 계획 발표
- 중문화 통제 강화

제5공화국
- 문화민주주의, 문화입국
- 문화적 주체성, 문화투자  
확 , 지방문화 육성

- 문화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 외국 화 직배 허용
- 지방문화 중흥 5개년 계획
- 문화발전 장기 정책 구상 등

※ 문화체육관광부(2014a), 박광무(2013), 임학순(2003)을 참고로 재구성

[표 15-1] 건국 이후 제5공화국까지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2)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와 그 특징

노태우 정부에서 김 삼 정부에 이르는 시기는 이전에 비해 문화예술 관련 

정책이 현저하게 늘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다양화되었다(임학

순, 2003). 1990년에 발표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필두로,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 [새문화-체육-청소년 진흥 5개년 계획](1993),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 [문화복지 중장기실천계획](1996), [21세기를 향

항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1996), [문화비전 2000](1997) 등으로 그야말로 문

화예술정책의 홍수시 다.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된 후 수립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모든 국민에

게 문화를’이라는 정책 이념을 설정하고 새로운 문화전략으로 ‘문화주의’

를 표방하면서 관리, 통제, 규제보다는 참여, 진흥, 조장에 초점을 두면서, 그 

정책과제로 국민의 문화향수 확 ,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 문화창조력의 제고,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등을 제시하 다(임학순, 2003). 1993년의 [문화창달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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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계획]에서는 문화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 정책기조로 

‘규제에서 자율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창조계층에서 향수계층으

로’, ‘분단에서 통일로’, ‘보다 넓은 세계로’, 그 정책과제로는 ‘지역문

화 활성화’, ‘문화복지의 균점화’, ‘우리 문화의 세계화’등으로 설정하

다. 또한 1996년에는 ‘문화복지’를 핵심정책으로 부각시켜 문화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문화복지기획단’을 운 하면서 [삶

의 질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구상](1996), [문화복지 중장기실천계

획](1996) 등을 기획하게 되는 것이다.

시 구분 이념 및 특징 문화정책 기조와 중요 정책변동

노태우 
정부

- 문화민주주의
- 문화복지지향, 문화격
차 해소 및 문화향수권 
강조, 국제문화교류의 양
정 확  및 다변화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 문화향수권 신장 사업 : 찾아가는 문화
사업, 문화가족운동, 문화달력, 문화사랑
방운동, 문화거리 조성 등
- 국민 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

김 삼 
정부

- 세계화, 민주화
- 우리문화의 세계화, 문
화산업 지원정책  수립, 
삶의 질 개선 및 문화복
지의 강화, 규제보다는 자
율, 지역문화 활성화 등

- 문화창달 5개년 계획 수립
-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 문화산업국 신설, 삶의 질 세계화를 위
한 문화복지 기본 구상 발표
- 상진흥기본법 제정
- 문화의 집 조성, 음반사전심의제 폐지

※ 문화체육관광부(2014a), 박광무(2013), 임학순(2003)을 참고로 재구성

[표 15-2]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와 그 특징

1998년 발표한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은 문화를 고부가가치의 창출, 사

회통합, 남북통일 등을 위한 국가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문화의 힘을 통한 문

화복지국가를 추구했고, 10  중점과제로는 1)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구축, 2)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 개선, 3) 지식정보사회에 비한 

기반조성 4)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5) 문화복지의 실질적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임학순, 2003:120). 이후 1999년에는 [문

화산업진흥5개년 계획]이, 2001년에는 [콘텐트코리아 비전 21] 등 문화산업 관



312 /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연구

련 정책이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기초예술과 다원적 예술 지원으로 예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

서도 문화예술교육의 강조로 모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나아가 김 삼 정부와 김 중 정부의 문화정책을 발

전적으로 계승하려 했다(박광무. 2013:291). 또한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부처간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주요 연관분야의 정책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문화관광부, 2004).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특징은 문화산업과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문화도시에 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편승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긴장과 협력보다는 문화산업에 한 

정책적 지원으로 경사되면서 향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할 수 있다. 곧 

방송, 출판, 화, 음악, 게임 등의 역에서 심각한 독점화의 진전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셈이다.  

시 구분 이념 및 특징 문화정책 기조와 중요 정책변동

김 중 
정부

- 창의적 문화국가
- 팔길이 원칙에 따른 
진흥위주의 문화정책으
로 전환,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 문화
예산 1% 달성

- 새문화관광정책 발표
- 일본 중문화의 단계적 개방
-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 방송법 제정 및 방송위원회 출범
-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노무현 
정부

- 자율, 참여, 분권
- 민간 자율성 강화, 
주요자 중심의 문화정
책, 문하의 중앙 집중 
해소 정책 

- 창의한국 발표
- 새예술정책 발표
- C-KOREA 2010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2014a), 박광무(2013), 임학순(2003)을 참고로 재구성

[표 15-3]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의 전개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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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전개와 그 특징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선진화’, ‘창조적 실용주의’를 반 하여 구

체화하 는데, 공공서비스는‘원칙’과‘효율’의 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발

전해야 함을 강조하 다(문화체육관광부, 2014:16).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문화 권력의 교체라는 미명 하에 문화계를 편 가르기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인천문화재단/경인일보, 2003). 일례로 참여정부의 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창의한국’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했어

야 할 과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한 채로 새로 시작하는 식의 

갈아엎기 방식을 고집했는데, 이는 창조적 계승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했다.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은 그 비전으로 문화융성을 전면에 내세운다(박광무, 

2013). 김동호 초  문화융성위원장은 국민소통과 융합, 문화의 가치 확산, 문

화산업 키우기를 문화융성위원회의 3  역할로 규정하고, 문화융성을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문화의 주체가 되고 문화를 향유해 나가는 것”으로 규

정하 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비선 실세의 의한 농락의 상이 

됨으로써 후  역사에 길이 남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 구분 이념 및 특징 문화정책 기조와 중요 정책변동

이명박 
정부

- 품격 있는 문화국가
- 멋있는 한국인, 잘사
는 한국인, 정겨운 한
국인, 신나는 한국인

- 창의적인 문화예술 진흥
- 개성있는 문화공간 조성
- 문화일자리 만들기
- 문화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문화복지의 지속 강화
- 문화교류 거점 형성 및 세계화

박근혜 
정부

- 희망의 새 시 , 문화융성
-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 문화재정 2% 달성
- 문화기본법 제정
- 생활문화공간조성, 문화격차 해소
- 예술인지원, 인문정신 문화진흥
-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 관광 실현, 스
포츠 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2014a), 박광무(2013), 임학순(2003)을 참고로 재구성

[표 15-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의 변동과 그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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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 선거 문화부문 공약 비교 및 실행 분석 

1) 18대 대통령선거 문화관련 공약 비교 분석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공약은 그야말로 말의 성찬일 뿐 실제 실천과는 거

리가 먼 것이 아직까지는 사실이다. 메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유도하지만 여전히 화려한 공약의 유혹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령선거에서 문화와 관련한 공약의 경우 또한 화려하기 그지없는 언어 

구사를 통해 행복 사회를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흉내만 내고 말거나 

떠들썩하게 구호만 외치다가 재임 기간을 다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예를 들

어 이명박 정권은 복합문화창작공간인‘문화 창작 발전소’라는 큰 계획의 문

화정책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 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문화 주체 

쪽에 분산을 한 뒤에  현장 쪽에 공간 지원을 하는 식의 적절한 지원보다는 

규모만 너무 고민했던 것이 실패로 이어졌고, 또한 국공립 박물관을 무료화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6%에 불과하여 이 또한 빈 공약이 되고 

말았다(인천문화재단/경인일보, 2013 :18). 

더욱 가관인 것은 중적으로 공표했던 공약과는 오히려 정반 의 길을 걷

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문화는 지역·계층·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

록 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국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략)

차별 없는 문화, 맞춤형 문화, 수준 높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 1인 1예술 및  

1스포츠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 전통문화유

산 보호 및 관광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존경하는 문화, 바로 한민국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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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2012년 18  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문화부문 공약의 첫머

리에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 이 공약이 무색하게 오히려 

문화예술계 일부 인사들에 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그에 따른 지원 배제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배제와 차별, 규제와 금지. 검열 등의 간섭이 있어 왔지만 공

공연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후 

초기에 자신들 중심의 문화판을 만들려 했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미

명 하에 한미 FTA 촛불 시위에 참여한 단체나 동조했던 문화예술인들을 상

으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결과적으로 이념을 잣 로 문화

예술인을 갈라놓고 지원 정책의 기준으로 삼았던 전례도 있다(인천문화재단/경

인일보, 2013 :19). 

2012년 제18  통령선거에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문화 관련 공약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사람이 먼저인 한민국 : 국민과의 119약속’이라는 

형식으로 정치, 경제, 의료 농어촌 등의 주제에 문화 관련 공약을 적절하게 배치

하는 형식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확 ’를, [강도 높은 정치 혁신과 권력개

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에서 ‘언론의 독립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회복’,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균형 발전’, [혁신경제로 신성장 동력 확충, 과학기술․문화강국 

실현]에서는 ‘문화콘텐츠 창조산업 육성’, ‘한류가 열어가는 세계문화강국’

을,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진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행

복 공동체 건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문화관련 선 공약은 평이할뿐더러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

져 있어서 중적인 소구력을 갖기 힘든 구조이다. 곧 내용과 형식면에서 

중의 관심을 유발하지도 못하고 있고, 중적 호소력 또한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상 적으로 그 내용이 풍부할뿐더러 구체적으로 진단과 

약속,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삶’을 모토로 문화재정 2% 확보,  

「문화기본법」제정,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예

술도시로 개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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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문화·관광시설 확충, 문화유

산 관리 체계 강화,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남북문화교류 확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외래 관광

객 1천만 시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등

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재정 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로 OECD 국가 평균 1.9%

의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후 문화재정 2% 확보를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

, 문화복지 확충, 등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과 문화관련 예산 및 기

금 확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기본법」제정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등

을 제시함으로써 투표권자가 무언가를 기 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2) 대선공약과 정책 집행의 비교 분석

18  선을 통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선 공약은 집권 이후 얼마나 실

천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체평가라고 할 수도 있는 문화

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요사업 내용

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은 법․제도적 기반 구축으로서 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8  

정책과제 발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

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복지법 등의 제․개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

두었다. 또한 맞춤형 문화 복지 확  정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등 상 문화

향유 프로그램 수혜자 폭 증가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b). 2014년에는 문화융성 

국민체감 확  및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문화가 있는 날’운 , 생활문화센

터 설립(35개소), 문화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맞춤형 문화향유 지원(저소득층 문

화복지 144만명, 문화예술 교육  267만명), 체력인증센터(21개소), 스포츠클럽

(19개소) 확충, 체육참여율 제고(45.5%→54.7%)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년은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14.1월~)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참여 프로그램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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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지도 및 참여율 상승 등으로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마련을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 출

범,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국민체육진흥법」개정, 

2016.3.27.까지 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2015 라노 엑스포 성공적 

참여로 국격 제고 등을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위의 사실을 일정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반성의 지점 혹은 미진한 

것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b ; 문화체육

관광부, 2015 ; 문화체육관광부, 2016). 먼저‘문화융성’의 정책적 기반은 마

련되었으나 국민 체감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

게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발굴과 홍보 미흡, 수도

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수도권 지역문화지수 평균(0.14) vs 비수도권 지역문

화지수 평균(-0.06))가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자체별 특성을 고

려한 지원이 필요하고, 생활문화 기반 확충에 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

황에서 중장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선진국형 지역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 확  및 민․관 문화 네트워크 강화 필요한데, 이는 문

화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기 중요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은 확 되었으나 개별여가활동 1위 TV(51.4%), 2

위 인터넷(11.5%), 3위 산책(4.5%), 문화예술 관람률 1위 화(65.8%), 2위 중

음악·연예(14.4%)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편중된 문화

향유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 체감도 낮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186개국 중 13

위, ‘14년)은 높아졌으나, 국민 행복지수 순위는 UN(156개국 중 41위, 13년), 

OECD(35개국 중 25위, 14년)으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을 지적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스스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

지만 공약과 연계한 평가는 없다. 

공약의 실행 여부를 평가하면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 지방을 지역 특화

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문화예술창작 지원 및 문화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남북문화교류 확  및 

세계문화 다양성 증진,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 외래 관광객 1천

만 시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국외여행 국민 안전제고 등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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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 듯하고, 스스로의 평가에서도 이와 관련한 항목은 

아예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거나 공약과 실제 집행 간에 괴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술인 창작 안정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일부에 한 지원 배제 등으로 편가르기를 심화시켰을 뿐이고, 남북 문

화교류 확  및 세계 문화다양성 증진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악화 혹

은 단절을 통해 문화교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상으로 토요 체험여행 지원 등을 약속

했지만 세월호 참사 및 그 수습과정에서 정부 불신을 키워 오히려 체험여행이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안

한국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의 방향 설정

이 가능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어렵지 않게 추출할 수 있다. 문

화부 발족 이후 6차례의 정권을 거치면서 정책 방향 및 과제들이 일정하게 축

적되어 있기 때문에 ‘계승과 단절’을 통해 합리적 핵심을 도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과제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해 

진일부를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그에 근거하여 몇 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

해보기로 한다.  

1) 정책의 방향

(1) 정책 집행과정에서 공정성 담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알림 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 행과 실

국장 명의로 된‘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글이 

2017년 1월 23일 자로 게시되어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한국동계

스포츠 재센터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예외적인 불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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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으로 문화예술계가 분노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 나라가 실의와 절망 그

리고 분노 등으로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 한 반성과 다짐의 글이다. 그 

주요 내용은‘문화와 예술의 본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것을 문화행정의 가

장 중요한 원칙으로 항상 명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각

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소중히 받아들여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확

’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을 담보, 현장 문

화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계 자율성 확립을 위한 논의 및 실행 기구를 구성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

동에 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

토’할 것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문화예술에 한 정책적 지원이 투명한 과정을 거쳐 공

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섭을 하거나 불법적 개입을 통해 특정 

세력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일어난 참사 다. 달리 말하면 법과 제도의 문제라

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부처 간 협력의 강화

문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강내희(2003)은 문화의 위상을 

정치, 경제와 함께 3  층위의 하나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가 

주로 상품이나 재화의 생산과 판매, 소비 등을 통한 리의 역을 가리킨다

면 정치는 경제 역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가리키고 문화는 과

학과 학문, 교육, 가치와 규범 등의 분야에서 인간이 발현하는 창조성의 발휘 

능력과 그런 능력이 축적되고 구현되는 사회의 층위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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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역 관련 부처 주요 연관분야 예시

문화교육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미디어&문화콘텐츠 교육
학교체육

문화복지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문화복지
여성문화
직장체육, 실업자, 이주노동자 문화복지
지역문화
재소자 문화복지

문화외교
외교동상부
국정홍보처
통일부

국제문화교류, 한민족문화공동체
국가 이미지
남북문화교류

문화창조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전문인력
CT +IT
예술인, 체육인 병역문제

※ 문화관광부(2004)에서 재구성.

[표 15-5] 부처간 정책 협력과 그 내용 예시

문화기본법 제2조에는 이와 관련하여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

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역 전반

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

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한 문화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관 혹은 산학연의 협치이다. 문화적 공공 역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 운 에는 협치의 정신이 중요하다. 

(3) 문화적 권리 신장

시민의 문화적 권리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상태이며, 나아가 문화헌장에

서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목 중의 하나다. 문화기본법에서는 제4

조에서 이러한 권리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 , 지역, 사회적 신



15장. 문화로 행복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 321

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

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헌장에서

는 이에 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

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

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위할 권리

를 갖는다.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

가를 누릴 권리,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 학습을 추구하여 스

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 정보와 전달 매체에 평등하게 접

근하고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향을 주는 공

공 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는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용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문화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보장되고 활성화되는 ‘문화

사회;로의 진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 문화다양성 보장과 문화정체성의 확립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현실을 있는 그 로 인정하면서 나아가 다양성을 인정

할 때 문화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적극 권장되고 있다. 유네스코

는 2001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 는데, 그 관점은 다음과 같다(강내희, 2003 

;330).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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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집단들과 사회들의 특이성과 복수성 안에 구현되어 있다. 문화다양

성은 교류,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생명다양성이 지연에게 필수적이듯 인

류에게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인류의 공통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의 세 들에게 혜책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고 긍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문화제국주의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미국을 위

시한 서구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은 문화정체성의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중요한 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

어야 한다. 문화헌장에서는 이에 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 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

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

습에 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만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

하는 데 기여한다. 

2) 정책 과제 제안

정책과제는 각 장르나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정책의 변화 방향에 맞는 몇몇 과제들을 

간략하게 나열해보기로 한다.

❍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활 전반에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 공공기관부터 시작하여 점차 민간으로 확산

- 연장근무, 야근 등의 금지로 여가 문화 확산

- 교 근무제 도입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문화예술 활동 시간 확보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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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급 학교시설 활용

- 초중고 예능 및 체육시설의 주민 개방의 점진적 확  

- 학과의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교육 진행

- 문화예술과 체육의 평생교육 기능을 학교 시설 등을 통해 해소

❍ 교과 과정 개편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시간 확대

- 초중고 문화예술관련 과목 교육 시간 확

- 1인 1기 식의 예체능 실기 교육 강화

- 체육활동 시간 확  및 이수 강화 

❍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 및 공적 운영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확충

- 문화시설 건립 후 공적 운 으로 공공서비스 강화 

- 한 도시 혹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방안 모색

- 문화시설 건립 및 운  과정에서 공공성의 강화 

❍ 문화산업 독점방지법 제정 및 집행

- 출판, 방송, 음악, 화 등의 독점 완화 방안 모색

- 제작과 배급의 분리 강화

- 중소기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선순환구조 강화

-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도입

- 문화예술계와 문화산업의 연계 강화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강화 

❍ 문화예술의 위상 강화 

- 문화부 장관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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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

- 정부의 제반 정책과 문화정책의 연계

5. 맺음말  

문화와 예술은 개인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또한 행복감과 성취감을 고취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이 소속한 공동체의 지속이라는 순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

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동반자적인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해결하

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와 함께 타인을 배려하

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적 윤리와 교양의 형성이 문화의 기능이라면, 

복지와 생태 그리고 문화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토 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이현식, 2012).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문화정책이 지금까지의 역사와는 달리 획기적으로 바

뀌기 위해서는 문화에 한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 곧 문화를 좁은 의미의 문

화예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계급, 민족 또는 인종, 성차, 성애, 세 , 지역 

등의 사회적 분할 요인들을 가로지르며 환경, 교육, 학문, 과학기술, 관광, 주

거환경, 도시설계, 인권, 평화 등의 사회적 의제들과 역들을 포괄하거나 긴

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강내희, 

2003;462). 

문화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먼저 주

체설정의 민주화로부터 시작하는 문화민주주의, 사회적 권리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여야 하기에 공공성 강화, 문화를 독점이 아닌 공유 혹

은 공동 향유의 상으로 여기는 접근의 기회를 늘이는 접근성의 강화, 그리

고 진작과 촉진 그리고 책임을 따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생산성의 강

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강내희,2003;471~474).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

산업정책의 편중 문제이다. 문화산업은 문화와 산업이라는 양날이 결합된 양

가적 개념인데, 문화‘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기도 한데, 지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문화정책에도 투 되어 몇몇 기업과 형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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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 의해 문화산업이 독점화하면서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던 창의력, 상상

력, 소통력, 다양성 등의 문화적인 특이성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인천문화재

단/경인일보, 2013). 이런 이유로 전반적인 문화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되 믄화산업은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의 균형과 긴장을 복원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문화사회란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회구성원

들이 빈곤과 궁핍, 억압 등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자아

실현을 위해 창조적 활동을 최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사

회”(강내희, 2003;475)라고 할 때, 문화정책의 목표는 문화사회의 건설을 하루 

빨리 앞당기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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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화의 환경적 한계

한국사회와 국가정책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에 따른 공

해문제가 주민의 생존과 환경에 미치는 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부터이

다.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주도 산업화의 결과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응

하기 위해 1967년 보건사회부의 환경위생과(공해계)로 출발한 한국의 환경정책

은 1980년 환경청이 되면서 전문행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1994년에 들어

서야 비로소 환경부로 승격해 주요정책부서로서의 조직과 틀이 안정화되었다. 

1970~80년 의 산업화에 이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개발 등 

국토개발이 활성화된 1990년 는 지구적 차원의 산업화와 에너지사용증가로 

점점 노골화되는 기후변화현상에 응하기 위해 발전국가들은 물론 저발전국

가들의 개발속도를 규제해야 하는 도전에 국제사회가 직면한 시기이기도 했다. 

유엔총회가 리우환경선언을 채택한 1992년 들어선 김 중정부에 이어 1997년 

노무현정부까지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진전시킨 한국은 지구환경문제에 공동 

응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정책의 제도화에도 나서 권위주

의적 개발국가의 면모는 다소 완화하 으나 경제성장을 통한 생활향상이라는 

신개발주의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산업화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도시화는 주택과 도로건설, 교통량 증가에 따

른 도시환경문제를 양산하 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 한 공공재정의 투

입과 사회적 노력을 요구했다. 쾌적한 주거와 물, 에너지 공급, 쓰레기 처리는 

신도시건설과 상수원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수반했고 

개발문제를 둘러싼 민관 갈등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일정부분 진전된 민주정부 10년 동안 환경갈등과 생태

적 저항이 봇물처럼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환경을 고려한 성장을 제도화

한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역사회의 희생에 근거해 국가와 재벌경제를 성

장시키는 신개발주의의 다른 이름이자 환경적 측면에서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와 불평등을 지역과 계층사이에 심화시키는 생태민주주의의 결여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난개발은 수도권 환경문제를 심화시켜 수도권 기

질개선특별법과 같은 차별적 정책을 도입하는가 하면, 국내전력소비량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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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차지하는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호남‧충남지역에 위치한 발전소의 

규모는 지역사회의 사전 동의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발전소지역의 미세

먼지와 기오염 피해는 가중되지만 그로 인한 편익은 수도권으로 전이되는 

환경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다른 한편, 환경을 경제에 복속시킨 성장주의, 환경문제에 한 관심과 제도

화의 결여는 노동권 및 환경권의 제약과 오염의 확산에 따른 주민건강피해로 

이어졌다.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을 방치한 결과는 

반도체와 타이어 노동자의 지속적인 발병과 사망, 빈번한 독성물질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 사고 등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회문제를 양산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 압축적 산업화의 결과로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으나 생태

민주화는 제한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은 물론 핵 물질과 독성화학물질의 위협, 

환경성질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위기는 가속화되고 시민의 생

명과 안전이 복합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생태민주주의가 

결여된 성장의 둔화는 불평등과 불이익의 지역화, 계층화 심화에 이어 미래세

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겪은 원자력‧화력발전

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나 가습기살균제참사, 반도체노동자 사망사건 

등이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의 한계로서 생태민주주의의 결여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국가 및 

지역정책의 모색이 2017년 새로운 정부의 과제임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이

유이다. 국가와 국제수준에서의 환경문제와 복합위험사회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주의와 성장주의를 탈피하여 지역중심의 생태

적 자립전략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며, 환경과 경제, 주거와 에

너지, 도시와 교통이 생태적으로 통합된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마을(transition town), 전환도시, 에너지전환, 체제전환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 중심의 생태적 자립 전략은 지역과 계층, 성별과 세  사이에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구성원이 생태적 편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또한, 지역공동체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숙의

를 통해 장기적 지역발전 전략을 합의하고 도시, 에너지, 식품 등 시민의 삶의 

전반을 향상시키는 공공계획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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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민주화와 정의로운 전환

생태적 관점에서 발전국가와 자본주의 사회를 재구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압축적 성장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들이 

익숙한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일은 더욱 그렇다. 저렴한 화석연료에 의지해 

급성장한 경제시스템을 생태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일, 환경과 노동에 한 비

용을 배제함으로써 극 화할 수 있었던 개인과 공동체의 부와 편익을 포기하

는 일, 공공의 안녕과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배타적 소유와 소비를 생태적

으로 혁신하는 일, 기후변화와 미래세 의 환경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국가수준의 운 원리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생태민주

화로의 이행은 정치경제적이던 사회적이던 구조적 변동을 불러올 커다란 계기

와 자극을 요구한다. 

한국사회에서 그 계기는 2008년의 광우병 촛불이었고 2011년의 후쿠시마 원

전 폭발사고 다. 급격한 고단백의 육식사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나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보편화된 위험 앞에서 시민들은 

위험의 근원과 구조화된 시스템에 하여, 희망의 근거와 지향에 하여 고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역과 소비, 산업구조와 정치를 연결해 고민하던 한국

사회에 원자력의 강국 일본에서 폭발한 원전문제가 던져졌다. 

상업운전이 시작된 후 약 30년 동안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무수한 

갈등이 있었지만 ‘값싸고 안전한’ 전기에 중독된 한국의 정치경제는 화력과 

원자력의 환경성과 안전성에 해 문제 삼는 것을 금기시했다. 지역주민과 반

핵시민운동이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지적하고 탈핵을 주장했지만 발화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후 안전성 신화에서 깨어난 시민사회

가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중적으로 주창하고 2010년 들어선 혁신지방정부들

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생태적 전환의 첫걸음인 에너지전환실험이 시작됐다. 

마침 세계는 선진국과 신흥발전국가들에게 기후변화책임을 강화하는 신기후체

제에 들어섰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 내부적 변화의 요구와 외부의 환

경적 압박이 한국사회의 에너지발 생태적 전환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석유의존경제에 내재하는 에너지 위기와 점점 노골화되는 기후변화에 한 

응은 세계 여러 나라에 공통적인 환경적 도전이다. 지역, 국가 수준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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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에너지와 환경문제는 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에너지위기에 응하는 

방식에 따라 환경위기는 해소되기도 하고 반 로 더 증가하기도 한다.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은 에너지소비 합리화와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같은 기존의 생존방식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연

결되기도 하지만 원자력 등의 체에너지원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 위험

을 증가시키는 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갈래의 상반된 길에서 탈석유와 생태사회시스템으로 지역사회를 혁신

하자는 활동이 유럽에서 시작된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이다. 2030년 배럴당 

145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에 의존하는 삶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풀뿌리 지역에 구축하고자 하는 전환마을운동은 2005년 인

구 20만의 국 토트네스에서 시작된 시민자치활동에서 기원한다. 에너지 소비

를 줄이는 생태건축과 로컬푸드 등으로 저탄소 녹색 삶을 모색하던 작은 마을

에서의 전환적 실험은 2014년 말 현재 43개국 1196개 지역이 전환도시네트워크

에 가입하여 연 하는 수준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전환마을은 마을과 도시 단위에서 에너지와 건축(주택), 도시계획, 교통, 문

화와 삶의 주요 역에서 생태적 전환을 목표하고 있으며, 시민주도의 에너지 

전환행동 및 자치계획을 지방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수용함으로써 

완성된다.

전환마을‧도시에서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합리

화하는 주택 및 건축을 장려하고, 시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중교통체계

의 확립과 더불어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

다. 또한,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개인과 공동체가 상용화하도록 

법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화폐를 제도화해 지역 내에서 생

산과 구매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번 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마을, 전환도시정책은 한국에도 도입돼 서울, 수원 등에서 에너

지자립마을 조성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자립도시 선언, 그리고 이를 구

체화하는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도시건축 및 중교통체

계 확충 등 다양한 사업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규모 에너지 공급정책과 관련 제도들이 엄연하고 재

생에너지 도입이 개인과 지역단위에서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파편적이고 고

립적인 에너지 전환도시 정책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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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을과 지역단위의 에너지자립과 생태적 자치시스템이 정착되려면 국가 수

준에서 분산형 에너지정책이 확립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수준으로 향상

되며 이러한 산업들로 지역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재정비

돼야 한다. 또한, 지역의 에너지 계획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립하고 에너

지 생산과 소비 규모, 에너지과세, 주요 에너지원에 한 결정권한을 주민이 

보유해야만 에너지설비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민주주의도 구

현할 수 있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에서 미뤄졌던 민주주의의 녹색화는 산업‧경
제뿐만 아니라 소비와 문화, 국가와 국제관계 수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운

원리와 법제도를 생태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일이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흐

른 2017년, 생태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통해 공동체와 국민은 더 안전하고 건강

하며, 혁신적 녹색일자리로 생태경제의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

토‧사회 생태계 안에서 지역‧계층‧성별‧세 ‧인종에 한 차별 없이 조화롭게 공

존하는 한민국과 국민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태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서

는 환경정책 몇 가지를 아래에 제시한다.

3. 생태민주화를 향한 주요 환경정책 

1) 복합위험으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반도체‧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이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화학

물질 문제는 노동현장은 물론 병원과 집조차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타이어제조공장 노동

자 사망사건에 이어 반도체노동자,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사망사건은 국내에서

만 4만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사용되고, 매년 300~400종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시장에 진입1)하지만 그 유해성과 독성(toxicity), 위해성(hazard), 위험

1) 이권섭(2016), 독성과 노출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산업
보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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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에 한 관리는 체계화되지 않는 현실과 연관돼 있다. 2016년 적인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사건은 불과 수 년 동안 사망자가 

1,124명에 이를 정도로 기업과 정부의 독성‧화학물질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

었음을 보여준다.

1994년 시판된 가습기살균제는 2006년 첫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2011년 

28명의 임산부들이 집단적으로 입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명적 위

험성이 드러났다. 2011년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수집된 피해사례는 

2017년 1월 현재 5,410건에 이르며 1,124명이 사망했지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한 기업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의 법적 책임

은 무겁지 않았다.

구분 합계 사망자수(사망률) 생존환자
관련성판정여부
판정 미판정

1차 조사
(2014.4 발표)

361 106 (29.3%) 255 361 -

2차 조사
(2015.4 발표)

169 42 (24.9%) 127 169 -

3차 조사
(2016.8 발표)

752 82 (10.9%) 670 353 399

4차 조사 (2016년
민간센터신고 분)

4,059 882 (21.7%) 3,177 - 4,059

5차 조사 (2017. 1월 
민간센터신고 분)

69 12(17.4%) 57 - 69

합계 5,410 1,124 (20.8%) 4,286 883 4,527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자료(2017. 2. 1) 인용

[표 16-1] 가습기살균제 신고 및 사망자 현황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파장도 커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2017.1.20.)되기도 했으

나 기업에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되고 피해구제기간도 20년으로 한정

돼 초기사용 피해자들을 구제범위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등 질병과 직업연관성이 확인된 반도체노동자들

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한 책마련도 개별 기업 역을 넘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980년  청정산업으로 도입된 반도체 산업에서 업무상재

해가 인정된 것은 역학조사에 의해 생식이상이 확인된 2012년이다. 이후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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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삼성, SK2) 

등 반도체노동자들의 산재신청 건수 비 승인비율은 1.5%(삼성전자)에 그치고 피

해자 구제에 정부와 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정책의

지와 규정이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보
건수

산재
신청

심사 중
불승인‧
취하

승인 소송 중 패소 승소

백혈병 40 13 5 2 3 3
재생불량성 빈혈 5 4 2 1 1

림프종 20 2 1 1
골수이형성증 2

유방암 20 7 5 1 1
뇌종양 23 4 1 1 1 1
생식질환 6 1 1
차세 질환 8 1 1
희귀질환 13 9 3 2 3 1
기타질환 55 11 8 2 1
합계 192 52 25 8 3 10 2 4

출처: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
한 조정위원회 조정안(2016.7.23)

[표16-2] 삼성반도체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의심사례 산재신청 현황과 판정결과(2015.2)

2015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피해실태와 보상 등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삼성반도체 노동자 발병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반도체 산

업에 건강유해성 위험은 상시적으로 내재하고 있었으나 충분히 관리되고 비

되지 못하 으며, 미래에는 더욱 체계화되고 세 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고 명시한 것처럼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가 필요하다.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인체 건강과 환경에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인 향을 미

칠 위험성이 내재돼있지만 개별적이고 분절화된 관리체계와 법제를 통해 관리

되고 있다. 살생물제(Biocide)성분인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환경부와 산업부, 식

약처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리주체

2) LG하이닉스반도체(구 현 하이닉스 합병)의 경우 2014년 SK하이닉스산업보건검증위원회
의 조사이후 2016년까지 6월까지 135건의 건강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갑상선암이 
50건, 생식질환 26건, 유방암 12건, 백혈병 8건, 비호지킨 림프종 8건, 위암 8건, 폐암 등 
기타질병이 23건이다(한겨레신문.2016.6.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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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령의 혼재가 조기에 적절한 응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이 됐을 수 있다. 

관리 상물질 관리주체 법령 입법목적

유해화학물질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노출에 따른 사람의 건
강 및 환경 보호

건강위해물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자
의 안전보건유지 증진

의약외품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관리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의약품외 공산품 안전관리

농약,비료,사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약‧비료‧사료관리법
농약‧비료‧사료 품질향상
과 수급관리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의약품의 적정관리를 통
한 국민건강 향상

식품첨가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관리

위험물질 행정자치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로 인한 위해방
지 및 공공안전 확보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이용에 따른 재해
방지와 공공안전 도모

[표 16-3]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법령

(2) 개선방향

 산업현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4만4천여 종의 화학물

질 중 독성이나 위해성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고작 15%수준이다. 부분의 화

학물질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신물질은 늘어나고 지속적인 노출로 노동자가 소

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

리정책이 수용자의 관점에서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해져야 함을 말해준다. 

선진국에서는 위험관리정책에 정착된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3)을 화학물질 및 방사능 안전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사전배려

3) 박종원(2009)은 사전배려원칙에 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고 있는데 해석이 
용이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Wiener(2001)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위험의 제거는 시
간적으로는 조기에, 규제의 정도 면에서는 보다 엄격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조기성과 
엄격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불확실성은 부작위를 정당화하
지 않는다(Uncertainty does not justify inaction).” 특정 리스크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없
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적 규제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베르겐선언이 그 예다. 둘째,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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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은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 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에 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배려차원에서 규제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

학물질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화확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방사성물질의 이용과 안전관리 원칙을 정한 

「원자력안전법」, 「식품위생법」, 「품질관리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위해물질의 도입과 이용에 따른 인체와 환경

상의 위험들을 최소화하도록 국가와 기업에 강제하는 방법이다. 가장 적극적 조

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반도체노동자사망사건이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

된 것 중 하나는 기업의 리활동에 비해 노동자안전이 소홀하게 다뤄지도록 

한 ‘기업비 보호제도’ 다. 

새로운 기술과 공정이 개발되고 신물질이 쓰이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

에 유해성과 독성을 알 수 없는 화학물질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많

은 경우 물질의 성분이나 유해성 관련 정보가 기업비 로 인정돼 노동자의 건

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손상하는 물질정보

는 기업비 에 포함돼서는 안되며, 신물질은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정보

공개가 없는 한 쓸 수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

련된 핵심정보는 기업 업비 이 아니라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행정정보망에 게시,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와 위해성 평가 등에 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요구도 필요

하다. 물질의 제조‧사용 기업이 수행하는 위해성평가는 제한적인데다 정부의 검증 

과정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위험을 사전예방하기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

신규물질은 물론 기존 사용물질의 위해성평가가 실질적인 위험평가4)가 되도

실한 리스크는 조치를 정당화한다(Uncertain Risk justifies Action).” 는 불확실한 리스크
에 한 규제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윙스프레드 공동성명이 그 예다. 셋째는 “임증책
임의 전환(Shifting the Burden of Proof)”로 리스크에 관한 불확실성은 잠재적으로 리스
크가 있는 활동을 지지하는 자가 그 활동이 아무런 리스크도 야기하지 않는다거나 수용
가능한 리스크만을 야기한다고 입증할 때까지 해당 활동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4) 이권섭(2016), 독성과 노출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 산업
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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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인체와 환경 유해성 평가, 물리‧화학적 유해성평가와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물질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성평가는 물질

단위가 아니라 수용체 중심의 종합 위해성평가를 제도화해 다양한 오염원 및 

물질에 한 총노출을 평가하여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개

별 물질 상의 위해성 평가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현

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살생물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가습기살균

제 사망사건에서 보듯 화학물질이 생활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위해성이 심각한 수준이나 성분 등 복잡한 물질정보에 해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없게 돼있다. 살생물제 등이 함유된 살균제, 방향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

품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과 그 원료가 되는 우선 관리물질(국제적 고독성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게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2) 에너지전환과 탈핵

(1) 현황과 문제점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소의 증설계획은 전력수요와 접하게 연관된다. 경제

발전과 에너지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순의 상관관계를 가져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에너지설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력수요예측과 발전소 설비증강계획도 이렇게 구성된다. 국내총생산

의 지속적인 증가와 인구증가, 1인가구의 증가는 전력소비량을 증가시키므로 

발전용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4.1%씩 고

속 성장했으며, 2012년 이후로는 증가폭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11년

의 순환단전 이후 적극적 수요관리와 전기요금 인상, 여름‧겨울철 혹서‧혹한이 

적었던 기온효과, 그리고 경기침체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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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1] 연도별 전력소비량 변화 추이

출처: 7차 전력수급계획

2015년 정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2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평균 

3.06%5), 인구증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6), 전력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2.1%

를 적용해 목표수요를 정함으로써 2028년과 2029년에 부족한 전력설비를 3GW

용량의 원전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 했다. 다만, 전력소비증가율의 둔

화와 인구감소 추세에 반하는 과잉수요예측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6차 전력

수급계획에 비하여 2027년의 최 전력수요를 12%, 전력소비량을 14.3% 낮춰 

전망했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리적 설득력은 부족하다.

5) 2차 에너지계획은 2011~2035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을 2.80%, 인구증가율을 0.17%로 전망
하고 있다. 

6) 7차 계획이 인용한 통계청 인구전망은 2020년 51,435천명, 2029년 52,154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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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6차 계획 7차 계획

전력소비량(GWh) 최 전력(MW) 전력소비량(GWh) 최 전력(MW)
2015 516,156 82,677 489,595 82,478
2016 532,694 84,576 509,754  84,612
2017 548,241 88,218 532,622  88,206
2018 564,256 91,509 555,280  91,795
2019 578,623 93,683 574,506  94,840
2020 590,565 95,316 588,352  97,261
2021 597,064 97,510 600,063  99,792
2022 602,049 99,363 609,822  101,849
2023 605,724 100,807 617,956  103,694
2024 611,734 102,839 625,095  105,200
2025 624,950 105,056 631,653  106,644
2026 640,133 108,037 637,953  107,974
2027 655,305(100) 110,886(100) 644,021(98.3)  109,284(98.6)
2028 650,159  110,605
2029 656,883  111,929
연평균
증가율

2.2 2.4 2.1 2.2

자료: 7차 전력수급계획

[표 16-4]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예측결과

특히, 2015년 전력소비량은 4837억kWh로 2014년보다 1.3% 증가에 그쳐 6차 

계획의 수요예측이 과다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에

너지다소비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전력소비증가율은 향후 1%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력수요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과장된 전력수요예측에 기댄 발전설비 증설계획은 예산낭비

와 더불어 환경에 부정적인 향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7차 계획에서 원전비중이 늘어났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

고 경제성만을 강조한 원자력과 화력중심의 발전원 구성으로 환경‧안전성 향상

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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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전 석탄 LNG 신재생 집단
석유, 
양수

6차(27년) 27.4% 34.7% 24.3% 4.5% 4.6% 4.5%

7차(29년) 28.2% 32.3% 24.8% 4.6% 5.8% 4.3%
자료: 7차 전력수급계획

[표 16-5] 6차/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

또한, 원전증가와 석탄비중의 유지는 신기후체제를 준비하는 세계적 흐름과

도 동 떨어진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이 28.2%인 세계전원믹스 

추세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뒤쳐진 계획이다. 

구분 발전량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
2012 21.6 5.1 22.2 39.8 10.6 21.8
2020 25.8 3.5 20.5 37.6 12.0 26.7
2025 28.4 2.5 22.2 35.6 12.0 27.8
2030 30.8 1.9 24.4 32.8 12.7 28.2
2035 33.6 1.8 26.2 30.7 12.8 28.6
2040 36.5 1.6 27.7 29.0 12.3 29.0

자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20호(2016.6.8.), 에너지경제연구원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6’에 기초하여 도출한 내용, 재인용

[표 16-6] 세계 발전원별 전원믹스구조 변화 전망
(단위: 발전량 조kWh, 발전원별 비중 %)

최 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확 한 7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 안정화 추

세를 반 해 재조정해야 한다. 소비증가율 감소의 한 요인인 전력가격 결정의 

불합리성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전력가격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경제성인데 환경성과 안전성을 추가7)하

여 가격합리화를 도모하고 산업계의 낮은 요금도 현실화해야 한다. 가격에 환

경‧건강문제를 반 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전기화 추세, 낭비적 전력수요를 통

제할 수 있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서 배제된 환경성과 안전성을 반 한 전

기사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전력시장운 규칙 등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비

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합리가 개선되고 전력수요예측이 정상을 회복해야만 원자력발전의 

7) 2017년 3월 2일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우선구매조항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포함됐으나 
시행령과 규칙, 전력시장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개정, 보완돼야 실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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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책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생긴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싸 기저발전으로 사용되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신 재생에너지원

과 지역발전원의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통한 탈핵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이 과정

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 7차 전력수급계획상 2029년 총 발전량 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1.7%이고, 설비비중은 20.1%다. 독일정부(2010)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 35%, 2030년 50%8)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분 2015 2020 2025 2029

발전량 
비중

23,857 (4.5%) 50,655 (7.9%) 66,622 (9.7%) 83,090 (11.7%)

설비 비중 7,335 (7.5) 17,273 (12.9) 26,098 (17.3) 32,890 (20.1)
자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표 16-7]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설비비중 
(단위 : GWh, MW, %)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 기준 전력수요는 BAU 비 15% 감축하고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자가용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에 의한 발전량을 총발전량의 

1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에너지원의 확충을 통해 에너지 생산‧공
급과 환경성,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발전원과 소비지가 분리된 기존의 형발전소정책은 환경불평등 문제와 미

세먼지, 방사능 위험 등에 따른 발전소 증설 및 송전선로 건설저항을 불러오

면서 분산형 전원개발을 촉진했지만 7차 계획을 볼 때 여전히 중심축은 형

발전소 증설에 머물러 8차 계획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열병합발전소 확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고형폐기물연료의 

환경성 문제에 한 책마련도 시급하다. 분산형 에너지설비라 하더라도 석

유나 SRF(Solid Refuse Fuel, RPF(Refused Plastic Fuel)와 같은 고형폐기물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 향 및 주민건강과 안전 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에너지원도 설비의 도입 결정과 시설과정을 지역사회

8) 이유수(2011),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사례 분석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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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정책수용성의 저하와 주민저항을 피할 

수 없다. 에너지와 환경정책의 긴 한 결합,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책수요 파악

과 적절한 공급계획의 수립, 주민참여와 더불어 환경성과 안전성을 결합한 에

너지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절실한 이유이다.

(2) 개선방향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중심의 전력정책을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정

책에 한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 다. 환경성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사

후처리나 사고비용,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

이지 않은 에너지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에너지‧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에너지

전환프로그램과 관련법의 체계적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17기의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석탄 화력발전을 통해 체하는 한편 에너지 소

비절약과 송전네트워크 개선으로 탈핵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분산형 에너

지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제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기도 하다. 

독일처럼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2040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

하고 재생에너지원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전력생산량의 50%를 전환하는 계획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년  건설된 원자로의 노후화와 잦은 지진으로 남

해안에 집된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자력발전과 핵 산업을 활성화하는 「원자력진흥법」 폐지, 발전원

의 성격을 묻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 친환경에너지원으로의 발전

원 전환을 규정한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와 

방사능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정보공개 및 안전규제가 

허술한 연구용원자로에 한 규제강화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에너지의 확 는 발전소입지지역과 수도권‧ 도시사이

의 환경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며 발전소입지지역의 환경‧안전문제

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분산형 에너지는 원자력과 화력 같은 위험하고 반환경

적인 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발전소와 설비용량의 적정성과 건

전성을 유지하게 하고 안전성도 매우 향상되며, 에너지 소비가 건전해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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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발적 수요관리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총체적 건전성이 향

상되는 방안이 에너지 전환마을, 전환도시 모델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응하여 저탄소 생활과 경제를 실천하는 시민의 자발적 

활동으로 시작된 전환마을은 에너지, 식량, 주거, 교통 등 도시전체의 시스템

을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역재구조화 모델로 정착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환도시모델은 태양광(열),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에 의한 주거와 교통

시스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에너지의 지역적 소비와 유통시스템 확립

으로 최종 편익이 지역 안에서 온전하게 향유되는 지역자립모델이다. 제한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은평구와 부안의 에너지자립마을, 전의 공동체화

페인 한밭레츠, 아이쿱생협의 이세츠 등에서 공동체와 지역자립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려면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 총 발전량의 50% 이상을 재생‧분산에너지원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에너지전환법의 제정과 탈원전, 탈화석 에너지 전환계획의 수립 및 이행, 중

교통 및 주거의 환경성 제고와 관련 제도 확충, 지역화폐 도입과 운 ‧지원시스

템 등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남북에너지 협력은 정치‧체제갈등으로 

소원한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변화와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력과 석탄화력 규모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과 더불어 북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다. 

재생에너지협력은 북한에 생태적․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일뿐 아니라, 북한의 

에너지빈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며, 단기간에 지역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은 남한의 재생에너지 산업도 

촉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기업의 전문기술과 설비, 인력을 파견할 수 있어 녹

색일자리가 늘어난다. 남북한 재생에너지교류로 정체된 한반도의 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를 정착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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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강 복원과 물 거버넌스 시스템 확립

(1) 정책동향과 문제점

2009년부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 강 사업은 4년간 약 22조2천억원의 사

업비를 투입해 한강, 낙동강, 금강, 산강에 16개의 형 보를 만들고 하상을 

준설하는 규모 하천개발 사업이었다. 4 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가뭄․홍수 예방, 수질․생태계 개선, 레저문화 공간 확충,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

해 추진됐으며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을 결

정했다. 범정부적 4 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운 됐으며 2012년 이명박정부 임

기만료 전에 사업이 종료됐다. 

4 강 사업은 계획당시부터 종료시점까지 일관되게 시민사회의 반 와 저항

이 이어졌다. 16개의 보로 인한 하천의 호소화와 수질악화, 생태적 단절 및 생

물종 변화, 하천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건설담합비리 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졌고 2013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2014년 4 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활동

이 이어졌다. 그러나 4 강사업 시행결과에 한 조사평가는 가뭄 책이나 홍

수조절에도 유용하지 않았고 수질개선 및 레저관광자원 확보에도 성과가 미흡

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댐 등 구조물 안전성 향상, 부 양화의 원인인 인

(P) 저감시설 확충, 남조류 번식의 체계적 원인조사 필요, 생태공원의 기능 

부적합과 개선 등의 책마련을 요구했을 뿐 4 강 사업의 환경사회적 향과 

근본적 개선 책 마련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4 강 유역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반 와 수환경 모니터링을 지속해온 이들은 좀 더 근원적인 

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조사평가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가 기존의 

시설물은 존치하고 환경 향저감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시설 개선, 사업이

행기관의 설치제안 등에 그쳤으며, 시민사회가 주장한 16개 보 수문의 상시개

방이나  시나리오분석을 통한 단계적 철거 등의 근본적 안 제시는 제외되었

다.

4 강 사업 완료 후 5년을 맞으면서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1조원 이

상을 투입했지만 심각해지는 ‘녹조라떼’를 막을 수 없었다. 낙동강과 금강

의 녹조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겨울철에도 녹조는 소멸하지 않고 하천에 생

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의 호소화로 주요 생물의 폐사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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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다구, 실지렁이 등 번창하는 등 생물 종의 변화가 이

어졌다. 

이러한 수질관리의 한계를 인정한 정부(국토부, 환경부, 농림부)가 2017년 2

월 지하수위에 향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4 강의 수위저하를 결정( 략 13m

에서 11m로 2m내외)하고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4 강 사업의 실패를 공식

적으로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사업비만 23조원, 이후 수질 및 시설물 관리비로 매년 수조원이 투

입된 4 강 댐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강을 원래 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되고 있다. 실패한 토목사업이지만 거 한 재정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무위로 되돌리는 일은 정책에 한 책임문제와 더불어 재

정낭비에 한 비판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개선방안

4 강에 건설된 16개의 댐 수문을 개방함으로써 악화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한다. 보 철거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4 강의 보 철거와 

함께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에 설치된 하구둑의 개방에 해서도 함께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기수역은 생물다양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463개 하구 중 228개가 닫혀 있어 제 기능을 못한 채 거 한 웅덩이

로 전락했다. 최근 지자체단위에서 4 강 하구의 기수역 복원을 위한 시민사

회와 지방정부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

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개 댐의 수문은 일정한 준비를 거쳐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 철거도 시행한다. 일부 수문의 개방과 하천

수 유통을 통해서도 하도와 하천생태계, 수질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다만 

수문개방에 다른 시설물 안전 문제나 하상 쇄굴 등의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강 사업과정에서 둔치에 조성된 다양한 시설물도 여건에 따라 일부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는 하천복원과정을 경과하면서 결정해도 될 일이다. 

 하나 더 고려할 것은 예측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규모 토건사업이 

정책적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하여 4 강 사업 청문회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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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녹색뉴딜정책으로 추진됐지만 4 강의 생태‧환경에는 부정적이었

고 녹색일자리나 지역내총생산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하여 법적 의무조항을 완화하거나 회피를 허용

하는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 향평가법,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

며, 4 강 주변지역 난개발을 조장하는 친수구역개발특별법의 폐지가 뒤따라

야 할 것이다. 

 4 강 사업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원인이 됐던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정부조직간 역할에 해서도 관계조정이 필요하다. 국가하천관리는 

국토해양부가 수량을, 수질은 환경부가 관장한다. 지방정부는 각종 개발행위 

및 오염행위에 해 법에 의해 위임사무를 관장하는 수준에서 역할 한다. 이

는 지역의 자연자원인 하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역할이 제약된다

는 의미이고 지역사회의 요구나 정책적 판단이 소홀하게 다뤄진다는 뜻이다.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소재하는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역주민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물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게 유역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주요 국가하천을 비롯한 지천의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그 구성과 절차, 방식을 정하는 기본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 기본법’ 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다. 

수량과 수질 관리의 분할, 행정구역에 따른 물 관리 행정의 단절, 본류 수질과 

지천 수질 관리의 분절화, 하천과 물 관리에서 지역주민의 배제 등 수계와 유

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분절화된 하천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수원개발과 수질관리, 지역개발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원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4 강의 유역관리 원칙과 수계기금에 의한 지역사업을 정하고 있는 「4

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수계

관리기구를 유역의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물 거버넌스 기구로 재

정비하고 유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개방해야 한다. 유역환경청이 관할하

는 실무기구를 법인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자율적 유역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물이용 부담금의 조성과 배분에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사회의 필요가 반 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기금배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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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도 지역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유

역주민이 조성한 수계기금에 의해 매입한 토지와 건물은 유역주체의 공동자산

으로 하되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활용목적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에너지와 환경의 통합 환경에너지부 설립

(1) 정책동향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다양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오염을 

다루는 업무에 한정돼왔다. 산업과 접한 연관을 갖는 에너지나 전기, 국토자

원관리는 환경 향을 저감하는 규제수단 이외의 정책적 개입이 제한되었다. 

값싼 에너지로 산업경쟁력을 부양해온 경제정책, 산업의 성장과 고도화에 따

른 열‧에너지 설비의 증 와 관련된 미세먼지, 기후변화의 문제, 교통‧물류의 

개선을 위한 도로망 건설에 의한 생태계파괴와 소음 등 환경문제의 확산 등 

이동과 에너지, 환경의 분리로 인한 다양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했으나 환경

정책의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값싼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경제는 지역과 노동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가 하

면 기업의 책임을 사회와 국민에게 떠넘겼고 국가정책비용을 증가시켰다. 산

업화정부는 물론 민주화 정부조차도 이 왜곡을 바로잡지 못했다.

BAU 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정부가 Post 2020 신기후체제에 동

참하기 위하여 저탄소 발전원으로 원자력발전소를 2기 증강하고 복합화력발전

을 증설하기로 한 것은 미세먼지와 방사성폐기물의 현존하는 위험성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치명적 사고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환경 모순을 심화시킨다. 

국립공원의 개발을 손쉽게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개발제한구역, 자

연공원지정 해제 등의 국토정책 또한 국립공원 생태계의 보전을 통한 환경적 

편익 제고, 녹지보전을 통한 도심의 적정관리, 쾌적한 주거와 삶의 질을 제고

라는 정책목표를 내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 

에너지와 환경, 국토 관리정책이 경제성과 효율성, 환경성 등 서로 다른 목

표를 지향하는 부서에 분절화돼 있는 것은 정책의 효과나 과정적 측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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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바람직하지 않다. 원자력과 에너지, 국토관리가 생태적 관점에서 환경정책

과 통합되어야 지속가능한 국가와 사회의 전환이 가능하다.

(2) 개선방안

기존의 환경부 업무인 생태계 및 환경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

부에 분산된 에너지산업과 원자력안전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에너지‧
기후변화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에너지부 혹은 기후변화문제를 강조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도의 표기가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환경에너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

스, 스위스, 코스타리카, 몰디브 등이 있으며, 국처럼 에너지기후변화를 통합

한 나라도 있다. 독일은 “환경 및 자연 보전과 핵 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로 핵 안전이 환경

업무에 통합돼 있다. 

에너지와 환경을 결합함으로써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저

탄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원자력시설들로부터 방

사능 위협을 줄여나갈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서로 통합하여 수

량과 수질관리의 일원화를 꾀하고 생태자원이용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관리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환경재정 확충 ; 탄소세 도입

(1) 정책동향과 문제점

2017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정부예산이 400조를 넘었으나 환경예산은 6.9조

원으로 전체예산의 1.7% 수준이다. 2007년 200조 규모이던 국가예산이 10년 

사이에 두 배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예산은 6조원 로 차이가 없

다. 복지예산과 국방,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산이 4%이상 증가한데 비하면 환

경에 한 정부의 관심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그 사이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노동자와 소비자 사망사건은 사망자가 천백명에 이를 정도로 확 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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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나 천식 등 환경성질환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통적 환경분야에 이어 새롭게 등장하는 화학물질관리, 기후재난 응 등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중 환경부 예산을 늘리거나 

환경목적세를 만들어 환경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국가예산의 2%도 안되는 환

경예산으로는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문제들에 해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

우며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의 50% 이상이 산업부문에서 소비되

고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절 적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

지 등의 기환경 개선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원인자부담원칙과 

사전예방원칙, 환경비용의 내부화가 실행되도록 조세나 환경오염부담금을 부

과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행과 더불어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연료

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재생에너지에 한 정책적 지원과 인근 국가 간의 에너지 교역으로 2022년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환경정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적 재

정개혁(Environmental Fiscal Reform)과 생태적 조세 개혁(Ecological Tax 

Reform)을 오랜 기간 진행했다9)고 한다. 독일의 세제개혁은 외부효과를 치유

하기 위해 조세와 보조금을 적절히 활용했는데 그것은 다음 3가지의 원칙에 

기초한다. 첫째는 원인자부담(Polluter Pays Principle)이다. 환경비용을 내부화

하고 혁신(innovation)을 유발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불필요한 보조금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사전적인 조치(precaution)다. 이는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R&D를 중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제

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는 협력(cooperation)이다. 환경문제는 국내적으

로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독일은 오염의 원인자가 행위에 따른 오염유발 

가능성에 따라 사전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세제와 재정배분에 있어서 생태적 

고려를 했고 기 한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9) 박순애 등(2010), 환경예산 투자확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학교 행정 학원 한국행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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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며,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탄소세를 부과할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조세저항이 있다고

는 하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세부담을 어떻게 설계하고 배분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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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란?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란 한 마디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장소

와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의지하며 사는 이웃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는 사실 인간역사 상 최 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근본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물리적이면서 정신적인 기반요소 

중 하나이며 또한 한 도시의 경쟁력으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도시를 

이야기할 때 그 중요성에 해 항상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유치나 신산업의 정착이 필요하

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주거문제라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기업이나 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단지 경제적 이익만 생긴다면 어느 지

역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이사할 것이라는 잘못된 단편적 사고를 기반으로 시

작하는 계획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력적인 산업단지는 가장 기본

적인 조건인 주거환경이 완성된 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

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사를 할 때 정말로 많은 것을 고려하곤 합니다. 특히 자

기에게 익숙하던 지역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좋은 병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생활편의시설들도 잘 갖추어져 있을까? 생활비는 저렴할까? 문화생활이 

가능할까? 노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잘 되어있을까? 이웃과는 잘 지낼 수 있을

까?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무엇보다도 먼저 아름다운 마을을 찾고 있고 또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는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아름다운 마을과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의 건설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정의하여야 하는 것

이 건설을 위한 구성요소와 구축조건입니다. 즉, 아름다운 마을과 건강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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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

들이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면 시민들 누구에게나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이미

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는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의지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건설행위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

심을 가지곤 합니다. 다시 말해, 건설행위 자체에서 또는 건설 후 건물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얻고자합니다. 이것이 종종 건축과 부동산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혼용해서 쓰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온 이익추구 

과정 및 결과에 반할지도 모르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려면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의 강제성이 있는 힘을 빌려야합니다. 그러나 강제성에는 항상 거부감이 

다릅니다. 따라서 규제와 함께 마찰을 줄이는 방법으로써 규제를 따르는 사람

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나 건설 후 나타날 기 효과에 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세워야합니다. 여기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인센티브에 관한 부분은 지면

이 한정된 관계로 언급하지 못하고 단지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

기 위한 가이드라인 – 구성요소와 구축조건만 - 다루지만 이들은 항상 함께 고

려되어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2. 구성요소의 정의 및 구축조건에 대한 제언1)

◉ 제 1 구성요소 : 주변 환경 및 지역사회

▣ 구축조건 01

『주거단지 내·외부에 학교, 공원, 놀이공간, 상점, 식당, 카페 등 주거

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휴식 그리고 편리함을 담보하는 근린생활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정부의 정책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직장이나 주요 서비

스 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이 평가지표는 국의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와 
Home Bilders Federation이 Design for Homes와 함께 주관하는 수준 높은 주택과 단지를 
가려내는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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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건강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지역의 주거단지 개발 및 계획에 있어 공공시설, 어린

이집, 보건 서비스, 자그마한 선술집 및 거주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시설들과 

서비스시설들을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 제공되면, 이러한 시설들을 통하여 주민들

이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이 주거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도록 고려하여야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지역사회에 물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계획단계에서 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

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놀이공간, 체

육관 및 보건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발지역 내에 이러

한 시설들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인근지역에 위치한 다른 

시설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축조건 02

『지역사회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개별 성향에 따른 다양한 요구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가?』

개발자는 다양한 계층이 혼합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을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의 요구를 개발계획에 반 해야합니다. 즉, 저렴한 주택을 지으려면 

저렴한 주택의 크기의 유형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아름다운 마을은 같은 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피할 때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택 유형과 

크기를 잘 혼합하는 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기초입니다. 비교

적 작은 규모의 개발일지라도 다양한 유형의 가구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택의 유형 및 용도를 혼합할 때 생기는 이점은 건축의 양식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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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더욱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 가족, 소규모 가족, 규모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혼합된 마을

의 사람들은 정든 이웃을 떠나지 않고도 가족 형태의 변경이 생기는 상황에 

따라 집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주거형태는 주의 깊게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배치는 다른 가족 간, 노인 및 청년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을 줄이려는 목

표를 가지고 다루어져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 그룹들의 다양한 특징적인 활

동을 고려하고 또한 그룹 간 사생활을 유지해야합니다.

▣ 구축조건 03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소유방식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택소유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

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방식에는 공공임 주택, 

개인임 주택, 개인 소유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다양하지 못한 주택소유방식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는 사회적 

불균형과 지속불가능한 공동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모 개발 시에는 가

능한 모든 주택소유방식을 도입하여야하며, 소규모 개발의 경우는 현존하는 

주변지역의 소유방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구축조건 04

『공공교통에 대한 편리성이 보장되어 있는가?』

지역의 해당관청은 접근이 쉽고 연결이 잘 되는 중교통의 구축을 고려해

야합니다.

훌륭한 중교통 및 시설에 한 근접성은 교통량을 줄이고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는 장소를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차역, 트램 또는 버스와 같은 기존 교통인프라에 마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개발일 경우에는 반경 400m 이내 또는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중

교통을 연결하면 충분합니다.

▣ 구축조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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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에 작용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친환경적 특성

이 반영되었는가?』

지역의 해당관청은 건설 중에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향요소에 적응하고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야합니다.

기후변화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성에 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

습니다. 개발지에 해 선택할 때 그곳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속가능성의 

향을 고려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어야하며 토지에 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의 건설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재 및 재생 가능한 재료 사용

◀ 에너지절약계획

◀ 재활용 촉진

◀ 지속가능한 배수시스템 사용

◀ 건설폐기물 감소

◀ 생물 다양성의 증가.

◉ 제 2 구성요소 : 마을의 특성

 
▣ 구축조건 06

『대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건축설계가 이루어졌는가?』

개발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한 철저한 평가는 독창적인 장소를 설계하

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개별 주택 및 전체 단지의 디자인은 지역의 형상과 작

동하는 방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합

니다. 이는 꼭 지켜야하는 설계과정의 일부입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

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디자인은 

땅을 최 한 활용하고, 거기에 가치를 제공하고, 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

을 갖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개발하는 주거단지의 

전반적인 모양과 느낌은 이웃해 있는 건물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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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축조건 07

『기존의 건물, 조경 혹은 지형들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이란 그 지역의 환경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을 손

상시키지 않으면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

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개발지역에는 많은 기

존 건물이 있으며 일부는 고고학 또는 중요한 자연환경이 풍부한 곳도 있습니

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거나 보전지역 내에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보존명령이 일부 나무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신규 주택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양식, 경관 그리고 문화

에 반응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이를 강화해야합니다. 역사가 깃들인 환경과 

그 지역의 볼만한 자연환경 등은 주민들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이곳의 공

동체에도 강한 정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을 반 하고 개선

하는 디자인은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건물의 스타

일을 그 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규모와 재질, 특정한 관점을 나타내는 디

자인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구축조건 08

『고유의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해당관청은 주택단지가 주변 환경에 잘 부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자부심

과 시민 의식을 지원하거나 새롭게 만들기도 하여야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은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들이 사는 곳을 어떻게 느끼는지 향을 줍니다. 

또한 마을의 특성과 품질은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높여줍니다. 장소에 한 느

낌은 건물의 품질과 주위의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수준의 건축계획뿐

만 아니라 강력한 조경전략은 잘 준비된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생깁니다. 이

것은 마을의 성격과 정체성 그리고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징적인 디자인은 강력한 아이디어로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현

사회의 문화와 다른 특성들을 반 하거나 주변 경관에 나타나는 그 지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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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턴에 응하는  것입니다.

▣ 구축조건 09

『건물의 배치가 주민들과 방문객이 쉽게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옳은 

방향과 길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거리를 배치할 때는 모든 사용자에게 주변상황을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해

야 합니다. 적절한 위치에 세워진 예술품, 식재상태, 랜드마크, 특별한 전망, 

특정지역의 게이트웨이, 조명, 흥미 있는 경로 그리고 특징적인 건축스타일은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 표지판의 필요성을 줄입니다.

주택단지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가져야합

니다. 주변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환

경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 정원, 막다른 길 등이 서

로 명확한 관계를 가지고 잘 짜여있으면 주민들은 이에 해 흥미를 가지고 

친근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훈훈한 인정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미 개발된 이웃단지와 서로 보완적으로 연결되어야합니다.

꼬불꼬불 구부러진 도로를 따라 주택을 배치하면 주변을 돌아다니기가 어려

워져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보다는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모서리에 위

치한 건물은 종종 방향을 결정하거나 원하는 장소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계획해야합니다. 또한 교차점이나 공공장소와 

같은 주요 지점에서는 다른 곳에 비해 규모와 높이의 변화를 주어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구축조건 10

『건물 배치와 도로가 일치하도록 조성되었는가?』

거리, 주택, 정원, 놀이공간   및 주차장은 신중하게 계획해야합니다. 성공적인 

배치계획은 주택과 열린 공간 그리고 근린생활 용도의 블록 등이 상호 연결된 

경로 안에 들어가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열린 공간과 함께 수준 높고 잘 관

리된 지역의 네트워크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사

람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은 우선 건물의 배열로 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보행로와 차로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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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배열을 따릅니다.

◉ 제 3 구성요소 : 도로, 주차, 보행환경

 
▣ 구축조건 11

『건물의 배치는 차로 및 주차장 시설에 우선하여 친환경적 주거생활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주택단지 개발의 우선순위는 건물의 배치에서 시작됩니다. 적절한 크기, 비

례, 형태 및 레이아웃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것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킴과 동시에 매력적이고 사용하기 쉽도록 잘 정의 된 거리와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외부공간의 품

질보다는 도로와 주차장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기술적 표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히 보행자에게 불쾌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도로 및 주차 시설은 사용자의 

편의와 그 지역의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하지만 그 지역을 지배

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합니다.

▣ 구축조건 12

『주차장 시설은 도로변 경관을 침해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주차는 주거단지 디자인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해당관청과 

개발자 사이의 논의 결과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패턴과 주차 가능성에 한 현

실적인 평가에 의해 향을 받게 됩니다. 부분의 경우, 다양한 주차공간을 

혼합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거리에 주차하면 길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게 되어 교통이 진정되

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주차로 인하여 건물의 전면부가 막히지 않으면서

도 주택 또는 상점과 도로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도록 설계되어야합니다. 

높은 도로 개발하는 환경에서 상업공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잘 관리 된 지

하주차장과 함께 노상주차를 허용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됩니다. 가

능하면 지하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더 많은 매력적인 거리와 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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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합니다.

▣ 구축조건 13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및 자동차가 각각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계

획되어 있는가?』

거리는 공공공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하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장애물이 없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속도제한을 높이고 

도로의 표면과 교차점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방

법입니다. 저속 환경에서는 보행자, 차량,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반드시 분리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집지역에서는 교통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교통속

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 재료, 질감, 패턴, 가구 및 식목을 이용합니다.

빠른 교통량을 지닌 번잡한 거리의 경우에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

해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합니다. 아름다운 거리경관은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연결방법과 횡단가능성을 제공하여야합니다. 조명은 도로사용자들이 밤

에도 안전하게 자신의 경로를 찾기 쉽도록 설치해야합니다.

▣ 구축조건 14

『기존의 도로 그리고 주변의 개발상황과 조화되도록 통합적 건축설계가 

되어있는가?』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홀로 서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거리와 

보도 그리고 공공장소는 이웃과 잘 연결되도록 기존의 도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합니다. 잘 설계된 개발지는 해당지역의 기존시설 또는 추후 

지어질 시설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이 쉬워야합니다.

원활한 경로 및 공공장소들은 모든 거주자를 포함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지에 들어오거나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확

보하면 사람들의 걷는 기회는 늘어나고 차의 사용은 감소합니다. 원활한 연계

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과 –보안문제를 포함하여 – 맥락을 같이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구축조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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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과 보행자도로가 눈에 잘 띄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보행자들

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가?』

디자인은 단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공공공간 주위에 있는 건물들은 도로 및 보도

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합니다. 거리와 보

도에 면한 창과 문을 열면 더 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궁형의 창과 모

서리창은 모든 방향으로 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더 많은 빛을 

가져다줍니다.

공공장소로 향하는 박공벽은 시선을 막기 때문에 피해야합니다. 취약한 모

든 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거리조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조명의 밝

기는 주거단지 전반에 걸쳐 균등해야합니다.

◉ 제 4 구성요소 : 건축설계 및 시공의 수준

▣ 구축조건 16

『공공공간이 꼭 필요한 장소에 계획되어 있으며 관리가 수월하도록 배

치가 되어있는가?』

건물 주변의 공간은 건물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주거단지 내에 어린이

들의 놀이나 모험을 위한 것이든 반응이나 학습을 위한 것이든 공개된 공공공

간을 제공하여야합니다. 이런 곳이 잘 설계되면 누구나 다 즐겁게 잘 사용하

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공간은 공동체에 경제적, 사회

적, 환경적, 문화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좋은 공공공간은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용도로 계획된 것입니다. 너무 자주 

공공공간이 건물이 계획되고 남은 공간에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없는 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축조건 17 

『건물의 외관 및 내부공간의 디자인이 높은 건축적 수준을 보여주는가?』

건축의 품질은 기능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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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즐겁게 하도록 잘 지어지면 확보됩니다. 올바른 

건축은 의도된 용도로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디자인은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계획되어야합니다. 외관 및 내부공간의 디자인

에서 조경에 이르기까지 기획가, 개발자, 설계팀은 상당한 정도로 주택 구매자

의 요구와 공감해야합니다.

좋은 건축이란 특정한 스타일과 관련이 없으며 비례, 재료, 색상 및 디테일

의 성공적인 조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들은 보기 좋게 디자인되어야하지만 

동시에 전망을 확보하고 집안에 풍부한 빛을 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디테일은 

추가기능이 아닌 건물을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모서리, 

지붕선과 함께 건물이 지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

면, 이것들은 건물의 전반적인 인상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향을 미칩니다.

▣ 구축조건 18

『내부공간의 구조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손쉽게 변경과 확장이 가

능하도록 고려되었는가?』

잘 설계된 주택은 미래의 변화하는 요구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경을 효

과적으로 허용하는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은 변화하는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응할 수 있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응력입니다. 주택의 경우 추후 아래층에 화장실을 

더 만들거나, 지금보다 더 넓은 문짝과 문턱이 없는 출입구로 변경할 수 있으

며, 어쩌면 승강기나 계단 리프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확장할 수 

있거나 개방된 생활을 허용하기 위해 객실 사이를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

치가 높으며, 추후 온실을 추가할 수 있는 정원이나 방도 매우 유용합니다. 주

택과 아파트의 경우 라멘구조 또는 외벽에 구조적 하중이 가해지도록 지어지

면, 소유자의 필요에 맞게 파티션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

이 작업공간, 학습실, 침실 또는 놀이방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충분히 큰 경우에도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 구축조건 19

『건물의 시공은 계획된 건물의 성능과 질 그리고 아름다움을 증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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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적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는가?』

첨단건설기술은 주택의 환경성능에 기여하고,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을 줄이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함으로써, 시공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 적 건설방법을 사용하면 동일한 현장시

공보다 최  4배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 시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현 적 건설방법에는 다양한 제조방법과 제품이 

포함되며, 오프사이트 제작과 프로세스의 혁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작업방법 

등이 있습니다.

진보된 구조형태로 간주되는 시스템의 예로는 “얇은 조인트블록” (접착 

벽돌 패널), 패스트트랙 기초 또는 혁신적 피복방법과 같이 사전에 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터널폼 (콘크리트 성형품)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목

재 또는 강철벽체, 바닥카세트 또는 부엌이나 욕실 또는 전체 아파트의 용적

구조물(모듈식 구조물이라고도 함)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형태의 구조물을 미

리 만들어 현장에서 장착하는 것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 구축조건 20

『건물의 내·외부공간이 법적 제도가 허용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가?』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상은 집에서 사용하

는 에너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넉넉한 공간, 풍부한 자연채광, 우수한 에너지

효율 및 방음과 같은 기능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설계된 주택이 전체 시스템을 결정하는 다자인 품질을 넘어서는 부

가적인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표준 값을 따르면 당연히 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래 변화에 응하여 라이프 스타일 변화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건물성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택

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가구와 가구 사이의 방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

동주택의 경우 사생활을 해치는 소리에 주민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

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진보된 방음처리에 관한 해결책은 계속하여 연구되고 

실현되어야합니다.


